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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온라인상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한국 사회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인프라가 깔리고 많은 사람이 정보통신기술을 일상

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온라인 공간은 한국 사회 저변에 깔려 있던 차별의식과 편견 

등을 표출하고 혐오표현을 확대 재생산하는 주요 통로가 되었다. 압축적 근대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에 대한 불만이 온라인 공간에 혐오표현의 형식으

로 표출되었고, 특히 2010년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과 적대감

을 부추기는 혐오표현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다. 2010년 <일간 베스트>의 혐오표현 게시

물을 시작으로 특정 지역 출신 집단,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등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나 비속어가 전면에 드러나기 시

작했고, 비공식적, 비일상적으로 여겨졌던 혐오정서의 표출이 이제는 공식적, 일상적 현

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동안 특정 민족이나 국적의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인 혐오 표현(hate 

speech)은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왔다. 유럽에서는 국가에서 유입되

는 이슬람인이나 난민에 대한 반감이나 혐오표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다민족 국

가인 미국에서도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본에서는 역사 인

식 및 영유권과 관련해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표출되며 양국 간 긴장을 

유발하기도 했다. 해외 각국에서는 국가의 역사, 정치, 사회적 맥락에 따라 혐오표현의 

원인과 배경이 다르게 나타났고 이러한 혐오표현 문제에 관련해 상이한 법규제적 대응

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해외의 인종차별에 관한 법률과 같이 선동이나 혐오에 근거한 폭력행위

에 대한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이 없고, 차별금지에 대한 기본법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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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혐오의 기본적인 범위를 합의할 차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유형의 구분이 어렵다. 

그러면서도 한국에서의 혐오 표현은 해외와 달리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정

치적 관점의 대립이 중첩되어 차별과 폄하뿐만 아니라 상대를 희화화, 타자화시키는 표

현까지 포괄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국 사회에 혐오표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관련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는 주로 혐오표현의 사회적 논란이나 

법적 규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혐오표현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한 논의는 그

리 많지 않고, 사회적 담론 대부분이 사회적 논란이 된 특정 사건이나 사안의 직접적 대

응 방식에 관해 이루지는 경향을 보여왔다. 또한, 차별적 괴롭힘, 편견 조장, 모욕, 증오 

선동 등 다양한 범주와 유형의 혐오표현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 및 재생산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한 범주와 유형에 대해 복합적인 이해를 시도하거나 이와 

관련한 체계적 법규제 논의를 전개하기보다는, 처벌이 필요한 위법 대상의 기준과 규제 

문제에 논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누구나 혐오표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지만, 혐오표현에 관한 법규제 담론은 그 구조

적 배경과 결과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별도의 대책이나 조속한 대응책

을 논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혐오표현을 사회문화적 맥락, 법제적 맥락, 미디어 환경적 맥락이 

교차하면서 구성된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보면서 이러한 현상을 다면적으로 파악해보려

고 한다. 너무 거시적·추상적 수준이나 미시적· 개별적 수준보다는, 현재의 정치·사

회적 맥락과 기술적 환경 등을 고려하며 중간범위의 실체적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혐오표현의 학술적, 법제적 개념, 온라인 혐오표현과 관련 사회문화

적 맥락과 배경, 온라인 혐오표현 관련자들의 실제 경험과 인식, 각국의 온라인 혐오표

현 규제체제 등의 측면에서 온라인 혐오표현 현상을 정리해 보고, 규제와 관련된 사안

을 구체적으로 도출해보고자 한다. 중간범위의 다면적 접근을 통해 온라인 혐오표현과 

규제 현황을 검토한 후에, 본 연구는 온라인 혐오표현에 관한 법규제적 대응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나가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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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다면적 분석과 법규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갖는다. 

첫째,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표현 개념과 정의를 알아본다. 온라인 미디어 환경의 특

이성을 고려하면서 그동안 혐오표현 개념이 국내외 학계 및 법규제 차원에서 어떻게 정

의되어왔는지를 살펴본다. 혐오표현 개념 및 정의에 관한 학술적, 법규제적 논의를 정리

함으로써, 현행 혐오표현 관련 법규제 조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온라인 혐오표현 현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규제적 대응을 위해 고려

해야 할 혐오표현 개념 관련 사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둘째, 한국 사회의 혐오표현 현상에 대한 구조적이고 맥락적인 이해를 위해 지난 10년

간 한국 언론학 분야에서 나온 혐오 관련 연구들에 대해 메타분석을 시도한다. 혐오의 

내용과 표현 양태, 매체, 법, 제도를 다각적으로 교차시키며 한국에서의 혐오표현의 문

제를 분석한 연구들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혐오표현의 범주와 구조적 

맥락, 그리고 혐오표현 관련 기존 대응 및 현행 규제체제의 특성 등을 살펴본다. 

셋째, 온라인 혐오표현 현황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이

러한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를 경험하거나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질적 조사를 시행한다. 

행정규제기구 담당자, 자율규제기구 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피해경험자 및 전문연구

자 등을 면접하거나 자문을 구하면서, 온라인 혐오표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온라

인 혐오표현의 유통을 줄이기 위해 검토해야 할 실질적 쟁점들을 정리해 본다. 

넷째,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해외의 법규제적 대응 방식을 검토해본다. 독일, 프랑

스, 일본, 미국 등 해외 각국의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최신 동향을 살펴보면서 혐오표현 

규제 관련 국제 기준을 짚어본다. 각 국가별 대응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나라가 

역사적·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참고하고 취할 수 있는 대응이 무엇이 있는지를 논

의해보고자 한다. 

다섯째, 위와 같은 분석과 조사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국가, 인터넷 플랫

폼 사업자, 시민사회 등 우리 사회의 각 주체가 온라인 혐오표현의 유통방지를 위해 어

떠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온라인 혐오표현 유통방지는 어

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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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된 사회적 비전하에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 각 주체가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할 지점

들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 혐오표현 개념과 정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혐오표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었고, 혐오표현의 해악

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학술적, 법규제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최근의 

온라인 미디어 공간이 혐오표현의 확산과 증식의 중요한 온상이 되고 오프라인의 폭

력과 적대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혐오표현에 관한 보다 명료한 이해와 

법규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학술 및 법규제 담론에서 논의된 혐

오표현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면, 혐오표현에 관한 보편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는 혐오표현 개념이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 다양

한 혐오 관련 현상을 포괄하여 지칭한다는 점,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과 미디어 

형식의 특유성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 등을 꼽아볼 수 있다. 특히 혐오표현의 생산, 재

생산, 확산 등을 도우며 심각한 해악 효과를 낳는 온라인 공간에는 다양한 성격의 발

화자와 표적 집단 혹은 집단 구성원, 그리고 다양한 담론 참여자가 네트워크로 연결

되어 있어 혐오표현 현상을 더욱 복잡하게 구성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주로 언급된 혐오표현 개념의 요소에는 혐오표현이 역사적으로 차별

받아온 특정 집단 정체성 혹은 사회적 소수자를 겨냥한 적대적 표현이라는 점, 표적

집단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표현에서부터 멸시, 모욕, 위협, 차별, 폭력

의 선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의 표현행위와 적대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표현행위가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해악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 포함된다. 

법규제 차원에서 국제법적으로는 앞에서 정리한 개념적 요소를 중심으로 혐오표현

이 정의되고 있으나 각 국가의 법규제에서는 그 나라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국내 언론 관련 법규제의 혐오표현 관련 조항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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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혐오표현 개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혐오표현 개념이 모호하고 이

러한 개념을 이해하는 총체적 시각과 체계적 접근이 부재하다 둘째, 혐오표현 규제 

범위가 포괄적이다.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을 확인할 수 있는 특성이 

성별, 지역, 세대, 계층, 인종, 민족, 국가,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직업 등으

로, 사회적 소수자에서부터 인구학적 일반 범주에 이르기까지 표적 대상이 폭넓고 중

립적 혹은 비역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 혐오표현의 적대성 및 해악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이것에 따른 정교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의를 하

기 위해, 첫째,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 정의를 따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회

적 맥락을 반영하는 혐오표현 개념의 정립, 둘째, 혐오 표현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일

관된 정의 체계의 마련, 셋째, 법적 규제체계에서 혐오표현을 총체적인 시각에서 규제 

목적과 혐오표현 개념의 구성 요소의 재고, 대항표현에 관한 전향적 개념체계의 구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국내 혐오 연구의 메타분석

2000년대 들어서며 혐오표현이 전 세계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한국사회 또한 혐

오표현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이 커감에 따라 언론학의 혐오표현에 대한 접근, 문

제제기, 연구방식, 해결책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되고 정교화되었다. 특히 혐오표

현을 한국사회의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측면과 연결하는 논의들이 2010년대에 눈에 띄

게 증가하였다. 지난 10년의 언론학의 혐오표현과 관련된 연구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언론학이 우선 주목했던 것은 혐오의 대상은 누구이며 혐오 표현의 내용은 무엇

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혐오표현의 극단적 발흥에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이 자

리했다. 분단국가로서의 한국의 특수성은 레드컴플렉스를 양산하였고 사회의 일체성

과 단일성을 강조하는 담론 지형을 구조화하였다. 레드콤플렉스가 조장하거나 용인한 

극단적 혐오표현은 냉전 종식 후 사회적 약자에게로 향하였다. 지역혐오, 여성혐오, 

외국인과 이주민 혐오가 대표적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첨예화는 사회적 약자를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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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롱과 혐오의 정서를 은밀하게 증폭시켰다.

  둘째, 언론학은 2010년대의 모바일커뮤니케이션 환경을 혐오 표현이 쉽사리 유통

되고 확산되는 기술적 조건으로 지목하였다.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환경은 

오프라인에서 규제되어 활로가 막힌 혐오표현의 새로운 출구였다. 소셜 미디어는 화

제성과 조회수 자체가 상품이 되는 주목 경제를 창출하였는데, 혐오표현은 온라인 주

목 경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다. 이념적이거나 정서적으로 유사한 집단을 

묶는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적 속성은 혐오표현에도 적용되어 혐오표현의 극단화와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이들의 집단화에도 일조하였다. 스프레더블 미디어 환경은 혐오

표현을 온라인 전체로 횡단시키며 불특정 다수에게도 혐오표현이 확산되는 부정적 결

과를 가져왔다. 

  셋째, 혐오표현이 야기하는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지자 2010년대 언론학은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의 문제를 표현의 자유 문제와 결부하여 세밀하게 사고하기 시작하였

다. 오랜 기간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은 혐오표현 규제 논

의를 상당 기간 지체시켰다. 그러나 점증하는 혐오표현의 해악은 더이상 표현의 자유

로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를 방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가 

발화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소

수자의 핍박과 차별,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더 큰 

바, 언론학은 2010년대 후반에 이르면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최소한의 신중한 규

제에 대해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넷째, 언론학은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국가 및 공적 기구, 인터넷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였다. 혐오표현의 확산경로를 추적한 결과 공적 인

물의 혐오 발화를 언론이 받아쓰고 온라인이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 막기 위해 받아쓰기 언론의 뉴스제작 관행 개선이 필요하며 인터넷사

업자의 혐오 표현 추방 의지 또한 더욱 선명하게 공표될 필요가 제기되었다. 언론과 

인터넷 상의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 또한 새로이 재조명받

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가 모든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로 이해되는 것을 경

계한다. 자칫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 또한 내재

하기 때문이다. 언론학은 규제의 자의성과 무차별성을 경계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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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신중한 혐오표현 규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더 많은 학계와 

시민사회의 고민이 모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 온라인 혐오표현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면접·자문 결과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주체들의 면접 혹은 자문 조사를 통해 온라인 

혐오표현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온라인 혐오표현의 유통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쟁

점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혐오표현의 정의가 현재 모욕이나 비하하는 표현으로 축소되어 이해되고, 그 문

제 역시 집단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는 문제들을 전문가들이 지적하였다. 규제 실

무자들의 경우는 현재 혐오표현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나, 사회적 차별의 문제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법적 테두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 적용이 실무 차원에

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차별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선언적 법체계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혐오표현의 문제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며, 사회적 인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공적 영역에서 정치인이나 언론의 혐오

발화, 혐오표현의 무차별적 유통 등에 대한 규제 및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

었다. 사인을 일일이 규제하는 것이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면, 공적 영역

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혐오 발화의 사회적 유통 

통로를 차단하는 시도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셋째, 플랫폼 자율규제가 이용자의 인식을 바꾸고 문화를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는 점이 지적되었다. 기술적 단순 신고-민원 처리 등의 방식보다는 차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만약 욕설 중심으로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소수자의 목소리가 공론장에서 사라지

는 악영향마저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넷째, 온라인의 익명성 문제와 관련하여, 익명성을 섣불리 제거하려는 시도보다는 익

명적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차별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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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으로 뒷받침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익명성을 제거함으로써 혐오가 

줄어든다는 생각은 포퓰리즘적인 시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다섯째, 포털 서비스에서의 댓글 문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뉴스 댓

글은 포털 서비스 환경에서 포털의 트래픽을 증가시키기 위해 동원되면서 보다 자극적

이고 혐오적인 내용이 인기를 끌기도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댓글을 공적 영역으로 사

고하는 것, 현재 자율규제 영역 내에 사회적 차별과 혐오 문제를 명시하는 것 등이 논의

되었다.

■ 해외 대응 검토

혐오표현이 초래하는 해악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는 국제적으로도 높고 인종 및 종

교 갈등, 반이민정서, 소수자에 대한 탄압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국제

적 논의와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인권조약 기준,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유럽인

권재판소)의 기준과 더불어 4개 국가(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의 혐오표현 규제 법률 

및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관련 움직임을 짚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

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비

준·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서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각 국가의 의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국내 혐오표현 규제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제인권조약 기준 검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제

인권조약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을 보여준

다. 

둘째, 유럽연합의 기본결정 및 지침, 그리고 유럽평의회의 권고 및 유럽인권재판소

의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내용은 아니지만, 혐오표현 규제의 대표 

지역인 유럽의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이나 민족적‧인종적 기원을 근거로 한 혐오표현을 규율하는데 주요 방점이 찍혀

있고, 차별금지 관련 지침을 통한 차별행위 규율과 혐오표현 규제가 맞물려서 진행되

고 있다는 점, 온라인 혐오표현 규율에 있어서는 자율규제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 

등이 주요 특징이다. 또한, 2018년 10월에 개정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 제28조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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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에 대한 폭력 혹은 증오를 선동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동영상 공유플랫폼을 통해 제공되지 않도록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들(video-sharing 

platform services)이 적절히 조치할 것을 회원국이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럽연

합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유튜브 등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 기

업들과의 논의를 통해 2016년에 채택, 시행 중인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은 특히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인 인터넷의 특성 상, 역외사업자의 

협조 없이는 국내 법률의 실효적 집행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럽인권재판

소의 온라인 혐오표현 판결 6개는, 사법적 판단을 통해 ‘불쾌한(offensive)표현’과 

‘불법적인 혐오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실제 사례

를 제시한다. 또한, 제3자에 의해 게시된 혐오표현에 대해 포털 혹은 블로그 운영자와 

같은 인터넷 중개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상황판단 기준 역시 제공하고 있다. 

 셋째,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는 개별 국가가 자국의 역

사적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혐오표현 규제틀을 정립해 왔고 그

에 따라 온라인 혐오표현에도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대응 방식이 훌륭하다는 평가나, 혹은 특정 국가의 대응 방식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식의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현재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의 부재는 혐오표현 규제 관련 논의가 차별금지원칙에 

토대를 두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비하·모욕적인 욕설에 대한 규제로 치환되는 문제

까지 낳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혐오표현 대응의 핵심임을 

우선 강조한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혐오표현 확산의 중심에 

있는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 국가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시민사회가,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함께 협력해야 할 때라는 문제의식 하에 결론에서는 온라인 혐오

표현 유통방지를 위해 각 주체가 기울여야 할 노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는 우선적으로 자유권 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

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지하는 법률을 조속히 입법해



- 17 -

야 한다. 이러한 입법 노력은 자유권 규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이 정당화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인 적법성(legality), 비례성(proportionality), 필요성

(necessity)을 충족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형법으로 금지되는 혐오표현을 규

정할 때는, 라바트 행동강령이 제시하고 있는 형사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혐오표현을 판

별하는 6가지 판단기준—맥락, 화자, 의도, 내용과 형태, 발언행위의 범위, 임박성을 포

함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법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목표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

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에 반대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기본방침을 밝히는 형태

의 법률이 특히 필요한 이유는, 차별 및 혐오에 맞서고 있는 활동가들이 공통적으로 지

적하고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정부, 국회, 정당 등이 한국 사회의 주요한 차별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온라

인 혐오표현 규제에 있어서는, 국가는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추동해 낼 수 있도록 다

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모법이 부재한다는 이유로 차별 혐오를 규제 영역 내에 넣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해외 플랫폼이 증오적 표현(유튜브), 혐오적 행위

(hateful conduct) 등의 신고 범주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플랫폼 특히 포털의 

경우 혐오나 차별 관련한 범주가 아니라 모두 특정인 대상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주만

을 두고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가 부재한 상황에

서 자율규제 영역이 앞서 과도한 규제를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탓이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국제규약과 강령들을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혐오차

별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낼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21세기의 표현규제가 여러 관계자들이 작동하는 다원론(pluralist) 모델임을 고

려할 때, 범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언론은 혐오표현의 유포, 재생산

을 담당한다는 비판은 전문가 인터뷰와 자문 결과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이다. 언

론이 혐오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언론인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혐오와 관련된 오정보를 정정하거나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

를 대변하는 시민·시민단체의 대항표현 노력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정치인 발화의 사회적 책임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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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할 수 있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이 정치인의 혐오 발화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주로 정치인 혐오 발화는 선거 시 표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며 이것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면서 혐오표현의 증폭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시민단체가 정치인 혐오표현 문제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이 적극적으로 제안되고 지원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 정부, 인터넷 플랫폼 사업, 그리고 시민

사회가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며 혐오표현의 유통방지와 대항표현의 역량 함양

에 힘을 모으는 ‘다원적 협력 체계’와 이를 위한 공론장 형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온라인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노력이 진행되어왔으나 이

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해당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있어도 이를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함께 토론하고 합의를 이

끌어내는 과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혐오표현과 관련된 사회적 사안을 대할 때, 정

부, 규제 실무기구,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이용자들, 시민들, 시민단체들, 언론 등의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서로 다른 측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

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혐오표현의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각 주체간 모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장의 형성이 필요하다.

6. 기대효과
본 연구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중간범위의 다면적 접근을 통해 온라인 혐오표현의 규제와 관련된 

문제와 쟁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온라인 혐오표현을 사회문화

적 맥락, 법제적 맥락, 미디어 환경적 맥락이 교차하면서 구성된 사회적 현상으로 바

라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본 연구가 제시하는 다양한 조사 내용은 온라인 혐오표현 

관련 현상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제언은 온라인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제언은 국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시민사회 등 다자의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할 지점들을 짚어냈

다. 법과 제도를 통한 국가(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시민사회의 대응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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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검토함으로써, 혐오표현과 관련된 각 행위자와 주체들의 다원적 협력 관계와 사

회적 의무를 검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온라인 혐오표현 유통방지 관련 기관/관계자의 심층 인터뷰 및 자

문 과정 그리고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해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

정에 기여하고자 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온라인 혐오표현 관계자들과 함께 혐오표

현 유통방지 관련 기존 대응방안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가

졌다. 또한, 온라인 혐오표현 관련 해외사례의 시사점과 국내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

토하였다. 이를 통해 각 주체별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차이를 파악하는 동

시에, 이들의 논의를 모으는 공론장, 다원적 협력 체계, 대항표현의 지원과 역량 함양 

등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현장을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을 통해 도출된 제언은 온라인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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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tle
Regulating Online Hate Speech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As the infrastructure of the high-spe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has spread in Korea and many people use its technologies on a daily basis, the 

online space has become a major channel for expressing and amplifying hate speech. 

Since the 2010s particularly, hate speech, which promotes social conflict and hostility 

in Korean society, has become more prominent in the online community. Although 

the problem of hate speech has been seriously discussed in Korea, such discussion 

has mainly focused on its controversial aspects or immediate legal regulation. Most 

Koreans agree that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hate speech need to be in 

place, but the discourse on legal regulation on hate speech tends to lack in-depth 

understanding of its structural background and consequences. This study attempts to 

look at online hate speech in a multifaceted way by considering it as a social 

phenomenon composed of intersecting sociocultural, legal, and media environmental 

contexts. After reviewing online hate speech and its regulation status in Korea, this 

study suggests some points to consider to effectively improve the legal and 

regulatory response to online hate speech.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study performs a multi-faceted analysis and searches for an effective legal 

and regulatory response system against online hate speech. First, by reviewing the 

academic and legal concepts and definitions of hate speech as well as the specif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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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nline hate speech, it addresses the current Korean legal provisionary problems 

related to hate speech, especially online hate speech. Second, to structurally and 

contextually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hate speech in Korea, we attempt to 

meta-analyze the hate-related studies conducted in the field of Korean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from the past decade. Third, to ascertain the present 

condition of online hate speech and its countermeasures, qualitative research in the 

actual field is conducted on those who have experienced or dealt with such online 

hate speech problems. Fourth, we examine the overseas legal and regulatory 

responses to online hate speech. Looking at the latest trends in response to online 

hate speech in the European Union as well as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e try to determine some reference points or 

international standards for online hate speech regulation. Fifth,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above analysis and investigation, we would like to suggest the type of efforts 

each player, including the state, internet platform providers, and civil society, needs 

to make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online hate speech.

4. Research Results
First, by looking at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hate speech discussed in the 

discourses of academic and legal regulations at home and abroad, this study notes 

that there is no universal definition of hate speech. For this reason, the concept of 

hate speech was formed in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encompasses a variety of 

hate-related phenomena, and is combined with complex communication situations and 

the peculiarities of media forms. 

Second, through a meta-analysis of hate speech studies in the field of Korean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from the past decade, we determined that the 

historical specificity of Korean society and the technological conditions of the online 

media environment have influenced the prevalence of online hate speech. In 

addition, communication scholars have called for the prudent regulation of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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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e speech and have urged national and public bodies, internet providers, and users 

to respond to it responsibly. 

Third, through the interviews or advisory surveys of various actors dealing with 

the online hate speech problem, we find that the definition of hate speech has been 

reduced to insults or derogatory expressions, and social minorities feel insecurity and 

a sense of powerlessness due to their inability to get social recognition. The study 

identifies the importance of self-regulation in online platform providers, and the 

need for discussion on comment culture in portal services is also identified. 

Fourth, as a result of reviewing overseas responses to online hate speech, we 

note that Korea has provided few legislative measures, despite requirement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European regulatory approach and 

approaches of several other countries connote that each country has established a 

regulation framework for hate speech and responded to it in different ways, 

reflecting its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First, the state should promptly enact legislation prohibiting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as stipulated by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ur society’s basic policy needs legislation that addresses its stance against social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Civic activists who are opposed to social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commonly state that the government, legislators, and 

political parties do not clearly clarify their official position on major discrimination 

issues in Korea. In addition, the state should make various efforts to drive the 

self-regulation of internet platform providers.

Second, efforts by internet platform providers are also needed. In the absence of 

an anti-discrimination legal system, they tend to take passive and defensive 

measures against hate speech. It is necessary to force providers to more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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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 in discussing online hate speech by referring to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codes. 

Third, considering a pluralist model of regulation in the 21st century in which 

various actors cooperate, efforts at the pan-social level are also necessary.

Finally, when drawing up measures to regulate hate speech, it is necessary to 

form public spheres where the government, regulatory agencies, platform providers, 

online users, citizens, civic groups, and the media share their ideas and communicate 

regarding cooperation.

6. Expectations
First, this study allows us to view online hate speech as social phenomena that 

intersect with cultural, legal, and media contexts. In addition, various survey contents 

presented by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understanding the phenomena 

related to online hate speech. 

Second, the suggestions drawn from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establish and 

implement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online hate speech. These suggestions 

point out that multilateral actors, including the state, online platform providers, and 

civil society, should work together and reflect on their social obligations to prevent 

the circulation of online hate speech and its negative consequences.  

Finally,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social publicization process of online 

hate speech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advisory processes and seminars related 

to online hate speech prevention. During the study, we had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various actors and review and discuss the implications of overseas cases related 

to online hate speech and their applicability to domestic measures. Through this 

process,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each actor’s perception and 

perspective of hate speech, the necessity of public forums, and plural cooperation 

systems that support counter-speech. This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fiel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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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ing countermeasure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ffective improvement of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against online 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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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 사회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인프라가 깔리고 많은 사람이 정보통신기술을 일상

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온라인 공간은 한국 사회 저변에 깔려 있던 차별의식과 편견 

등을 표출하고 혐오표현을 확대재생산하는 주요 통로가 되었다. 압축적 근대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에 대한 불만이 온라인 공간에 혐오표현의 형식으

로 표출되었고, 특히 2010년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과 적대감

을 부추기는 혐오표현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다. 2010년 <일간 베스트>의 혐오표현 게시

물을 시작으로 특정 지역 출신 집단,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등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나 비속어가 전면에 드러나기 시

작했고, 비공식적, 비일상적으로 여겨졌던 혐오정서의 표출이 이제는 공식적, 일상적 현

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일간 베스트> 회원들의 오프라인 

혐오발언 및 행태, 2016년 강남역 인근 살해 사건 직후 표출된 여성 혐오 표현, 정치권

에서 불거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가치의 폄하와 지역 차별 등의 혐

오표현, 2018년도 예멘 출신의 난민들이 제주도에서 난민신청을 하자 표출되었던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의 표현 등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었고, 혐오정서를 분출하는 콘텐

츠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플랫폼에 버젓이 유통되며 있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 

언어폭력, 차별 등을 담아낸 표현물은 의견표명의 차원이 아닌 특정 집단에 대한 위협

이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허위 불법정보의 형태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침해할 수 

있게 되면서,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게 된다. 

그동안 특정 민족이나 국적의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인 혐오 표현(hate 

speech)은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왔다. 유럽에서는 국가에서 유입되

는 이슬람인이나 난민에 대한 반감이나 혐오표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다민족 국

가인 미국에서도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본에서는 역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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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및 영유권과 관련해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표출되며 양국 간 긴장을 

유발하기도 했다. 해외 각국에서는 국가의 역사, 정치, 사회적 맥락에 따라 혐오표현의 

원인과 배경이 다르게 나타났고 이러한 혐오표현 문제에 관련해 상이한 법규제적 대응

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대척점에 있는 차별, 폄하, 증오의 표현에 대한 논쟁

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한국에서의 혐오표현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시작되어 오

프라인으로 연장되고 다시 온라인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경로를 거치는 경향을 나타낸

다.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전 연령층에 

노출되기 쉽고, 인터넷 게시물의 형태로 영구적으로 남아 언제라도 검색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로 인해 더욱 심각하다. 또한, 한국에서의 혐오표현은 가짜뉴스(fake news)

의 문제와 결부됨으로써 거짓정보(disinformation)에 대한 규제와 혼재되어 논의됨으로

써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장 등 다양한 층위의 혐오표현 담

론들이 접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해외의 인종차별에 관한 법률과 같이 선동이나 혐오에 근거한 폭

력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이 없고, 차별금지에 대한 기본법조차 제정되어 있

지 않아 혐오의 기본적인 범위를 합의할 차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유형의 구분이 어

렵다. 그러면서도 한국에서의 혐오 표현은 해외와 달리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상이한 해

석과 정치적 관점의 대립이 중첩되어 차별과 폄하뿐만 아니라 상대를 희화화, 타자화시

키는 표현까지 포괄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국 사회에 혐오표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관련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러한 논의는 주로 혐오표현의 사회적 논란이나 법적 규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혐

오표현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고, 사회적 담론 대부분이 사

회적 논란이 된 특정 사건이나 사안의 직접적 대응 방식에 관해 이루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예를 들어, 온라인 혐오표현이 <일간 베스트>의 게시물, 종합편성채널의 ‘막말 

방송’ 등의 콘텐츠로 국한되거나 세월호 참사, 강남역 살인사건, 정당의 행사 등과 같

은 특정 사건에 초점을 맞춰 논의됨으로써, 그 역사성이나 기술적 환경이 은폐되거나 

간과되는 경우가 많았고, 해당 문제의 구조적 맥락과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 

관심의 부침에 따라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차별적 괴롭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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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조장, 모욕, 증오 선동 등 다양한 범주와 유형의 혐오표현(홍성수, 2018; 이주영, 

2015)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 및 재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한 범주

와 유형에 대해 복합적인 이해를 시도하거나 이와 관련한 체계적 법규제 논의를 전개하

기보다는, 처벌이 필요한 위법 대상의 기준과 규제 문제에 논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

였다. 누구나 혐오표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

고 있지만, 혐오표현에 관한 법규제 담론은 그 구조적 배경과 결과에 대한 심층적 이해

가 부족한 상태에서 별도의 대책이나 조속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혐오표현의 원인은 차별과 폄하의 대상을 향한 태도에만 있지 않다. 혐오표현의 메시

지를 선택하게 되는 과거의 경험과 해석, 이를 촉발시키는 정치적 사건, 그리고 이를 유

통·확산시킬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의 기술적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온라인 혐오표현은 오프라인에서 확산되는 유언비어나 거짓정보와 달리 

디지털·모바일 테크놀로지의 일상 환경에서 잠재되어 있거나 돌발적이라는 특징을 가

지고 있어 이것의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환경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온라인 혐오표현 연구는 사회문화적 배경, 정치적 맥락, 그리고 혐오 

메시지의 유통과 확산을 이전과 다르게 만드는 기술적 환경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온라인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방안의 마련은 이러한 여러 원인에 

대한 다차원적 대응책의 마련과 그 실효성의 점검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혐오표현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다수 있었고, 혐오표현과 관련된 해외 사례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사는 전체 현상을 일반론으로 다루거나 

특정 대상의 개별 혐오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화 되었다. 본 연구는 이 두 경향의 중간에 

서려고 한다. 온라인 혐오표현을 사회문화적 맥락, 법제적 맥락, 미디어 환경적 맥락이 

교차하면서 구성된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보면서 이러한 현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해보려

고 한다. 너무 거시적·추상적 수준이나 미시적· 개별적 수준보다는, 현재의 정치·사

회적 맥락과 기술적 환경 등을 고려하며 중간범위의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즉, 중

간범위의 시야를 견지하며 다면적 차원에서 온라인 혐오표현이라는 현상을 다루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혐오표현의 학술적, 법제적 개념, 온라인 혐오표현과 관련 

사회문화적 맥락과 배경, 온라인 혐오표현 관련자들의 실제 경험과 인식, 각국의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체제 등의 다면적인 측면에서 온라인 혐오표현 현상을 정리해 보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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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해보고자 한다. 중간범위의 다면적 접근을 통해 온라

인 혐오표현과 규제 현황을 검토한 후에, 본 연구는 온라인 혐오표현에 관한 법규제적 

대응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나가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내용 

본 연구는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다면적 분석과 법규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갖는다.  

첫째,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표현 개념과 정의를 알아본다. 온라인 미디어 환경의 특

이성을 고려하면서 그동안 혐오표현 개념이 국내외 학계 및 법규제 차원에서 어떻게 정

의되어왔는지를 살펴본다. 혐오표현 개념 및 정의에 관한 학술적, 법규제적 논의를 정리

함으로써, 현행 혐오표현 관련 법규제 조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온라인 혐오표현 현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규제적 대응을 위해 고려

해야 할 혐오표현 개념 관련 사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둘째, 한국 사회의 혐오표현 현상에 대한 구조적이고 맥락적인 이해를 위해 지난 10년

간 한국 언론학 분야에서 나온 혐오 관련 연구들에 대해 메타분석을 시도한다. 혐오의 

내용과 표현 양태, 매체, 법, 제도를 다각적으로 교차시키며 한국에서의 혐오표현의 문

제를 분석한 연구들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혐오표현의 범주와 구조적 

맥락, 그리고 혐오표현 관련 기존 대응 및 현행 규제체제의 특성 등을 살펴본다. 

셋째, 온라인 혐오표현 현황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이

러한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를 경험하거나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질적 조사를 시행한다. 

행정규제기구 담당자, 자율규제기구 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피해경험자 및 전문연구

자 등을 면접하거나 자문을 구하면서, 온라인 혐오표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온라

인 혐오표현의 유통을 줄이기 위해 검토해야 할 실질적 쟁점들을 정리해 본다. 

넷째,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해외의 법규제적 대응 방식을 검토해본다. 독일, 프랑

스, 일본, 미국 등 해외 각국의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최신 동향을 살펴보면서 혐오표현 

규제 관련 국제 기준을 짚어본다. 각 국가별 대응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나라가 

역사적·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참고하고 취할 수 있는 대응이 무엇이 있는지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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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보고자 한다. 

다섯째, 위와 같은 분석과 조사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국가, 인터넷 플랫

폼 사업자, 시민사회 등 우리 사회의 각 주체가 온라인 혐오표현의 유통방지를 위해 어

떠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온라인 혐오표현 유통방지는 어

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

유된 사회적 비전하에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 각 주체가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할 지점

들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연구내용 연구범위

온라인 혐오표현의 개념과 정의 검토

￭ 온라인 미디어 환경의 특성

￭ 혐오표현 개념의 학술적 정의

￭ 혐오표현 개념의 법규제적 정의

￭ 국내 언론관련 규제조항의 혐오표현 개념

한국 사회 혐오표현 현상에 관한  구조

적·맥락적 이해  

￭ 최근 10년간 언론학 분야 혐오 연구에 대

한 메타분석 

￭ 사례에 나타난 혐오표현의 특성과 구조적 

맥락, 혐오표현 관련 기존 대응 및 현행 규

제체제 쟁점 등 검토 

온라인 혐오표현 관련 현황과 대응방안

에 관한 경험적 이해 

￭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주

체들에 대한 면접 및 자문조사 

￭ 현장에서 경험하는 혐오표현 개념과 대상, 

온라인 혐오표현의 문제, 혐오표현 규제 관

련 사안, 혐오표현과 대항표현 등 조사  

￭ 온라인 혐오표현 현황과 문제점 파악, 유

통방지 대응을 위한 쟁점 도출 

온라인 혐오표현 관련 해외 대응 검토 

￭ 유럽의 혐오표현 관련 규제 조사  

￭ 독일의 혐오표현 관련 규제 조사

￭ 프랑스의 혐오표현 관련 규제 조사

￭ 일본의 혐오표현 관련 규제 조사

￭ 미국과 혐오표현 관련 규제 조사 

￭ 국내 시사점 도출 

온라인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제언

￭ 다원적 협력 모델

￭ 국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시민사회 등 

각 주체별 제언 

<표 1-1> 연구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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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 연구방법

온라인 혐오표현 개념과 정의 검토

￭ 문헌 조사 

- 혐오표현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및 관련 자료

수집 

- 혐오표현 관련 국내 법규제 자료수집

￭ 혐오표현 개념의 정의 방식 정리

￭ 국내 혐오표현 관련 규제 조항의 혐오표현 개념 

분석 

혐오표현 현상에 대한 구조적, 맥락적 이

해를 위한 관련 학술논문 메타분석  

￭ 최근 10년간 언론학 분야 혐오 연구에 대한 메

타분석

- 2010년 1월~2019년 10월 국내 언론학 분야 혐

오 연구 문헌 수집 

- 정량적 분석

- 정성적 분석 

￭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 학술 담론에서 논의

된 혐오표현의 내용과 특성, 구조적 원인과 맥락, 

규제 주체와 방식에 관한 쟁점 등 검토 

온라인 혐오표현 관련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면접·자문 조사 

￭ 다양한 영역의 관계자와 반구조화된 심층 면접 

및 서면 자문 조사

- 행정규제기구 담당자, 자율규제기구 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피해경험자 및 전문연구자 

등 심층 면접 및 자문 조사

- 사례에 따라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실시

- 녹취록 작성 및 분석, 자문지 분석

- 관련 쟁점 및 대응방안 정리  

￭ 현장에서의 혐오표현 규제 현황, 대응방안 관련  

쟁점 도출  

온라인 혐오표현 관련 해외 대응 사례 조

사 

￭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해외 법규제 관련 

문헌연구

-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의 온라인 

혐오표현 법규제 관련 자료 및 문헌 수집 

- 주요 규제 자료 번역  

￭ 각 국가별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현황 정리  

￭ 국내 사례 관련 시사점 및 참고사항 도출

세미나 개최 

￭ 온라인 혐오표현의 현황과 해외 대응 사례 조사 

내용에 관한 전문가 리뷰  

￭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관련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위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전개했던 연구방법은 <표 2>와 같다. 

 <표 1-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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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의 추진체계 및 기대 효과  

본 연구는 “온라인상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과제 

하에 첫째,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다면적 이해를 통해 그 현황과 문제를 분석하고 둘

쨰, 실효성 있는 온라인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방안의 마련을 최종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추진체계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연구기획 구체화

온라인 혐오표현 개념 

정의 
￭ 선행 연구 검토

￭ 현행 법제적 개념 검토

국내 혐오표현 현상 분석
￭ 국내 혐오 현상 분석 

￭ 사회문화적, 기술적 맥

락 및 쟁점 분석

혐오표현 관련 기존 대응 및 규제체제 조사 준비
￭ 각 분야별 면접 대상 기관/관계자 선정

￭ 면접 대상 및 관계자 섭외 및 일정 수립

온라인 혐오표현 현황 및 

대응방안 조사 : 관계자 

면접 및 자문 조사
상호 비교 및 참조 해외 대응 사례 조사

￭ 각 분야별 관계자 면접 

및 자문 인터뷰

￭ 현황 및 대응방안 관련 

쟁점 도출

￭ 각 국별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현황 정리

￭ 시사점 도출 

자문회의 의견,

세미나토론 반영
결 론

￭ 온라인 혐오 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주체별 제언 

<표 1-3> 연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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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할 온라인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제언은 법률 개정이나 

규제기구 설치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국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시민사회 등 다자

의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지점들을 짚어낸다. 온라인 혐오표현의 유통과 확산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와 공론장의 구성에 지속적이며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언은 법과 제도를 통한 국가(정부)의 규제뿐 아니라 자

율규제, 시민사회의 대응 등을 검토함으로써 혐오표현과 관련된 각 행위자와 주체들

의 협력 관계와 사회적 의무를 검토하는 효과를 갖는다. 

둘째, 온라인 혐오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혐오

표현 현상에 대한 구조적 맥락적 이해가 필요하고 관련 행위자들이 실제로 겪는 경험

이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이해와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취하였고, 이러한 구체적 현황을 담은 연구결과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의 수립과 시행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가 제시하는 다양한 조사 내용은 온라인 혐오표현 관련 현상을 이해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혐오표현 유통방지 관련 기관/관계자의 심층 인터뷰 및 자문 과정 그리고 관

련 세미나 개최를 통해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기여할 수 있

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관/관계자들과 함께 혐오표현 유통방지 관련 기존 대응방안

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혐오표현 관련 

기존에 논의되어 온 해외 사례에 대한 맥락의 구체적 분석과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

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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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혐오표현 개념과 정의  

제 1 절 온라인 미디어 환경과 혐오표현  

온라인 미디어 환경의 발달과 함께, 혐오표현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일상

적 현상이 되었다. 2019년 3월과 5월에 각각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의식조

사>와 <청소년인식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을 접한 성인이 10명 중 6

명 정도였고(64.2%), 청소년은 10명 중 7명 정도였다(68.3%). 혐오표현의 대상으로는 

성인의 경우, 특정 지역출신(74.6%), 여성(68.7%), 노인(67.8%), 성소수자(67.6%), 이주민

(66.0%), 장애인(58.2%) 등에 대한 혐오표현을 주로 접했고, 청소년은 여성(63.0%)과 성

소수자(57.0%)에 대한 혐오표현을 많이 접했다고 대답했다. 특히 혐오표현을 접한 청

소년의 82.9%가 소셜네트워크나 커뮤니티, 유튜브, 게임 등 온라인을 통해 혐오표현을 

접했다고 말하고 있어 온라인이 혐오표현의 주요 접촉 경로가 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와 함께, 성인 응답자 중 대다수(87.3%)가 혐오표현을 접한 후‘문제가 있는 표현이

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무시(79.9%)하거나 혐오표현 발생장소나 사람을 회피(73.4)하

는 등의 소극적인 행동을 보였고, 청소년의 경우는 대다수(82.9%)가 혐오표현을 사용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지만 성인과 유사한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무시, 70.5%; 회

피, 64.5%). 많은 사람이 혐오표현을 경험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문

제에 대해 소극적 행동이나 부정적 전망을 보였다. 개인적 혹은 제도적 차원의 적절

한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다. 특히 온라인 공간이 혐오표현을 접하는 주요 경로

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유포되고 확산되는 혐오표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그동안 혐오표현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일상에서 경험하는 혐오표현 현상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온라인 미디어 환경은 혐오표현이 확산·증식되는 중요한 온상을 제공한다. 

디지털 네트워크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가 생산, 저장, 유통, 공유되는 체계는 이용자

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를 다루고 유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이용자들은 정보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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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자신의 메시지를 광범위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다. 또한,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모든 유형의 미디어가 교차한다. 기존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가 복잡하게 상호의존하고 때론 경쟁을 벌이기도 하면서, 혼성적 미디

어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러한 미디어 시스템 속에서 미디어 이용은 한편으로는 파편

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소비패턴과 커뮤니케이션 실천의 동학을 만들 수 있

다(Jenkins, 2008; Chadwick, 2013). 다시 말해, 이용자는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망을 통

해 자신의 정보 취향에 맞는 맞춤화된 정보를 소비하며 전통적 미디어 수용패턴과 다

른 콘텐츠 전유와 공유의 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는 정보를 전송할 뿐만 아니라 의례적 역할을 담당

해왔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단순히 미디어라는 정보 전달의 수단을 갖는 데서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며 자신의 가치, 믿음 세계관을 강화하는 의례에 참여

해왔다(Carey, 1989). 오늘날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 미디어 기기를 통해 손쉽게 디지

털 네트워크 미디어 공간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자리 잡으면서, 온라인 미디어 공

간은 일상적 의례가 수행되는 장소이자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들의 집단적 소통과 

감정 동학이 만들어지는 주요 현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행

위는 발화자와 청자가 물리적으로 부재한 상태에서 비물질적인 미디어 텍스트의 형태

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물은 발화자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감정과 행위를 전

달하는 매개체가 된다(Turkle, 1996). 특히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은 정보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 담론 플랫폼으로서 현대 시민사회에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

온라인 미디어 환경의 네트워크 연결성을 통해 각종 미디어 형식의 메시지가 소통

되면서, 혐오표현이 이전 미디어 시대와 다른 방식으로 회자되고 전파 속도와 범위도 

달라진다. 온라인 미디어 환경이 사회적 혐오가 표출되고 소통되는 과정에 작동하는 

배경이 되면서, 혐오표현의 경험이나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재편된다. 이와 함께 그것

의 해악을 막아보려는 규제 방식에 문제를 일으킨다. 갈리아돈(Gagliardone et. al. 

2015, p. 13)은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이 오프라인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지

만, 온라인 미디어 환경의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에 도전적이라고 말한다. 첫째, 온라

인 혐오표현은 온라인의 연결성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에 여러 형태로 지속해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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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영속성’을 갖는다. 둘째, 연결망을 통해 돌아다니는 ‘순회성

(itinerancy)’을 가지며, 셋째, ‘익명성’을 기반으로 표출되어 파괴적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 넷째, 전지구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터넷망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파되고 있

어 국경을 넘어선 ‘횡단적 관할(cross-jurisdictional)’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온라

인 혐오표현의 영속성, 순회성, 익명성, 횡단적 관할의 특성은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

한 규제를 어렵게 만들고, 따라서 혐오표현의 해악과 피해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성

격을 갖게 된다.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의 미디어 

환경적 특성은 혐오표현이 만연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브라운(Brown, 2018)은 혐오

표현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특이성을 갖게 되었다고 본

다. 즉,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세계가 익명성, 신체적 현전감(現前感)의 부재, 상대적으

로 저렴하고 수월한 이용, 즉각적 소통 능력 등을 제공하면서, 오프라인의 커뮤니케이

션 방식에 비해 ‘즉각적인 반응, 마음속 반응, 심사숙고하지 않은 판단, 즉흥적인 견

해, 여과되지 않은 논평, 처음 떠오르는 생각 등’이 표출되고 공유될 수 있다. 온라

인 미디어 환경에서 발화자는 청자와 커뮤니케이션 현장에 물리적으로 함께 하지 않

기 때문에, 대면 상황의 사회적 부담감에서 벗어나 거침없이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지금-여기’에 관여하는 감각을 느낄 수 있

다. 이러한 특성은 혐오표현이 쉽게 촉발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한편 온라인 세계와 오프라인 세계가 상호 긴밀하게 얽혀있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

에서 온라인 혐오표현의 해악 효과는 온라인상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오프

라인 세계의 폭력과 적대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의 사건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표현 폭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뮬러와 슈왈츠(Muller & Schwarz, 

2018)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에서 극우의 반이민 정서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에 팽배하였을 때 실제 방화와 폭행과 같은 혐오범죄의 발생률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소셜 미디어가 온라인 혐오표현과 오프라인 혐오범죄를 연결하는 

전파 메커니즘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로 연결된 온라인 공간에서, 한편으로는 이용자가 다양한 집

단과 상호작용하며 신뢰를 쌓고 민주주의를 위한 공론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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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는 불신, 극단화, 혐오표현 및 허위정보의 유포 등으로 민주적 가치가 

훼손되는 양가성이 나타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의례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특유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집단적 감정 동학을 만

들 수 있다. 온라인 혐오표현의 경우, 그것이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더라도 인터넷의 

즉각적이고 개방적인 연결성을 통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유포·공유될 수 있다. 그리

고 온라인상에 편재하는 혐오표현을 통해 혐오를 지지하는 세계관이나 규범적 메시지

가 일상의 의례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다. 사람들은 혐오표현을 늘 접하게 되

면서 이것에 무감각 혹은 무관심해질 수 있다. 이러한 무감각과 무관심 속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하고 차별을 부추기며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혐오표현 현상이 더

욱 확산될 수 있고, 공적 사안을 다루는 공론장에 스며들어 통용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표현 발화자는 수신자와 물리적 거리감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표현이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발화행위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러한 혐

오표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Citron, 2014). 또한, 주류 사회에서 억압된 특

수한 정체성을 온라인 혐오표현의 형태로 가시화시키면서 ‘누군가의 정체성을 혐오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다(박가분, 2013). 온라인 혐오표현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관용하는 사회 분위기는 온라인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개인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들은 온라인 혐오표현에 일상적으로 노출

되면서 심리적, 실질적 피해를 보게 되고 온라인, 더 나아가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온라인 혐오표현은 “공동체의 상생 문화, 시민사회의 

담론 형성 및 유통, 민주주의의 적절한 작동 및 구현, 그리고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

어 갈 새로운 세대 양성에 미칠 영향의 측면에서”(김민정, 2014, p. 144) 우리 사회가 

심도 깊게 다뤄야 할 사안이자 과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혐오표현은 혐오를 조장하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온라인 미디어 환경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오랜 시간 사회 속에 형성되고 자리 잡은 혐오

의 감정구조가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과정이 온라인 미디어 환경의 구조적 특성과 결

합하면서, 오늘날의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구성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양의 표현물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유포할 수 있는 현재의 온

라인 미디어 환경은 혐오표현 현상을 광범위하게 가시화시켰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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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팽배한 혐오표현의 문제에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혐

오 정서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러

한 이해를 바탕으로 온라인으로 매개되는 혐오표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를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혐오표현이 그동안 어떻게 정의되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혐오표현 개념을 다루었던 국내외 학계의 학술적 정의를 정리해 보고, 이

들이 논의하는 혐오표현 개념의 구성 요소와 관련 사안들을 추려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법규제 조항, 특히 현행 국내 언론 관련 혐오표현 법규제 조항이 구현하는 혐

오표현 정의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정의가 갖는 특성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혐오표현 

개념 및 정의에 관한 학술적, 법규제적 논의를 정리하면서, 현행 혐오표현 관련 법규

제 담론에 나타난 혐오표현 개념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온라인 혐오표현 

현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규제적 대응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제 2 절 학술적 정의 

   

1. 국외 선행 연구의 혐오표현 정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

했다. 특히 인종집단에 대한 편견, 차별, 증오, 폭력행위 등의 선동이 조직적 인종학살

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목격하면서,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

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루어졌고, 혐오표현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법규제적 노

력이 본격화되었다. 학계에서는 혐오표현 현상 자체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법규제를 

위한 이론적,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술적 목적으

로 혐오표현 개념을 정의해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학계에 혐오표현에 관한 보편

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속에서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혐오표현의 특성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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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혐오표현 개념의 구성 요소를 살펴본 해외 학계의 사례로 델가도(Delgado, 

198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법적 제재를 받을만한 인종차별주의적 혐오표현 개

념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갖는다고 보았다. 첫째, 발화자가 인종을 언급하며 

피해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둘째, 피해 대상자가 이러한 

발화자가 ‘의도한 대로 해당 표현을 이해’하며, 셋째 합리적인 제삼자가 이러한 표

현을 인종차별적 모욕이라고 식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델가도는 ① 발화자의 차별

주의적 ‘의도’, ②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 ③ 모욕적 표현으로서의 ‘객관적 식

별’이 확인 가능할 때 혐오표현으로 정의되고 법적 제재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고 보았다. 마츠다(Matsuda, 1989, p. 2357)는 이러한 혐오표현 개념에 사회적, 역사적 

구조와 맥락을 보다 고려한다. 그는 인종차별과 관련한 혐오표현이 ① “인종적 열등

함에 대한 표현”, ②“역사적으로 박해받아왔던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표현”, 

③ “기소적(prosecutorial), 혐오적(hateful), 비하적인(degrading) 표현”등 세 가지 특

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인종차별주의적 혐오표현은 우선 표적 집단 구성원

의 개별 인격을 부정하며 집단 구성원은 모두 같고 열등하다고 간주한다. 둘째, 이러

한 표현은 인종차별주의적 열등 개념을 근거로 해당 집단을 구조적으로 종속시키는 

해악의 메커니즘을 갖는다. 혐오표현의 세 번째 요소는 기소, 혐오, 비하 등의 의도를 

가진 ‘싸우자는 말(fighting words)’ 개념과 연관된다(Matsuda, 1989, p. 2358). 마츠

다는 혐오표현이 불평등 구조와 사회적, 역사적 맥락 안에서 구성된 개념으로서, 역사

적으로 종속된 집단을 표적으로 하고 해악을 갖는 행위성을 갖는다고 정의한다. 

여러 학자가 혐오표현의 해악적 의도를 주목하며 혐오표현 개념을 정의해왔다. 모

란(Moran, 1994, p. 1430)은 혐오표현을 "전통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집단에 대해 증오

를 조장하려고 의도된 표현"으로 정의하며, 증오를 고취하려는(promote) 혐오표현의 

의도성이나 목적성이 혐오표현 개념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라고 보았다. 워드(Ward, 

1998, p. 11) 또한 혐오표현의 의도성과 목적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혐오표현을 “주로 

표적 대상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혐오를 선동하려는 모든 형태의 표현"으로 정의했

다. 그에 따르면, 혐오표현의 표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질 만한 적대

성을 내포하고 있다. 베네슈(Benesch, 2012)는 이러한 적대성의 정도를 보다 명료하게 

포함시킨 혐오표현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혐오표현을 민족이나 종교를 기반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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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속성을 가진 집단 구성원을 폄하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범주가 너무 

넓으므로 집단학살이나 폭력과 같은 혐오범죄와 연결된 “위험한 표현(dangerous 

speech)”개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위험한 표현”이 한 집단

에 대한 폭력을 촉진하거나 증폭시킬 가능성이 큰 혐오표현으로서, 이러한 혐오표현

의 위험성은 ①“높은 영향력을 가진 강력한 발화자”인지, ③ 혐오표현에 따른 “고

충과 두려움"을 갖는 수용자가 있는지, ④ 표현이 "폭력 선동으로 분명하게 이해되

는” 발화행위인지, ⑤ 이러한 발화행위와 폭력에 “호의적인 사회적 또는 역사적 맥

락"이 있는지, ⑥ 이것을 전파하는 “영향력 있는 유포 수단”인지 등에 따라 결정된

다고 보았다. 그는 발화자의 영향력과 대표성, 피해자의 존재, 표현의 폭력적 목적성, 

혐오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 미디어 조건 등에 따라 혐오표현의 해악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 가글리아돈 등의 연구(Gagliardone, I. et al. , 2016) 또

한 표현의 해악성과 혐오표현 대상자가 처한 위험 정도에 따라 ‘모욕적(offensive) 

표현’, ‘혐오표현’, ‘제한된 위기의 위험한 표현’, ‘폭력 위기의 위험한 표현’ 

등으로 나눈다. ‘모욕적 표현’은 인종, 종교, 성별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 표적 집단

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고, ‘혐오표현’은 경멸적 용어의 사용, 폭력적 위협의 시사, 

행동 촉구, 악의적 소문의 확산 등 해악을 유발하고 폭력적 결과를 초래하는 표현을 

의미한다. ‘위험한 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을 촉진하거나 증폭시킬 가능성

이 큰 표현, 혹은 표적 집단을 위협하고 위축시키며 이들에 대한 폭력을 초래하는 조

건을 만드는 표현이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표적 대상이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신

을 방어하기 위해 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제한적 위기의 위험한 표

현’과 ‘폭력 위기의 위험한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층위 개념은 발화자

와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 및 권력 관계의 맥락,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가 실질적으로 

처한 위험 정도를 고려하며 해악적 표현을 세분화하고 혐오표현을 위험한 표현과 모

욕적 표현의 사이에 위치시킨다. 

겔버(Gelber, 2002/2019)와 월드론(Waldron, 2012/2017)는 혐오표현을 단순한 표현이 

아닌 해악적 행위성을 가진 ‘표현행위’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이러한 행위성이 혐오

표현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라고 본다. 겔버는 혐오 표현을 “차별을 자행하고 영속화

하며, 유지시키는 발언”(p. 145)이라고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혐오표현은 ‘표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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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서, 불평등과 차별을 옹호하고, 혐오 대상으로서의 피해자 집단을 침묵시키며, 

그들의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박탈하는 해악을 유발한다. 월드론(Waldron, 2012/2017)

도 혐오표현을 해악을 낳는 발화행위로서 정의하면서, 이러한 해악적 행위성을 기반

으로 혐오표현에 관한 법적 규제대상이나 목적을 논의해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둘 

다 혐오표현이 해악을 초래하고 소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라고 바

라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해악 효과를 법적 규제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갖는다. 겔버는 혐오표현의 해악을 혐오표현 규제법으로 막으

려는 형사규제적 접근이 과연 피해자 집단에 대한 심각한 해악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혐오표현 피해자들이 자신의 차별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는 ‘대항표현(counter speech)’의 역량을 갖도록 해주

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월드론은 혐오표현이 다양한 사람

들이 존엄한 삶을 인정받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홍성수, 2018, pp. 

80-81).

한편 혐오표현은 역사적으로 인종, 종교, 종족, 국가 등의 속성을 기반으로 해당 집

단이나 그 구성원을 공격하는 표현이라고 주로 정의됐다. 하지만, 1980년대 인권에 대

한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젠더, 나이, 성적지향, 신체능력 등의 속성이 이러한 기반에 

포함되었다. 워커(Walker, 1994, p. 8)에 따르면,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까지는 혐오

표현이 “인종혐오”로 알려졌고, 1940년대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를 대상으로 명

예훼손 법령을 확대할지를 논의하면서 "집단명예훼손“이란 용어로 지칭되기도 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혐오표현”과 “인종차별주의적 표현”이란 용어가 보편적

으로 사용되었고, 동시에 역사적으로 피해를 받았던 집단들, 예를 들어,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이 혐오표현의 표적 대상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와 함께 인종뿐만 

아니라 특수한 정체성을 포함시킨 혐오표현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된다. 델가도와 스테

판식(Delgado & Stefancic, 2004)은 인종, 성, 성적지향, 국적 등 표적 집단이나 개인의 

속성에 따른 혐오표현이 다양한 유형의 해악을 미친다고 보았고, 코르테스(Cortes, 

2006)은 인종이나 종족적 기원, 종교,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장애, 성적지향 등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정의했다. 코엔-알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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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Almagor, 2011, pp. 1-2)는 혐오표현을 “개인 또는 집단의 실제적이거나 인지

된 선천적 특성을 기반으로 이들을 겨냥해 이루어진 편향적, 적대적, 악의적 표현”으

로 정의하면서, 차별, 위협, 반감, 적대, 편견 등의 태도가 표출되는 “선천적 특성”

에 성별, 인종, 종교, 종족, 피부색, 국적, 장애, 성적 지향성 등을 포함시켰다. 혐오표

현은 이들 표적 집단에게 상처를 입히고, 비인간화시키며, 괴롭히고, 협박하며, 모욕하

고, 비하하며, 희생시키고, 이들에 대한 무감각과 잔인성을 조장한다. 

연구자들은 혐오표현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로 ① 혐오의 메시지를 표현하고 전달하

는 ‘내용 기반 요소’, ②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 대한 혐오, 폭력 또는 분노

를 조장하려는 ‘의도 기반 요소’, ③ 수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해악 기반 요소’ 

등을 살펴보았다(Marwick & Miller, 2014). 그리고 이러한 요소로 정의된 혐오표현 개

념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주제나 사안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Sellars, 2016), 첫

째, 혐오 표현은 특정 정체성의 집단 혹은 그 구성원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대상은 주로 역사적으로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로 기술되어 왔다. 

둘째, 표현된 혐오의 내용에는 비하, 개별성의 부정, 위협적, 폭력적, 모욕적 방식의 

발화나 상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혐오표현은 표적 집단 혹은 개인에 대해 악의

적이고 적대적으로 비방, 모욕, 위협, 선동하려는 의도성 요소가 담겨있다. 넷째,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 및 사회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해악적 요소를 갖는다. 다

섯째, 혐오표현을 규정하는 데 있어 맥락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는 불평등의 구조

나 사회․역사적 맥락과 같은 거시적인 맥락과 발화행위가 이루어지고 의미화되는 미

시적 맥락을 모두 포함한다. 혐오표현 개념은 이것을 구성하는 거시적, 미시적 맥락을 

고려할 때 비로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 가운데 어떤 요소를 좀 더 주목하고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 혐오표현에 

대한 관점과 정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혐오표현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혐오표현

이 집단이나 개인에 미치는 해악이나 폭력성을 주목하며 ‘결과’를 중심으로 정의를 

해나가는 관점, 발화자의 ‘의도’를 보다 주목하는 관점, 혐오표현의 의도, 내용, 해

악을 평가할 때 ‘맥락’을 강조하는 관점 등이 포함된다(Faris, et. al., 2016). 이러한 

관점에 따라 혐오표현을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고 매우 좁게 정의할 수도 있

다. 아주 넓게는 개인 또는 그룹의 특정 속성에 기반을 두어 불쾌감을 표현하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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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현을 포괄할 수 있고, 좁게는 실질적 폭력과 피해가 임박한 ‘위험한 표현’으

로 정의할 수 있다. 

콘텐츠는 맥락에 따라 혐오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교묘하게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경멸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은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렵지만, 해

당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다(Parekh, 2012). 특히 온라인 공간과 같이 

다중적인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공존하고 혐오 정서를 공유하는 집단을 중심으로 혐오

표현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는 환경에서 혐오표현을 식별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예를 들어, 구글, 스카이프, 야후, 스키틀 등의 단어가 특정 인종을 지칭하며 

‘구글을 사슬로 묶어라’, ‘야후를 가스실로 보내라’ 등의 문구에 쓰인다면, 이러

한 혐오표현이 기계적으로 식별되기 어렵다(Sonnad, 2016). 사회적으로 차별받아온 집

단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기존 욕설이나 비속어를 찾아내기 쉽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진화하며 전문적으로 코드화된 혐오표현을 걸러내기란 쉽지 않다. 듀알테 외

의 학자들(Duarte et al. 2018)은 소셜 미디어 텍스트에 내재한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나 

발화자의 의도를 쉽게 감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되고 있

는 자동화된 자연어처리 기술이 혐오표현을 정확하게 걸러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언어에 투사된 사회적 편견을 증폭시키는 한계를 갖는다 진단했다. 혐오표현을 걸러

내는 도구의 정확도를 높인다 해도 기술만으로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단순하게 감정을 표출하는 욕설, 혹은 비판의 맥락에서 차별적 

표현을 전유하는 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혐오표현들이 네트워크 연

결성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서로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사용될 때 하

나의 잣대로 포괄적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학자들은 해악적인 온라인 혐오표현을 특

정하고 식별하기 위해 이것의 커뮤니케이션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

다. 

해외의 연구사례들은 혐오표현 개념이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합의된 정의가 있

는 것도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들은 혐오표현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가 복합적

이고, 혐오표현이 이루어지는 맥락적 요소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따라 혐오표현의 정

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혐오표현 현상은 공격자의 유형, 표적 집단(집단과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속성, 표현 동기와 맥락, 표현행위와 전술, 미디어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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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혐오표현에 관한 개념적 정의가 가변적이고 다양

한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현상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러 학자가 혐오표현 

개념과 관련해 공통으로 지적하는 점이 있다. 혐오표현이 단순히 불쾌한 말이 아니라

는 점, 사회적 해악을 가져온다는 점,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역사적 맥락을 배경으

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 등이 계속해서 언급된다. 최근에는 혐오표현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혐오표현 해악의 심각성 정도, 그리고 의도성의 차이를 보다 세분화시켜 혐오

표현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Kennedy et. al. 2018; 

Olteanu et al. 2018). 

2. 국내 선행 연구의 혐오표현 정의 

국내에서도 혐오표현을 정의하는 다양한 학술적 노력이 축적되어왔다. 1990년대 말

부터 혐오표현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예를 들어, 이재진, 

1999), 국내 연구자들은 혐오의 대상과 이유, 그리고 표현의 유형과 강도를 염두에서 

두면서 조금 다른 뉘앙스의 번역어와 관련 정의를 제시해 왔다.1) 예를 들어, 이재진

(2000, p. 106)은 “인종이나 민족성, 종교 그리고 성적지향에 근거하여 폭력이나 증오 

또는 차별을 유발하는 무절제하고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표현”, 혹은 “성적, 인종적, 

민족적 차이에 입각한 모욕적인 욕설”이라고 정의했고, 조소영(2002, p. 123)은 “여

성, 레즈비언, 동성애자를 포함한 다른 차별적인 집단 또는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인 

이유로 대상자들을 비방하는 적의를 가진 공격적이고 인종주의적 표현”이라고 규정

했으며, 이준일(2014, p. 66)은 “특정 대상에 대한 내면의 혐오감을 외부로 드러낼 뿐

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소속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행위”라

고 혐오표현을 정의했다. 

학자들은 혐오표현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의하기 위해, 혐오의 대상 및 이유가 되는 

표적 집단의 속성, 표현행위의 범주와 유형, 적대성과 해악 효과 등의 요소를 검토해

1) 연구자들은 hate speech를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가진 용어로 번역해왔는데, 이장에

서는 용어의 혼란을 피하고자 hate speech에 해당하는 용어를 혐오표현으로 통일해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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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우선 김민정(2014, p. 156)은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 개념을 정립하는데 “혐오의 

감정을 담은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혐오의 감정이 향하는 대상”의 문제가 중요하

다고 보면서, 혐오의 대상 및 이유가 되는 표적 집단의 속성에 관해 논의했다. 그는 

혐오표현에 관한 서구 사회의 법규제적 정의를 검토하면서, 혐오표현의 대상은 자신

들이 속한 집단의 국가적,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정신적ㆍ신체적 

핍박을 받아온 경험을 가진 “역사적ㆍ사회적 소수”이고 이들은 자신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집단 정체성 때문에 편견, 조롱,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러한 검토 과정을 통해 그는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

의 대상이 되는 ‘사회ㆍ역사적으로’ 차별과 억압을 받아왔거나 받아오고 있는 소수

자 집단 정체성의 구성 범위를 짚어내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는 

혐오표현을 “사회적ㆍ역사적으로 차별과 억압을 받아온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을 그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표현”으로 정의하면서, 성별, 종교, 장애, 출신 지역, 출신 국

가, 출신 민족, 인종, 성적지향을 근거로 소수자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표현들을 혐오

표현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여러 학자가 서구 학계나 국제법에서 논의해온 표적 집단의 속성을 혐오표현 개념 

정의에 반영하고 있다. 박용숙은 혐오표현 개념에 (집단적) 차별성, 적대성, 표현행위

성 등의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보면서, 혐오표현을 “인종, 민족, 종교, 성별 및 성적지

향·성정체성 등을 기반으로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인

한 적대적 표현행위”라고 정의했다(박용숙, 2014, p. 2). 여기서 차별성은 표적 집단

의 변화시킬 수 없는 속성에 기인하고, 적대성은 적의, 모욕, 조롱, 모멸, 폄하, 폭력, 

살해의 선동 등의 혐오표현의 표현 성질을 의미하며, 표현행위성은 혐오표현이 혐오

를 외부로 전달하고자 하는 소통행위로서 임박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적 요소

가 포함된 언어적·비언어적·상징적 표현임을 나타낸다. 이승현(2016)도 혐오표현 개

념에는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차별을 받아온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성이 내포되어 있

다고 말한다. 혐오표현의 적대적 표현행위는 특정 집단의 속성을 이유로 이들 집단 

구성원을 혐오의 표적 대상으로 삼으면서 멸시하고 사회적으로 배제하려고 한다. 이

와 함께 혐오표현은‘인종, 민족, 종교, 성별 및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특정 속성

을 이유로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적대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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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정의된다(이승현, 2016, p. 15). 이승선(2018a, p. 115)은 한국적 맥락에서 

‘지역, 국적, 민족, 성별’ 등의 속성이 주요 혐오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서, 혐오표현

을 “지역․민족․인종․국적․종교․장애․성별․성정체성․연령 등 일정한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집단 구성원에 대해 차별․모멸․혐오적인 의사를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

들도 이에 동참하도록 선동․선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혐오표현 개념에는 

표적 집단에 대한 공격과 위협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평가가 마무리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도 포함된다.

이와 같이 혐오표현을 정의하는 주요 요소에 포함된 표적 집단은 자신들에게 귀속

된 ‘변화시킬 수 없는 속성’으로 그 사회의 편견과 차별, 적대성, 폭력적 공격 등을 

지속해서 받아왔던 집단을 의미한다. 혐오표현은 인종, 민족성, 성별, 종교, 성적지향, 

국적 등과 같은 사회적 속성을 미리 전제하며 정의된 개념이 아니다(이정념, 2016). 

다시 말해, 혐오표현의 표적 집단의 속성은 그 사회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경험에 

따라 규정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그동안 여러 학자가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표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속

성으로 국적, 인종, 민족, 종교, 지역, 장애, 성, 성정체성, 성적 지향성 등을 언급해왔

다. 

또한, 일련의 학자는 혐오표현이 단순히 싫어하고 증오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가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 개념임을 논의했다. 이정념(2016)은 혐오표현이란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정치적 반대자의 비판적인 의사표현까지 혐오표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

라고 지적한다. 혐오표현이 너무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정의될 경우, 특히 선거기간

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 정치적 반대자들 사이의 논쟁 내용을 혐오표현으로 

오인할 수 있고, 정작 문제가 될 수 있는 혐오표현을 지나치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

다. 이준웅과 박장희(2018)도 혐오 감정의 원인과 감정이 표출되는 대상을 향한 정향

성에 따라 그것의 결이 다르다고 본다. 다시 말해, 추악하고 불쾌한 내용의 모든 표현

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발화자의 의도, 표현물의 속성, 발화행위

의 특성, 발화로 인한 해악 등을 검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민주

정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혐오표현의 범주를 따로 설정해 규제하지 않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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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의 법적 원리를 참고하면서, 혐오표현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지양하고, 절차성과 

타당성을 담보한 논의과정을 통해 혐오표현의 ’실체적‘ 정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한다.

혐오표현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정의해나가기 위해, 그것의 내용과 유형을 좀 더 

세분화시켜 살펴보려는 노력 또한 이어졌다. 홍성수 외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혐오표

현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2016, 21)는 혐오표현을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

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혐오가 표현되는 형태를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에는 ① 차별적 속성을 이유로 소수자 개인과 집단

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두려움을 주는 ‘차별적 괴롭힘’, ② 차별과 

혐오를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차별 표시’, ③ 공개적으로 소수자 개인과 집

단을 멸시, 모욕, 위협하여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공개적인 멸시, 모욕, 위협’, 

④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 선동하는 ‘증오선동’ 등이 포

함된다. 이후, 홍성수 외(2018년, 191)의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

조사>는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

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 부정적인 관념의 표출, ② 멸시·모욕·위협, ③ 차별·폭

력의 선동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행위”

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은 정의는 2016년도 혐오표현 정의에서 언급된 ‘사회적 소수

자로서의 속성’이라는 문구 대신,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의 사회적 범주를 포함시켰다. 또한, 혐오표현의 유형과 해악의 내용도 ‘차별적 괴

롭힘’유형을 빼고 부정적 관념 도출, 멸시·모욕·위협, 차별·폭력의 선동행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재개념화하였다. 

홍성수(2019)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태도 혹은 편견이 표출되면

서 혐오표현이 되고, 이러한 혐오표현은 배제, 분리, 괴롭힘이라는 차별로 이어지며, 

이러한 차별은 혐오에 기반한 범죄행위인 증오범죄를 낳고, 특정 집단에 대한 조직적 

말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혐오는 혐오표현, 차별, 증오범죄, 집단살해 등의 사회

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전략적 거점’이고, 혐오표현은 이러한 혐오가 사회적으

로 표출시켜 사회적 문제를 촉발하는 기제가 된다. 따라서 혐오표현 개념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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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동학이나 기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혐오표현 개념에서 혐오는 단순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타자화하는 사회적 인식의 틀을 기반으로 형성된 감정으로서(강희숙, 2018), 

“정치권력이나 종교적 도그마, 일상적 관행 등에 의해 생성되고 조절되는 사회적 감

정” 혹은 권력관계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김왕배, 

2017, p. 113). 홍성수(2019)는 혐오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사회구조적으로 지속되는 

문제이고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혐오의 커뮤니케이션 행

위가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가질 때 비로소 혐오표현으로 정의

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혐오의 대상인 소수자는 “단순히 수의 개념, 즉 양적, 수

학적 개념이 아니라, 질적 사회적 개념”으로서 “사회의 주류세력으로부터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집단을 의미한다(이우영, 2007, p. 164). 김지혜(2019)도 혐오표현이 

“소수자에 대한 잠재된 거부감을 방출하는 것”으로서, 한국 사회에서의 혐오표현은 

차별로 이어지는 편견을 증폭시키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규범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

았다. 

법규제의 담론에서 혐오표현 개념을 논의할 때에는, 종종 일반적인 혐오표현과 법

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혐오표현이 개념상 구분되어 정의되었다. 박용숙(2014)은 적대

성이 가장 강한 ‘폭력 및 제노사이드 선동표현이나 반복성, 계획성, 조직성, 사회적 

파급력 등의 요건을 갖춘 적대적 표현 또는 모욕적 표현’이 형사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이라고 정의한다. 박해영(2015)은 다양한 혐오 사유를 포괄하는 광의의 

혐오표현과 해악의 규제를 염두에 두는 협의의 혐오표현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그는 형사적 규제대상이 되는 협의의 혐오표현을 인종, 성별,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등 객관적으로 해악성이 큰 차별사유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혐오하거

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한정하여 정의하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는 좁게 정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넓게 구분하여 정의한다. 혐오표현 개념에는 다

양한 표현 내용 형태와 유형 그리고 해악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해악의 정도에 

따라 협의와 광의의 혐오표현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반으로 형법적 규제, 비형법적 규

제, 자율적 규제, 행정적 조치 등의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승호

(2019)는 이렇게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혐오표현을 구분하고, 이러한 개념에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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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 명시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시각에서 문제가 된

다고 주장한다. 그는 해악의 정도가 불분명하고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기준을 정확

하게 명시할 수 없으므로 법적규제의 명확성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그는 죄형법적주의에 입각하여 기존의 논의가 법규제에 적용가능한 명확한 혐오표현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혐오표현 개념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특히 법규제 차원에서 명확한 구분과 기

준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혐오표현이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다양한 혐오 

정서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맥락에 의존적인 표현행위라는 점이다. 유

민석(2019, p. 17)은 혐오표현을 그냥 말이 아니라 여러 감정에 기반한 “차별행위이

자 폭력행위”로서, 말이나 글과 같은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미디어 형식을 통해 

매개된다고 보았다. 혐오표현은 발화자와 청자의 커뮤니케이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

는 발화행위이기 때문에, 청자가 듣기에 혐오스러운 표현, 화자의 혐오가 담겨있는 표

현, 화자의 혐오가 동기가 된 표현, 화자가 혐오를 선동하는 표현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유민석, 2019, pp. 72-74).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행위로서의 혐오표현은 한국

사회에서“공동체의 사회적 환경을 오염시키고, 거기에 살고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며”, “피해자의 사적 자유를 제한하고 청자들이 차별적인 메시

지를 내면화하게 하여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며 소수자들을 재종속시키고 그들의 침묵

을 강제”하는 해악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유민석, 2019, p. 187). 

혐오표현 개념과 관련하여 국내 연구자들의 정의가 외국 학자들의 정의와 크게 다

르지 않다. 이들은 혐오표현의 개념적 요소로서, ① 혐오표현의 표적이 되는 특정 대

상과 이들의 변화시킬 수 없는 속성, ② 모욕, 비방, 위협, 욕설 등의 표현행위, ③ 혐

오표현 행위자의 적대적 의도성이나 목적성, ④ 언어 행위, 문서, 영상, 온라인 미디어 

등의 혐오표현의 매개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혐오표현 개념의 요소를 중심으로 학

자들은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혐오표현 표적 집단의 속성과 범주

에 대해 정확하게 일치된 합의를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혐오표현이 역사적으로 차별

받아온 특정 집단 정체성 혹은 사회적 ‘소수자’를 겨냥한 적대적 표현이라는 점에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또한, 이러한 혐오표현이 표적집단에 대한 편견 및 부

정적인 고정관념의 표출에서부터 멸시, 모욕, 위협, 그리고 차별·폭력의 선동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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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혐오의 단계가 다른 표현행위나 적대성의 결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행위가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해악 효과를 가

지며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도 대부분을 입장을 같이한다. 

제 3 절 법규제적 정의  

1. 국제법적 정의 

국제법과 국제규약 그리고 각국의 법령은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혐오표현을 정의하

며 혐오표현의 ‘불법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했다. 이러한 법적 정의는 혐오표현을 

법률 및 규약으로 규율하는 것의 타당성, 규율의 목적과 방식, 대상과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서, 법으로 규제되어야 할 혐오표현의 기준과 규

제의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협약을 통해 혐오표현을 규제하고자 했던 시도는 

1965년 12월 21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

약>2)에서 가시화되었다. 이 협약은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존엄과 평등의 원칙에 기초

한다. 다시 말해, 인종, 언어 또는 종교의 구별 없이 만인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를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촉진하겠다는 목적하에 만들어졌다. 여기서 인종차별이란 "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을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

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

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제1조), 이에 따라 “인종적 우월성이

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과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과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제4조 a항),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

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금지시킨다”(제4조 b

항). 혐오표현이라는 용어를 직접 쓰고 있지 않지만, 인종, 민족, 종족 등을 이유로 

2)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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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 ‘차별’, ‘폭력’ 등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선전활동’을 규제

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1966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 국제인권규약』3)이 선포된다. 이 협약의 체약국은 자국 내 모든 개인에 

대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

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제2조 1항). 특히 제 20조 2항은 “차별, 적대 또는 폭

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혐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하

면서, 체약국은 차별, 적대감 및 폭력을 선동하는 국가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혐오를 

옹호하는 활동을 법으로 금지할 의무를 갖게 된다. 제 19조 2항은 “모든 사람이 표

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 20조 2항에서 민족적, 인

종적, 종교적 혐오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혐오표현에 한해서 

표현의 자유에 제약이 있음을 나타냈고 있다. 이 규약 역시 ‘혐오표현’이라는 용어

를 직접 쓰고 있지 않지만, 제 20조 2항을 통해 혐오표현을 민족, 인종, 종교 등에 근

거로 혐오를 옹호하는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차별, 적대 또는 폭력의 선동을 유발하는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한다.

1997년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에서 채택된 <혐오표현에 관한 권고안>4)은 혐오표현

이란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인종적 적대감, 외국인 혐오, 반유대주의, 혹은 

그 외의 불관용에 기초한 증오 형태를 확산, 선동, 고취,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

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격적인 민족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에 의해 

표현되는 불관용과 소수자, 이주민(migrants), 이민자(people of immigrant origin)에 대

한 차별과 적대감“에 기반한 증오 형태를 포함한다. 이 권고안은 체약국의 정부, 공

적 권위를 가진 기관, 그리고 국가적, 지역 수준의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혐오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진술을 규제할 책임, 특히 미디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이러한 권고안에 따라 체약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타인의 

3)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4) Recommendation No. R (97) 20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s to 

Members on 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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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및 명예 보호에 대한 존중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사안별로 조정할 수 있

는 법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뉴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및 네

트워크에서 이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 법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권고안은 혐오표

현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러한 혐오표현이 미디어를 통해 전파될 

때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권고안은 혐오표현을 ‘미디어

를 통해 전파되는’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혐오표현을 미디어의 매개 과정과 결부시

켜 가시화시키고, 이에 대한 법규제적 대응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는 미디어, 특히 온라인 미디어와 결부시켜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법규

제적 차원의 대응을 추구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은 2003년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종차별주의적이고 외국인혐오적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는 내용의 <컴퓨터를 통한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적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이버범죄 협약 추가의정서>5)을 채택한다. 의정서의 제 2조 1항은 “인종차별주의

적, 외국인혐오적 자료”를 “종교뿐만 아니라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민족 또는 종

족 기원에 기초하여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에 대한 혐오, 차별 또는 폭력을 옹호, 증

진, 또는 조장하는 모든 글, 이미지 또는 사상이나 이론의 재현’으로 기술하고, 이러

한 자료가 사이버 공간에 표출되는 혐오표현 행위는 국내 형법에서 범죄행위로 다뤄

져야 한다고 제시한다. 의정서는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야 할 혐오표현 행위에 ”컴퓨

터시스템을 통해 대중에게 인종차별주의적, 외국인혐오적 자료를 분배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제3조), “종교뿐만 아니라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민족 또는 

종족 기원에 의해 구별되는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위협”하는 행위

(제4조)나 증오, 경멸, 조롱 등으로 “모욕”하는 행위(제5조), “종족학살이나 반인륜

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부정하거나 심하게 축소시키거나 승인하거나 정당화하는 

자료를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대중에게 유포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 (제6

조), 이들 행위의 수행을 “돕거나 사주하는 행위”(제7조)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8년 <형법을 통한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의 특정 형태와 표현

5)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concerning the 

criminalization of acts of a racist and xenophobic nature committed through 

compute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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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틀 결정>6)을 채택하면서, 회원국들이 종족학살, 반인륜적 

범죄, 전쟁범죄뿐만 아니라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이나 민족 또는 종족 기원 등

에 따라 특정된 집단 또는 그 일원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폭력 또는 혐오를 조

장하는 모든 행위를 자국의 형법으로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유럽연합은 갈수록 심

각해지는 혐오표현의 문제, 특히 온라인에서 폭력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

응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이러한 혐오 표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규제해나갈 필요

가 있다고 보았고, ‘기본틀 결정’을 통해 형법으로 규제해야 할 혐오표현의 중

심개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결정을 기초로 유럽연합은 2016년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유튜브 등의 IT 기업과 함께 온라인상의 불법 혐오표현

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행동기준>7)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이나 민족 

혹은 종족 기원으로 규정된 집단 혹은 그 구성원에 대한 폭력 혹은 혐오를 공개

적으로 선동하는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이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마

련하고 불법 혐오표현에 대한 신고 체계나 24시간내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하는 조

치를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기준에 따르면, 금지되어야 할 불법적 대상으로

서의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이나 민족 혹은 종족 기원)

과 이들에 대한 적대적 행위(폭력과 혐오의 선동) 등의 요소로 정의되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실은 2012년 라바트에서 민족, 인종, 종교에 기반을 둔 혐오 선동

을 근절하기 위해 회의를 주최하고“라바트 행동계획(Rabat Plan of Action)”을 공표

했다(Human Rights Council, 2013). 라바트 행동계획은“차별, 적대, 또는 폭력 선동에 

해당하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혐오의 옹호는 법률에 의해 금지”하는 자유권 

규약 제20조 2항을 이행하기 위해, “혐오 선동으로 정의되고 금지되어야 하는 표현

형태를 구별하는 문제는 맥락과 지역의 조건, 역사, 문화 및 정치적 긴장과 같은 각 

사례의 개별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p.4). 다시 말해, 표현의 자유와 

6)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8/913/JHA of 28 November 2008 on Combating 

certain forms and expressions of racism and xenophobia by means of criminal law
7)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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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혐오표현 가운데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표현형태”만

을 법적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아티클 19’는 이러한 ‘라바트 행동계획’을 기초로 20조 1항의 

법적제재가 이루어질 혐오표현 개념에 화자의 행위, 의도, 금지된 행위의 선동으로 인

해 청자(audience)에게 임박한 위험 등의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

들은 해를 미치는 정도에 따라 ①반드시 금지해야 할 혐오표현, ②금지할 수 있는 혐

오표현, ③합법적 영역 내의 혐오표현으로 구분하면서, ①의 혐오표현은 국제법과 시

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의해 반드시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법적제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혐오

표현의 선동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발화행위가 일어난 사회적 정치적 맥락, 화자의 

위치와 지위, 화자의 의도(보호 집단을 표적으로 삼는 혐오 옹호에 참여하고 차별, 적

대, 폭력 등의 금지된 결과를 실제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 표현 내용, 표현의 정도 

또는 규모(도달 정도, 공적 성격, 수용자의 크기 등), 사실상 차별이나 적대감 또는 폭

력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016년 EU 행동기준은 삭제될 수 있는 온라인 혐오표현을 정의하기 위해, ‘화자의 

행위, 화자의 의도, 금지된 행위가 조장됨으로써 사실상 청자에게 닥치는 심각한 위

험’ 그리고 ‘발언의 심각성, 발언의 내용 또는 형태, 발언이 만들어진 사회적 문맥, 

발언의 도달 범위나 청중의 규모,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

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국가 또는 모든 부문의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충격을 주거나 

방해하는 내용’과‘폭력과 혐오를 심각하게 조장하는 내용’을 구분하면서, 국가는 

후자를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8) 

한편, 유럽인종차별위원회(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는 

2015년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일반정책권고 제15호>9)에서 혐오표현을 “인종, 피부

색, 혈통·민족·종족적 기원, 나이, 장애, 언어, 종교나 신념, 성,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기타 개인적 특성이나 지위 등을 근거로 그러한 특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

8)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and IT Companies announce Code of 

Conduct on illegal online hate speech, 31.5.2016.  
9) General Policy Recommendation no 15 on Combating Hate Speech



- 30 -

단에 대한 비하, 증오, 비방, 그리고 괴롭힘, 모욕, 부정적 고정관념, 낙인찍기나 위협

을 옹호, 증진, 선동하는 것이며 이러한 모든 표현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p.3). 이와 같은 정의는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집단 구성원의 속성에 성

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나이, 장애, 언어, 기타 개인적 특성이나 지위 등을 포함하

며 확장하고 있다. 또 유럽평의회의 <성평등 전략>10)은 ‘성차별적 혐오표현’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혐오표현에 “개인의 성과 성별에 기초하여 열등하다고 멸시하는 

가정, 믿음, 확신, 제스처, 행위 등”을 포함시켰다.

국제규약이나 정책 권고 내용을 보면 혐오표현은 ① 역사적, 사회적 차별을 받아온 

속성(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또는 출신 국적 및 민족, 성별, 성적지향, 장애 등)을 

가진 특정 집단과 그 일원을 대상으로, ② 이들의 속성에 기초한 모욕, 비하, 멸시, 위

협을 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옹호하고 선동할 의도를 가진 행위로서, ③ 대상 집단에 

대한 기존의 차별의식을 정당화하거나 조장, 강화하는 목적과 효과를 가지며, ④ 언어 

행위와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진 표현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각 국가의 법규제 차원에서의 혐오표현 정의는 그 나라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러한 정의는 그 나라가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법

적 규율의 태도를 반영하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이 경험해왔던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해석적 입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미국은 혐오표현을 차별, 적대, 혹은 폭력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를 유발

하는 직접적인 선동 및 유도행위로 바라보며 협의의 혐오표현 개념을 지향하는 반면, 

유럽은 혐오의 감정을 옹호, 확산, 조장, 정당화하는 모든 표현행위를 포괄하는 광의

의 혐오표현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김민정, 2014). 나라마다 혐오표현을 경험하고 법

제도로 수용하는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달라지며, 규제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몇 사례 국가의 혐오표현 정의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따로 정의하고 규제하지 않는다. 미국 수정헌법

이 표현의 자유를 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으로 간주하면서, 정치적 표현뿐

만 아니라 모욕적이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가 보호될 필요가 있다

10) Council of Europe Gender Equality Strategy, Combating Sexist hate Speec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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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는 입장을 유지한다. Beauharnais v. Illinois (1952) 판결은 인종, 피부색, 종교를 

근거로 해당 집단을 부도덕한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해당 집단이 경멸, 조롱, 비방을 

받는 상처를 받을 때, 혹은 이러한 표현물의 유포로 치안이 방해를 받았을 때, 불법이

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판결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의 형태로 혐오표현

에 대한 법적 규정을 시도하고 있다(Sellars, 2016, p. 19). 하지만 미국의 판결들은 대

체로 혐오표현을 ‘표현의 자유’의 비적용 영역에 속하는 별개의 표현 범주로 다루

고 있지 않다. 대신 혐오표현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협적, 폭력적 행위를 직접적

으로 유발하는‘임박한 위험’을 유발할 때, 즉 ‘혐오범죄’를 구성할 때, 형사적 처

벌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혐오범죄는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적 지

향성, 성별정체성, 장애, 성별 등에 대한 편견에 기인하여 개인 혹은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죄행위”를 말한다.11) 

영국은 1965년 <인종 관계법(Race Relations Act)>을 제정하여 인종차별에 대한 

선동이나 인종적 증오에 대한 선동을 금지했고, 특히 제6조는 피부색, 인종 또는 

출신국에 의해 구별되는 집단에 대한 혐오(hatred)를 선동할(stir up) 의도로 

위협적(threatening), 모욕적(abusive or insulting)인 내용의 문서를 출판 또는 

배포하거나, 공공장소 또는 공적 모임에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이 법은 <1986년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 제3장에 

승계되어 인종혐오(racial hatred)를 규율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종혐오란 “피부색, 

인종, 국적, 또는 출신국에 의해 구별되는 집단에 대한 혐오”로 정의하고 “인종적 

혐오를 선동할 의도가 있거나”,“모든 상황과 관련해 인종적 증오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혐오표현죄를 적용한다. 동기 자체보다는 고의건 

과실이건 피해자에 미친 해악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혐오 표현의 대상에 

종교혐오(<Racial and Religious Hatred Act 2006>, 3A장)와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2008년 형사사법 및 이민법[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이 

11) 전통적으로 미국 FBI는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등에 대한 편견을 기반으로 이루어

진 범죄를 혐오범죄라고 했으나, 2009년 <혐오범죄 예방법>은 혐오범죄 대상에 성적 

지향성, 성별정체성, 장애, 성별 등을 포함시켰다.

   (https://www.fbi.gov/investigate/civil-rights/hate-crime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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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었다.

독일은 나치 시대의 경험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혐오표현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 법규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130조 1항이 “일정

한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출신 민족으로 이루어진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

하거나 그들에 대한 폭력적 또는 독단적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 및 “특정 인구집단

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여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

하며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혐오표현을 담은 글을 배포, 공

적 공개, 게시, 표명 및 기타 접근을 가능하게 하거나, 라디오, 미디어, 통신서비스를 

통해 이를 배포한 경우 처벌된다(제 130조 2항). 또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표현행

위와 같이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historical revisionism)도 혐오표현의 하나로 처벌하는 

규정을 갖는다(제130조 3항). 

프랑스는 출판자유법 제24조 제5항과 6항에 따라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속하는지를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대감, 폭력을 선동”하거나 “성, 

성적지향 또는 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적대감과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또 제32조 제2항과 3항에 따라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속하는지를 이유로 개

인 또는 집단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 성적지향 또는 정체성, 장애를 이유

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3조 제3항과 4항에서는 “민족, 국가, 인종, 종교에 속한 유무를 이유로 

하여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모욕”이 행해질 때, 그리고 “성, 성적지향 또는 정체

성, 장애를 이유로 행해진 모욕”이 행해질 때, 처벌의 대상으로 보았다.

캐나다 형법은 제318조(제노사이드 옹호(Advocating genocide)에서 피부색, 인종, 종

교, 민족적 출신 또는 성적지향에 의해 구별되는‘식별 가능한 집단’을 정의하고, 제

319조(공공에서의 적대감의 선동(Public incitement of hatred) 제1항에 공공장소에서 

표현의 전달을 통해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한 자, 혐오를 고의로 증진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이 ‘선의로 종교적 주제 혹은 경전

의 믿음에 따른 의견을 표현하거나 논의를 통해 규명하려고 시도’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관심사에 관련된 주제에 관한 것’일 경우, ‘식별 가능

한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했거나 유발하려는 문제를 없애려는 선의를 위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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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처벌에서 제외된다. 또한, 인권법 제 13조는 ‘인종, 국적, 민족적 출신, 피부색, 

종교, 나이, 성(임신과 출산 포함), 성적지향, 결혼 상태, 가족 상태, 장애, 사면받은 유

죄판결을 이유로 표적 집단에 대한 증오나 경멸을 표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방송배포규칙(Broadcasting Distribution Regulation)>은 ‘인종･출신

국･피부색･종교･성별･성적지향･나이･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에 근거하여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또는 모욕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욕적 논평 혹은 모욕적 영상재현

(pictorial representation)’을 금지한다.

호주는 인종차별법과 인종혐오법에 따라 ”인종, 피부색, 국적과 민족적 기원에 의

해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공격하거나 모욕하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공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형법상으로 표적 집단(인종, 종교, 국적과 민족적 기원 혹은 

정치적 의견에 따라 구별되는 집단)의 개인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법규제에서 정의된 혐오표현 개념은 각 국가의 고유한 헌법적 전통

이나 사회적 경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 국내 법규제의 혐오표현 정의

국내 법규제 조항에서 혐오표현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

을 찾기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방송법> 제 5조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

해서는 아니된다“(2항) 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

다” 조항(3항)을 두고 있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다룬 제 6조에는 방송이 “성

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

서는 아니된다” 조항(2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 33조에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위한 심의규정을 제정 공표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2항 8호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되어 있다. 이

러한 조항은 방송의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된 광의의 규율 맥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혐오표현에 관한 내용을 직접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지역, 세대, 계층, 성별 간의 갈등 조장을 금지하는 제 5조 2항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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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갈등을 규율의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갈등을 조

장하는 차별적 관계나 맥락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방송의 공적 책임 차원에서 타

인의 명예훼손과 권리침해를 하는 방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 5조 3항은 ‘타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를 규율하

고 있지만, 집단이나 집단 구성원의 속성을 근거로 한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는 명시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제 6조 2항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

종 등에 근거한 차별적인 방송편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송편성의 공정함과 

공익성을 위한 것으로서, 방송 프로그램의 혐오표현에 관한 규율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혐오표현과 관련될 수 있는 조항을 찾아볼 수 있

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

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제 7조 8항),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

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제 21조 3항), “방송은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인종 간, 종교 간 차별, 편견,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제 29조).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 30조 1항),“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

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제 30조 2항),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

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제 30조 3항).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제 30조 4항),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

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제 31

조),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및 종파를 비방하거나 종교

의식을 조롱 또는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제 32조),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

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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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제 51조) 등이 혐오표현과 관련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구 분 주요 내용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

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

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②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

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

로 한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③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

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

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 ⑧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

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⑩ 

방송은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1조(인권 보호) ①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

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

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공공의 이

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편견·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2-1> 언론 관련 혐오표현 법제의 주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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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양성평등)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

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

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

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

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및 

종파를 비방하거나 종교의식을 조롱 또는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방송언어)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 4조(심의의 기본원칙) ②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야 한다. 1. 국제 평화 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그 밖의 법령 위반, 선량

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 위반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적·질적 정도와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 ... 4. 정보의 표현형태,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종차

별·집단학살·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3. 그 밖에 외국의 정치·종교·문화·사회에 대한 비방·비하·멸시 등 국

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폭력

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

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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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

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 금지)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

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②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인터넷자

율정책기구(KI

SO) 

정책규정

제5장 그 밖의 특별 정책

제1절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

제20조(목적)

인터넷은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어야 한다. 

각 회원사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비판적 표현은 자유롭게 허용하여야 하고, 

그 표현이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면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에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

의 소통을 오히려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절은 회원사에게 온라인 공간

에서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게시물 제한)

회원사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

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

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

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

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의 공

적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2장 제1절에 따른다.

네이버 

이용약관

타인에게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게시물, ... 과도한 욕설, 비속어 등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심한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용약관

① 여러분은 통합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아래 각 호의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17.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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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혐오표현 관련 조항은 각각 성별, 지역, 세대, 계층, 인

종, 민족, 국가, 종교, 장애 등을 근거로 차별, 편견,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금지하

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는 차별적·부정적·희화적·혐오적·폭력적 표현과 조롱·차

별· 편견·갈등·폭력의 조장 등 혐오표현의 개념적 구성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으로 혐오표현을 대처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선 이

러한 조항에는 차별적 표현과 혐오표현 개념이 혼재되어 있고, 이러한 차별과 혐오의 

대상 또한 사회적 소수자에서부터 일반적 사회 범주로서의 집단 정체성을 함께 포괄

하고 있다. 또 혐오표현과 관련된 내용이 ‘인권 보호’, ‘사회통합’, ‘양성평등’, 

‘문화의 다양성 존중’, ‘신앙의 자유 존중’, ‘방송언어’ 등 다양한 주제 영역에 

걸쳐 분산적 혹은 부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주제에 따라 규제해야 할 혐오표현 관

련 내용이 산만하게 기술되다 보니, 혐오표현의 유형이나 수준(해악의 정도)을 체계적

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일관성 있는 혐오표현 개념을 보여주지 못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온라인정보 심의기준을 구체

적으로 제공하면서 온라인 혐오표현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

의규정>은 “인종차별·집단학살·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

려가 있는 정보”와 “그 밖에 외국의 정치·종교·문화·사회에 대한 비방·비하·

멸시 등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제 5조 1항과 3항), “장

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

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

는 내용”,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제 8조 2항 가, 3항 다와 

바)을 둠으로써 혐오의 이유, 대상, 의도성, 유형 등을 고려한 혐오표현 규제를 가능

하게 한다. 다시 말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의 혐오 대상과 근거를 밝히고, 혐오표현의 유형으로 차별과 편견의 조장, 비방/왜

곡/조롱/비하/멸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사회적 질서나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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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이 해칠 수 있는 해악성을 갖기에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또한 “국제 

평화 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그 밖의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

질서 위반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적·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정

보의 표현형태,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제 

4조 2항 1, 4)을 둔다. 이러한 규정은 혐오표현의 정도와 비중, 유형과 영향력, 맥락 

등에 따라 규제를 달리할 수 있음을 명시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가진 혐오표현 개념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이

들 조항은 혐오표현이 겨냥한 표적 집단의 속성이나 범주로 사회적 소수자뿐만 아니

라 일반적 사회 범주로서의 집단 속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고 이를 중립적 범주로 제

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집단에 대해 적대성을 나타난 모든 ‘차별과 비하’ 표현

이 혐오표현으로 규제받을 수 있다. 둘째, 차별과 비하 표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8조 3호 바목의 경우, 혐오표현의 편견과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표출과 멸시·모

욕·위협 등의 표현행위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해악이 심각한 혐오표현 유형

인 차별과 폭력의 선동은 함께 기술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혐오표현 유형은 제5조에

서 국제질서를 해하는 ‘정보’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조

항은 혐오표현의 표현행위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시각이 부재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혐오표현에 단순히 싫고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저속한 표현이나 욕설을 

포함시키며, 이러한 감정을 표출하는 표적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또 의도성이나 

목적성에 대한 언급없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지나치게 하는 묘사하는 것

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혐오 정서의 원인이나 표현 유형, 혹은 특정 집단 

정체성을 겨냥해 표출되는 정향성의 결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혐오표현 개념이 갖

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성과 불평등한 권력 구조의 문제를 희석한다. 넷째, 심의의 대

상이 되는 혐오표현 대부분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

는 내용의 정보’로 열거되고 있어, 혐오표현의 규제 목적에 국제법에서 통용되고 있

는 차별반대나 인권 규범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혐오표현 규제가 국제 

평화 및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우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

는 개인 혹은 집단 그리고 이들의 보호되어야 할 특성이 일반적인 집단 범주로 제시

된다. 다섯째, 제 4조 2항의 표현의 정도와 비중, 유형과 영향력, 맥락 등에 따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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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 규제 과정에 적용하기에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이밖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이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

여서는 아니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제10조 2항). 혐오표현 개념에 

해당되는 조항이 ‘차별금지’의 목적을 위해 기술되고 있고 이러한 조항은 언론사에 

‘시정 권고’ 사항으로서 강제적 규제는 아니다. 

한편,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와 관련해 주요 규제 주체로 부상한 인터넷사업자들의 

혐오표현 규제규정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규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

다. KISO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제 20

조)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제한 정책을 취한다. 정책규정 제 21조에 따르면, “회원사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

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

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은 기존 언론 관련 법규제 조항에 나타난 혐

오표현 개념의 한계를 유사하게 보여준다. KISO의 정책규정은 차별적 표현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지역, 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 일

반적이고 중립적인 집단 범주로 기술하고 있고,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굴

욕감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모욕과 혐오적 표현의 기준을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렇게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개별 표현물이 ‘임의적’해석에 따라 삭제조치를 당할 

수 있거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통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KISO의 정책규정은 

혐오표현 대신 차별적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혐오표현을 차별적 표현의 

하위범주로 기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의 해악으로 굴욕감과 불이익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서 제시된 혐오표현 정의는 정보통신심의규정과 마찬가지로 혐오표

현 개념에 대한 총체적 이해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국내 포털의 이용약관도 혐오표현 개념을 담아내고 있지만, 여타의 혐오표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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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제 조항만큼 모호하고 부실하게 기술되어 있다. 네이버 이용약관은 ‘타인에게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게시물’로, 다음 

이용약관은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으로 혐오표현을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이러한 혐오표현의 사례

를 ‘과도한 욕설, 비속어 등’으로 단순화시키고 혐오표현의 해악도 ‘심한 혐오감

과 불쾌감’ 등의 심리적 피해로 제한시킨다. 다음은 혐오표현의 형식에 말뿐만 아니

라 음향 글, 화상,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형식을 포함시키고, 혐오표현의 해악에 수

치심, 혐오감, 공포심 등의 심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명예의 손상이나 불이익과 같은 

실질적 피해도 포함시킨다. 하지만 다음 역시, 혐오표현 개념을 심도 있게 다루지 있

지는 않다. 두 포털 모두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표현’ 정도로 단순하게 정의하며 모호한 상태로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내

용은 현재 국내 포탈에 혐오표현 개념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대책이 사실상 부재하다

는 점을 시사한다.       

제 4 절 소결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이들에 대한 폭

력과 학살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들을 겪으면서 가시화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

고 대응하려는 학술적 연구와 법규제적 노력이 이루어졌다. 온라인 미디어 환경의 발

달로 혐오표현의 문제가 더욱 가시적인 일상의 문제로 다가왔고 이것의 해악에 대응

하는 대책 마련이 중요해졌다. 그런데 혐오표현이 현대 사회의 문제라는 데에는 이견

이 없지만,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법규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학술적 담론이나 법규제 담론에서 혐오표

현 현상 자체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법규제를 위한 이론적 토대와 법적 언어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위해 혐오표현 개념을 정의해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혐오표현 개념과 정의에 관한 국내외적 논의를 살펴보면, 혐오표현에 관한 보편적

인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혐오표현 정의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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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혐오표현 개념이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 다양한 현상을 

포괄하여 지칭한다는 점,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형식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 등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혐오표현의 생산, 재생산, 확산 등을 도우며 심각한 해

악 효과를 낳는 온라인 공간에는 다양한 성격의 발화자와 표적 집단 혹은 집단 구성

원, 그리고 다양한 담론 참여자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혐오표현 현상을 더

욱 복잡하게 구성하고 있다. 

특히 국내 언론 관련 법규제의 혐오표현 관련 조항에 나타난 혐오표현 개념을 검토

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혐오표현 개념이 모호하고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는 총체적 시각과 체계적 접

근이 부재하다. 혐오표현 개념이 여러 주제 영역의 법규제 조항에 해당 주제와 관련

하여 분산적 혹은 부분적으로 기술되어 일관성 있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혐오표

현의 유형이나 수준(정도)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혐오표현 개념

에 관한 체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인권,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등

에 대한 총체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혐오표현 규제 범위가 포괄적이다.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을 

확인할 수 있는 특성이 성별, 지역, 세대, 계층, 인종, 민족, 국가,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직업 등으로 사회적 소수자에서부터 인구학적 일반 범주에 이르기까지, 

표적 대상이 폭넓고 중립적 혹은 비역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국제법에서 

인정해온 표적집단, 즉 보호돼야 할 특성을 가진 (혹은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개인이

나 집단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간극을 보인다. 이는 국내 언론 관련 법규제 조항의 

혐오표현 개념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혐오표현의 표적

대상과 이유를 적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표현행위의 커뮤니케이

션 맥락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고, 단순히 불쾌감을 자아내는 표현과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배태된 혐오표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혐오표현의 적대성 및 해악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이것에 따른 정교한 처

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혐오표현 개념이 체계적으로 정의되지 못하다 보니, 그것

의 유형이나 해악의 심각성에 따른 체계적 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걸맞은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현 규제 차원에서 모호한 혐오표현 개념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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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욕설이나 비속어와 같은 가시적 표현을 금지(삭제)하는 수준의 규율이나 이러한 

혐오 표현을 지양하는 권고 수준의 대응 정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

다. 

이러한 특성은 국내외 학계에서 논의된 혐오표현의 개념적 특성과 정의 방식과 동

떨어져 있으며, 해외에서 이루어진 법규제 담론의 정의와도 차이를 갖는다. 다시 말

해, 국내 혐오표현 관련법규제 내용에 아직 혐오표현 개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진지한 

접근이 녹아들어 있지 않고, 사안이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규제 규칙을 확장해나

간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

질적인 정의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혐오표현에 대한 보편적 정의가 없지만, 국제법을 따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

적,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혐오표현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이 역사적, 사회적 맥락 혹은 커뮤니케이션 맥락에 의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적 모호함이나 유동성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호함과 유동성

을 이해하고, 현재 혐오표현 관련 법규제 조항에 나타난 혐오표현 개념의 탈맥락적이

고 광범위한 정의로 인한 오용의 문제나 표현의 자유의 위축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의 혐오표현에 대한‘실체적’ 정의를 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 그리고 적대성의 대상이 된 소수자 

집단의 속성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혐오표현의 유형과 해악성에 관한 경험적 조사에 

이르기까지 기초적인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경험적 근거가 혐

오표현 개념에 꾸준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편견과 차별 그리고 적대성의 대상이 된 

집단의 속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혐오표현 내용 형태와 유형 그리고 해악성에 대한 실

태를 파악하면서, 국제적으로 보편적이면서도 우리 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에 맞는 혐

오표현 개념을 실체적으로 정의해갈 수 있다.

둘째, 혐오 표현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정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국내외 학계나 국제법에서는 혐오표현을 구성하는 개념적 요소를 규명하고 혐오

표현의 해악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며 식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축적

되어왔다. 이러한 논의들을 혐오표현 개념체계 구축에 반영하면서, 혐오표현 개념을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해나가는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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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 개념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특히 법규제 차원에서 

명확한 구분과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혐오표현이 혐오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

뿐만 아니라 표현행위의 커뮤니케이션 맥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일 수 있다. 혐오 

표현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나가면서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혐오표현의 맥락이

나 현상을 담아내기가 쉽지 않은 작업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거나 

포괄적인 정의는 혐오표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와 관련한 해악의 문제에 대

처하기 어렵다. 혐오표현 관련 법조항이 다양한 유형의 혐오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탐

지하며 그것의 해악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 유

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정의 체계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혐오표현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법규제 개념과 법적 규제체계를 만

들기 위해, 규제 목적과 혐오표현 개념의 구성 요소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대항표현 개념에 대한 정립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법규제 차원에서 혐오표현은 해악성의 정도에 따라 법적제재의 정도를 달리하는 혐오

표현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예를 들어, 반드시 금지해야 할 혐오표현, 금지할 수 있는 

혐오표현, 합법적 영역 내의 혐오표현 등).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인간의 존엄

성과 평등권을 훼손하며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를 침해하는 혐오표현에 대응하려는 총

체적 시각을 견지하고자 할 때, 문제의 혐오표현을 수사학적, 맥락적으로 식별하는 구

체적인 기준, 그리고 이에 조응하는 서로 다른 법규제적 대응 체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 혐오표현 세분화된 식별체계와 기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 온라인 혐오표현이 오프라인의 혐오범죄와 연동되어 실질적인 

해악 효과를 미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사회에서 혐오감정

을 촉발하는 사건이 온라인 혐오표현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러한 표현의 증가가 다시 

오프라인의 혐오범죄를 선동하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혐오표현의 

부정적 순환 고리’가 가시화되면서,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혐오표현을 둘러싼 

사회적 동학과 맥락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체계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리

고 이렇게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식별해나가는 체계를 만들려는 노력은 무엇보다 혐오

표현과 관련하여 그 사회가 무엇을 질문하고 어떻게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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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질문과 성찰은 혐오표현에 대안적인 ‘대항표현’의 개념

과 그 가치를 생각해보게 한다. 혐오표현에 대응하려는 총체적인 시각에서 혐오표현

의 명확한 개념체계와 대항표현의 전향적 개념체계의 구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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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혐오 연구의 메타 분석: 2010년대 국내
신문방송학 등재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제 1절  서론

공영방송 KBS는 2019년 11월, 미국의 명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기획·제작한 6부작 

다큐멘터리 <우리는 왜 증오하는가>(Why We Hate)를 화·수 심야시간대에 특집 편성

해 3주간 방송하였다. 동년 10월에 미국의 다큐멘터리 채널 디스커버리에서 마지막 6회

가 방송되고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으니 이례적이라 할 만 하다. 시차 없이 KBS가 미국

의 다큐멘터리를 수입하고 방영한 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증오와 혐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는 왜 증오하는가>는 미국의 

사례만을 다루지 않았다. 세계 곳곳에 격화된 증오와 혐오의 충돌을 아우르며 진화인류

학자, 인지과학자, 신경과학자, 언론인, 법률가 등이 매회 돌아가며 중심을 잡아 다면적

이고 다층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증오와 혐오의 기원을 살폈다. 그 결과 <우리는 왜 증오

하는가>는 증오와 혐오가 생명체의 원초적 감정이면서도 동시에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

라 증폭되거나 완화될 수 있는 구성적 감정임을 주장한다. 문명이 자연에 질서를 부여

하는 인간의 능력이라면, 증오와 혐오의 표현과 방식은 사회의 문명화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인간 문명의 가장 주요한 성과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면, 

증오와 혐오 역시 한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이다. 만약 증오와 

혐오로 인해 한 사회가 큰 위기에 처해있다면, 그것은 해당 사회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위기의 징후이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증오와 혐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 심지어 <우리는 

왜 증오하는가>에 대한 반응에서도 증오와 혐오가 엿보인다.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방대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imdb 사이트(www.imdb.com)의 <우리

는 왜 증오하는가>에 대한 이용자 평점은 최저 1점과 10점 만점 사이를 널뛴다. 좌파 편

향적이며 백인 차별적이었다는 부정적 의견과 인간성의 어두운 이면을 들춰내고 증오와 

혐오의 해악을 잘 기술했다는 긍정적 의견 사이의 충돌 탓이다. 사태가 이와 같다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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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와 혐오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느껴진다. 칼 슈미트는 친구와 적 사이의 적대가 

정치가 활성화되는 보편적 조건이라고 했지만(Schmitt, 1963/1992),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은 <우리는 왜 증오하는가>가 보여준 것처럼 증오와 혐오의 극단화로 인한 정치의 실종

이며 이를 초래한 특수한 사회적 배경과 맥락에 대한 진단과 성찰이다. 퓰리쳐 상을 수

상한 바 있는 미국의 비평가 미치코 가쿠타니는 미국 사회의 증오와 혐오의 극단화를 

트럼프의 집권에서 찾으며 “트럼프의 당선은 정치에서 커져가는 당파성부터 소셜 미디

어의 많은 가짜 기사와 우리를 고립시키는 필터버블까지 사회의 큰 역학관계를 반영한

다”(Kakutani, 2018/2019, 157쪽)고 평가한다. 일본의 저널리스트 야스다 고이치는 2007

년 설립되어 재일 한국인에 대한 혐오 시위를 주도하는 극우단체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을 취재하는 가운데 일본경제의 불황에 대한 희생양 찾기로 지목

된 외국인 혐오가 인터넷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일본 사회에 늘어났음을 꼼꼼히 기록한

다(安田浩一, 2012/2013).

한국 또한 현재 혐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적으로 2019년 11월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혐오·차별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이를 근거로 

혐오표현 등의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제안하며, 2018년 2월 더불어민주

당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가 이내 철회한 <혐요표현규제법안>은 “혐오표현을 명

확히 규정하고 혐오표현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혐오표현의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구

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시도했

다. 그 외에도 많은 혐오 표현 규제안들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여러 이유로 법

안은 철회되거나 회기를 넘겨 무력화되는 일이 잦았다. 흡사 <우리는 왜 증오하는가>란 

물음이 그 답을 둘러싸고 또 다른 증오와 혐오를 낳았던 것처럼 혐오표현규제를 위해 

발의된 법안 역시 우리 사회의 적대와 여론 분열을 낳으며 예기치 못한 혼돈을 가중시

켰다.  

이상의 혼란은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법안 제정과 더불어 그에 못지않게 한국 사회

의 혐오가 극단화된 방식에 대한 보다 구조적이고 다층적인 사회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비유컨대, 잦은 교통사고로 유난히 인명피해가 큰 과속다발지역에 단속카메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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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급경사가 과속을 유발하는지, 신호체계 간격이 짧아 운전

사를 조급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닌지, 횡단보도의 가시성은 명확한지 등등의 보다 입체

적이며 거시적인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언론학 분과에서 

연구된 혐오 관련 논문을 메타 분석한다. 본 연구가 여러 학문분과 중 언론학의 관점을 

취한 이유는 첫째로, 모든 표현은 미디어를 경유할뿐더러, 특히 오늘의 미디어전경은 이

전과 질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와 같은 사사화된 매체(privatized media)

의 공적 노출은 혐오를 사회화하는데 극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언론학은 이와 같은 미디

어 전경의 변화를 예민하게 추적한 한문 분과였다. 둘째로, 사회의 여론을 읽는 언론학

은 혐오의 극단화를 초래한 한국 사회의 특수한 사회적 배경과 맥락을 들여다 볼 수 있

는 우회로를 제공한다. 언론에 재현된 한국 사회의 혐오 문제가 언론학에 의해 재평가

되고 개념화되며 성찰되는 가운데, 한국 사회의 특수한 사회적 배경과 맥락 또한 구체

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언론학은 의미의 생산·유통·소비, 사회적 주체

의 의미화 실천과 그 파급효과에 큰 관심을 갖는다. 혐오와 같은 정념이 어떻게 사회적

으로 의미화되며, 생산되고, 실천·표현되는지에 대한 언론학의 탐구는 한국 사회에서 

극단화되고 있는 혐오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제 2절  연구 대상의 설정

분석 대상 논문은 2010년 1월부터 본 연구서가 집필된 2019년 11월까지, 지난 10년 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분야 학술지 중 논문 제목 혹은 논문초록 

및 핵심어에서 혐오를 언급한 논문이다. 이와 같은 분석 대상 추출은 몇 가지 한계를 갖

는다. 신문방송학 이외의 학술지에 발표된 언론학 연구자들의 학제간 연구를 포괄하지 

못하며 등재후보지, 계간지,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을 통해 발표된 연구 성과를 누락한

다. 혐오를 논문 제목이나 초록, 키워드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사실상 한국 사회의 

혐오 현상을 다룬 논문 또한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지난 10년 간 이루어진 언론

학 분야의 혐오 연구를 상당 부분 간과할 위험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연구재

단 등재지 중심의 혐오 관련 연구 논문 추출과 분석이 지난 10년 간 언론학의 혐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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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정하게 대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연구 발표의 주요한 무

대로 등재지가 갖는 권위를 무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신문방송학 학술지는 언론과 미

디어에 초점을 맞춰 혐오 연구 경향을 살피는 차별점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언론학계

의 전체 논의를 포괄하지 못하고 언론학과 인접 학문분야와의 간학문적 대화를 놓치는 

한계는 분명하지만, 이러한 한계가 추출 논문의 대표성을 훼손하거나 언론학의 전체 연

구 경향 흐름을 왜곡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10년의 기한 한정 또한 그 이전부터 형성되어 지속되어왔을 한국 사회 혐오의 

감정구조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한 사회구성체의 감정구조

를 부상하는, 지배적인, 잔존하는 세 가지 문화의 역동성으로 파악하였고 이들 다층적인 

문화의 배치를 파악하기 위해 장기간의 시계열 분석을 강조하였다(Williams, 1977/2003). 

그에 따른다면 지난 10년은 한국 사회 혐오의 감정구조가 보여준 역동적 변화를 파악하

기에는 다소 협소한 시간대역처럼 보인다. 예컨대, “종북/빨갱이 혐오, 전라도 혐오, 여

성 혐오, 장애인 혐오와 같은 경우 보다 오랜 역사적 변화의 맥락을 지니고”(나영, 

2016, 14쪽) 있다. 그럼에도 2010년대의 혐오를 특히 문제 삼으려는 것은 오늘날의 일상

의 변화는 윌리엄스가 예측했던 것보다 월등히 빠르고 강렬하게 체험될뿐더러 자극적인 

혐오 표현의 난무를 가져온 미디어 전경 변화가 2010년대에 극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

다. 김지혜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통해 특정 집단을 향한 비하성 

언어들이 급속히 유포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김지혜, 2019, 89쪽), 김수아는 “특히 유

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가장 인기 있는 미디어 플랫폼들은 혐오 표현을 방치하고 

있어서 사실상 혐오 표현이 인정되고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김수아, 

2019, 170-171쪽)고 말한다. 2010년대는 외국인혐오, 동성애혐오, 노인혐오 등 사회 전방

위적으로 혐오의 언어가 급속히 번져나가 복잡하게 얽히는 시기였으며 동시에 이에 대

한 다각적인 사회적 규제 논의 또한 촉발된 시기이기도 했다(김민정, 2014; 홍성수·김

정혜·노진석·류민희·이승현·이주영·조승미, 2016; 박미숙·추지현, 2017; 이승

현·이준일·정강자·조혜인·한상희·홍성수, 2019). 

요시미 슌야는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의 양태를 혁명적으로 바꾼 인터넷 문화의 출발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운영체계 프로그램 윈도우95가 출시된 1995년 8월 24일로 특

정하였는데(吉見俊哉, 2000/2008; 2004/2006), 이와 같은 단정적이고 단순화된 시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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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논쟁의 여지는 크지만 언제부터 인터넷이 일상생활에서 상용화되고 영향력을 넓히기 

시작했던가를 직관적으로 일깨워주는 이점이 크다. 그의 발상을 참조하자면 한국 사회

에 혐오 표현이 온라인에 급속히 팽배하게 된 시점은 2009년 11월 28일로, 애플의 아이

폰이 한국에 정식 발매된 날이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애플세계계발자회의(Apple 

World Wide Developers Conference; WWDC)에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기기의 도약

(breakthrough of internet communication device)”으로 선언한 아이폰의 출시는 퍼스널 

컴퓨터 중심의 인터넷 문화를 모바일 기기 중심으로 재편하는 신호탄이었다. 한국 또한 

2009년 아이폰이 정식 발매되며 손 안의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접속이 일상화되기 시

작했고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환경에서 각종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개인의 정서 표출이 사회에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2004년부터 서비스된 페이

스북, 2005년 출범한 유튜브, 2006년 선보인 트위터, 2010년 출시되어 문자메시지를 대

체한 카카오톡은 모바일 환경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이용자의 정동을 집단화하

고, 증폭시키며, 사회화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지난 2010년대를 모바일 환경에서 강렬해

진 ①참여와 공유, ②개방과 대화, ③관계와 커뮤니티의 시대로 특징지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김은미·이동후·임영호·정일권, 2011). 문제는 혐오의 참여와 공유, 혐오

의 폭발과 되먹임, 혐오의 관계구축과 위세부리기 또한 커져 더 이상 사회가 감내할만

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분석대상논문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연구재단에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분야로 등재

된 학술지중 2019년 11월 기준 지난 10년 간 논문 제목 혹은 논문 초록 및 핵심어에서 

혐오를 언급한 논문으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s://www.kci.go.kr)을 통해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총 62개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발표일자를 기준으로 삼아 각 논문에 고유 번

호를 부여하였으며 이를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저자 출판연도 논문제목 학보

1
이규정·

백선기
2010.05

한국 현대사의 미디어 재현과 신화 및 이

데올로기: MBC-TV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

할 수 있다>의 남북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표 3-1> 2010년대 언론학 혐오 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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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경신·

김가연
2011.12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 적용방

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언론과 법

3 강준만 2012.04.
한국 ‘포퓰리즘 소통’의 구조: ‘정치 

엘리트 혐오’의 문화정치학
한국소통학보

4
정현·

최윤형
2012.12.

공중의 정서가 기업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5 조재영 2013.01.

‘명확성의 원칙’에서 바라본 ‘방송심의

에 관한 규정’: 사후심의결과에 대한 질

적 내용 분석 

한국광고홍보학보

6 안순태 2013.09.
인터넷 신문 텍스트 광고의 기사 혼돈성에 

대한 연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7 최유진 2014.02. 
공포, 혐오감, 분노가 담뱃갑 경고그림, 흡

연 태도 및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  
홍보학연구

8
황슬하

강진숙
2014.07 온라인 여성호명 담론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9 채영길 2014.08. 
한국 보수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

주노동자 재현과 갈등 은유 분석
한국언론학보

10 김민정 2014.12.
일베식 “욕”의 법적규제에 대하여: 온라

인 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언론과 법

11
정수영·

이영주
2015.06.

사이버 공간에서의 역사의 내전(內戰)화: 

<일간베스트저장소>의 5.18 언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2
김영욱·

이혜진
2015.09.

담뱃갑 경고 그림의 효과적인 속성 조합에 

관한 연구: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국내환

경 중심 분석

광고연구

13 한희정 2016.02.
이주여성에 관한 혐오 감정 연구: 다음사

이트 ‘아고라’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4
이혜규·

김미경
2016.04.

루머의 혐오감에 따른 루머 확신 및 행동변화: 

“정보로서의 정서 각성” 모델 기반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15 엄진 2016.06.

전략적 여성혐오와 그 모순: 인터넷 커뮤

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의 게시물 분석

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16
김수아·

김세은
2016.06.

‘좋아요’가 만드는 ‘싫어요’의 세계: 

페이스북 ‘여성혐오’ 페이지 분석 
미디어, 젠더&문화

17 이정훈· 2016.06. 민주주의의 위기와 언론의 선정적 정파성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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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
의 관계에 대한 시론: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를 중심으로 

18
이은주·

박준모
2016.08.

성별과 노출빈도에 따른 여성 혐오 발언 

규제 지지도의 차이: 메시지의 반여성적 

시각 및 영향력 지각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19 장민지 2016.09.

디지털 네이티브 여/성주체(Digital Native 

Fe/male Subject)의 운동 전략: 메갈리아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20
박준우·

권경희
2016.10.

담뱃갑 경고그림 효과에 대한 정서 및 인

지의 역할: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비교
광고학연구

21
홍주현·

나은경
2016.10.

온라인 혐오표현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 

이슈 속성별 확산 패턴 및 혐오표현의 유

형과 강도

한국언론학보

22

조윤영·

임영호·

허윤철

2016.10.
혐오성 댓글의 제3자 효과: 댓글의 속성과 

이용자의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3 이정기 2016.11
‘종북(從北)’ 관련 판례의 특성과 판례에 

나타난 법원의 표현의 자유 인식
미디어와 인격권

24 김현경 2016.12.

아이돌을 둘러싼 젠더화된 샤덴프로이데

(Schadenfreude)의 문화정치학: <아이유 사

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5
김해연·

강진숙
2016.12.

국내 아동학대 뉴스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

석: ‘원영이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6
장소연·

류웅재
2017.03.

온라인 커뮤니티와 혐오의 문화정치: 일간베

스트저장소와 메갈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27 홍지아 2017.06.

젠더화된 폭력에 대한 뉴스 보도: 4개 언론

사(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의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8 정용준 2017.07. JTBC와 미디어 공론장: 가능성과 한계 모색 한국방송학보

29 이승현 2017.08.
해외 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대응정책 소

개와 시사점
언론과 법

30 현승훈 2017.08.

영화 속 공포유발 혐오성 이미지 수용에 

따른 관객 주관성의 유형별 특성 연구: Q

방법론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공연 예

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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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엄남현 2017.08.
흡연자와 비흡연자 남녀 대학생 비교: 국

내외 담배 경고그림 비교를 중심으로
광고PR실학연구

32 조은희 2017.10.
정치 관련 부정적 정서에 대한 척도 개발

과 타당화 연구
한국언론학보

33
류원식·

이준웅
2017.10.

도덕기반이 정치이념, 정치적 의견표명, 관

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34 황경아 2017.12.

반다문화 담론의 부상과 언론의 재현: <조

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반다문화 관련 

기사에 대한텍스트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5
윤하나·

김상호
2018.02.

욕망을 추동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거리와 

혐오의 일상화
언론과 사회

36

최유진·

전승우·

박준우

2018.02.

부정적 정서와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

효과가 담뱃갑 경고그림 평가와 금연의도

에 미치는 영향: 죄책감, 공포, 혐오감 비

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37 이서현 2018.04.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전조 현상과 경

계: 제주언론의 ‘제주사람들의 삶’ 뒤돌

아보기

한국언론정보학보

38
하진홍·

김민경
2018.04.

담뱃갑 경고 그림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흡연자의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 흡연 

기간에 따른 공포, 혐오, 반응 효능, 죄책

감 인식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39 양혜승 2018.05.
지역혐오와 포털뉴스: 네이버뉴스 범죄보

도비율의 지역 간 차이 분석

지역과 커뮤니케

이션

40 이승선 2018.06.
공적인물이 발화하거나 방송에서 발생한 

혐오표현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41 홍남희 2018.06. 디지털 성폭력의 ‘불법화’ 과정에 대한 연구 미디어, 젠더&문화

42 김수정 2018.08.
팬덤과 페미니즘의 조우: 페미니즘 관점에

서 본 팬덤 연구의 성과와 쟁점
언론정보연구

43

전창영·

나은희·

최철호·

김민정

2018.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통신심의

에 대한 탐색적 고찰: 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 및 규제 현황

방송통신연구

44 양혜승 2018.12.
포털과 지역혐오: 네이버 범죄뉴스의 지역

혐오댓글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언론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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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최란 2018.12.
현행법상 혐오표현의 규제, 특히 명예에 

관한 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46 이승선 2018.12.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 보호’에 관

한 최근 연구동향: 전문학술지 및 학위논

문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47 홍남희 2018.12.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사적검열 미디어와 인격권

48
이주현·

김희진
2019.01

기부광고에 묘사된 혐오 수준이 광고효과

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 효과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49
한희정·

신정아
2019.02

한국 드라마의 조선족 재현에 대한 재한 

조선족의 수용과 인식
한국소통학보

50
강준만·

전상민
2019.03.

“모든 기업은 미디어 기업이다”: 브랜드 

저널리즘이 강요하는 언론개혁의 전망

커뮤니케이션 이

론

51 조은희 2019.03.
정치혐오의 하위요인과 정치참여와의 관계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52 장철준 2019,04.
디지털 시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개념 변

화를 위한 시론: 혐오표현 문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53
정사강·

홍지아
2019.04. 국가 페미니즘, 여성가족부, 여성혐오 미디어, 젠더&문화

54
신예원·

마동훈
2019.05.

국내 미디어에 재현된 ‘예멘 난민’의 양

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

한 비판적 담론분석

미디어 경제와 문화

55
김지수·

윤석민
2019.05.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혐오발언은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유튜브 및 아프리카

TV 토크/캠방 방송에서의 여성혐오발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56

이종임·

홍주현·

설진아

2019.06.

트위터에 나타난 미투(#Me Too)운동과 젠

더 갈등이슈 분석: 네트워크 분석과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57 고흥석 2019.06. 
혐오표현물의 온라인 확산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의 책임
미디어와 인격권

58 윤성옥 2019.06. 혐오표현 규제와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59 유의선 2019.08.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일 고찰: 규

제옹호론과 규제제한론의 비교 분석을 중

심으로

언론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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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정량적 분석

수집된 혐오 관련 논문은 총 62건이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아래의 표2에서 확연히 드

러나듯 2016년을 기점으로 혐오 관련 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 해에 한, 두 편 발표되던 혐오 관련 논문은 2014년 네 편

이 발표되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2016년 13편의 논문이 쏟아져 나오며 한국 

사회의 혐오 문제에 요란한 경고음을 울렸다. 2016년 이전 평균 2편이었던 혐오 관련 논

60
박현아·

이재진
2019.08.

온라인게임 공간의 혐오표현 규제 가능성: 

시론적 연구 
언론과 법

61 김찬중 2019.09.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뉴스 보도가 혐오에 

미치는 효과 연구: 위협 보도와 온정주의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62 이효민 2019.09.
페미니즘 정치학의 급진적 재구성: 한국 

‘TERF’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0
2
4
6
8
10
12
14
16

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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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도별 혐오 관련 논문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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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누계 12편)은 2016년 이후 평균 12.5건으로 여섯 배 이상 증가(누계 50건)하였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찾아와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라는 헤겔의 유명한 경

구를 떠올려 본다면, 2010년대 초입부터 한국사회에서 감지된 혐오 표현의 해악이 몇 

년의 시차를 두고 2010년대 중반부터 학계의 연구 성과물로 집약되고 개념화되며 이론

화되었던 것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2016년의 극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는 학술지 사이에서도 혐오 

관련 논문이 실리는 비율과 강조점이 달랐다는 점이다. 62개 논문은 전체 21개 학술

지에 게재되었는데, 이중 다섯 개 이상의 혐오 관련 논문을 실은 학술지는 <미디어, 

젠더&문화>(8편), <한국언론정보학보>(8편), <한국언론학보>(7편), <미디어와 인격권>(6

편), <언론과 법>(6편), <한국방송학보>(5편)였으며, 그 뒤를 <한국소통학보>(3편)가 잇

는 가운데 나머지 학보는 지난 10년 간 한 두 편의 혐오 관련 논문을 싣는데 그쳤다. 

특히 <미디어, 젠더&문화>와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혐오 관련 논문은 모두 

2016년 이후 출판되어 눈길을 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하고 언론법제에 특화된 

<미디어와 인격권>이 2015년 11월 30일 창간되었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야 해당 학

보에서 혐오 관련 연구가 등장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한 두 편의 혐오관련 논문

을 실었던 다른 학보들과 비교해 본다면 <미디어와 인격권>의 혐오 쟁점에 대한 선택

과 집중은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 언론법제를 전문분야로 다루는 또 다른 학술지 

<언론과 법>에서도 6편의 논문 중 3편이 2019년에 출판되었다. 2016년 이후 <미디어

와 인격권>과 <언론과 법> 두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모두 10편으로 넘쳐나는 혐오표

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적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 젠더&문화>는 학술지명에 ‘젠더’를 병기할 정도로 여성학적 관점을 차별

적으로 부각시킨 학술지이다. 2016년 이후 혐오 관련 연구의 폭발적 증가에는 <미디어, 

젠더&문화>의 적극적인 학술적 개입이 자리하며 혐오 문제의 하위범주로서 여성혐오가 

특히 주목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2016년의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은 여성 혐오에 

대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낳았던 촉매제 중 하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와 관련

하여 연구자의 성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혐오 관련 언론학 논문의 저자 수

는 공저자 포함 97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45명, 여성은 52명으로 여성 연구자가 남성 연

구자에 비해 다소 많았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전체 국내 대학 412개교(전문대 2년제·3



- 57 -

년제 포함) 전임교원 중 남성 교수의 비율이 74%였다는 점을 감안해보면12), 한국 사회

의 혐오 문제에 대해 여성 연구자들은 남성 연구자보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 집중

적이면서도 성실한 연구 성과물을 생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전임교원이나 

시간강사의 성비는 남성 48%, 여성 52%로 혐오 관련 논문 저자의 남녀 성비 45:52에 근

접한다. 혐오 이슈에 대한 언론학계의 논문 생산은 한편으로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주도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중 여성 연구자들의 기여가 높았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는 대

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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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연도별 혐오관련 논문 연구자 성비

대체로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혐오와 같은 정동적이거나(affetive) 감정적인

(emotional) 부분에 대한 학계의 주목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공과 사, 이성과 감정, 제도

와 개인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전자는 남성적인 것으로, 후자는 여성적인 것으로 구성되

는 가운데 학계의 다수를 차지했던 남성 연구자들은 전자에 보다 많은 사회적이고 이론

적인 가중치를 부여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 2010년대 한국의 언론학에서 상대적으로 여

12) 시사저널, [교수성비 불균형①]단독-‘강사’女 많고 ‘정교수’男 압도적,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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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연구자들이 주도한 혐오 관련 연구는 이와 같은 흐름에 반하여 정동과 감정에 대한, 

혹은 사적 영역과 개인의 정서에 대한 언론학의 새로운 접근과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징

후로도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 이는 수집된 62개 논문이 제시한 키워드들을 살펴보며 

일별해볼 수 있는데, 총 313개의 키워드 중 반복적으로 등장한 키워드를 강조하여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해 보면 아래와 같은 그래픽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혐오

표현이 가장 많이 반복되었고 다문화, 정치혐오, 차별이 눈에 띄지만 가장 확연했던 것

은 여성혐오였다. 뒤이어 표현의 자유가 많이 언급되었는데 이를 명예훼손, 모욕죄, 인

격권의 키워드와 엮어보면 언론법제적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를 

논구하는 논문이 많았던 것으로 정리 가능하다. 매체별로는 포털뉴스, 온라인게임, SNS, 

페이스북 등이 다양하게 분석되는 가운데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 혹은 일간베스

트저장소가 크게 주목받았다. 일베는 정제되지 않은 혐오표현이 가장 난무했던 곳으로 

익히 알려졌기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간과할 수 없었을 것 같다. 해당 사이트를 들여

다보고 비판적담론분석 혹은 내용분석을 통해 혐오의 구체적 내용과 해악을 고발했을 

것이다. 

 

[그림 3-3] 혐오 관련 연구 논문 키워드의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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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법 예고되고 2016년 12월 말부터 시행된 담뱃갑경고그림 또한 주요한 혐오 

관련 연구 키워드였다. 답뱃갑에 인쇄된 혐오 이미지를 통한 공포소구가 과연 유의미한 

금연 효과를 낳았는지를 미디어 효과론에 입각해 자극-반응 모델로 검증했을 연구들이

다. 자극-반응 모델은 비단 2010년대뿐만 아니라 언론학의 초기부터 체계화된 이론 체

계이다. 2차세계대전 중에는 선전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후에는 선거 캠페인이나 광

고 홍보의 목적으로,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는 미디어의 폭력성이나 선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자극-반응 모델에 입각해 미디어의 실제적 효과를 살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극-반응 모델을 2010년대의 한국 사회 혐오 문제와 관련시키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탈맥락화되고 통제된 실험실 상황에서 이루어진 자극-반응 모

델을 사회의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동학에 직접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혐오 반

응을 어떤 식으로 측정할 것인가, 혐오를 야기하는 자극은 무엇인가 또한 매우 중요한 

연구문제이나 2010년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혐오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보다는 거

시적이면서도 사회구조적인 분석틀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미디어 효과론에 근거해 

수행된 담뱃갑혐오그림 논문(7, 12, 20, 31, 36, 38), 기업의 긍정적/부정적 이미지 관련 

연구(4, 14), 광고나 영화의 혐오이미지 연구(6, 30, 48)는 아래에서 이어질 혐오 관련 논

문의 정성적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물론, 미디어 효과를 실험실에서 측정했을지라도 

질적 분석을 접합시켜 사회적 논의로까지 확장시킨 연구나, 사회적 문제에서 착안하여 

실험실 상황을 통해 사회 현상의 구체적 작동을 살핀 작업도 존재한다. 이 경우 자극-반

응 모델을 따를지라도 아래의 정성적 분석에 포함시켜 지난 10년간 수행된 언론학의 혐

오관련 연구를 내용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제 4절  정성적 분석

정성적 분석에 이용된 논문은 모두 51편이었으며 이는 각 논문의 소재와 분석 대상에 

따라 혐오의 구체적 내용을 다룬 혐오연구(1, 3, 8, 9, 11, 13, 15, 17, 19, 23, 24, 26, 27, 

32, 33, 34, 35, 37, 39, 41, 42, 44, 49, 51, 54, 61, 62), 혐오표현을 확산시키는 미디어의 

특성을 살핀 매체연구(16, 47, 55, 56, 60), 혐오 표현의 해악을 규제하기 위한 언론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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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2, 5, 10, 29, 43, 45, 46, 52, 58, 59), 인터넷사업자나 언론 등이 혐오표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논의한 민간영역연구(18, 21, 22, 25, 28, 40, 50, 53, 57)

로 일별하였다. 언뜻 이와 같은 구분은 개별 논문을 각각의 유목에 배타적으로 할당하

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 모든 논문은 혐오 문제를 다루면서 크든 작든 법과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혹은 특정 매체에서 유난한 혐오표현과 양태를 내용분석하며 방송

통신위원회나 언론 등의 공적 기관과 인터넷 사업자 및 언론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를 촉구하는 등, 혐오의 내용과 양태, 매체, 법과 제도, 민간 부분을 다각적

으로 교차시키며 한국에서의 혐오표현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전술한 51개 논문

의 유목별 할당은 배타적이고 독립적이며 엄밀한 구분이라기보다는 개별 연구논문의 특

징과 지난 10년 사이 연구 흐름의 추이를 살피기 위한 직관적이며 편의적인 구분에 가

깝다. 요컨대 한국 사회의 혐오표현 해악에 대한 지난 10년의 언론학의 대응은 혐오표

현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혐오를 확산시키는 매체에 대한 정교한 이해에서 출발하

여, 위악적인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를 촉구하는 한편, 민간 

영역에서의 자율 규제를 위한 나름의 제도적 해법을 고민하는 궤적을 그려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혐오연구

(1) ‘빨갱이’와 종북

2010년대의 혐오관련 연구를 추출하며 처음으로 마주한 논문이 남북 간 이념갈등으로

부터 촉발된 혐오였다는 것(이규정·백선기, 2010)은 상징적이다. 해당 논문이 본격적으

로 한국 사회의 혐오를 다룬 것은 아니다. 논문의 초점은 MBC의 역사 다큐멘터리 <이제

는 말할 수 있다>의 1999년 방송분 “잊혀진 죽음들-인혁당 사건”, “끝나지 않은 동

백림 사건”, 그리고 2001년 방송분 “조국은 나를 스파이라 불렀다-구미 유학생 간첩

단 사건”과 각 사건의 당대 신문보도, 즉 1964년과 1975년의 1차 및 2차 인혁당 사건 

보도, 1967년의 동백림 사건 보도, 1985년의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보도를 비교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체제유지를 위해 자의적인 방식으로 북한 혹은 북한에 연루되

었을 것으로 낙인찍은 인사들에 대한 혐오를 공적으로 유포한 언론의 과거와 200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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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로 진보적으로 일신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대조하는 것에 있다. 이규정과 백선기

는 “기존의 신문보도에서 표출된 [북한에 대한 적대와 빨갱이에 대한 혐오의] 신화와 

이데올로기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완전히 깨지고, [인권존중주의와 인본주의 등

의] 대안적 이데올로기들이 제시되고 있음”(68쪽, 대괄호는 인용자)에 주목하며 희망적

인 결론을 맺는다. 하지만 2010년대의 전방위적으로 격화된 혐오표현의 부상을 떠올려 

본다면 이와 같은 결론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규정과 백선기

의 논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사회의 혐오가 생각보다도 훨씬 깊이 남북분단이라

는 한국사의 비극 속에 뿌리박혀 있다는 점이다. 수 십 년간 북한에 대한 무제한적 혐오

가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사실상 용인되었거나 조장되어왔던 것이 오늘의 혐오 표현의 

범람을 낳았던 자양분이 되었거나 극단적 혐오표현에 대해 사회가 무디게 인식하게 만

들도록 유도했던 것은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정기(2016)는 2010년대 보수진영에서 진보진영을 “종북”이라 

부르는 수사가 한국 사회에서 공공연한 혐오표현의 한 일례이며, 실상 이와 같은 혐오

표현이 단지 말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무력시위로 진보진영을 억압하

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본다. 그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종북”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 12개 사건 18개 판례인데, “종북이라는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을 확

인한 결과, 이명박 정권시절에 이루어진 표현은 11건, 박근혜 정권시절에 이루어진 표현

은 7건으로... 즉 종북이라는 표현과 관련 소송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라는 이른바 보

수정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234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

절처럼 오늘날에도 보수정권 하에서 보수정파가 반대정파를 낙인찍고 반대정파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혐오표현에 가까운 “종북” 수사를 빈번하게 사용해왔던 셈이

다. 문제가 된 종북 표현이 특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빈번했다는 점도 인상적

이다. 18개의 판례 중 8개가 트위터에서의 발언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보수성향의 인터

넷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에서 문제된 것이 도합 7개였고, 오프라인인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세 개의 판례가 수집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정기는 “한편으로 볼 때, SNS, 인터넷 

언론 등 특정 매체에 대한 낮은 규제의 수준(비대칭 규제)이 종북이라는 표현에 의한 소

송을 양산해 냈다고 볼 여지도 있다”(242쪽)고 판단한다. 

그러나 종북을 혐오표현으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일상의 언술로부터 완전히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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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강한 규제에 대해 이정기는 반대의 입장을 견지한다. “국가 주도에 의해 

혐오표현이 제한된다면, 건전한 정치적 표현이 혐오표현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의해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248쪽) 따라서 국가 단독 주도가 아닌 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율규제가 대안으로 제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4) 제도 연

구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2) 지역 혐오

권위주의 정부는 지역혐오를 동원하여 권위주의 정부에 우호적이거나 권위주의 정부

가 지역적 연고를 둔 특정 지역에는 당근을, 그렇지 못한 지역에는 채찍을 들어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이용한 통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특히 ‘빨갱이’와 레드 콤플렉스

는 지역 혐오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재가공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권력 교체기에 

권위주의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들불같이 번지자 전두환

은 무력으로 1980년 광주를 진압하여 민주화 열기에 찬 물을 끼얹고 이를 본보기삼아 

신구부에 의한 억압적 권위주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신군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빨갱이’의 폭동과 남파간첩의 무장봉기로 호도하였고 이후 집권기간 내내 호남, 전

라도, 광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사실상 용인하거나 방조하여 지역차별을 권력 독재의 

정치 공학적 논리만이 아니라 일부 시민들의 일상의 실천으로 주조하였다.   

비록 87항쟁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권위주의 체제는 형식적으로 종식되었

지만 호남과 전라도에 대한 지역혐오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오늘날에도 잔존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책임자 처벌과 당시의 진상규명이 아직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권위주의 체제의 부역자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비록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

과 함께 현실 속에서는 지역혐오를 말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을지라도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지역혐오는 여전할뿐더러 보다 노골적으로 표출되었다. 정수영과 이영

주는 특히 2010년대 극우 담론의 진원지인 일간베스트사이트를 분석하며 어떻게 지역혐

오의 언어가 온라인에 넘쳐나게 되는지를 정보자원연결망 분석을 통해 밝혔는데, “이

들[5.18, 광주, 김대중 등]에 대한 비난과 폄하 언설을 형성하기 위해 활용된 핵심적 근

거와 정보자원이 ‘조선일보’, ‘동아닷컴’, ‘동아일보’, ‘뉴스타운’ 등의 보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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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매체, ‘조갑제’와 같은 보수인사이며, 그 내용들이 ‘트위터’, ‘댓글’, ‘다음 

아고라’, ‘네이트’ 등을 매개로 확산되고 있음”(정수영·이영주, 2015, 142-143쪽)

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마치 레드콤플렉스가 지역혐오로 번져나갔듯, 지역혐오 또한 

“노무현, 민주당, 종북, 좌파, 세월호 유가족, 제주 4.3 항쟁 등 수많은 사건이나 대상들

과 연결되며 1980년 이후의 정치적 축의 하나인 개혁 진보집단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과 

적대의 근원지가 된다.”(149쪽) 그러므로 혐오표현은 혐오를 촉발하는 대상의 본질적 

속성에서 발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보다는 한국의 경우, 기득권 세력과 그에 동조

하는 분파가 한 사회의 다양한 불만을 투사할 수 있는 혐오의 대상을 찾아 사후적으로 

사회적 분노를 이들 대상에게 집적시켜 불만의 원인과 책임을 제 3자에게 전가하려는 

정치적 동원 전략이다. 기득권 체제의 해체와 사회의 근본적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한 

무엇이든 혐오의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었던 셈이다.  

양혜승(2018b)의 인터넷 뉴스 댓글 분석은 혐오표현이 혐오 대상과 관계없이 사후적

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그는 2017년 인터넷 포털 네이버 사건사고 섹션에 

게시된 뉴스를 체계적 표집하여 46일치 기사에 딸린 댓글을 전수 조사하였는데, 개별 

사건사고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이 “분석대상으로 삼은 지역혐오댓글 중에서 전라도 지

역을 대상으로 한 혐오댓글은 무려 64.4%를 차지했다.”(29쪽) 비이성적이고 기계적인 

전라도 혐오가 본문의 기사와 상관없이 확대 재생산된 셈이다. 혐오표현이 기사와 관련 

없이 넘쳐났다고 해서 지역혐오와 관련해 언론의 책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양혜

승의 또 다른 논문(양혜승, 2018a)은 2016년의 네이버 사건사고 보도를 분석하여 언론조

차 무의식적으로 지역혐오 프레임에 빠져 유난히 특정 지역의 사건사고를 더 많이 보도

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를 다루는 방식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었음을 폭로한다. 예컨대, “특히 광주는 인구대비 범죄보도비율이 전국 평균

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아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충남보다 약 12배가 높은 양상을 

보였다.”(93쪽) 호남, 전라도, 광주에 대한 지역혐오가 언론인의 무의식에까지 침투하여 

유난히 호남, 전라도, 광주의 사건사고를 과잉 보도하게끔 유도하였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지역은 제주이다. 제주의 경우, “인구대비 범죄발생비

율에서 전국 16개 지역 중 1위를 기록했고, 범죄가 보도되는 비율 또한 2위를 기록했

다.”(93쪽) 실제로 제주에서 사건사고가 많았고 그런 이유로 사건사고가 보도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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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하여 양혜승은 해외 투자와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제주가 다른 지역과 달리 유동인구가 많았음을 지적한다. 그

러나 보도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제주의 경우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특별한 강

조점을 부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뉴스제목에서 제주지역이 명기된 기사 78

개 중에서 절반 이상인 45개(57.7%)가 중국인 범죄를 다루고 있었다.”(93쪽) 이와 같은 

언론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주목은 단지 사실 기술에 그치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 외국

인에 대한 경계와 혐오가 유난히 외국인 범죄를 주목했을 가능성이 높다. ‘빨갱이’에

서 전라도 혐오로 나아갔던 분노의 에너지가 새로운 혐오의 대상으로 외국인을 발견하

였던 것이다. 

  

(3) 외국인과 이주노동자 혐오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은 유명 관광지에 과도하게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로 인해 관광객을 혐오하는 투어리스트 포비아(tourist phobia)가 확산되기 쉽

다. 이서현의 분석에 따르면 많은 제주 관련 기사가 오버투어리즘의 전조 현상을 담고 

있다(이서현, 2018). 외국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를 고발하는 언론의 접근은 흡사 인구는 

기하급증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맬서스의 인구론을 떠올

리게 한다. 즉 한정된 자원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 비록 18세기 맬서

스의 인구론은 오류로 판명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언론은 유사 인구론에 기대 외국인

과 이주노동자 혐오를 양산한다. 2018년 제주에 입국한 500명의 예맨 난민에 대해 진보

지와 보수지가 어떠한 뉴스 프레임을 들이대었던가를 분석한 신예원과 마동훈의 논문

(신예원·마동훈, 2019)은 보수지의 접근방식이 난민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음을 밝힌다. 

보수지는 난민이 급격하게 한국에 유입될 경우 한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

가가 엄격한 기준으로 난민 유입을 관리·감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유사 

맬서스식 세계관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의 경제적 기회를 잠식하는 사회적 위협으

로 틀 지워지며 그들의 다양성과 특이성은 한국의 문화 속으로 동화되거나 흡수되어야 

할 것으로 다루어지기 마련이다. 

채영길은 보수우익언론과 일간베스트가 이주노동자와 다문화를 묘사하기 위해 이용

한 은유를 살폈는데, “다문화는 법에 의해 엄격히 단속하고 통제해야 하며 국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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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파 진영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의 편에 서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채영길, 

2014, 234쪽)는 의미구조를 읽어낸다. 레드콤플렉스와 지역혐오가 그랬던 것처럼, 진보 

진영 공격을 위해 이주노동자의 위협을 소환하고 그 결과 이주노동자와 진보진영 모두

에게 혐오의 이미지를 덧씌웠던 셈이다. 비단 언론만이 아니라 드라마 등의 픽션에서조

차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의 이미지가 무비판적으로 차용되었다(한희정·신정

아, 2019). 레드콤플렉스가 지역혐오를 등에 업고 진보진영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고 탄

압했듯, 2010년대의 외국인 혐오는 경제 참여 기회의 희소화를 둘러싸고 외국인을 희생

양삼아 외국인 차별의 논리를 정당화한다. 이를 통해 기회의 공정한 분배를 만들지 못

한 기득권에 대한 책임 묻기가 외국인 혐오로 지연되거나, 방기되며, 대체되는 가운데, 

악화된 현실에 대한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은 멀어지고 기득권은 도전받지 않은 채 

재생산된다.  

맬서스의 명제가 오류로 판명되었던 데에는 인구증가와 식량증가의 관계가 일차방정

식이 아니라 고차방정식으로 작동해 여러 복합적 요인들의 중층결정으로 인구증가와 식

량증가를 상쇄시키거나 분리했기 때문이었다. 다문화주의는 본래 서로 다른 인종과 민

족의 복합적 관계를 살펴 인종갈등과 민족주의의 폐해를 해소하려는 정치적 올바름을 

지향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다문화는 여전히 제로-섬 게임이라는 일차원적 층위에서만 

논의되기 일쑤며 한정된 자원의 분배를 방해하는 사회적 위협으로 제시되고, 이는 보수

언론의 의해서 더욱 강화된다(황경아, 2017). 김찬중은 이와 같은 언론의 보도 방식이 실

제로 독자들에게 외국인 혐오 감정을 낳는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하였다. 놀라운 점은 

김찬중의 실험에서 진보지의 온정주의 보도조차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

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이라는 프레임은 이들을 유능한 자질을 갖는 

인물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결과적으로 그들을 열등한 존재로 재위치시키기 때문이다

(김찬중, 2019). 

한편 외국인과 이주노동자 혐오는 여성혐오와 결합될 때 훨씬 공격적으로 표출되었

다. 한희정은 다음사이트 아고라의 2009년에서 2015년 사이 ‘이주여성’을 키워드로 

검색해 추출된 게시 글을 분석하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혐오를 비판한다

(한희정, 2016). 특히 결혼이주아시아여성은 한국의 선진 복지 시스템에 무임승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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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으로 한국에 탈법적으로 들어온 뒤 성매매, 사기, 불법취업 등의 위법을 행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묘사되었다. 2012년 출범한 19대 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결혼이주여성

으로 원내에 입성한 필리핀계 한국인 이자스민 의원조차 필리핀으로 되돌아가라는 원색

적인 조롱과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악의는 외국인

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에 더해 여성멸시(misogyny)가 결합하여 보다 증폭되었다. 여

성멸시는 수천 년 간 가부장사회에서 거듭되어 되풀이되어 온 암묵적이며 구조적인 여

성무시를 일컫는다(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 2010/2012). 오늘날 신자유주의 속에서 양

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회의 공정한 분배가 훼손되며, 기회의 독점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는 가운데, 이로부터 소외된 다수의 박탈감이 외국인과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비이성적으로 향하며 날 선 혐오를 증폭시키는 중

이다.

 

(4) 여성 혐오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난 10년 간 언론학이 가장 많이 집중한 혐오 관련 연구는 여성 혐

오였다. 이는 단순히 언론학계에서 여성 연구자들이 많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황슬하와 

강진숙은 “2000년대 이후 2,30대 젊은 여성들은 취업이나 연애, 결혼 등의 결정과정에

서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권을 지니며 고학력, 디지털 친화능력, 욕망에 대한 솔직함 등

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제된다”(황슬하·강진숙, 2014, 365쪽)고 평가하며, 

“반여성적 정서의 기반은 여성의 가시적 등장과 남성의 위기의식이라 볼 수 있다”(황

슬하·강진숙, 365쪽)고 분석한다. 사회적 맥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및 고실업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는 가장으로서의 남성의 권

위가 점차 퇴색되는 계기”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

의 바람은 미혼 및 만혼의 증가, 저출산 현상, 노동 유연화 등의 사회적 특성을 낳으며,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관계에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 대목에서 왜 전세계적으로 

이주민, 인종, 지역, 정치 등에 대한 혐오 현상이 격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특히 여

성혐오가 드셌던가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다. 전지구적 범위로 강제되는 신자유주의

적 사회재편은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이로부터 소외된 기층 시민의 분노가 

전세계적인 비이성적 혐오 현상을 발생시키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로 인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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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히 강도 높게 관철된 사회의 신자유주의화 속에서 여성에게로 사회 불만의 분노가 비

이성적으로 향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이 혐오의 대상으로 부각된 데에는 여성

이 2000년대 이후 새롭게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된 한국사회가 재발견한 ‘노동력’이

었기 때문이었다. 가계소득을 전담하는 남성과 가사노동을 전업하는 여성은 신자유주의

적 사회 재편에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성별 노동 분업이었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일자리의 축소 및 일자리의 질 저하, 이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로 실질임금이 저하되

는 가운데 여성 또한 노동 상품으로 시장에 등장해야 했으며 이는 노동 시장의 주력 상

품이었던 남성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하였다. 여성은 애꿎게도, 노동 상품으로서의 경쟁

력 강화를 요구받으면서도 동시에 남성에 의해 독점된 노동 시장을 위협해서는 안 되는 

역설에 처하게 되었다. 비유컨대,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는 남성에게는 기계의 도입으로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며 소란을 일으킨 19세기 영국의 러다이트운동

이었다. 한 편에서는 ‘알파걸’, ‘슈퍼우먼’, ‘골드미스’ 등의 언어로 새로이 등장

한 여성 노동력에 대한 예찬이 쏟아지고(홍지아, 2012), 다른 한 편에서는 여성을 멸시하

는 비이성적 혐오의 언어들이 사회에 범람하였다(엄진, 2016; 김수아·김세은, 2016). 

이와 같은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여성들 또한 여성혐오에 대

해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은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counter speech)이 표출되는 공간이었다. 온라인 공간의 익명적 특성은 혐오 표현을 범

람시키기도 하고, 대항표현을 혐오에 대면시키기도 하는 등 모순적이면서도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매체연구 절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도록 하며 

여기서는 사이버 페미니즘 혹은 디지털 네이티브 여/성주체의 등장(장민지, 2017)만을 

간략히 언급한다. 제도적이고 물리적으로 여성차별이 강제되거나 관철되는 오프라인 공

간으로부터 소외된 여성들은 2010년대에 온라인 공간에 집결하여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위선을 폭로하고 여성혐오표현을 전유하여 남성에게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며 조롱하

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반여성혐오운동을 펼쳐내었다(장소연·류융재, 2017). 

여성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소위 여초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의제확산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리고 아예 여성혐오를 미러링하거나 패

러디하여 남성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메갈리아나 워마드는 일간베스트 등

과 같은 극우여성혐오매체의 폐해를 고발하며 선명한 반혐오 전선을 구축하였다.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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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여성혐오에 대한 미러링 텍스트가 예상치 못한 후원자들에게 여성혐오를 문제화

하고 여/성주체의 연대를 불러일으켰다면, 이러한 연대와 지속적인 미디어 참여는 그들

을 사회적 활동가 집단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한다”(장민지, 247)는 측

면에서 이들 반여성혐오 온라인 매체와 대항표현은 그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다. 

실제로 2016년 강남역에서 여성혐오 살인사건이 일어나자 온라인에서 다져진 반여성

혐오운동은 적극적으로 거리로 뛰쳐나와 여성혐오에 맞서며 사회의 제도적이고 구조적

인 개선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미온적인 공권력과 사법체계를 비판하였다. 디지털성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홍남희, 2018a)와 성폭력의 피해자와 연대하는 미투운동(이종

임·홍주현,설진아, 2019)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너지 속에서 반여성혐오 운동의 

성과를 집약하며, 시혜로서의 남녀평등이 아니라 당위와 권리로서의 양성평등을 주장하

였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혐오는 계속되고 있다. 수천 년 간 지속되어온 여성멸시가 일

거에 사라질 리 만무하다. 예컨대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에서조차 보수 언론은 정신

질환자의 우발적 범행으로 해당 사건을 규정하며 여성혐오와의 관련성을 애써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홍지아, 2017). 하지만 2010년대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

며 활발히 진행된 반여성혐오운동은 혐오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병

리적 현상임을 폭로하는데 일조하였다. 사실상 인구의 절반이 혐오의 대상으로 조롱받

는 상황에서 반여성혐오운동은 혐오 일반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긴급한 필요성을 널리 

일깨워 주었다.

(5) 부유하는 혐오들

사회적 소수자에게 쏟아지는 비이성적 혐오와 우리 사회의 제도와 기득권에 향하는 

불신의 혐오를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는 없다. 예컨대 정치혐오는 피권력자들의 권력

자들에 대한 혐오이기에, 상기하였던 기득권에 의해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레드

콤플렉스나 지역·외국인·이주노동자·여성혐오와는 결이 다르다. 조은희는 정치혐오

가 아예 “썩은 냄새, 구더기, 사기꾼”에게 향하는 혐오와 유사하다는 것을 밝힌다(조

은희, 2017, 300쪽). 그러나 정치혐오를 낳은 사회구조적 원인은 방치된다는 측면에서(조

은희, 2019), 그리고 역겨움과 같은 혐오거부 요인이 진보나 보수와 같은 기존 정치이념

과는 큰 관련성을 갖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류원식·이준웅, 2017), 사회적 소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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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비이성적 혐오나 우리 사회의 제도와 기득권에 향하는 불신의 혐오 둘 다 기

득권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선거철과 같은 국면에서 특

정한 정치 인물에게로 정치혐오가 집약되는 순간, 비이성적이고 극단화된 혐오는 사회

적 소수자와 정치엘리트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강준만은 이와 같은 집단적인 혐오의 

동원기제를 ‘포퓰리즘 소통’으로 개념화하는데, 이는 혐오표현의 급속히 확산에는 대

중추수주의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강준만, 2012). 예컨대 혐오를 하는 이유가 

일상어로 제시되어야 하고, 쉽고 간명하게 이해되어야 하며, 마치 그들을 나의 주변인인 

것 마냥 내가 잘 알고 있어 나의 혐오가 틀림없다는 착시를 수반할 때, 집단적인 혐오의 

발화가 쉽사리 작동한다. 이정훈과 이상기가 정치혐오의 진원지로 종합편성채널의 정치

시사토크쇼를 꼽는 이유도 이들 프로그램이 구어와 비유를 통한 손쉬운 편 가르기 속에

서 복잡한 정치를 단순화시키며 가상의 공공의 적을 양산하기 때문이었다(이정훈·이상

기, 2016).

윤하나와 김상호는 사실상 모두가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란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distance)가 확보되지 못하는 사회임을 주장한다(윤하나·김상호, 2018).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은 타자의 삶을 극단적으로 밀착시켜 현시하는데, 이를 통해 끊임없이 나와 

비교되는 타자의 존재는 그 자체로 주체에게 일상적 열광과 혐오의 이중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다. 유사한 논리를 김현경의 작업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김현경은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감정을 일컫는 독일어 명사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에 착안해 아이돌 안

티-팬의 혐오 기제를 분석하였다(김현경, 2016). 스타의 불행이라는 추락의 서사는 논리

적으로 상승의 서사를 전제하는데, 이러한 상승과 추락, 혹은 열광과 혐오의 되먹임은 

스타에게 숙명적으로 붙는 유명세라기보다는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음증적으로 염

탐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과 필수불가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강준만이 

개념화한 ‘포퓰리즘 소통’을 적용해 보자면,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중계

되는 이유는 오늘의 문화산업 속에서 연예인은 그 어느 때보다 친숙한 주변인처럼 다가

오며 대중추수주의적 혐오 대상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성아이돌과 여성아이돌에 대한 샤덴프로이데가 달랐다는 점은 여전히 그리

고 항상 현실에 존재하는 구조적 권력이 혐오감정의 노골적 발화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현경에 따르면 여성 아이돌은 남성 아이돌에 비해 더 많은 샤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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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데를 촉발하였다(김현경, 136쪽). 그렇기에 연예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혐오를 논

하는 일은 현실에서의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여야 한다. 

이는 김수정이 팬덤을 페미니즘과 더불어 사고하며 ‘팬덤의 페미니즘적 계기’를 강조

한 이유이다(김수정, 2018, 80쪽). 사회적인 것과의 접점을 고민하지 못할 때, 팬덤은 손

쉽게 문화산업의 이윤추구 전략에 굴복하였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대한 열광과 혐오

는 오로지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사회적인 것의 여러 모순과 

충돌이 교차하고 있었음을 상술했던 좌파·지역·외국인·이주노동자·여성혐오에서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많은 언론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이 더욱 극단적으로 

부상하는 한 이유로 2010년대의 급격한 미디어 전경 변화를 꼽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2. 매체연구

한국연구재단이 언론학을 신문방송학으로 분류한 것은 상징적이다. 사회의 소통양식 

일반을 연구하는 언론학은 미디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사회의 주된 미디어 형

식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 탓이다. 신문과 방송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에 있었으며 언론학이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연구 대상

이었다. 대중 매체 시대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은 상명하달에 가까웠고 상대적으로 단

일한 모습이었다.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신문과 방송을 중심으로 이야기되던 사회적 커

뮤니케이션에 심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2010년대 혐오표현의 일상화와 극단화에는 

급격한 모바일 미디어로의 매체 전경 재편이 자리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의 지배

적 미디어 교체는 날선 혐오표현의 부상과 확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스프레더블 미디어(spreadable media)는 2010년대의 매체 전경을 함축적으로 보여주

는 개념이다. “스프레더블 미디어란 특정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들에 비해 쉽게 유통될 

수 있도록 만드는 테크놀로지와, 유통을 촉진하거나 제한하는 경제적 구조, 콘텐츠 공유

를 향한 커뮤니티의 동기에 호소하는 특정 미디어 텍스트의 속성, 그리고 의미 있는 정

보요소들의 교환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텍스트의 확산성과 

관련된 개념”(장민지, 2016, 225쪽)이다. 기존의 신문과 방송이 소수의 미디어에 의해 

독점된 텍스트를 위로부터 아래로 일방향으로 뿌리는 모델에 가까웠다면 스프레더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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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는 개인 각자가 미디어화되어 전방위적으로 텍스트를 만들고, 나르며, 가공하는 연

결과 증폭의 모델이다(이효민, 2019, 175쪽). 여기서 “의미 있는 정보요소”가 반드시 

공익적일 필요는 없었다. 소수의 미디어가 텍스트의 생산과 유통을 독점할 때는 미디어

의 공익성이나 정보의 사실성을 사회적으로 의무화하고 강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상정할 수 있었다. 반면에 각자가 미디어가 되고 각자가 텍스트를 소비하며 생산하는 

상황에서는 공익성과 상충하는 정보요소도 높은 화제성으로 인해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파급된다. “의미 있는” 정보요소를 판별하는 주체가 신문과 방송과 같은 대

중매체에서 개인과 미디어 플랫폼으로 넘어온 것은 양날의 검이다. 한편으로는 신문과 

방송의 의제설정 권력 독점을 견제할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무책임하거나 사익에 

몰두하는 사사회된 의제조차 사회적으로 유통되고 확산된다. 무엇보다 스프레더블 미디

어 환경에서는 차별성과 화제성이 “의미 있는 정보요소”의 기준이 되며 미디어 사이

의 경계를 넘나들어 유포되는 가장 큰 기준으로 자리를 잡았다. 극단적 혐오표현이 자

극의 역치를 상승시키는 가운데 혐오 감정의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었다.    

화제성이 미디어와 텍스트의 가치에 직결되는 주목경제가 형성되자,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비즈니스 상품이 되었다. 김지수와 윤석민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살피며 혐오발

언이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지를 추적하였다. “아프리카TV의 별풍선, 유튜브의 슈퍼

챗과 같은 금전적 장치들은 시청자들에게 ‘돈’의 힘을 부여한다. 이로 인해 인터넷방

송에서는 진정성과 같은 가치보다도 자극성, 볼거리가 더욱 중시되기도 하며 무리한 혹

은 무례한 시청자의 요구에 얼마나 잘 응답하고 호응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김

지수·윤석민, 2019, 53쪽)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의 후원수익모델은 혐오표현을 적극적

으로 양산하는 주요한 장치였다. 오프라인에서는 사회규범과 법적 규제로 인해 쉽사리 

발화하기 힘든 혐오표현은 온라인에서는 흡사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는 듯한 카타르시스

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일부 구매력을 갖춘 혐오주의자들의 금전적 후원을 이끌

었다. 이를 통해 혐오를 위한 혐오가 양산된다. 보상은 금전적 이익만으로 한정되지 않

았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목 자체가 상징 자본을 제공하였다. 예컨대, 김수아와 김세

은은 페이스북의 ‘좋아요’라는 주목의 버튼이 어떻게 혐오의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가

를 설득적으로 보여주었다. 불편한 혐오표현이 다수의 ‘좋아요’ 버튼을 획득하고 노

출도가 높아지며 사회적 규범의 안티테제로 부상하였다. 김수아와 김세은은 이를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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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논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개념화하는데, “페이스북은 해당 페이지에 ‘좋아

요’를 누르고 그 페이지의 게시물을 팔로우하면 페이지에서 게시하는 모든 정보가 팔

로워의 뉴스 피드와 타임라인에 표시”(김수아·김세은, 2016, 22)되며, “그렇기 때문에 

주제에 관련된 정보를 집중적으로 구독할 수 있다.” 일부는 유머로 혐오표현에 ‘좋아

요’ 버튼을 눌렀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좋아요’를 통해 시나브로 거대하게 집

적된 혐오 표현은 더 이상 놀이로 가볍게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이나 인터넷 방송의 후원 모델을 전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2010년 아랍의 봄과 2014년 홍콩의 우산혁명은 소셜 미디어가 사회의 민

주화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종임 외는 우리 사회의 2010년

대 미투 운동에서 여성들이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안적으로 페미니즘 의제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여성들의 결집과 연대를 이끌어냈던 것을 높이 평가한다(이종임 외, 

2019). 비단 젠더 문제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개인들의 자발적인 금전적 후원이 공

익적 의제와 결합하여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낸 사례 또한 부지기수다. 그러나 이

와 동시에 “김치녀 페이지와 그 외 여성혐오 페이스북 페이지들의 경우 혐오 감정을 

축적하는 데 있어 이러한 페이스북의 기술적 특성을 활용하여 확산되고 있는 점”(김수

아·김세은, 23쪽)을 간과할 수 없다. 유사하게 엄진은 검색 키워드를 추천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인터페이스가 극단적 혐오주의자들이 집적된 공간에서 어떻게 혐오표현을 

가시화시키고 유통시키는지를 일간베스트를 분석하며 논증하였다(엄진, 2016). 이들의 

연구에서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았다. 기술은 이용자들의 사고와 행위에 지대한 영

향을 미쳤다. 선별된 주제에 관련된 정보를 집중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의 

독특성은 구독자 집단을 차별화하고, 세분화하며, 분극화하는 위력을 지닌다. 이 과정 

속에서 극단화된 집단은 배타적으로 타자를 구별하는 가운데 다른 사회적 주체와 갈등

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타자에 대한 혐오가 사회적으로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 

미디어는 혐오표현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증폭하는 주요한 창구가 되었다. 

소셜 미디어의 분극화 경향성은 온라인상의 극단적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매체 중

심적으로 바라보게끔 이끌었다. 박현아와 이재진은 온라인 공간의 차별성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매체와 공간에 따라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박현아·이재진, 2019, 237쪽)를 이야기한다. 이들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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폈던 것은 온라인 게임 공간이었지만 소셜 미디어가 초래하는 분극화 경향성으로부터 

온라인 게임 또한 멀리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한 첫 단

계로 이용자는 게임 캐릭터를 골라야 하는데, 이들 캐릭터는 한정된 계급이나 직업 혹

은 종족에 속하기 때문에 계급별·직업별·종족별 분극화는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 하는 

구조적 조건이었다. 게임 플레이 중 일어나는 다른 이용자와의 실시간 문자 대화나 보

이스 채팅, 게임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극한 경쟁은 공존과 공생보다는 적대와 혐오

에 친화적이었다. 사회에 넘쳐나는 혐오의 감정 또한 온라인 게임 공간 안으로 쉽사리 

이식되기도 하였다. 좌파·지역·외국인·이주노동자·여성혐오가 온라인 게임 공간에

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박현아와 이재진은 온라인 게임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혐오표

현을 규제하기 위해 “법, 사회규범, 기술이 중층적으로 동원되여야 하며, 정부규제만이 

강조될 것이 아니라 기업, 시민이 규제의 복합적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박현아·이

재진, 249쪽)고 강변한다. 그 중에서도 이들은 효율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가능케 하는 기술적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 “기술적 규제는 유저들이 직접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를 기반으로 하며, 제제의 방식이 게임의 이용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으므로 

효율적”(박현아·이재진, 254쪽)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규제나 인터넷 사업자에 의한 이용자 규제는 다른 한 편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홍남희는 이를 인터넷 사업

자에 의한 사적 검열로 개념화하였다(홍남희, 2018b).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는 법

과 사회규범에 의한 혐오표현 규제 대응에 비해 인터넷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는 신속

성과 실효성에서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기술규제가 손쉽고도 즉각적으로 온라인 혐오표

현을 규제하는 대안으로 부상하였지만, 이는 자칫 사적 검열을 남발케 하여 오히려 사

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조차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주체인 인터넷 

사업자의 신뢰성은 과연 믿을만한 것인지, 불편과 불쾌감을 주는 표현 모두가 과연 혐

오표현의 범주로 기계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것인지, 혐오표현의 사전적 내용과 함축적 

내용 사이의 괴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등이 기술적 규제와 인터넷 사업자에 의한 

이용자 규제에 여전히 남은 숙제이다. 기술적 규제와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 규제만큼이

나 우리 사회가 어떻게 혐오 표현을 정의하고 무엇을 혐오표현으로 규제할 것인지가 중

요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아래의 장에서 살필 언론법제적 접근은 사회적 규범과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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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개념화하려는 언론학의 노력이었다.   

3. 언론법제 연구

87년 민주화항쟁 이후로 언론학은 오랜 기간 표현의 자유를 금과옥조처럼 다루었다. 

7-80년대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수족처럼 부려졌거나 권위주의정부와 유착해 사익을 취

했던 언론에 대한 반성 탓이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와 독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교훈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며 표

현의 자유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전제가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또한 언론·출

판의 자유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2010년대 혐오표현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할 때, 언론학은 표현의 자유에 입각

하여 사태를 바라보았다. 박경신과 김가연의 2011년 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욕

적 표현에 대한 공적 규제가 야기할 수 있는 위축효과를 경계하였다(박경신·김가연, 

2011). 혐오표현에 대한 학계의 본격적인 주목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루어졌던 이들의 

연구는 모욕죄를 중심에 놓고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소수에 대한 

언어적 차별이나 혐오적 언사를 규제하는 해외 여러 나라들의 ‘혐오죄’를 염두에 두

면서도 이들은 해외의 사례가 “인류역사 속에서 가장 끔찍한 학살 그리고 가장 체계적

이고 지속적인 차별이 인종, 종교 등을 사유로 벌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에 따른 차

별을 막는 것”(박경신·김가연, 453쪽)임을 강조하며, 우리의 경우에는 명백하고 현존

하는 위협이 수반될 경우에 한정하여 보다 엄격하게 모욕죄를 적용하거나 모욕죄 자체

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낸다. 더불어 ‘명확성의 원칙’은 자칫 언론을 규제할 

수 있는 방송심의에 있어서도 중요했다. 조재영이 광고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 사후심의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한 것은 규제기관의 적절한 법집행을 따지기 위함이

었다. 그는 비교적 일관되게 운영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 사후심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몇 가지 불명확한 방송광고심의규정의 개선을 제안하였

다(조재영, 2013). 

2010년대 중반이 되면서부터 혐오표현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김민정은 특히 온라인 혐오표현에 주목하였는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일간베

스트가 그의 연구 대상이었다(김민정, 2014). 온라인 혐오표현의 사회적 해악이 커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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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갔지만, 국내의 경우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차별금지법조차 부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

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일부 혐오표현과 욕설에 대한 규제 장치로 기능할 수도 있

지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집단적 차별의 감정이 응축되는 혐오표현을 규제하기에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지나치게 기계적이거나 탈맥락적일 위험이 컸다. 예컨대 이정기

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사실상 혐오표현에 가까운 효과를 발

휘하는 ‘종북’이라는 지칭과 멸칭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만으로는 단속될 수 없었다

(이정기, 2016). 더욱이 “일베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이 타

인의 정체성을 조롱하고 혐오의 감정을 발산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트롤들이 모

여 조직적으로 혐오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수자를 혐오할 권리’에 대한 인정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혐오 표현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김민정, 2014, 

156쪽) 이로부터 온라인의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혐오죄’와 관련된 다양한 해

외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이승현, 2017), 언론

학뿐만 아니라 법학, 사회학, 여성학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혐오 표현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앞서 제 2장의 혐오표현 개념과 정의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개괄한 바 있다. 

2010년대 후반은 온라인 혐오표현을 규제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 속에서 그동안 언론

학이 규범적으로 지켜왔던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가 어떻게 양립가능한지를 모색

하는 시기였다. 장철준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개념이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새

로이 개념화될 필요를 강조하였다(장철준, 2019). 한편으로 디지털 시대에는 모두가 미

디어가 되고 텍스트의 생산자가 되기 때문에 월등히 높은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지만 다

른 한편으로 같은 이유로 허위정보나 악의적·해악적 표현 등도 사회 전방위적으로 넘

쳐나 개인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일도 증가한다. 따라서 “이[표현의 자유]를 

단순히 헌법상 국가로부터 보장된 권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 자유의 측면

을 함께 염두에 둔다면, 예를 들어 혐오표현과 관련된 문제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

의 개념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장철준, 90쪽) 즉, 혐오 표현 규제

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보다는 혐오표현으로 발언권이 위축될 수 있는 사회적 소수

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신장시키는 것으로서 이해할 때 표현의 자유와 양립 가능

하다.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윤성옥 또한 지지한다. 그는 “표현의 자유 보호의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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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로 돌아간다면 소수자 보호를 위한 공론장 규제는 오히려 정당하다. 또 과거와 달

리 인터넷 시대 혐오표현 규제의 정당성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윤성옥, 2019, 87-88

쪽)고 주장한다. 

물론 여전히 표현의 자유에 입각하여 혐오표현 규제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 또한 만

만치 않다. 유의선은 이를 규제옹호론과 규제제한론의 대립으로 일별하였다. 요컨대, 

“규제옹호론은 혐오표현이 유발하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의 실질적 폐해(심리적 

위축감/열등감, 천부인권적 권리의 침해, 사회통합 저해)를 예방·치유하기 위해서는 부

득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지에 방점을 두고 있고, 규제제한론은 표현으로 

인한 해악이 분명하거나 필수불가결한 정부규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유의선, 2019, 204-205

쪽). 이 중 유의선은 규제제한론의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비이성적, 비인간적 영

역의 혐오표현에 대한 공적 규제는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이지만, “비록 그 

대상이 혐오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위헌 소지

가 있음을 유념하여, 논쟁적 가치가 있는 영역에서의 비하적 표현은 비록 일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법적 제재 차원이 아닌 사회윤리적·문화적 차원에

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유의선, 217쪽)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

론은 기득권을 문제화하며 사회적 다수자의 지위를 논쟁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대항 표

현에 대해서는 혐오표현 규제의 논리가 적용될 수 없거나 보다 느슨하게 적용되어야 한

다는 함의를 갖는다. 최란 또한 대항 언론(counter speech)의 경우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정당행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최란, 2018, 70쪽). 그러므로 혐오표현 

규제가 모든 혐오표현을 기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예

컨대, 남성혐오표현과 여성혐오표현이, 혹은 극우와 종북이 유사한 혐오표현으로 한 곳

에 묶여 동일한 규제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언론학의 지지는 

2010년대에도 확고하다. 다만, 2015년 이후 등재지에 출판된 언론법 논문을 대상으로 메

타 연구한 이승선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혐오 표현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줄이면서 기존의 실정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입법상의 접근이 필요하다”(이승선, 2018b, 213쪽)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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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적 기관이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언론학의 표현의 

자유 존중 인식과는 거리가 멀어 우려스럽다. 윤성옥이 수행한 2018년 방송통신심의위

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 분석에 따르면 분석결과 혐오표현 심의는 2,049건이었으

며 이중 여성혐오 411건(20.1%), 남성 317건(15.5%), 지역 533건(26.0%), 위안부피해자･역
사왜곡정보 121건(5.9%), 노인, 성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등 특정대상 254건(12.4%), 불분

명 413건(20.1%)이었다. 특정대상에 대한 혐오표현은 나이(노인), 인종(동남아인, 흑인), 

민족(조선족), 국가(중국인, 화교), 계층(외국인노동자), 종교(기독교, 유태인, 이슬람), 직

업(경찰, 군인, 소방관), 학력(지방대생), 소수자(장애인, 성소수자) 등 광범위하였는데, 

이와 같은 안건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대부분 삭제 조치되는 일률적 조치가 이루

어졌다(윤성옥, 2019, 70쪽). 그에 앞서 전창영 외가 수행한 2014년, 2016년, 2017년의 방

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서도 사실상 동일한 모습이 연출되었다. ‘해당정보삭

제’가 가장 일반적인 심의 결정이었으며,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아닌 집단을 공격하는 표현들까지도 혐오표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형태

로”(전창영·나은희·최철호·김민정, 2018, 87쪽) 진행되었다. 이에 대하여 전창영 외

는 “공권력에 의한 선제적인 규제는 개인의 윤리적 자율성을 위협할 위험성이 있고, 

사람들이 혐오표현에 반대할 기회를 뺏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

해야 한다”(전창영 외, 97쪽)고 제언한다. 이처럼 혐오표현규제는 법·제도의 정비나 

공적 기관의 일률적·강제적 조치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유의선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서는 공권력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적·문화적 차원의 민간 

영역의 재구조화 또한 중요하다. 공적 기관의 정교하면서도 신중한 혐오표현 규제와 더

불어 민간 영역의 자율 규제 또한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민간영역연구

제3자 효과는 언론학이 자주 참조하는 이론 중 하나이다. 특정한 메시지가 야기할 사

회적 파급력이 ‘우리’보다는 ‘그들’에게 더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지된다는 

제3자 효과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검증되고 개량된 이론적 체계이

다. 지난 10년의 언론학의 혐오표현 연구에서도 제3자 효과에 기초한 연구를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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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조윤영 외는 이주민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며 혐오성 댓글의 제3자 효과

를 추적하였는데, 실험 결과 실제로 혐오성 댓글을 읽은 이들의 경우 자신들보다는 타

자들이 혐오감정에 더욱 부정적으로 노출될 것이란 우려를 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조

윤영·임영호·허윤철, 2016). 한편 이은주와 박준모는 여성혐오발언 규제 지지도에 있

어 성별에 따라 제3자 효과가 다르게 발현되는 것을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여성은 남

성이 여성혐오발언에 더 민감하게 영향 받아 여성을 멸시하게 될 것이라 답한 반면, 남

성은 여성혐오발언으로 인하여 여성이 스스로를 더욱 혐오할 것에 대해 일관된 답을 내

놓지는 않았으며, 이에 따라 여성혐오발언 규제 지지도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규제 지지를 보여주었다(이은주·박준모, 2016). 

조윤영 외, 이은주와 박준모의 제3자 효과연구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혐오표현이 

중개되는 장소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조윤영 외는 자신들의 연구 차별성을 그동안 제3

자 연구가 덜 주목했던 댓글을 연구한 것에서 찾으며, 이은주와 박준모는, 예컨대 페이

스북이나 언론과 같은, 구체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차이에 따라 성별에 따른 제3자 효

과의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한다. 혐오표현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공간에 

대한 이와 같은 주목은 특별한 인지 편향을 낳을 제3자를 어떻게 다양하고도 유연하게 

정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남긴다. 예컨대 혐오표현을 발

화하는 개인과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국가의 이항대립 속에서 언론, 인터넷사업자, 공적

인물이 위치하는 민간영역 또한 혐오표현의 확산 혹은 제어를 담당하는 제3자로 자리매

김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 제3자가 혐오표현 규제를 선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혐오표현 역시도 자율적으로 규제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뿐

만 아니라 언론, 인터넷사업자, 공적인물 등은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하여 국가와 개인의 

충돌을 완화하고 매개하는 완충지대로서 기능할 수 있다. 가령 여성가족부의 경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친여성적이며 남성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공격받곤 한다. 정사강과 홍지아는 이와 같은 편견이 무능력하거나 남녀갈등을 조장하

는 부처로 여성가족부나 여성가족부장관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프레임한 언론의 잘못 탓

이라고 지적한다(정사강·홍지아, 2019). 

언론이 혐오표현이 발흥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제공한다는 것은 전술하였던 많은 

연구들에서 거듭 지적된 바이다. 진보주의자·지역·외국인·이주노동자·여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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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재현 외에도 언론의 피해자 명명방식이나 가해자 명명방

식이 지나치게 자극적일 경우 보도에 등장한 이들에 대한 과열된 혐오와 비난을 낳을뿐

더러(김해연·강진숙, 2016; 홍주현·나은경, 2016), 공적인물의 혐오표현을 그대로 인용

함으로써 혐오표현을 공인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이승선, 2018a). 이 

경우 언론은 자극적인 발화를 통해 일시적으로는 높은 주목을 받아 화제성을 높여 시청

률이나 구독자 수 증가로 단기적 이익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스스로 

자신의 신뢰도를 낮추어 언론 전체의 품질을 저하한다. 

강준만과 전상민은 언론이 자극적인 보도에 휘둘릴 경우 브랜드 자체의 추락을 가져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강준만·전상민, 2019). 실제로 2010년대에 크게 유행한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라는 언론에 대한 조롱과 혐오는 자극성과 선정성에 취해 

언론이 무매개적으로 혐오를 중계하였던 것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으로도 읽혀진다. 언

론사를 사기업과 같은 브랜드로 취급할 수 있는가는 논쟁적이지만, 강준만과 전상민은 

신뢰성과 진정성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브랜드 저널리즘으로부터 언론개혁의 단초를 

찾았다. 모두가 미디어가 되고 모두가 기자가 될 수 있는 오늘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

업과 언론의 경계는 희미하다. 부정적인 대중적 평판이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일이 빈

번해진 요즘, 언론 역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재고하고 이를 상업적 이윤과 결부시키

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 강준만과 전상민이 긍정적 브랜드 저

널리즘의 예로 살짝 언급한 JTBC의 사례는 정용준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구되었다(정용

준, 2017). 그에 따른다면 비교적 정제된 언어를 견지하고 정부와 자본권력 모두에게 날

선 대립각을 유지한 JTBC는 그 반대급부로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공론장으로 위치되며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았는데, 이는 고품질 기업가치 극대화 전략이자 상업 미디어 혹

은 시장 미디어의 공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요컨대, 언론이 혐오표현을 지양하

며 스스로를 자율 규제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고부가가치

를 더하는 경영 전략이다. 

개별 언론사들이 품질 개선을 통해 언론시장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경영뿐만 아

니라 언론취재관행의 혁신까지도 수반해야 한다. 특히 좁은 인력 풀에 바탕해 지나치게 

자주 공적인물을 등장시키는 한국 언론 취재 관행의 경로의존성은 시급히 개선될 필요

가 있다. 비단 많은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공적인물의 직접적 혐오표현이 거름장



- 80 -

치 없이 미디어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만이 아니다. 명시적으로는 혐오표현을 발화하

지 않았을지라도 내용적으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전파하거거나 혐오를 정당

화하는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공적인물의 발화가 온라인 혐오표현의 담론적 자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언론을 통해 중계된 공적 인물의 혐오 발화 혹은 혐오 논리가 소셜 미

디어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거나 권위를 부여받고 유튜브 방송 컨텐츠로 살이 붙은 뒤, 

인터넷커뮤니티가 이를 놀이처럼 소비하며 확대 재생산하는 혐오의 연쇄 사슬이 존재한

다.13) 이승선은 혐오표현을 걸러내지 못한 방송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지금

보다 훨씬 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이승선, 2018a). 물론 이와 같은 외

부적 규제보다는 언론 스스로의 자성이 무엇보다 먼저이다. 양질의 저널리즘은 조롱과 

차별을 배제한다. 취재관행 전반에서부터 경영전략 전체에 이르기까지 혐오표현을 공론

장으로부터 추방시키기 위한 언론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더불어 공적인물의 혐오 발화 또한 공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대체로 전문직일 가능

성이 높은 공적인물은 자신이 속한 전문가단체의 윤리강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따라야 하고 대학교수라면 교칙이 정한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그가 변호사라면 변호사협회의, 그가 의사라면 의사협회의 내규를 따

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급단체의 소속회원에 대한 윤리적 통제가 사실상 유명무

실했던 것이 공적인물의 공적 혐오발화를 가능케 한 한 요인이다. 공인이 혐오발화를 

통해 누리는 개인적 이익이 그가 공인으로서 져야 할 사회적 책임보다 크다면 그는 사

실상 사인과 다를 바 없다. 공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선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매우 주요하게 우리 사회가 고

민해야 할 지점이다. 

인터넷 사업자도 자율적으로 혐오표현을 걸러낼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

다. 고흥석은 혐오표현물의 온라인 확산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을 물었다

13) 본 연구를 위해 심층면접한 언론인들은 언론에 지나치게 많은 공적인물이 등장하는 

이유로 사실 검증을 취재인물의 권위에 위임하는 한국 언론의 취재관행을 꼽았다. 사

실검증과 사실관계 파악을 기자가 스스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의제에 휩

쓸린다거나 마감에 쫒기는 일이 허다하고, 그에 따라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취재력의 

공백을 공적인물의 인터뷰로 갈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총 3

인의 언론인(I, J, V)을 심층면접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 4장의 표 4-1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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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석, 2019). 그는 대다수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이용약관을 통해 혐오표현을 규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일정한 평가를 하면서도, 이것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혐오표현 규제의무에 대한 면피성 알리바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한다.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거나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사후적 약관 적용이 아니라 

혐오표현물에 대한 삭제와 향후 유사한 표현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사전 주의의무 또한 크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인터넷서비스사업

자의 경우 주의의무는 더욱 강력하게 요청된다. 주목경제가 규모의 경제를 낳고, 혐오가 

그 자체로 비즈니스가 되는 상황에서, 제3자의 접근 가능성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사업자

에게 주의의무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고흥석의 제언은 많은 부분에서 큰 설득

력을 지닌다. 실제로 최근 유튜브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일부 컨텐츠에 대해 광고

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였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혐오표현을 일

부 걸러낼 수 있는 묘수처럼 보인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하는 현실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에게도 커다란 딜레마이다. 자칫 디지털 플렛폼에 의

한 사적규제를 남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홍남희, 2018b). 문제는 인터넷사업자의 규제

가 무엇을 지향하냐는 것이겠다. 기업의 사익을 위한 것인가? 국가의 검열을 대리하는

가? 누구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누구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지 못하는가? 이와 같

은 질문은 혐오표현규제가 우리 사회의 공익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요청한다. 2007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조차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혐오표현규제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 지(之)자 행보를 계

속 중이다.   

제 4절  소결

이 장은 온라인 상 혐오표현 유통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법제도 개선을 논하기 위

해 과연 언론학은 혐오표현에 대해 어떤 논의를 축적시켰던가를 살펴보는 장이었다. 

혐오는 언론학의 오랜 화두 중 하나였다. 언론학의 전통 안에서 혐오는 광고나 정치 

캠페인의 설득 효과와 관련되어 개별 사례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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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며 혐오표현이 전 세계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한국사회 또한 혐오표현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이 커감에 따라 언론학의 혐오표현에 대한 접근, 문제제기, 연구

방식, 해결책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되고 정교화되었다. 특히 혐오표현을 한국사

회의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측면과 연결하는 논의들이 2010년대에 눈에 띄게 증가하였

다. 지난 10년을 혐오에 대한 언론학의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로 특정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지난 10년의 언론학 혐오 연구의 가장 큰 특징으로 요

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언론학이 가장 많이 주목했던 것은 차별받거나 조롱받는 혐오의 대상과 혐오

표현을 발화하는 이는 누구이며 혐오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대체로 혐

오표현의 극단적 발흥과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은 무관치 않았다. 분단국가로서의 

한국의 특수성이 레드컴플렉스를 양산한 결과, 사회의 일체성과 단일성을 강조하는 

담론 지형이 오랜 기간 구조화되었고 혐오표현에 대한 인권적 감수성을 무디게 만들

었다. 이렇게 레드콤플렉스가 조장하거나 용인한 극단적 혐오표현은 냉전 종식 후 사

회적 약자에게로 향하였다. 보수우파나 사회적 다수에 의한 지역, 여성, 외국인과 이

주민에 대한 혐오가 2000년대 이후 급증한다. 특히 동시대의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첨예화는 사회적 약자를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

들에 대한 조롱과 혐오의 정서를 은밀하게 증폭시켰다. 

둘째, 언론학은 2010년대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혐오 표현이 쉽사리 유통

되고 확산되며 재생산되는 기술적 조건으로 지목하였다. 익명성과 네트워크성을 특징

으로 하는 온라인 환경은 오프라인에서 규제되어 활로가 막힌 혐오표현의 새로운 출

구였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일반화된 소셜 미디어는 화제성과 조회수 자

체가 상품이 되는 주목 경제를 창출하였는데, 혐오표현은 온라인 주목 경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다. 부정적 주목조차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였다. 한편 이념적이

거나 정서적으로 유사한 집단을 묶어주는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적 속성은 혐오표현

에도 적용되어 혐오표현의 극단화와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이들의 집단화를 이끌었다. 

스프레더블 미디어 환경은 혐오표현을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등의 

온라인 전체로 횡단시키며 불특정 다수에게도 혐오표현이 확산되는 부정적 결과를 가

져왔다. 물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대항표현의 생성과 유통, 반혐오 운동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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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를 이끄는 긍정적 조건이기도 했지만, 사회적 통합과 대화를 촉진하는 데에는 다

소간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셋째, 혐오표현이 야기하는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지자 2010년대 언론학은 온라인 

혐오표현규제의 문제를 표현의 자유 문제와 결부하여 세밀하게 사고하기 시작하였다. 

오랜 기간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은 혐오표현 규제 논의를 

상당기간 지체시켰다. 그러나 점증하는 혐오표현의 해악은 더 이상 기존의 표현의 자

유 논리로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를 방기하거나 인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온라

인 혐오표현 규제가 발화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표현

으로 인한 사회적 소수자의 핍박과 차별,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더 큰 바, 언론학은 2010년대 후반에 이르면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최소한의 신중한 규제에 대해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혐오표현 규제가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존중을 증진한다는 보다 역동적인 표현의 자유 논리 또한 개

발되었다. 

넷째, 언론학은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국가 및 공적기구, 인터넷서비스사업

자와 이용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였다. 혐오표현의 확산경로를 추적한 결과 공

적인물의 혐오 발화를 언론이 받아쓰고 온라인공간이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혐오의 연

쇄사슬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 막기 위해 받아쓰기 언론의 뉴스제작 관행 개선, 

인터뷰이의 권위에 의존하는 사실 검증 관행의 탈피가 필요하며 인터넷서비스사업자

의 혐오표현 추방 의지와 주의 의무 또한 더욱 선명하게 공표될 필요가 제기되었다. 

언론과 인터넷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 또한 새로이 재조명받

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가 모든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로 이해되는 것을 경계한

다. 자칫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거나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

의적인 사적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 또한 내재하기 때문이다. 언론학은 규제의 

자의성과 무차별성을 경계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신중한 

혐오표현 규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더 많은 학계와 시민사회의 고민이 모아져야 한다

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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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온라인 혐오표현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면접・자문 결과

이 장은 행정규제기구 담당자, 자율규제기구 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피해경험자 및 

전문연구자 자문 결과, 온라인 혐오표현과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은 다음 [표 4-1]과 같다. 

범례 영역 성별 범례 영역
성

별

A 행정규제기구 남 L 학생단체(성소수자) 남

B 자율규제기구 남 M 학생단체(성소수자) 남

C 시민단체(언론) 여 N 학생단체(성소수자) 남

D 시민단체(언론) 여 O 시민단체(난민) 여

E 시민단체(여성) 여 P 전문연구자(철학) 남

F 시민단체(여성) 여 Q 전문연구자(여성학/철학) 여

G 시민단체(장애/여성) 여 R
전문연구자(여성학/장애

학)
여

H 시민단체(성소수자) 여 S 전문연구자(언론학) 여

I 언론인 남 T 전문연구자(언론학) 여

J 언론인 남 U 법률전문가 여

K 학생단체(성소수자) 남 V 언론인 남

[표 4-1] 심층면접/자문 참여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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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혐오표현’의 개념과 대상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첨예

하게 갈라서 있고, 현장과 학계의 입장이 다르며 국가 기구 내에서도 통일되지 않은 영

역이 있다. 이에 따라 행정규제, 자율규제 담당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그리고 피해 경험

자들 간 인식차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규제기구의 입장을 보면, 규제 대상 혐오표현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실무적 관점에

서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비하 표현으로 개념화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규

제 담당기구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 8조 제 3호 (바) 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

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실무자나 담당자 입장에서 기존 검토 사

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일베, 워마드, 디씨인사이드 등)에

서 유통되고 있는 혐오표현의 대상은 남성, 여성, 소수자(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장

애인 등), 특정 지역(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대구 등), 특정 계층(지방대생, 노인, 기

독교인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입에 담기 힘든 악의적인 혐오와 조롱, 차별비하 등

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A) 

이렇게 혐오표현을 대상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심의규정에 근거한 

개념화라고 할 수 있다. 표현의 문제는 이론상으로 논의하는 것과 달리 심의 현장에서 

일일이 구별하고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통상 혐오표현 관련 연구자들은 혐오

표현의 수위나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편견 강화, 모욕, 선동적 표

현은 그 해악을 다르게 보기도 한다(홍성수 외, 2017). 하지만 욕설과 차별, 혐오, 비하는 

일종의 연장선상의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최소규제의 원칙을 적용함과 더불어, 표현된 

내용의 목적, 맥락,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것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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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구의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문제는 표현의 대상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대상인가

를 따지는 것으로 개념화가 되고 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욕설과 차별, 비하, 조롱, 이게 따로따로 가지 않는다

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욕설과 함께 차별, 비하, 소위 말하는 능욕을 주는, 

그런 형태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세분화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

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베, 워마드, 디씨인사이드 등

에 게시된 내용 자체가 논리정연 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이

론적인 틀을 정립한다는 게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중략) 전체적인 개념으

로 특정 대상에 대해서 차별 비하 그게 당연히 욕설까지도 포함되고 그 욕설이 조

금 더 나아가면서, 그러니까 차별 비하가 조금 더 나아가면서 이제 혐오까지도 가

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혐오 자체가 사실은 차별, 비하, 욕설을 다 아우르고 있

어서 문제가 된 내용의 목적, 맥락, 수위,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규정 적

용 및 규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A) 

이러한 실무적인 판단이 이론적 논의들과는 배치되는 양상이 있다. 혐오표현 관련 연

구자들은 보통 차별과 혐오가 역사적 맥락과 닿아 있기 때문에 단순 욕설과는 구분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곤 한다. 이러한 입장 차는 우리 사회가 차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역사적, 사회적, 구조적 차별을 실무 담당자 개인이 판단하

기 어렵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욕설의 효과와 차별, 혐오의 효과가 이

론과 달리 현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분하기 어렵다는 인식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이에 대한 비판은 수차례 언급되어 왔다. 연구자들은 현 행정규제기구의 심의는 물론 

자율규제에 이르기까지 모욕과 욕설을 규제하는 것일 뿐, 차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는 비판을 해왔다(김민정, 2018; 전창영 외, 2018; 김세은 외, 2019). 예를 들어 김민정

(2018)은 현제의 규제가 집단 간 모욕에 초점을 두면서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오가 야기하는 차별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

는 민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규제 기관의 입장에서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서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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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차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미비 문제가 거론될 때 관련 규정 및 

기존 검토 사례에 따라 혐오표현을 다루고 규제할 수밖에 없다.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대상이 된 표적집단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수용해야 하므로 혐오표현은 대상 중

심의 문제가 된다.

대상 중심의 혐오표현 규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혐오표

현의 대상자로 통상 언급하는 사회적 소수자가, 그 대상이 확대되면서 의미가 희석되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대상을 속성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타고난 성질을 고려하는데, 대

표적으로 성별이 그러하다. 하지만 차별과 배제의 문제가 정체성 구획 속에서 일어나기 

쉽고, 성소수자 정체성의 구성성이나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는 최근 경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념 적용은 한계가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구조로 인해 남성 성별 역시 중요한 

혐오표현 피해자 집단으로 등장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남성이 모욕의 피해자가 아닌 혐

오표현의 피해자가 되면, 혐오표현 개념에 대한 수정 역시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회적 권력 관계나 구조상 사회적 소수자로 남성을 개념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혐오

의 구조와 차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조적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

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와 대응 방식은 아쉬움이 있다고 볼 수밖

에 없다. 

이러한 한계는 자율규제 기구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율규제기

구의 규제와 관련하여 김민정(2018)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다루지 못하는 문제를 지

적한 바 있다.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집단 간 모욕을 규제하고 있어, 오히려 동성애에 대

한 의견 표명이 편견 강화와 차별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개인의 의견의 자

유 차원으로 허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자율규제기구의 입장은 사실

상 행정규제기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의견 표명과 혐오표현은 구분되어야 하며 , 

이렇게 나누어 보려면 표현상의 특질이 필요하고 따라서 혐오표현의 문제는 표현 방식 

즉 욕설 비하 등의 포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논쟁이 된 동성애 비하 

표현은 의견 표명이므로 규제할 수 없으며 규제 범위를 그렇게까지 넓힐 수 없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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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이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을 써야 합니다. 한마디로 욕설이나 이런 게 들어

가 있어야 하고,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전부 

다 있어야 합니다. (중략) 저희는 기준을 넓게 잡아가기는 좀 어려워서 좁게 잡았고. 

‘개쌍도’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아

주 모욕적인 표현일거구요, 다음에 뭐 왜구놈들의 후손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현저히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초래하

는 게시글이지만, 동성애 관련된 댓글은 댓글이었고, 그 동성애 관련 만화에 댓글로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이 아닙니다라는 표현만 딱 쓴 겁니다. 댓글이니까. 딱 고정도

만 썼는데 그게 모욕적이나 혐오적인 표현방법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의견의 표

현이고, 그런 것까지 저희 그 정책에서 물론 차별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을지에 대

해선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여기까지는 저희가 가긴 좀 

어렵다라고 명백하게 선을 그었던,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B) 

규제기구 담당자가 이와 같은 현재의 혐오표현 개념화나 규제 적용에 문제가 전혀 없

다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규제 기구는 현재의 법 제도 하에서 가능한 틀을 가

장 보수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자율규제 기구의 경우에 행정규제에 비

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도 있다. 사업자가 스스로 시행하는 규제조치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대응

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목록이 제공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면 이에 따

라 자율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에, 사회적 차별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를 받

아들이면서 기준을 스스로 구성하기 보다는 최소한도로 규제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는데, 다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이 정도 수준 이

상으로 우리가 과연 더 세게 나갔을 때 이용자들이 과연 소송을 안 걸까. 이걸 가장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남이라는 표현만 쓰면 바로 너는 이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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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한남충이라는 말만 써도, 맘충이라는 이런 말 쓰면 바로 

이용정지 이렇게 나갔을 때, 포털이 부당하게 나의 게시물을 지워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법원에 호소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자율규

제 역시 법적인 한도 내에서 정당화 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

요가 있습니다. 자율규제에 대한 면책은 아직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B)

결국 혐오표현에 관련된 대중의 인식과 리터러시 문제 해결이 근본적이라는 것이 자

율규제기구의 입장이 될 수 있다. 규제 기구가 구조적 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없다는 한계가 있으니 결국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욕설 규제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규제가 무엇을 규제하는 것인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중요하며 이는 규제기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불쾌함이라는 기준으로 욕설을 규제하는 경우, 이를 상당 수준 기계화하는 노력도 진

행되고 있었다. 자율규제 기구는 욕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대중에의 노출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욕설이 곧 혐오표현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인터넷상에서의 표

현 규제와 관련해 데이터베이스화와 자동화된 표출(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단어를 노출

하지 않고 다른 단어 혹은 기호로 대체하는 것)은 인터넷 언어 환경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중요하지만 혐오표현과 욕설이 단순 

동치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욕설 DB가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된 대안이 

아님은 규제기구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는 바였다. 하지만 욕설로 표현되는 혐오표현과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 효용성이 있다는 것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작성의 목적이었다. 

저희가 하나 하고 있는 게, 욕설 DB를 만들고 있습니다. 욕설DB가 뭐냐면 네이

버 댓글같은 일부 서비스에서 욕설을 쓰면 별표로 치환되거나 카카오 같은 경우엔 

음표로 치환되거나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동 저희 DB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댓글에서의 차별적 표현이

나 혐오표현은 욕설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혐오표현의 리스트

를 만드는 건 아니고 일반 욕설도 많이 들어가 있는 DB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해

서 또 공동으로 네이버 카카오 공동으로 DB를 갖다 쓰게 되고 저희 다른 회원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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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도 제공을 하면, 혐오표현이 댓글에서 사용되는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B)

요컨대 자율규제 기구의 경우 특히 특별한 모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 스스로 규제

할 경우 소송 등의 문제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법 상으로 

가능한 규제 즉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는 것을 자율규제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욕설의 범주가 이를 상당 부분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 언어적 특징을 추출하여 

기계화된 규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트위터와 유튜브, 구글 등 상당수의 해

외기업이 특정 혐오표현을 AI가 인지하면서 등록 시 차단이 되도록 하는 기술적 개발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혐오표현이 단지 말의 문제만이 아닌 것도 인지하고 

있기에 자율규제기구 담당자의 경우 차별금지법 등의 모법이 존재하여 자율규제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율규제가 하나의 커뮤니티 룰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법제도 하

에서 형사법적 규제가 아닌 사업자 자체가 조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법안과 제도적 

규약의 범주 내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집단 모욕의 범

주로 다루어지게 되는 한계가 생기게 된다(김민정, 2018). 

혐오표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저희가 진짜 여쭙고 싶은 부분인데, 혐오표현

은 과연 무엇인가, 욕설이 다 혐오표현은 아니고 혹은 욕설이어야 될 것 같고, 차별

적표현 중에서 욕설을 혐오표현이라고 하는 건가. 뭐 혐오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까 전에 독일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독일이 말하는 혐오표현은 되게 대상이 명확

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뭐 나치에 대한 거라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게 혐오표현이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혐오표현은 그럼 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의가 잘 안되어 있는, 사회적으로. 차별, 저는 혐오표현

보다 더 큰 개념이 차별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차별적 표현 방지를 위

한 법안들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뭐 동성애 

문제 때문에 기독교계의 반발이 있으니.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계속 실패를 하다 보

니까, 그런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좀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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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있습니다](B)

반면 전문연구자들이나 시민단체는 혐오표현을 일반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홍성수 외, 2017)를 기초하여 답변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수자 집단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것은 물론,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단계별로 유형화하고 그 효과를 다르게 보는 것 역

시 받아들이고 있었다. 부정적 고정관념 강화, 멸시/모욕 표현, 차별/폭력 선동이라는 수

위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며, 따라서 단순 욕설의 규제가 아닌 사회적 차별의 강화나 

선동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혐오표현은] 인종, 민족성,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및 취향 등에 기반한 차별, 비

하, 적대적 표현을 일컫습니다. 월드론에 의하면 혐오표현은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

을 심각하게 경멸, 증오, 비방하는 표현의 공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홍성수 외

(2016)의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

자들의 혐오표현 정의를 소개하면서 혐오표현을 “소수자(집단)”을 대상으로, “차별, 

혐오(조롱 및 증오), 선동의 적대적 내용”을, “발언, 글, 기타 등등으로 표현”하는 것

이라고 정리합니다.  이는 혐오표현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것이자 적대적 내용에 

대한 공개적 공표(표현)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당위와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

한 기준이라고 봅니다.(T)

인권위 (2018) 가이드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표현, 

소수자를 모욕하는 표현,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표현 등 세 가지로 

나눈 배경에도 표적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을 강화하는 표현이라는 게 전제

되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P)

특히 혐오표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이다. 단지 비하나 모욕이 아닌 차

별하는 표현, 그리고 그 표현이 낳는 효과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혐오는 무엇보다 차별의 문제이고,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과 권력 위계로부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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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된 문제인 동시에, 그러한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 양 만

드는 데(즉 구조를 은폐하는 데) 기여하고, 그럼으로써 구조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대상은 차별받아온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고, 이 차별과 위계를 떠나서는 혐오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

법률전문가는 차별과 관련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진 개인과 집단에 대한 것

으로 혐오표현을 정의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혐오표현의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차별의 문제이며, 혐오표현의 규제는 차별과 관련하여 사회적 차별의 유포와 선동을 막

으려는 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시각이었다. 

반차별법 및 인권법에서 명시한 보호되어야 하는 특성(protected characteristics)을 

실제로 가지거나 혹은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격앙되고 불합

리한 비난, 적의, 증오의 감정에 기반한 표현이며, 여기서 표현은 내면적인 어떤 견

해나 생각을 외부의 청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서면이거나 비언어, 시각, 예술 등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으며, 인터넷, 인쇄물, 라디오, 텔레비전을 포함한 모든 매체

를 통해 배포될 수 있습니다.(U)

시민단체 관계자들 역시 혐오표현의 정의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 입장을 그대로 적용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E, F).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러한 개념 정의를 적용하는 데 있

어 성인지 감수성, 인권 감수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하였다. 개념

은 추상적이며, 실제 해당 표현이 주는 위축감의 문제나 인권 감수성 차원의 이해가 필

요한 사항이므로 정의 자체보다는 감각의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성수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저희가 봤을 때 우리가 동하는가 

안 동하는가가 저희가 모니터링할 때는 중요하다고. (중략) 처음에 이 감각을 맞추

는 것을 모니터 같이 할 사람들과 몇 번의 연습을, 기준 맞추기를 [합니다]. 각자의 

감각이 다르니까. 단순히 정의내려 놓은 것만 보고는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보

니까 여기서 정의될 수 없는 추상적, 그런 걸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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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끼리는 분노 버튼 눌리는 어떤 지점을 두고 이제 혐오표

현이라고 저희끼리는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예쁘게 말한다고 해도, 그 말이 딱 들

었을 때 불편감이나 불쾌감이나 혹은 나보고 스스로를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구나

라는 위축감을 갖는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게 이해가 안 가면 서로 토

론하고, 그런 방식으로 기준을 맞춰가거든요? 저희한테는 개념적 정의도 그렇지만 

그런 감각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E) 

이런 차원에서 시민단체, 특히 당사자성을 표방하는 시민단체가 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해 규제기구에 문제제기를 할 때 상호간 이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감각의 차원에

서 혐오표현으로 여겨지는 것이 규제기구에서는 규제 범위 내에 있는 심각한 수위로 여

겨지지 않는 것이다. 

작년에 방심위에서 규제 조치를 내렸던 것들의 특징이 여자 전체 집단에 대한 아

주 폭력적이고 과격한 언어가 들어갔을 때만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전체 신문 방송, 한 10%? 200건 정도 [모니터링 결과 성차별로] 

나왔는데 20건이 제재 조치가 나왔어요. (F) 

모니터링 요원들이 차별로 인지하지만 규제기구는 규제해야 할 표현이라고 여기지 않

는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가 현재 혐오표현의 규제와 관련된 행정 사항에서 중

요한 지점이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현행 혐오표현의 개념 정

의와 관련하여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표현과 말의 차원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과 관련된 쟁점을 제대로 다루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자꾸 말을 규제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말에 있는 사회적 혐오를 지적해야 하는

게 혐오표현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인데 방심위에서는 그 사회적 혐오까지는 못 

가는 거잖아요. 자꾸 말을 걸고 넘어지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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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과 관련하여 이를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표현의 자유 

권리 문제가 늘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선동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혐오나 호오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위한 설득 의도가 있을 때 의견의 차

원이 아니라 선동으로 이해하고 규제 범주에 넣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설득을 

위한 공적 영역 발화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점이 있는데, 개개인의 사적 공간과 공적 영

역에 대한 구분을 하고 공적 영역의 발화는 철저하게 규제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시민단체 활동가의 경우는 대부분 공유하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싫어할 자유 당연히 있고 

나도 누굴 싫어하고 혐오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선동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는 다르

다라는 걸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댓글 같은 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사실 사람

들한테 나의 댓글은 의견이고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올리는 거잖아요. 이 기사

에 대해서 아~나는 찬성하고 너는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

냐라고 하는 건, 사실 의견이 어쨌든 선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표

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과 혐오의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엄격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혐오표현 자기들끼리 할 수 있고, 내부에서 우리들끼리 싫어하니 저 사

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내리자 뭐 이런 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도 밖

에서 온갖 싫어하는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걸 선동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H)

결국 혐오와 차별은 맥락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음에도 우리 규제 기

구(행정규제, 자율규제)가 여전히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연구

자, 시민단체의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특히 남성혐오 등의 개념과 관련

하여 제기되고 있다.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관련 담

당자들의 의식이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혐오표현을 사회적 소수자, 취약층, 약자에 대한 차별, 편견 조장 표현이라는 이

해가 없다면 이를 성별을 근거로 한 혐오‘적’ 표현으로 여성혐오 대 남성혐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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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의 심의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혐오표현이 갖는 차별의 역사적, 사

회적 맥락을 제거하고 ‘성별에 따른’ ‘비하적 표현’을 모두 혐오표현 규제로 삼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T) 

이는 일정 정도 법적인 구속력의 부재(포괄적 차별금지법등 차별과 관련된 행위를 금

지할 수 있는 근거)에 기인하고 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는 소극적으로 규제의 범위를 최소화해야 하는 가운데 말의 규제가 심의 규제에서의 혐

오표현 규제로 이해되는 현실이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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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온라인 ‘혐오표현’ 현황과 문제점 

온라인 혐오표현과 오프라인 혐오표현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온라인 혐오표현의 특성으로 법률전문가는 전파속도나 

전파의 용이함 등 혐오표현이 해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온라인 환경은 혐오 표현이 저비용으로 손쉽게 유포되고 선동 효과를 갖게 될 가

능성을 높여준다. 

근원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현상에 따라 너무 분리적으로 프레이밍하는 것은 온

라인 혐오표현을 그 자체로 독특한 것으로 보는 결과가 나을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악의 전파속도, 표현의 끈질김, 차별선동자가 저

비용으로 전파의 용이함 등 양상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U)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연구자들, 그리고 규제 담당자들은 

국내 온라인 상 혐오표현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심각성은 

온라인 공간의 전파 속도, 전파의 용이함 등에 관련된다. 예를 들어 이주민 혐오 문제(외

국인 혐오 문제)는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하여 급속하게 확산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인종적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 수준이 비교적 낮은 가운데 주변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외국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유튜브를 통한 왜곡된 정보의 유통

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이처럼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나 고정관념

을 생성하고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기 떄문이다. 이주민 혐오 문화에서 경험담의 형태로 

혐오를 확산하는 행태가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경험담은 명백한 근거가 없는 과도한 일

반화의 형태이지만 온라인의 확산성, 주목성 때문에 쉽게 퍼지고 사실이 되어 버리는 

효과를 낳는다. 

온라인상의 콘텐츠는 기존 미디어의 선택적 접근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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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자신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관심이 반영된 콘텐츠를 자신이 편리한 대로 큐레

이션해서 만들어지고 무분별하게 수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특

정인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차별적 인식을 유포시키고 쉽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

다. 과거 이주여성에 대한 혐오 정서가 넘쳤던 다음 아고라는 2019년 1월 7일 현재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이지만, 한 동영상사이트에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광고 영상들 

다수에는 여성들을 상품으로서 품평회를 열기 때문에 국가, 인종, 여성이라는 이유

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

험담이라는 동영상은 예를 들어 특정한 지역 여성을 만나면 안 된다는 식의 여성혐

오와 결합된 양상을 보입니다 “**여자 함부로 사귀면 다 털린다”는 식의 제목을 사

용합니다.(S)

온라인 혐오표현이 별도의 해악이 존재한다기 보다는 혐오표현이 피해자들에게 

야기하는 해악으로 이야기되는 (1) 사적인 자유를 제한시키고, (2) 차별적인 메시지

를 내면화하게 만들며, (3) 추가적인 차별이나 종속을 야기하고, (4) 침묵시키는 해

악 등이 파급성과 영구성을 갖는 온라인을 통해서는 보다 더 가중된다고 생각합니

다.(P)

이처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온라인을 통해 매개될 때, 그 효과는 기존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이 갖는 해악이 더욱 강화되거나 혹은 유포 속도 등에서 문제

적인 양상으로 드러나는 데 기여하며,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조

차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난민과 관련된 2018년 한국 사회 내의 다양한 갈등은 가짜 

뉴스의 난무로 인해 난민에 대한 편견 강화와 공포 조장이 발생하고,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이 야기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는 강조하였다. 

작년에 예멘 난민이 제주를 통해 입국했을 때 온라인상의 난민에 대한 온갖 비방

과 비하, 가짜 뉴스 등의 혐오 표현이 난무하였습니다. 난민을 범죄자·테러리스트와 

연결지은 가짜 뉴스, 난민제도에 대한 근거 없는 정보들로 가짜난민, 무임승차 등의 

비방과 가짜 뉴스, 무슬림 난민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 등이 난무했고, 이를 일부 언

론 등에서 확대·재생산하여 난민에 대한 반사회적인 감정을 선동하였다고 생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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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로 인하여 난민에 대한 편견, 불안감, 공포감이 증대된 측면이 있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반난민 법안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연결되어 정부 역시 난민에 대한 

규제와 통제의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혐오표현으로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

로 위협을 받은 당사자는 계속 위축되고, 언제 물리적 공격을 받게 될지 불안함에 

일상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실제 물리적 공격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O)

혐오표현의 또다른 해악은 해당 혐오나 차별적인 내용이 사실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

아진다는 것이다. 차별 자체가 소수자 집단에게 불안감을 가중하고 위협감을 주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에 더 나아가 일반 대중이 이러한 소수자 차별과 혐오 내용을 사

실로 인식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또한 혐오표현의 만연은 해당 소수자 집단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는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위협, 신체적 위해에 대한 불안감 

등이 상존하고 정신적 고통이 자살, 자해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아동 및 청

소년들이 해당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자라게 하는 해악을 갖습니

다. 이는 또 다시 혐오표현을 재생산하는 구조로 나아갑니다. 해외플랫폼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다양한 콘텐츠에서 ‘안티페미’나 여성가족부에 대한 부정적 표현과 여

성혐오표현을 ‘사실’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T) 

이렇게 혐오를 문제적 현상이 아닌 객관적 사실로 오인하게 되는 상황적 배경에는 미

디어 변화와 이로 인한 인식 편향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전문연구자의 경우, 특히 여성

혐오와 관련하여 동질적인 사람들이 군집하는 경향, 온라인에서의 성별화된 커뮤니티 

환경 등의 영향을 통해 인지 왜곡, 확증 편향이 발생하는 점을 우려하였다. 

동질적인 사람들만이 군집하게 되는 경향, 자신의 주장을 확증하는 정보만을 수

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 왜곡과 확증편향 등으로 인해 혐오표현이 더 심각

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직접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가 얼마나 상처

받을 수 있는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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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이버 불링이나 스토킹 등의 특성과 연결될 수 있는 온라인 문화만의 특성이 

있다. 온라인 문화 내에서 말로만 전달되는 혐오는 발화자에게는 별 것 아닌 것으로 여

겨지지만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폭력으로 여겨진다. 전문

연구자 R은 특히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개인의 신상이 노출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이로 인해 스토킹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피해자에게 불안

감과 공포가 극화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 법제 내에서는 스토킹 

이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온라인 공간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은 더욱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문제적이다. 

온라인에서 같은 혐오표현을 쓰는 사람들끼리 세력화되어 혐오가 ‘놀이’로 정당

화되고, 집단적인 사이버불링으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또한 멘션, 디엠, 댓글 등을 

이용하여 혐오표현을 쏟아내는 공격이 짧은 시간에 한 사람에게 수백 수천 건이 집

중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그 공격을 받는 사람은 ‘그저 말로 한 거 아니냐’이라

는 표현으로는 절대 담아낼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구체적인 한 사람을 

지목해서 행해지는 혐오 발언이 아닌 광범위한 혐오표현(‘기혼여성은 한남에게 기

생하는 창녀다’ 같은)도 기혼여성이나 성노동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타격을 입히고 그들의 삶을 살 만하지 않은 삶, 인간답지 못한 삶으로 망치는 데 기

여합니다만, 구체적인 한 사람에게 그러한 혐오표현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중략) 

타격은 정말 심각합니다. 질적・양적 방법론의 꾸준한 연구가 필요한 주제겠지만, 

제 생각에 온라인에서의 이러한 공격은 공격하는 쪽은 다수인데 당하는 쪽은 한 사

람이기에 스토킹을 당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을 모르지만 

저 사람들은 나를 알아’라는 불안이 피해자를 더욱 한계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온라인에서의 혐오 공격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 캐기’, 즉 오프라

인에서의 일상을 위협하는 스토킹으로 너무도 쉽게 전환됩니다. (R)

한편 대학 내 성소수자 운동을 하는 당사자의 경우, 온라인 혐오표현의 문제로 실시간

성과 이로 인해 생기는 개인의 특정성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실시간성이란, 

대학 환경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한데 현재 대학 내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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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용하게 되는 대학생 커뮤니티 앱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였다. 인권 관련 행사들이 

진행되는 경우 사람들이 게시글을 올리고 누가 나왔다,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을 실시간

으로 중계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실시간 중계에서는 인권 행사의 내용에 따라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에 대한 비하와 혐오 표현이 자연스럽게 댓글에서 표출

되고, 이러한 실시간 중계글을 보게 되는 행사 참여자 당사자는 이런 댓글을 자신에 대

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시간으로, 사실 누가 누가 적는지 혹은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게 온라인 공간일 

수밖에 없지만서도 누군가는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할 때나 다른 친구들이 말할 때 쟤네들은 꼭 저런 식의 어투를 

쓰더라 이런 식의 반응들과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학교에서 시끄럽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1학기 2019학년 1학기에 있었

던 그 **대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대표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요. 근데 그것도 총학생회 측에서 철회하는, 없애는 과정이 있어서, 그거에 관해 집

회를 열었을 때도 굉장히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몇 명이 나왔다 여기 뭐 예를 들

어 여기 다 머리 짧은 애들밖에 없다 뭐… 그런 외모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발언하는 사람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중략) 정확하게 

지금 발언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공격, 혹은 여기 있는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명확

히 오니까요. 예를 들어 이번에 **대학교가 집회를 한 날에 인권축제도 같이 진행

이 되고 있었는데, 소위 페미니스트들에게 가해지는 뭐 쿵쾅쿵쾅 막 이런 언어들이

나 돼지 뭐 이런 식의 공격들이, 막 오늘 뭐 페미니스트들이 축제를 하니까 연세대

학교 백양로가 기울어졌다 막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런 공격들을 바로바로 직면하는 

거죠. 나중에 지나가면서 들었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말들이 지금 내가 

있는 공간에서 누군가 지나가면서 했을 말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N) 

이처럼 온라인 미디어의 특성이 혐오표현의 양상과 피해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분

명히 존재한다. 실시간성은 결국 온라인이 하나의 삶의 기반인 공동체로 인식될 수 있

는 대학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은 지역 커뮤니티나 최근의 오픈 카카

오톡을 이용한 다양한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공동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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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혐오표현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기존의 혐오표현 관련 연구(예를 들어, 

홍성수 외, 2016) 결과를 다시 한번 확증해 준다. 

또한 실시간성은 규제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미디어 환경의 주요한 변화이기도 하다. 

자율규제담당자는 인터넷 개인 방송 사업자의 어려움은 실시간으로 해당 내용이 퍼지거

나 기사화된 다음에 사후 규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대중의 인식이 플랫폼 자체의 문

제로 환원되는 경우가 많은 데에도 기인한다고 말했다. 

자율규제건 공적규제건 이거를 규제하는 방법, 그러니까 컨텐츠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들이죠.  논란이 되는 개인방송 플랫폼도 그렇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니터

링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모니터링을 한다고 한들 그 사

람이 이미 말하고 이미 다 퍼진 상황에서는 바로 정지를 먹인다고 하더라도 특정 

플랫홈은 이런 플랫폼이다. 인터넷 스트리밍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기삿거리

가 이미 되고 난 다음이거든요. (증략) 결국은 이거는 자율규제, [혹은] 공적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B)

원론적으로, 이러한 혐오표현이 인터넷 개인 방송 운영자 차원에서부터 발생하지 않

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법 체계 내에서 개인 방송 운영자는 개인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주체이기도 하다. 결국 개인 방송 운영자의 인식 전환이 제일 중요한 지점인

데, 이는 규제 차원의 문제가 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그리고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문제 사례는 쉽게 공유되고 유포되면서 플랫폼에 대한 고정관념을 양산하게 된다.  

규제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도 한계가 존재하며, 온라인 상황에서는 규제 자체의 실

효성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미디어의 

특성이 혐오표현의 해악을 특정한 영역에서 증폭하는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의 

영역에서 이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

한다. 정책적 대안을 공적 영역의 규제로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 3절에서 논의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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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혐오표현’ 규제와 공적 영역 

온라인 혐오표현의 해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터뷰와 자문에 참여한 전문연구

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은 개인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어렵거나 혹은 큰 효과가 없다

는 인식을 다수 표명하였다. 그리고 혐오표현 규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개인이 아닌 

공인 혹은 공적인 영역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개념적으로 공적 영역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는 개념이지만, 아렌트

(Arendt, 2009/2017)의 공적 영역 개념을 대체로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공적이

라는 의미는, 공중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 가능한 한 

폭넓은 공공성을 갖는다는 것과, 세계가 공동의 것이며 사적인 소유지와 구별되는 세계 

그 자체라는 것을 함의한다. 공적 영역은 인위적인 세계이고, 언어적인 소통을 통해 드

러나게 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언론과 정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적 소

통이 주요 양식이 되는 언론과 정치 영역에서 혐오표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

한 맥락에서 사적인 표현들을 일일이 규제하려는 데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방법이자, 

좀 더 효율적인 규제 방식으로 공적 영역을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아이디어가 제안

되었다. 

지금 장애 쪽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이 있는 상태에서, 장차법만으로는 그

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

거든요. (중략) 혐오발언이나 표현들이 아직 전체적으로 사회 인식이 그렇게까지 이

뤄지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관련 규제가 있으면 뭔가 이제 공공적인 영역에서 이

뤄지는 것들은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장차법도 공공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들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대응을 하는데, 사적인 관계를 개입하지 않는 부분

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의 혐오발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바꿔나갈 수 있는 

근거로써 작용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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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영역은 정치인의 발화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제안들은 소수

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가 정치인을 통해 발화되고 미디어가 이를 매개하는 한국 사회

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점과 연결되어 있다. 

나아가 영향력을 갖는 인물이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한 경우, 

다시 주류 미디어에 주목을 받아서 해당 혐오표현이 발굴되고 확산되는 악순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략) 온라인 혐오표현이 다시 주류 언론의 주목을 받아 재확산 

된 케이스로는 한 정치인이 개인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지긋지긋하다, 징하게 해

쳐 먹는다”라는 게시물을 올린 것이 주류 언론에 다시 등장했던 사례가 기억납니

다. (P) 

구체적인 사례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언급되고 있다. 정치인 발화가 미디어를 통해 

매개되는 경우, 그리고 이를 통해 다시 혐오를 포함하는 기사가 양산되는 경우들이 문

제적으로 드러났다. 

 여성 혐오표현의 경우엔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일, 하늘이 정한 것”이라는 한 

대선 후보의 발언이나, 외교부 장관 인사 청문회 당시에 “국방을 잘 아는 남자가 외

교부 장관을 해야 한다”같은 무시나 경멸의 형태가 있고, 래퍼 산이의 가사에 등장

하는 “그렇게 권리를 원하면 왜 군대는 안가냐”, “왜 데이트할땐 돈은 내가 내냐”는 

식의 시기나 질투에서 비롯한 표현도 많고, 기타 성적인 괴롭힘에 해당되는 혐오표

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소수자 혐오표현의 경우에는 한 대선 후보의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한다”, 한 정당 대표의 “동성애 반대한다, 가족의 가치를 지켜

야 한다”처럼 더럽거나 비정상, 질병, 반사회적, 문란함에 비유하는 식의 모욕적인 

형태도 있고, 한기총 같은 보수 개신교에서 나오는 형태로 죄악이나 부자연, 일탈 

등과 연결하는 형태도 있는 것 같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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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인권위원회에서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을 구체적인 피해가 없다

는 이유로 성소수자 단체 측의 진정을 각하함에 따라 이러한 정치인 발언, 공적 발화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이 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정치인이 공적인 장소에서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 세월호 유가족의 투쟁은 “죽음의 굿판” “죽음의 관광”이라는 표현을 써

도 전혀 처벌받지 않고 인권위마저 감싸고 도는데 그 누가 혐오표현을 자제하겠습

니까.  현재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피해’ 산정 방식을 갈아엎어야 하고, 정치인이 공

적 공간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해야 하고, 결국은 차별금지

법이 필요합니다.(R)

미디어 역시 중요한 혐오의 매개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저널리즘 영역 뿐 아니라, 오

락 영역에서도 주의하지 않은 채로 유머의 형태로 혐오를 전달하고 나면, 이러한 영상

이나 뉴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재소비되면서 혐오 댓글을 양산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

한다. 

드라마 <열혈사제>에서 (중략) 드라마 중 일부의 혐오표현은 “[열혈사제] 웃음보

장! 코믹연기 대잔치 '열혈꿀잼' / 'The Fiery Priest' Special”의 제목의 영상 모음으로 

코믹한 장면으로 소비되며, (중략) 드라마 전체에서 “사회적 정의”를 외치면서 방영 

후 혐오발언을 담은 편집된 영상이 제공되고, 이후 SNS등에서 코믹한 장면으로 소

비됩니다(댓글을 보게 되면, 신부님 너무 태연하게 사람고기 먹어봤냐고ㅋㅋㅋㅋㅋ

ㅋ해일신부님이야 그렇다 치고 막내신부님까지 그러시면 어떡해요ㅋㅋㅋ 등). 코믹

스러운 장면 같지만, 전제는 “조선족=사람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가짜 정보에 

기반한 편견입니다. 이러한 비하는 2010년 이래로 오래된 편견이기도 합니다. 실제 

한국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사람 고기를 정말 먹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코믹한 요소로서 소비될 수 없는 혐오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삼기가 어렵습니

다. 동영상사이트에서는 한번 만들어져 올려진 영상은 계속 남아서 소비됩니다. “조

선족 +인육”으로 검색하면 십수편이 나오는데 일반인들이 만든 조잡한 영상도 있

지만, 채널A 등 종편에서 만든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명 ‘짤방’으로 소비됩니다.(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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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특히 난민 혐오와 같은 문제에서 두드러졌다. 우리 사회에 익숙하지 않

은 존재들일수록 정확하지 않은 정보, 가짜 뉴스 등이 커뮤니티를 통해 만들어지고 제

공되면 이를 온라인 중심의 매체가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적으로 전달하고 유포하는 역

할을 담당하는 식이다. 

작년 예멘 난민이 입국하였을 당시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

이 기존의 반다문화 커뮤니티, 새로 온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진 반난민 커뮤니티 등

을 통해 생산되었고, 맘까페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었던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등을 통해 집단적 불안을 조성하고 표출하고 공포감을 확산하였고, 몇몇 인터

넷 언론 등 파급력이 큰 매체 역시 혐오표현을 확산, 선동하는데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집니다.(O)

따라서 일차적이고 중요한 혐오표현 규제 영역이 있다면 공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을 규제하는 것의 무용함을 주장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효율성의 차원이나 사회

적 파급력을 함께 고려한다면 공인의 막말을 제어하고, 언론이 이를 받아쓰거나 혹은 

댓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에서 드러났다. 

저희가 혐오표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했을 때는 좀 

넓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식의 규제를 가진다고 했을 때

는 좀… 그런 언어들까지 다 규제를 해야한다, 쓰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금지한다고 해서 안 쓰는 말들이 아니기 때

문에.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누군가의 뭔가 영향력 있는 발언일 때는 조금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연구자: 그러니까 뭐 유명 연예인이 한다거나, 정치인이 한다거나…]  

네. 특히 정책 담론으로 나오는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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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안들은 표현의 자유, 즉 개인의 자유에 대한 한국 사회의 담론과도 관련이 

깊다. 개인에 대한 처벌은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혐

오, 비하 표현을 하는 개인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성공적이기 어려울 것이라 보는 것이

다. 그러므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일반인들이 뉴스 댓글에 쓰는 것을 금지하기는 어려우

며, 정책 담론 등 공적인 영역에 대해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한 혐오차별에 대한 접근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언론 영역과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이 존

재하며, 이것만 지켜도 사회적인 혐오 차별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

도 제기되었다. 

언론사 같은 경우, 사실 언론사는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있잖아요. 성소수자보도

규제라거나, HIV라거나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제까지 계속 소수자단체를 통

해서 충분히 나왔고 어떤 단체들은, 이제 어떤 언론사들은 이제 그 지켜가고 있고. 

꼭 성소수자의 혐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중략) 언론보도윤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

잖아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윤리,  보도규정이라든가 윤리만 지킨다고 

해도 많은 게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요.(H)

제 4절  혐오표현을 줄이기 위한 자율규제와 쟁점 

시민단체 활동가의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은 예컨대 아동, 청소년과 같이 사회가 보호

해야 하는 영역과 관련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플랫폼

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최근 악플금지법과 같이 개개인에게 혐오표현의 책임을 돌리

려는 시도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도 맞물려 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이 전파하는 혐오 문제를 강조하는 전문연구자 R의 경우, 개인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기보다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틀 내에서 의견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달되는 

혐오표현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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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가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널리 퍼질 뿐 아니라 그게 뭔가 ‘있어 보이는’ 품행

으로 가치 부여되고 인싸라면 마땅히 따라 하는 게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현상에 

개인방송 시스템 도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정치

적 극우 보수 세력이 개인방송의 전파력을 빌려 전형적인 ‘빨갱이’ 선동은 물론 성

소수자 혐오, 인종차별 및 난민 혐오 등 각종 혐오를 조직적으로 전파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혐오표현을 규제할 방안을 고민할 때 

미디어 등에서는 혐오표현을 쓰는 개개인에만 초점을 맞춰 ‘악성댓글러’를 잡아내

는 방향으로 가려 할 것입니다. 혹은 마치 혐오가 생산되는 특정 공간이 있어 그곳

만 단속하면 된다는 식으로 문제도 해결책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공산이 큽니다. 

물론 그러한 개개인의 혐오 유포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고 특별히 혐오의 전파

력이 큰 것으로 보이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지만, 정치적인 이권 문제

와 맞물려 ‘사상의 자유’나 ‘이념 문제’인 양 포장되는 혐오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

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 논하지 않고서는 혐오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 

그렇다면 플랫폼을 통한 자율규제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자율

규제와 관련해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형식이 아닌, 이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구축되는 자율규제의 형태에 대한 제안이 도출되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해외플랫폼사업자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

으니까 정책을 내는 거다, 그러니까 그 틈을 좀 비집고 들어가서 해외플랫폼사업자

와 같이 작업을 해보자고 하거나 아니면 해외플랫폼사업자에게 어떤 요구, 공적 책

임들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가 방안들을 얘기해보거나 그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

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C)

이용자와의 협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용자 대표 집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라는 명목하에서 일방적으로 청소년의 접근성을 줄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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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도 했다. 결국 온라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용자들이므로 이용자들의 욕

구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댓글이라는 것이 [1인 방송 제작자]에게는 개인마다 의미가 다르고 영향 받는 것

도 다르다보니까, 그거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스스로 판단하고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십대들에게 보호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되는 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던 거 같아요.(D)

 또한 인터넷 개인 방송처럼 최근 들어 영향력이 커진 플랫폼의 경우는 공익 광고를 

통한 혐오표현 관련 캠페인, 크리에이터 교육 시 혐오표현과 관련된 책임의 강화 등 기

업 차원에서 공적 책임을 지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었다. 자율규

제 노력 중 규제 일변도가 아닌 교육의 문제와 캠페인이 거론되는 것은 일종의 형성정 

규제(홍성수, 2015) 관점을 수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의 책임? 그 책임의 부분이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뭘 해볼 수 있을

까 계속 얘기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다들 아이디어 정도 차원인데, 여튼 해외플랫

폼사업자가 동영상을 제작하는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혐오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크리에이터를 교육할 때 동영상으로 그걸 

교육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플랫폼사업자 차원에서 이런 걸 제작해야 하는 게 아

니냐. 크리에이터들이 볼 수 있는 혐오표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주의해주세요, 이

런 것들을 플랫폼사업자 차원에서 만들어서 유통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얘기도 

되고 있고. 그리고 동영상 앞뒤로 광고가 붙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런 광고, 혐오표

현에 대한 공적 문제, 방송에도 공적 광고가 있듯이, 공익 광고가 있듯이, 인터넷에

서도 공적 광고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유통될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도 되고 

있고(C) 

자율규제 정책과 실행에 있어 플랫폼 별 차이와 문제점이 상이한 것 역시 짚어져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유투브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 매체를 자주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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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것은 국내 사업자는 국내법 상에서 규제 범위 내에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반면 해외 사업자의 경우는 국내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

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국내 인터넷 개인 방송 업자에 대한 규제가 미약하

다고 느끼는 것과 달리, 자율규제 담당기구나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강력하다고 

느끼는데 이러한 사업자 인식은 상대적으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것에 

비교하여 판단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게 있어요.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국내 사업자라서 방송

심의에 불려가거든요. 통신 심의 때 오라고 하면 가야해요. 가서 해명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실질적으로 밝힌 부분도 있고 그게 이해된 부

분도 있고요. (C)

하지만 인터넷 개인 방송과 혐오표현 문제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는 커뮤니티 게시판과 달리 직접적으로 발화자 

개인이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좀더 적극적인 혐오표현 관련 모니터링과 개입이 필

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와는 다르죠. (중략) 수익 구조를 갖는 방식. 말로써 

돈을 버는데 우리가 이걸 그대로 둘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한 공감

까지는 온 상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커뮤니티 게시판이랑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D) 

수익에 근거하여 자율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제안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서도 제안되었다. 사실상 방송의 공익성 논리는 전파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면서, 케이블

과 같은 유료 방송은 영향력과 전파성을 근거로 여전히 공익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이 주장되었다. 통신의 경우는 이와 달리 공익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많았으나, 수익

성과 전파성을 근거로 할 때 자율규제의 요구는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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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주들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들은 플랫폼을 통하여 전파되는 표현들에 대해 일정한 책임이 있는데 이를 다하지 

않습니다. 최근 트위터는 2020년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광고를 전면 중단할 뜻

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지나친 제한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허

위 정보에 뚜렷한 대책을 내지 않고 있는 타 SNS 사업자와는 다른 충분한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적 규제는 “강제”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커뮤니티 약관 등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U)

이렇게 자율규제의 문제를 플랫폼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과도한 규제 혹

은 자의적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차별에 근거한 혐오표현의 정

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러한 자율규제 

역량이 플랫폼 사업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안

되었다. 

다만 인터넷 사업자가 커뮤니티 약관 등에 기반하여 자율적 규제를 할 때 자의적 

‘검열관’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반차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역

량이 필요합니다. 유료과금을 잘 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뿐만 아니라 오가는 표

현에 대해서 잘 모니터링하는 것도 플랫폼 업자의 역량의 하나로 평가되어야 합니

다.(U)

기업 내에서의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걸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걸로 돈을 벌고 있고 그런 것들은 확실히 규제가 필요

하고 안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신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고를 하지만 

그만큼의 규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H)

논란이 되어 온 바와 같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이 차별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로 자율규제에 임하고 있어 오히려 혐오 콘텐츠가 양산되는 문제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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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 R은 지적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 U의 지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혐오와 반차별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플랫폼 운영자와 실제 모니터링 참여자가 역량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자의적 검열관이 된다는 인식과 상통하는 것이다. 

  

해외 플랫폼 공식 입장이 자체로 혐오를 생산하고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

입니다. 여성 혐오나 성소수자 혐오 콘텐츠는 아무리 신고가 많이 들어와도 버젓이 

내버려두는 반면 페미니즘이나 퀴어 관련 콘텐츠는 너무도 쉽게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미디어나 매체의 특정성을 넘어서는 혐오의 카르텔일 것

이고, 이를 규제하려면 결국은 이 사회의 차별적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

해 그러한 구조가 있다는 것부터 인식/인정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R)

자율규제 문제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기계적 규제로 인해 오히려 차별혐오표현이 힘

을 얻고 이에 대한 대응들이 삭제되는 경우들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대학생 커뮤니티 

앱의 문제를 거론한 대학생들은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추천과 신고라는 규제 

정책을 가지고 있고 신고 누적이 되면 삭제된다는 기계적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

생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는 기계적 규제가 차별에 대한 이해 없이 진행되는 경우

로, 욕설에 대한 단순 규제를 하게 되어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표현의 내용과 가치를 

판단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고가 이렇게 갈리긴 하는데 그렇게 딱히 달리 보지는 않는 거 같아요. 신고가 

되면 그게 삭제가 돼버리고 복구시킬 방법도 없고…(K).

 [대학생 커뮤니티 앱에서] 아무래도 그 종교 관련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성소수자 의제 관련해서만 올려도 신고 먹고 삭제된다고 해서…(M)  

그래서 클릭을 못해요, 지금. 싸우다가 혐오자들이랑… 제가 신고를 먹은 거에

요.(중략)이제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자유게시판에 올리면 또 신고 당해서 정

지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신고 당하는 걸로, 신고하는 게시물은 별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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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즘 읽고 있는 페미니즘 책 리스트 이런 거를 올려도 그걸로 신고를 1년을 

당했어요 제가. 그런 상황인데. (L) 

제 5절 익명성, 대항표현과 혐오표현 

혐오표현의 문제는 익명성의 문제인 것처럼 언론이 프레이밍하는 경향이 있으며, 소

위 악플 금지법 역시 익명성 문제를 겨냥하는 중이다. 익명성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지점 중에는 특정한 커뮤니티가 특정한 집단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었을 

때이다. 대학 문화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살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일반적으로 악플에서 

익명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과 같이 대학생 커뮤니티 앱과 같은 대학 내 커뮤니티 

문화에서 익명성의 문제는 혐오표현이나 차별, 모욕이 일상화되는 데 있어 가장 큰 역

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단 혐오표현이든, 어떤 발언을 하려면 자기 실명을 걸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

해서. 너무나 다 익명이니까. (중략) 익명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

는 생각이. 개인의 책임이든, 플랫폼, 공동체적인 책임의 문제든, 발언에 대한 책임

을 지울 수 있는 쪽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K) 

더구나 익명성을 보장할 경우 이를 악용하여 얼마든지 여론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

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대학생 커뮤니티 앱은 익명성을 이용해서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거나 여론 형성을 위해 여러 개의 댓글을 다는 것 등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대학생 커뮤니티 앱은 아이디가 두 개만 있으면 몇백 개의 댓글을 만들 수 있거

든요. 왜냐면 글쓴이만 표시되는 구조에요 완전 익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쓴이 하

나 있고 그 나머지 하나의 아이디로 댓글을 몇백 개를 써도 다른 사람인 줄 모르는 

거죠. 어투만 바꾸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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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익명성에 대한 입장은 양가적이기도 하다. 익명성이 소위 악플을 달게 되는 심

리적 조건을 제공하기는 한다. 하지만 성소수자 당사자 입장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혐오표현에 대한 대항표현이 불가능해진다. 자신들 드러내기 어려운 당사자가 

댓글을 달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시는 한 SNS 페이지의 경우, 실명 계정인 사람은 

쉽게 옹호 댓글을 달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학의 규모나 위치성이 정말 극명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

각을 하는 게, 서울 지역이나 대학의 규모가 큰 대학들에서 무슨 학우들이 보는 서

비스에다가 내 실명을 거론하면, 내 실명을 까고 말할 수 있는 것과, 작은 공간에서 

말하지 못하는 거는 되게 다르잖아요. (중략) 혐오표현 글이 쫙 올라오면은 거기에 

막 다들 붙어서 뭐라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그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의 접근성도 분명히 차이가 나고. [해당 게시글에 댓글

을 달러 ] 가면은 또 무지개충들 나타나가지고 또 싸우러 왔다 하는 애들도 있고…

어쨌든 거기서는 정말 맨몸으로 혼자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정말 더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L)

현 야당의 악플 금지법에 대한 비판은 이처럼 익명성이 가지는 저항적 가능성을 아예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점에 있다. 정치적 탄압 가능성을 줄이고, 정체성 보호를 위해서 익

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상황이 이처럼 명백히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악플금지법과 

같은 대안은 일종의 대증요법이자 인기를 끌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원인을 제대로 찾

아 대응하는 것도 아니라는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었다. 

악플금지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미 현재 법제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인

터넷 실명제 혹은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가중처벌은 실효성도 없으며 표현의 자유

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됩

니다. 대중에 어필하기 쉬운 가짜 ‘대증요법’처럼 이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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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항 표현의 문제는 단지 혐오 발언에 대한 반대 댓글을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다. 대항표현의 쟁점이 몇 가지 제기될 수 있는데 첫째로는 대항표현이 겉보기

에 욕설, 비하의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자체로 혐오표현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일베와 

워마드를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 경우 혐오표현으로 정의되는 이유

는 앞서 논의되었듯 현재의 혐오표현에 대한 행정규제, 자율규제는 모두 모욕과 비하 

표현이라는 표현 그 자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규제 및 자율규제 담당자 모

두 워마드에서 유통되는 표현(한남충 등)에 대해서 혐오표현 등 문제적인 표현으로 간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는 미러링이 혐오표현이라는 프레임이 

이미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혐오표현은 소수자들을 공론의 장에서 침묵시키는 억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소수자들에 의한 더 나은 표현, 더 해학적이면서 혐오표현의 모순을 꼬집는 

표현 등을 포함한 ‘카운터스피치‘ ’speaking-up‘ 등을 의미있게 봅니다. 그 중에서 ’

미러링‘은 하나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러링‘이 가시화되고 주목받으

면서 동시에 반동도 있었는데, 반동자들의 ’미러링도 혐오표현이며 규제되어야 한

다‘는 프레임에 잠식당한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U) 

대항표현 자체가 혐오라고 주장되는 경우 어떻게 이를 이해할 수 있는가? 연구자의 

경우, 대항표현이 가능해야 하지만 이 경우 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지 모욕 그 자체를 혐오로 동치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항표현

의 규제는 반차별적인 언어이거나 반차별을 선동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자의 억압과 차별 상황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소수자의 대항 표현

은 혐오나 모욕죄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단 허위사실일 경우(허위사실유포), 특별

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구조의 문제를 그 문제에 대표 책임이 없는 특정 

개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소수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은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일 경우라도 그런 허위사실을 만들어 냄으로써 

보복하고 싶게 만든 1차적 혐오표현이 있었다면 그 표현도 함께 수사하여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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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Q)

대항표현을 만일 규제한다면 대항표현은 혐오표현과 반대로 ‘평등’이나 ‘반차별’

을 지지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하고, 또 다른 차별을 낳도록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표현이 평등이나 반차별을 담는 표

현인 경우엔 규제해서는 안 되며,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을 강화하는 

표현일 경우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정보통신심의규정 8조 3항 등)을 준용할 수는 

있을 듯 싶습니다.(P)

이와 같은 주장은 혐오표현의 기준을 차별에 두고 있어, 대항표현의 경우 차별을 강화

하거나 선동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혹 대항표현이라고 제출

된 경우에도 또다른 차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를 경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논쟁은 현재 한국의 온라인 공간에서는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하여 대립하고 있는 부

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항표현에 대한 위와 같은 인식은 규제 기구와는 차이가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행정규제 기구의 경우 민원에 따라 운영되는 한계에 따라 대항표현 등의 

개념을 구성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현재 심의 상황에서는 혐오표현의 규제라는 범주 

속에서 모욕, 비하 표현들이 모두 다루어진다. 또한 워마드의 경우 민원이 많아 규제 기

구가 강조하여 다루는 경향마저 있다. 

제가 워마드에서 혐오표현 삭제했다고 하는 보도자료 보고서 되게 열변 토했었

거든요. 예전의 일베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삭제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일

베라고 표시를 하지 않고 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담당자한테. 일

베에서 몇 퍼센트의 그런 혐오표현이 나온 거냐, 이런 거 다 질문하고 그랬는데 거

기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거는 개별 커뮤니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워마드라고 너무 적시해서 나와 가지고. (E)

약간 워마드를 왜 가만히 두냐는 욕을 많이 먹다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액션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일부러 더 드러내는 방식으로 했다고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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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D)

현재 혐오표현을 사회적으로 주목하는 것에는 욕설이나 비하의 문제도 분명하게 존재

한다. 따라서 시민단체 활동가나 전문연구자의 인식은 욕설과 비하 규제 자체에 반대하

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혐오표현의 규제라는 명목으로 욕설과 비하를 규제하게 될 때 발

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경계하는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혐오표현의 규제는 명

백하게 반차별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시민권의 행사를 위한 정당성 차원에서 바라보아

야 하는데 이를 단순 표현의 문제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다. 

제 6절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혐오표현의 규제 정당성을 반차별의 문제로 보게 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은 자연스럽게 도출되는데, 이에 대한 요구는 규제 담당자는 물론 시민단체 활동가, 전

문연구자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먼저 규제 담

당자 입장에서는 근거법으로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드러나는데, 현재 혐오표현이 정보통

신망법과 관련해서는 불법정보의 맥락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법률계 지적이 있는 만

큼, 규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율규제 기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이 없이 규제는 불가능하며 플랫폼마다 규제 수준과 형식이 다르다면 플랫폼

을 옮겨가면서 혐오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차별금지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었

다.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상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중에서 가

장 첫 번째는, 많이 좌초됐지만 결국은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의 

기본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적표현 방지법이나 혐오표현 

방지법이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율규제, 이런 법적 근거를 두고 저희가 기

준을 더 세게 만들거나 기준을, 법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에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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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표현 정도가 그런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법에 터 잡아서 자율규제의 기준을 (현

재보다) 좀더 강하게 혹은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는 저희가 가능하지만 그런 게 전

혀없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가 현재 정책규정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용자들한테 혐오표현을 쓰면, 너희 감옥도 갈 수 있는 불법

을 저지른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집니다. 그런 게 전혀 없이, 현재는 불법도 

아니라면서 왜 삭제하냐는 민원과, A 사업자에서 삭제되면 B 사업자로 가면 되지 

라는 의견을 무시할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들에게 혐오표현 

규제가 얼마나 의미있을지 되게 의문입니다.(B)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단시일내에는 어

렵다는 것은 행정규제 담당자와 자율규제 담당자 모두가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까

지 차별금지법 제정이 여러 차례 좌초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보수 기독교 세력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측면 등이 선결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상 이런 차별비하 혐오발언 자체가 인터넷에서 난무하고, 이게 더욱더 나아

가 가지고, 현실세계에서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학습까지도 이제 연결

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단계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혐오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돼서 이게 명백한 불법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

를 시켜야 되는데, 그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과 범위, 이런 거는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A) 

한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일상 생활에서의 인식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법으로만 호소하기 어려운 현실상의 차별이 상존할 수 있음을 전문연구자 R은 

지적하기도 하였다. 특히 장애 차별과 같이 일상 생활속에서 생활 공간, 사용 가능한 기

구의 범위 등을 모두 차별하고 있는 형태의 차별에서는 법의 제정이 아닌 근본적인 인

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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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해도 어떻게 그 법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들

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복잡한 문제

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중략) 택시 기사가 장애에 대한 혐오를 명백히 드러낸 사

건이지만, 이건 혐오 ‘표현’일까요 혐오 ‘폭력’일까요? 이걸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

이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

기 어려울 겁니다.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다음에 법정에서 가장 많이 

다툰 사안은 ‘원고가 진짜 장애인에 해당되느냐’의 검증 문제였으니까요. 제가 등록 

장애인도 아니고 말을 더듬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에, 택시기사가 장애 

혐오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입은 ‘구체적인 피해’는 없는 것이 될까요? (중략) 이런 

문제들은 개인은 일상에서 단독으로 혐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불분명하고 지난

한 법적 투쟁을 시작하는 대신에 그저 포기하고 위축되기 쉽게 만드는 장벽일 것입

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단지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

회적 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으로 효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혐오의 광범위하

고 다양한 현상에 대한 아카이빙과 세밀한 연구가 계속 축적되어야 할 것입니다.(R) 

종종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혐오표현 규제나 차별 규제에 대응하지 

않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렇게 법 이전에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자리하는 반차별 감수성의 부족이 문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연구자들 대다수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소수자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마저 진행되는 

가운데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은 더욱 강력하게 제기되는 중이다. 동시에 일상의 인식 변

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될 수 있는 다층적인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하다. 

제 7절  소결 

혐오표현의 유통으로 인해 현재 사회적 소수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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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한국 사회의 어떤 제도도 현재는 소수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

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보호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

고 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수차례 논의되어 왔으며, 한국의 경우에 특히 성소수자 

혐오에 대응하는 법제도가 전무한 가운데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

는 중이다. 

이는 현재 혐오표현 규제가 말의 규제, 욕설 및 비하의 규제로만 이루어지는 문제와도 

연동되어 있다.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혐오표현의 규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다수의 전문가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인식이다. 반차별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여 단순한 욕설을 혐오와 차별로 보지 않고, 구조적인 차별과 역사

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대항표현의 규제 문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단순 욕

설로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이 차별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가를 중심으로 봐야 한

다는 것이다. 욕설이 포함되지 않은 의견 형태일지라도 차별을 강화하는 표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는 자율규제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플랫폼 자율규제가 이용자의 인식을 바꾸

고 문화를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국내 플랫폼의 경우 소극

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때 단순한 기계적 적용

으로 오히려 혐오와 차별의 문제가 악화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이용자 신고제 등의 

단순한 자율규제 방식, AI등을 적용한 욕설 중심의 규제는 차별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제한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혐오표현의 유통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정치인과 언론으로 지목되었다. 정치인

은 특정 종교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고, 성소수자 혐오나 난민혐오, 장애인 혐

오와 같은 경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선거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차별과 

혐오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그대로 언론이 보도하면서 혐오를 사회에 증폭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치인과 언론에 대해서는 혐오표현 유통의 책임

을 좀 더 무겁게 물리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언론과 정치인

을 공적 영역으로 간주하고, 공적 영역의 혐오 유통을 막는 제도적 대안을 고안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 120 -

한편 포털 서비스에서의 댓글 문화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다. 디

지털 미디어 환경은 혐오를 유통하고 극화하는 데 기여하는 미디어적 특성이 있다. 이

러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온라인 상의 혐오표현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뉴스 댓글

이 이러한 미디어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이다. 뉴스 댓글은 공적 영역으로 간

주될 수 있으며, 불필요하게 혐오를 축적하는 공간으로 작용하는 중이다. 애초 여론의 

장으로서 댓글 란의 기능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 이는 사실상 깊이 있는 토론이나 의

견 제시가 어려운 가운데 조직적으로 댓글의 여론을 주도하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었다. 

댓글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대안들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다음

카카오 정책처럼 특정 영역의 댓글란을 폐지하는 것인데, 이는 여론 형성이나 타인의 

의견 확인 통로 등 가능성 자체가 없어진다는 데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긍정

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모든 뉴스의 댓글을 폐지할 수는 없다고 하면, 순공감순 

등 주목을 일으키는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황경아, 

김수아 2018). 실제로 네이버 포털에서는 정치 뉴스의 공감순 댓글 배치 정책을 바꾼 이

후로 비하, 악성 댓글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한다. 기술적으로 특정 표

현의 등록을 막는 방식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중이다. 이러한 제안들은 폐해를 줄이면서

도 댓글이 보여주는 여론 지표 기능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는 방식의 고안과 관련된 

제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다른 플랫폼에 비해 현재 신고 체계 내에서

도 우리 포털 서비스가 차별혐오의 지적에 덜 적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명

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범주 외에도 차별혐오와 관련된 범주를 신고 사유로 포괄하는 것

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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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해외대응 검토

제 1절  국제인권조약기준 

1. 서론 

혐오표현이 초래하는 해악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는 국제적으로도 높다. 인종 및 종교 

갈등, 반이민정서, 소수자에 대한 탄압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국제적 논

의와 관심이 계속되면서 혐오표현은 국제인권법이나 기타 집단살해에 관한 국제형사법

제 등 법적 체계를 넘어서 유엔의 정치적 아젠다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2019년 4월 유

엔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예스는 ‘혐오표현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고 제네바 유엔본

부에서 고위급 회원국가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어 6월에는 유엔 차원의 혐오표현 대응

에 관한 전략 및 행동계획을 발표했다(UN Secretary General, 2019.6.18.). 2019년 6월 발

표된 ‘유엔 혐오표현 대응 전략 및 행동강령(UN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Hate 

Speech)’은 혐오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이 문서에서 혐오표현이란 용

어는 개인이나 집단을 그들이 누구인지, 즉 그들의 종교, 민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젠더 또는 다른 정체성 요소를 이유로 공격하거나(attacks) 경멸적(pejorative) 

혹은 차별적(discriminatory)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구두, 서면, 

혹은 행위 형태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을 뜻한다(p.2).

즉, ‘UN 혐오표현 대응 전략 및 행동강령’은 혐오표현이 특정 개인 혹은 집단에 대

해 그들의 정체성을 근거로 공격하는 표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표현 유형을 1) 

공격하는 표현과 2) 경멸적 혹은 차별적 언어를 사용하는 표현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상당히 넓게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해당 문서는 혐오표현 대응 관련 기본 원칙 4가지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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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오표현 대응은) 표현의 자유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유엔은 더 많은 표현의 장려를 주요 수단으로 한다; 2)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것은 정부, 사회, 민간 영역, 개인 모두의 책임이며 모두 행동해야 한다; 3) 유엔은 

새로운 세대의 디지털 시민들이 혐오표현에 대해 인식하고, 반대하며, 맞설 수 있도

록 지원해야 한다; 4)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이

를 위해 혐오표현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 동력, 조건에 대한 조사 연구를 포함하

여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과 조사연구가 필요하다(p. 3). 

이러한 최신 동향을 바탕으로 하여, 혐오표현 규제 관련 국제기준을 짚어본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

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비준·가입한 국제인권

조약에서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각 국가의 의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국내 혐오표현 규제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작

업이라 할 것이다. 

2.  국제인권조약상의 혐오표현 규제 관련 규정 및 그 의미  

국제인권법은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에 대하여 합의된 정

의도 없다. 국제인권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지향적, 규범적 특성 때문에 헌법과 같이 표

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권 등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혐오표현에 대한 규범

을 발전시켜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하더라도 다수의 국제인권조약에는 혐오표현에 

관한 논의에서 항상 핵심적 내용으로 인용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바로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이하 ‘집단살해방지협약’)’1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

14) 대한민국 적용일 195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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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15),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인종차별금지협약’)’16)이다.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협약 모두의 체약국이다. 

먼저 집단살해방지협약 제3조제3항은 집단살해를 행하도록 직접적, 공개적으로 선동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 및 제5조는 인종적 우월성이나 인

종적 증오에 관한 사상을 유포하는 행위,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할 것을 체약국에 요구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 상응하는 고려를 할 

것을 규정한다.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19조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적 인권으로 보호하면서,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 의하

여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어서 자유권 규약 제20조 

제2항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

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법률에 의한 금지(prohibited by 

law)’는 규약 당사국이 해당 행위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권장되고, 다수의 경우에서는 민사상 혹은 행

정상의 처벌이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법적 규제대상으로서의 혐오표현에 대

해 논의할 때는 ‘차별/적대/폭력 선동 혐오표현’으로 구분하여 지칭한다. 

차별/적대/폭력 선동 혐오표현 규제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국제인권단체인 

아티클나인틴(ARTICLE 19)이 논의를 계속한 끝에 2009년 채택한 ‘표현의 자유와 평등

에 관한 캄덴 원칙(The Camden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ity, 이하 

‘캄덴 원칙’)’과 유엔 인종 및 종교적 혐오에 관한 전문가 워크샵 이후 2013년에 채

택된 ‘라바트 행동강령(Rabat Plan of Action on the prohibition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에서 

보다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이 밝히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적법성(legality), 비례성(proportionality), 필요성(necessity)—은 국가

가 표현을 규제하려고 할 때는 법을 통해 규제해야 하고, 그 법은 타인의 권리와 명성에 

15) 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16) 대한민국 적용일 1979. 1. 4 단, 제14조 선언은 1997.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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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라는 정당한(legitimate) 목적

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목적을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캄덴 원칙은 이러한 요건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에 의한 법적 규

제가 1) 긴급한 사회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명확하고 협소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2) 이용

가능한 수단들 중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이어야 하며 (즉, (지금 제안하는 수단보다) 표

현의 자유를 덜 침해하면서도 (해당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다른 수단은 없으며) 3) 광범

위하지 않아야 하고 (즉, 넓은 혹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을 규제하

거나 유해 표현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표현까지 규제하지 않아야 하고) 4) 비례적, 즉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표현의 자유 침해 보다 커야한다는 것이

라고 밝혔다(The Camden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ity, 2009, para. 

11.1). 이러한 요건들은 라바트 행동강령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The Rabat Plan of 

Action, 2013, para. 18).

한편,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이 규제하는 혐오표현에 대

해 ① 중오의 옹호(고취), ② 옹호 행위는 선동행위에 이르러야 하며, ③ 선동이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Frank La Rue, 2012, para. 44). 라바트 행동강령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작업은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independent 

judicial infrastructure)이 담당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The Rabat Plan of Action, 2013, 

para. 27), 특히 그 정도가 심각하여 형사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혐오표현을 판별하는 6

가지 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맥락: 특정한 발언이 차별, 적대나 폭력을 선동한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중시해야 한다. 그 표현이 이루어지고 확산된 시점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에 발언을 

두고 맥락을 평가해야 한다  

  · 화자: 사회 내에서 화자가 차지하는 지위나 위치, 특히 화자인 개인이나 단체가 

그 발언을 듣는 집단과의 관계에서 갖는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 의도: 자유권규약 제20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고의를 갖고 있어야 하지, 단순한 

과실이나 무모함에서 나온 발언은 고취나 선동 행위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규약 제20



- 125 -

조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상, 발언행위의 주체, 청자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파악해야 한다. 

  · 내용과 형태: 법원이 선동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심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발언

의 내용이다. 법원의 분석은 그 발언이 얼마나 선동적이며, 직접적인지를 평가하고, 표

현의 형태와 방식, 그 표현을 통한 주장의 성격, 그리고 상호 주장의 균형 등을 포함한

다. 

  · 발언행위의 범위: 범위란 그 발언이 도달하는 범위, 공개적 성격, 또한 청중의 규

모를 말하며, 발언이 공개적으로 행해졌는지, 발언의 확산에 사용된 수단이 무엇인지(리

플렛인지 주류 방송사를 통한 것인지 인터넷인지 등), 발언의 빈도, 실제 커뮤니케이션

의 횟수와 범위, 청중은 선동에 대응할 수단이 있었는지, 발언문이 제한된 환경에서 배

포되었는지 일반에게 광범위하게 공개되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 임박성을 포함한 가능성(likelihood including imminence): 선동이란 정의 그 자체

로 초기의(inchoate) 범죄이다. 선동발언이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발언이 옹호하는 행

위가 저질러졌어야 한다는 요건은 필요없지만, 어느 정도 위해의 위험성은 확인이 되어

야 한다. 즉, 법원은 표적 집단에 대한 실제 행동을 선동하는데 그 발언이 성공했다고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었는지를, 그러한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성립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The Rabat Plan of Action, 2013, para. 29). 

 

이러한 요건을 적용하여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는 표현에 대한 

법적 제한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규약 제20조 제2항의 심각

한 표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 경우에도 규약 제

19조 제3항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3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신성모독법(blasphemy), 홀로코스트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견의 표현을 일반적 범죄

로 규정한 것, 개인이 다른 개인을 상대로 모독적인 언사를 행하였으나 제3자들에게 그 

사람을 상대로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지는 않은 것, 단순히 공격적이거나 편견을 

드러내거나 불관용을 드러내는 발언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규약 제19조와 제20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UN A/74/48050, 2019, paras. 19-25). 

인종차별금지협약 제4조의 규정도 자유권규약 제20조의 규정과 유사하게, 인종적 우



- 126 -

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고무에 근거를 둔 사상의 보급, 그들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

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할 것을 각 체약국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제인권규범상 일반원칙인 차별금지원칙에 따라 인권조약은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장의 평등한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

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이

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와 사인의 권리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의무 또한 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의무에 따라 각국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차별금지행

위에는 각 사유로 인한 괴롭힘(harrassment)도 포함된다(이주영, 2015, 198~199쪽). 

3. 국제인권법 관점에서의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기준

국제인권법(human rights law)을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

해서는 2019년 10월 유엔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에 제

출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원칙은 국가는 국제인권법 기준에 비춰볼 때 

국가 스스로가 규제할 수 없는 표현을 제한하기 위해 인터넷 기업을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UN A/74/486, 2019, para. 29) 국가가 기업에 표현물에 대한 조치

를 요구할 때는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의 요건을 따라야 하고, 혐오표현이 온라인에

서 행해졌다고 해서 가중처벌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동 문서, para. 29). 또한, 국가가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중계자의 법적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을 규정하는 형

태의 법률을 만든다면, 이는 인터넷 플랫폼의 사용자 혹은 인터넷 플랫폼 자체의 표현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역시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

의 요건을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

다(동 문서, para. 30).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보다 명확히 온라인 혐오표현을 규제

하는 법률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적법성(legality): 우선 불법으로 규정할 혐오표현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하

며, 자유권규약 제20조와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의 정의, 라바트 행동강령의 요건을 모

두 감안하여 혐오표현을 정의해야 한다. 금지되는 표현의 정의가 명확하고 정확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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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표현물에 대한 삭제 등 제한조치는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법원의 심리에 따라야 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행위 또한 법

원의 판단을 따라야 하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필요성 및 비례성(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온라인 혐오표현 삭제를 유도하고 

인터넷 기업에 책임을 묻는 법률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기업이 

거의 즉각적으로 혐오표현물을 삭제하도록 하고,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자동화된 필터링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화된 

필터링은 역사적으로 과소대표되었던 집단에게 더 해가 되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

다.

③ 정당성(legitimacy):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지만, 법률상 혐오

표현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되어야 하고, 반정부비판 등을 규제하는 데 활

용되어서는 안 된다(UN A/74/486, 2019, paras. 31~39). 

 

한편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에 대한 서면 질의에서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동법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온라인 혐오

표현 규제 법안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유추해낼 수 있다. 관련 논의는 이 장의 제3절 독

일 부분에서 짚어본다. 

이와 같은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의 입법에 관한 내용 외에,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게시물 중재(content moderation)에 대한 원칙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관심(attention)과 바이러스성(virality)을 중시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온라인 플

랫폼에 혐오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지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금지되는 게시물

을 찾아내는 일은 특정 단어와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간헐적으로 성공할 뿐이고, 

여러 관할권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동일한 게시물이 장소에 따라 다른 영향을 일으

킬 수 있고, 온라인 혐오표현은 익명의 발화자들이 봇(bot) 위협, 허위조작정보, 딥페이

크 기술을 통한 조작, 군중공격(mob attacks)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인 상황이라 

진단했다(UN A/74/48050, 2019, para. 40).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기업들은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표

현의 자유가 공중의 침묵을 낳게 되는 경우도 문제지만 오프라인 폭력과 차별을 촉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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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선동을 다루는데 실패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했다. 페이스북이 미얀마 로힝

야족 이슬람교 공동체 (Rohingya Muslim community)를 공격한 선동에 대응 실패한 사례

가 보여주듯이, 온라인 혐오를 방치했을 때의 결과는 비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동 문

서, para. 41).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기업의 인권에 대한 주의의무(due 

diligence)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17) 이 이행을 위해서는 첫째, 자신들의 기업활동

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둘째,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회피

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완화시켜야 하며 셋째, 그들이 인권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 예방, 완화, 책임을 지는’ 주의의무 이행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 이를 해결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동 문서, 

para. 42).

특별보고관은 기업의 혐오표현에 대한 정책적 대응 기준도 국제인권기준에서 정한 표

현의 자유 제한 시 필요한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적법성 

기준에 따라 기업들은 자신들이 정한 혐오표현의 구체적 행위와 기업의 정책에 대해 명

확히 정해야 하며, 자신들의 기준을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점검할 것을 제안하였다: 

① 보호받는 사람/집단은 누구인가 ② 어떠한 종류의 혐오표현이 회사 기준의 위반에 

해당되는가, ③ 회사가 제한하는 특정한 혐오표현의 내용이 있는가 ④ 혐오표현의 기준

이 적용되지 않는 사용자의 범주(기자나 혐오표현에 대해 보도하는 사람)가 존재하는가

(동 문서, paras. 46~47). 회사 기준이 국제 기준과 다를 때는 정책적 차이에 대한 설명을 

미리 제시해야 하고, 회사의 혐오표현 규칙을 어기는 이용자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17)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은 2005년 유엔사무총장이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

의 책임기준과 그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존 러기 교수를 사무총장 특

별 대표로 임명하였고, 2011년 기업의 인권책임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후, 이 

프레임워크 이행에 관한 지침을 담은 것이다. 여기에서는 국가의 보호의무와 기업의 

존중책임, 그리고 국가와 기업의 비사법적‧사법적 구제에 관한 원칙을 담고 있다.

(이행원칙의 원문은 

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5&menuid=001003

001003&pagesize=10&searchcategory=일반단행본&boardtypeid=17&boardid=602052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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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야 하며, 집행의 불투명성 및 비일관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세부

맥락에 대한 판단은 인공지능이나 자동화기술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인간이 해

야 하고, 이러한 인간 판단(human evaluation)은 혐오표현이 발생하는 공동체의 경험으

로부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때로는 폭력을 선동하는 언어가 

다른 비밀용어로 변환되어 사용될 수도 있고, 화자의 의도파악이나, 청중의 성격, 선동

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기업들

은 이러한 일에 자원을 투여할 의무가 있고,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오픈소스로 널리 

공유함으로써 작은 기업들이나 작은 시장에서 그러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밝혔다(동 문서, para. 50).

두 번째로, 기업들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기준에 따라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

식을 게시물의 심각성과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 즉 내용물 삭제, 널

리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게시물 원-출처 표시, 게시물에 대한 단체의 

자금 지원 중단, 게시물 사용을 특정인에 대해 제한하는 분류(rating)체계 개발, 게시물 

검토 기간 동안 임시적인 제한 조치, 경제적 이윤 추구 제한, 경고, 광범위한 접속차단

(blocking), 게시물 증폭을 최소화하는 조치, 봇의 사용이나 조직화된 군중 행동을 방해

하는 조치, 지역별 제한조치, 대항 표현 장려를 통해 대처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에 의

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청할 때는 공개적으로 필요성과 비례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

어야 한다(동 문서, para. 51). 또한 기업은 혐오표현 관련 정책의 위반을 보고한 사람과, 

정책 남용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투명하고 접근가능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이의제기 절차도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최소한, 혐오표현에 관한 정책을 위반

했을 때 어떠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는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동 문서, paras. 

53-55).

결론적으로 특별보고관은 온라인상 혐오표현에 대한 각 국가의 대응에 있어서, 정부

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물에 관한 판단을 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행위를 장려하는 방식의 법률 제정을 우선하는데, 그러한 법률을 통해 

기업들이 혐오표현에 관한 정책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혐오표현에 대해 기업들이 취

한 조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인권기준에 따라 사업과 서비스를 

평가하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동 문서, para.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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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1.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은 유럽의 정치,경제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 유럽의 2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독립적 행정부와 의회, 사법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2009년 리

스본 조약 이후 실질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운영되고 있다(2019.11.1. 전문가 자문 내용). 

유럽연합의 기본 결정(framework decision, 2009년 이전에 EU 회원국에 적용되던 법률

의 형태), 그리고 지침(directives)은 실질적으로 회원국에서 구속력이 있는 결정으로서 

각 회원국은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18)

온라인 네트워크 규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본 입장은 자율규제이다.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 단일 디지털 시장 담당 위원(European Commissioner for the Single Digital 

Market) 마리아 가브리엘(Mariya Gabriel)은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 독일의 네트워크법

집행법 제정 시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자율규제 강조 입장 

기저에는, 유럽연합이 지난 세기 경제공동체를 지향한 것처럼 현재 유럽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만드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주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1) 혐오표현에 대한 기본 법제 

유럽연합의 혐오표현에 대한 기본적 법적 체계는 2008년 ‘인종주의 및 외국인혐오증

의 특정 형태와 표현에 대해 형법을 통한 대응을 위한 기본결정(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8/913/JHA of 28 November 2008 on combating certain forms and 

expressions of racism and xenophobia by means of criminal law)(이하 ’2008/913/JHA 

기본결정‘),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에 관한 규제와 행정조치에 관한 조화를 위한 지침

18) EU의 기본적 구조에 관해서는 외교부의 안내 참조

(http://www.mofa.go.kr/www/wpge/m_3854/contents.do),

EU의 결정 유형과 그 법률적 효력에 대해서는 EU Monitor 참조

(https://www.eumonitor.eu/9353000/1/j9vvik7m1c3gyxp/vh75mdhkg4s0)

http://www.mofa.go.kr/www/wpge/m_3854/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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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그리고 ‘전

자상거래지침(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중 혐오표현 관련 규정이다. 이러한 인

종적 혐오에 관한 기본적 법제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Directive 2012/29/EU)과 차별

금지에 관한 지침들(Directive 2000/43/EC, Directive 2000/78/EC, Directive 2004/113/EC, 

그리고 Directive 2006/54/EC)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European Parliament, 2015).

2008/913/JHA 기본결정 제1조는 각 회원국은 다음 4가지 형태의 의도적인(intentional) 

행위가 처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이나 민족적‧인종적 기원(descent or national or ethnic 

origin)에 따라 정의된 집단 또는 그러한 집단에 속한 사람에 대한 폭력이나 증오

(hatred)를 공적으로 선동(publicly inciting)하는 것; (b)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에 

관한 표현을 담고 있는 전단, 사진 등을 공적으로 유포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a)에 언급된 행위를 하는 것; (c) 국제형사재판소설립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정한 집

단살해죄, 인류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를 공적으로 용인하거나 부인 또는 심각히 사

소한 것으로 여기는 행위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이나 민족적‧인종적 기원

(descent or national or ethnic origin)에 따라 정의된 집단 속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이

나 증오를 선동할 개연성이 있는 형태로 행해진 경우; (d) 1945년 8월 8일 런던 협

정에 부속된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6조에서 정한 범죄를 공적으로 용인하거나 부

인 또는 심각히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행위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이나 민족적

‧인종적 기원(descent or national or ethnic origin)에 따라 정의된 집단 속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이나 증오를 선동할 개연성이 있는 형태로 행해진 경우(2008/913/JHA, 

Article 1, para. 1). 

아울러 2008/913/JHA 기본결정 제1조는 각 회원국은 이러한 행위가 공공질서를 해치

는 방식으로 발생하거나 혹은 위협적이고, 학대 또는 모욕적인 방식으로 발생할 때에 

한해서 처벌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2008/913/JHA, Article 1, para. 2).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 제6조는 회원국들에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인종, 성, 종

교 또는 국적에 따른 증오선동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였고, 전자상거래

지침 제3(2)조 및 제3(4)(i)조에서는 회원국이 ‘인종, 성, 종교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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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사회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동 

지침의 주된 목적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European Parliament, 2015). 

한편, 2018년 10월에 개정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에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

스(video-sharing platform services)에 적용되는 조항들로 구성된 장(chapter)이 추가되

었다. 추가된 조항인 제28b조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에 대한 폭력 혹은 증오를 선동하

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지 않도록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회원국이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관련 최근 동향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짚어본다. 

(2)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행동강령 및 최근 동향 

2016년에는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생한 폭발의 영향 등, 인종적 

동기로 인한 혐오와 이러한 테러행위가 발발하는데 활용된 인터넷에 대한 우려 등으로 

유럽연합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유튜브 등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 

기업들이 함께 논의하여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을 채택하였고, 시행 중이다.

이 행동강령에서는 온라인 상 혐오표현의 방지를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2008년 기본결

정을 각 국이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

기 위해서는 국내의 형사법을 개개인에 대해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온라인 정보중개자와 소셜미디어 서비스 사업자가 혐오표현에 대해 신고를 받은 후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온라인 상 혐오표현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차별이나 불관용에 대한 ‘대항 

서사(counter narrative)’를 활용하고,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

히고 있으며, 각 주체들 간 상호 협력과 내부 협력의 중요성 역시 확인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원칙도 재확인하고 있다.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12

개의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담고 있는데,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적 혐오표현에 

대한 신고를 받았을 때 이를 검토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채택

하고, 자체 규율과 지침을 마련하여 명확하게 혐오 게시물과 폭력 선동 금지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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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있으며, 불법 혐오표현 삭제 신고를 받으면 가급적 24시간 내 검토하여 삭제

하거나 접근제한을 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러한 신고절차

와 금지되는 표현의 형태를 교육하고 인식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였고, 관련하여 

정부와 협력을 위한 부서(focal point)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행동강령은 플랫폼 사업자

들 간에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담당 직원을 교육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혐오 수사(rhetoric)와 편견에 대응하기 위한 모범사례를 훈련하는 등의 협력활동을 장

려하고 있다. 

행동강령에서 정한 바대로 각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EU에 대응 결과를 제출하고 

있고, EU의 사법‧소비자‧성평등 위원(Commissioner)은 그 이행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2019년 2월 4차 평가가 이루어졌다. EU의 4차 평가 결

과를 보면(Jourova, 2019),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혐오표현이라고 신고 된 컨텐츠 중 

89%를 24시간 내에 검토하였고, 신고 된 혐오표현 중 72%를 삭제하고 있었으며, 65%의 

신고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또한 혐오표현의 사유로 제시된 것을 살펴보면, 17%

는 외국인혐오주의(이주민에 대한 혐오 포함), 15.6%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혐오, 13%

는 반무슬림(anti-Muslim), 12.2%는 반집시(anti-gypsyism), 10.1%는 반유대주의

(antisemitism)에 관한 표현이었다. 

한편 행동강령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소비자‧성평등 위원은 IT기업들에 의한 자발적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시에는 다른 규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고, 독일, 프랑스 등이 혐오표현과 기타 온라인 불법 유해 정보에 관하

여 네트워크 규제 법률을 채택한 사례를 뒤이어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사한 규제 지침을 

취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ELMA, 2019.8.29).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EU는 온라인상 혐오표현에 관한 법제의 한 축을 이루

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을 전면 개정하고자 시도 중이다(Fanta, 2019.7.16). EU

의 단일디지털경제 전략에 맞추고,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과 서비스에 맞춘 규제

와 혁신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중인데, 여기에는 불법유

해정보에 대한 대응책도 포함된다. 이 유해정보에는 혐오표현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EU

의 변화와 새로운 지침 논의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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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유튜브’를 지칭)은 자사 서비스에 대한 

불법적인 혐오표현과 관련된 신고 사항을 검토하기위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그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IT 

기업은 폭력 및 증오 행위의 선동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함을 분명히 하는 규정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타당한 제거 요청 신고를 접수하면 IT 기업은 요청 사항 검토를 위한 전담 팀과 함께 

해당 요청 사항을 자사의 규정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함께, 필요한 경우 

2008/913/JHA 기본결정이 적용된 각국의 법률에 비추어 검토해야 한다.

IT기업은 대부분의 불법적인 혐오표현에 대한 제거 신고를 24시간 이내에 검토해야 하

며, 필요한 경우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그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해야 한

다.

위의 사항 외에도 IT 기업은 자사의 규정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용되지 않

는 콘텐츠 유형에 대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신고 시스템은 

이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IT기업은 회원국의 관할 기관과 IT 기업 간 의사소통의 속도 및 효율 개선 관점에서 

신고서 제출 절차, 특히 신고 절차 및 온라인 상의 불법적인 혐오표현 엑세스 금지 또

는 제거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IT 기업 및 회원국이 별도

로 지정하는 각국별 연락처를 통해 전달된다. 또한 이를 통해 각 회원국, 특히 회원국

의 법 집행 기관은 온라인 상의 불법적인 혐오표현을 확인하고 이를 해당 기업에 고지

하는 방법에 더욱 익숙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IT기업은 각 기업의 규정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함께 보고 및 신고 프로세스에 관

한 규정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히 CSO(‘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s)’를 지칭)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전문가들이 폭력 및 증오 행위 선동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고지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 IT 기업은 이와 같

은 협력관계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CSO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CSO 파트너들이 “신뢰기반 신고자(trusted reporter)” 내지

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파트너들의 독립성 및 신뢰성 유지의 

요건에 맞추어 그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IT기업은 회원국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원을 받아 모든 

회원국의 CSO 파트너 및 “신뢰받는 신고자”들의 대표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고품질

의 고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IT 기업은 자사의 웹사이트에 “신뢰받는 신고

자”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표 5-1>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실천사항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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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평의회의 대응 

(1) 혐오표현 관련 권고 및 유럽인권재판소 

전후 유럽의 민주주의와 인권, 법의 지배를 위하여 1949년 설립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는 2019년 10월 현재 총 47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유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담당하는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가 유럽평의회의 기구에 속한다. 또한 각료위원회에서는 각 국이 

추진해야 할 정책적 조치 등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는데, 1997년 ‘혐오표현에 관한 권

고 (97)20’와 ‘미디어와 관용의 문화 증진에 관한 권고 (97)21’를 채택하였다. 2003년

에는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컴퓨터를 통한 인종주의, 외국인혐오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이버범죄 협약의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concerning the Criminalisation of Acts of a Racist and Xenophobic Nature 

Committed through Computer Systems)’를 채택했다. 또한 유럽인종주의 및 불관용에 

관한 위원회에서는 ‘일반정책권고 (2016)15’를 통하여 혐오표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IT기업은 현 사회적 변화발전에 대한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개선가능

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해야 한다.

IT기업은 다른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모범 사례(best 

practice) 공유 방안을 더욱 향상시켜나가야 한다.

IT기업과 유럽 위원회는 증오에 찬 언사 및 편견에 맞서는 독자적 대항 표현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러한 독자적 대항표현의 개진, 새로운 아이디어 및 이니셔티브 등을 확인 

및 홍보하며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목표로 한다.

IT기업은 CSO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증오에 찬 언사 및 편견에 대응하는 모범 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CSO에 대한 자사의 주도적 지원의 규모를 확대하여 CSO들이 대항 

표현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

국과 협력하여 CSO의 구체적인 필요 및 요구 사항을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하는 조치

를 취함으로써 그와 같은 노력에 이바지해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의 조율을 통해 다른 유관 플랫폼 및 소셜 미디어 기

업들도 이 행동 강령에 명시된 약속 사항을 준수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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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1997년 혐오표현에 관한 권고는 정부, 공권력, 공공기관 및 

관료들이 혐오표현을 하지 않을 책임을 특히 강조하였고, 회원국에게 혐오표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독려하였다(이주영, 2015). 가장 최근에 채택된 일반정책권고 15의 제7

항에서는 각 당사국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중개자, SNS 등 미디어가 혐오표현에 대응

하도록 규제적 권한을 사용하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디어

의 자율규제기구 활용, 행동강령, 모니터링, 필터링, 에디터에 대한 훈련과 진정 메커니

즘 구축, 윤리적 저널리즘 증진 등을 권고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950년 채택된 ‘유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유

럽인권협약)’에 따라 당사국을 상대로 한 개인의 인권침해에 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

고, 유럽평의회의 각료위원회(각 회원국의 외교부 장관)에서 인권재판소 판결의 집행을 

점검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은 혐오표현에 대한 명시적 조항을 담고 있지 않지만(이주

영, 2015), 제10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되,19) 제17조에서는 협약 해석과 적용의 원

칙으로 볼 수 있는 권리남용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20) 혐오표현에 관한 유럽인권재

판소의 판결은 이 두 규정을 어떻게 조화시켜 해석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혐오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2

항에 따라 심사하게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9) 제10조(표현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공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 및 사상을 주고받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 조가 방송, 텔레비전 또는 영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허가제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2.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

안보, 영토의 일체성이나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과 도덕의 보

호,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형식, 조건, 제약 또는 형벌

에 따르게 할 수 있다.
20) 제17조(권리남용의 금지) 이 협약 중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협

약에 규정된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협약에 규정된 범위 이상으로 제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수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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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해당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되어, 시민들이 자

신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타인의 명예나 권리 보호 등 동 조항에

서 인정한 정당한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어 민

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유럽인권재판소에 따르면, 여기서 ‘필요’하다는 

것은 그 제약에 ‘중대한 사회적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판단하기 위

해서는 표현의 내용, 맥락과 함께, 그 개입이 정당한 목적의 추구를 위한 적정한 수

단인지, 그 개입으로 인해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에 비해 보호되는 권리 혹은 공익

이 더 큰지를 심사한다(이주영, 2015, 205쪽). 

아울러 유럽인권재판소는 인권협약 제17조 권리남용금지조항에 근거해서 협약 상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적

용에서 배제하고, 심리적격 단계에서 각하할 수 있다(이주영, 2015). 이는 협약 제17조의 

취지가 전체주의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협약 상의 원칙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문제되는 행위가 관용, 사회적 평화, 차별금지

라는 협약의 기본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호될 것이 아니라고 유

럽인권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다(이주영, 2015). 이주영(2019)은 유럽인권재판소의 유럽

인권협약 제17조 적용 판례의 경향을 짚으면서 나치 이데올로기나 그에 기반을 둔 활동

의 요소가 강한 경우, 유럽인권재판소는 제17조에 근거하여 표현의 자유 적용 범위에서 

배제해 오고 있지만 일관된 적용 기준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2) 온라인 혐오표현에 관한 유렵인권재판소의 판례  

유럽인권재판소는 각 주제별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동향을 요약하는 자료표

(factsheet)를 온라인에서 제공21)하고 있는데,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자료표는 

2019년 10월 발간된 것이 가장 최근의 것이다.22) 온라인 혐오표현 관련 판례 동향을 살

21) 자료표를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웹주소이다:

https://www.echr.coe.int/Pages/home.aspx?p=press/factsheets&c=
22) 해당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웹주소이다: 

https://www.echr.coe.int/Documents/FS_Hate_speech_ENG.pdf

https://www.echr.coe.int/Pages/home.aspx?p=press/factsheets&amp;c=
https://www.echr.coe.int/Documents/FS_Hate_speech_E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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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 위해, 2019년 10월 발간된 혐오표현 자료표의 맨 마지막 섹션인 ‘혐오표현과 

인터넷(hate speech and the Internet)’에 소개된 6개의 판결을 살펴본다. 이들 6개의 

판결들 중에는 유럽인권재판소가 해당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이 3

개, 그렇지 않다고 본 판결이 3개 있었다. 

우선 해당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은 델피 대 에스토니아(Delfi AS 

v. Estonia, 2015), 스마지치 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Smajić v. Bosnia and 

Herzegovina, 2018), 그리고 닉스 대 독일(Nix v. Germany, 2018)이다. 첫 번째 판결인 델

피 사건은 2015년 6월에 내려진 판결로 유럽인권재판소가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인터넷 

중개자의 책임 문제를 다룬 최초의 판결이기도 했는데, 이 판결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상업적 성격의 인터넷 뉴스 포털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에 의해 게시된 혐오표현

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표현은 페리 회

사에 대한 뉴스 기사 하단에 달린 댓글로, 해당 댓글은 페리 운영업자를 위협하는 성격

의 혐오표현이었다. 피해자는 해당 댓글 삭제를 요청했고, 뉴스 포털 사업자는 6주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해당 댓글을 삭제했으나, 피해자는 이후 뉴스 포털 사업자를 고소하

게 되고 에스토니아 법원은 해당 포털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뉴스 

포털 사업자는 유럽인권재판소에 판결을 요청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사건에서는 다

음의 요소들을 고려할 때 인터넷 중개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 1) 

문제가 되었던 댓글이 극단적인 내용이었고, 2) 이 댓글은 상업적으로 제공되고 전문적

으로 관리되는 뉴스 포털에 게시된 뉴스 기사에 대한 반응이었으며, 3) 해당 댓글이 혐

오표현 및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포털 사업자가 지체 없이 해

당 댓글을 삭제하려는 조치 및 해당 댓글 게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실적 가능

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고, 4) 포털에게 매겨진 벌금 320유로 

(약 41만원)는 적정 수준의 제재였다. 

나머지 두 개의 판결은 모두 혐오표현 발화자의 직접 책임에 관한 것이었고, 유럽인권

재판소는 해당 표현에 대한 제한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스마지치

(Smajić)  사건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시민인 스마지치가 인터넷 포럼에 올린 다수의 

게시글에 관련된 것이었다. 해당 게시글은 세르비아인에 대한 욕설 및 그들을 군사행동

으로 제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18년 1월에 내린 판결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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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지치의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보아 처벌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법원의 결정이 정

당했다고 결정하면서, 보스니아 사회가 인종 갈등을 겪은 곳으로 인종간의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아무리 과장된 형태로 쓰여진 글이라고 해도 스마지치의 게시글은 

해당 국가의 혐오표현 규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게시글이며, 또한 스마

지치에게 내려진 처벌인 집행유예 및 컴퓨터와 노트북컴퓨터 압수는 과도한 처벌이 아

니라고 보았다. 

닉스(Nix) 사건은 나치 지도자 및 나치 만장이 찍힌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독일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닉스가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유럽인권재

판소의 판결을 요청한 사건이었다. 닉스는 자신의 게시글이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을 차

별하는 학교정책과 고용정책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올려진 것이었으므로 나치 관련 사진

을 올리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럽인권재판소는 독일 법률은 나치 관

련 사진을 ‘시선을 끌기 위한(eye-catching)’ 도구로 사용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닉스의 게시글은 독일의 혐오표현 규제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닉스

에 대한 처벌은 정당한 것이라 보았다. 독일 법률에서 반헌법조직의 상징물 사용이 허

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명확하고 명백하게 나치 이데올로기를 반대하는 글인 경우에 

한하고 닉스의 게시글은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반면, 유럽인권재판소가 해당 표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3

개는 헝가리 콘텐츠 제공자 협회와 인덱스 대 헝가리(Magyar Tartalomszolgáltatók 
Egyesülete and Index.hu Zrt v. Hungary, 2016), 피흘 대 스웨덴(Pihl v. Sweden, 2017), 

사바 테렌티예프 대 러시아(Savva Terentyev v. Russia, 2018)였다. 헝가리 콘텐츠 제공

자 협회 사건과 피흘 사건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었고, 사바 테렌

티예프 사건은 블로그 댓글 게시자의 직접 책임에 관한 것이었다. 우선, 헝가리 콘텐츠 

제공자 협회 사건은 부동산 중개 사이트 두 곳의 사업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온

라인에 게시되자 그 밑에 달린 욕설과 모욕적인 내용의 댓글에 관한 것이었는데, 헝가

리 법원은 헝가리 콘텐츠 제공자 협회와 인덱스가 자신들의 뉴스 포털 이용자들에 의해 

게시되는 댓글의 내용을 중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반발한 헝가리 콘텐츠 

제공자 협회와 인덱스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것이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헝

가리 법원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여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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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로운 상업적 활동을 보장해야 할 권리 등 문제되는 권리에 관한 이익형량을 제

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헝가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사건은 

델피 사건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우선 델피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혐오표현 및 

폭력 선동 댓글이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성 댓글이기는 하지만 불법 표현에 해

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인덱스(Index)는 상업적인 성격을 지니는 대규모 미디

어 아울렛의 소유주이긴 하지만 헝가리 콘텐츠 제공자 협회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

의 비영리 자율 규제 협회로서 상업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유럽인권재

판소가 델피 판결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는데 고려한 요소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판

결을 통해 헝가리 콘텐츠 제공자 협회와 인덱스에게 게시물 중재 책임을 묻는 것은 이

들 사업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보았다. 피흘 대 스웨덴 사건 역시 명예

훼손성 댓글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해당 댓글은 익명의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었다. 피홀

은 해당 댓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었고 그는 해당 블로그를 운영했던 작은 비영

리 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는 블로그 운영자가 제3자 게시 댓글에 대

해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으나 스웨덴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럽인권

재판소 역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단체에게 익명 표현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이익형량이 필요한데 해당 댓글이 불쾌한(offensive) 표현이긴 했으나 혐오표

현이나 폭력 선동에는 도달하지 않았고,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작은 블로그에 게시되

었고,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바로 다음날 삭제되었으며, 해당 블로그에 게시된 날짜를 

모두 합쳐도 9일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사바 테렌티예프 사건은 사바 테렌티예프가 블로그 댓글에서 경찰관들을 

모욕하는(insulting) 발언을 한 후 증오심 선동으로 러시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러시아 정부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소를 제기한 것인데, 유럽인권재판

소는 사바 테렌티예프가 사용한 언어가 불쾌하며 충격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

만으로는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유

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 법원이 해당 표현을 판단함에 있어 그러한 표현이 행해진 전체

적인 맥락을 고려했어야 한다면서, 사바 테렌티예프의 댓글은 그가 느낀 경찰의 개입에 

대한 분노를 도발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 경찰에 대한 물리적 폭력을 실제로 불

러일으키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 141 -

제 3절  독일 

1. 서론

제2차 세계대전 종주국이었던 독일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경험과 맞물

려 혐오표현 규제에 강력한 입장을 취해오고 있는 국가이다. 아울러 세계인권선언,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국제조약에서는 독일이 국가사회주의정당을 

통하여 특정 민족, 인종에 대한 말살 정책을 펴고 그 결과 인류가 대량살해되는 결과를 

가져온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인종적 동기로 인하여 그들에 대한 혐오를 담은 선전과 선

동을 금지하였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EU의 평등대우 관련 4개 지침(Directive)23) 모두를 수용하여, 일반평등대우법

(평등대우 원칙의 실현을 위한 유럽지침의 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박

미숙·추지현, 2017).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은, 독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법

(the Basic Law) 제3조에 명시된 평등권24)을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박미숙·추지현, 

2017). 

일반평등대우법은 “인종 혹은 민족적 기원, 젠더, 종교 혹은 신념, 장애, 연령, 성적

지향”을 사유로 하는 차별행위를 억제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차별적 괴

롭힘25), 차별적 성적 괴롭힘26), 차별 지시27)를 금지하는 조항들이 혐오표현 금지와 관

23) 네 개의 지침들은 다음과 같다: 「인종 및 출신민족과 관련된 평등대우 원칙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2000/43/EC), 「종교나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지향 관련 

유럽연합 이사회의 평등대우 지침」(2000/78/EC), 「고용 및 직업과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의 남녀 평등대우 원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2002/73/EC), 

「재화 및 용역의 이용 및 공급에 있어서의 남녀 평등대우 원칙에 관한 유럽연합 이

사회지침」(2004/113/EC)
24) 성별·출신·인종·언어·고향이나 출신지·신념·종교적 또는 정치적 관점에서 

우대받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장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25) 차별사유와 관련하여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위협, 적대시, 멸시, 

품위손상 또는 모욕 등에 의해 존엄성을 침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유형이다(일반평등대우법, 제1조 제3항).
26)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와 성적 행위에 대한 욕, 성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신체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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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다(박미숙·추지현, 2017; ARTICLE 19, 2018). 독일은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일반평등대우법(the 2006 General Act on Equal Treatment: 독일어 약칭은 AGG)과 더불

어 젠더평등법(the 2015 Federal Act on Gender Equality), 민간부문 및 공공서비스 경영

진/임원진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관한 법률(the 2015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in Executive Positions in Private Sector and Public Service)을 제정 시

행해 오고 있다(ARTICLE 19, 2018). 

이와 아울러, 독일은 형법 조항을 통한 직접적인 규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혐오표현 규

제틀을 갖추고 있는 국가이다. 

2. 혐오표현 규제틀

표현의 자유 관련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나인틴은 2018년에 발표한 국가별 리포트 

<독일: 혐오표현 대응(Germany: Responding to ‘hate speech’)>에서 독일이 혐오표현

을 규제하는 방식을 형법상 규제(criminal law restrictions on ‘hate speech’), 행정법

에서의 대응조치(measures against ‘hate speech’ in administrative law), 민사소송

(civil actions against ‘hate speech’), 공공담론 및 혐오표현에 있어서 평등기관의 역

할(role of equality institutions in relation to public discourse and ‘hate speech’), 그리

고 미디어 규제와 혐오표현(media regulation and ‘hate speech’)으로 나누어 설명했

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7>와 같다. 

<표 7>에 담긴 전체적인 규제틀 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형법을 통한 직접적인 규제

와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된 네트워크법집행법(NetzDG)에 대한 검토이다. 네트워

크법집행법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알아보고 우선 형법상 규정을 살펴본다. 형법에는 

혐오표현과 혐오범죄 관련 조항들이 여럿 있는데, 혐오범죄는 ‘편견 기반

(bias-motivated)’범죄와 ‘상징적(symbolic)’ 범죄로 나뉜다. 편견 기반 범죄는 인종차

성적인 내용에 대한 언동 및 원하지 않는 음란 표현물의 적시·현출 등 근로자의 의

사에 반한 성적행위가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특히 위협, 적대시, 멸시, 품위손

상 또는 모욕 등에 의해 존엄성을 침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제1조 제

4항).
27) 어떤 사람이 특정인에게 차별사유를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차별할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제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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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집단학살, 기타 비인도적이거나 경멸적인 동기로 행해진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한다

는 규정으로, 2011년 정체가 드러난 독일 신나치 테러리스트 집단인 민족사회주의지하

동맹(NSU)이 저지른 일련의 살인 및 폭탄테러로 인해 도입된 규정들이다. 

규제의 종류 해당 조항 주요내용 

형법(직접적 규정)
제130조

증오선동

(세부내용은 본문 설명 참조)

제130a조

출판을 통해 공공의 평화 파괴, 인종학

살, 인류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를 야기

하려는 시도
86조 위헌조직의 선전물 유포
86a조 위헌조직의 상징물 사용

형법(간접적 규정)
185조(모욕) 모욕(집단모욕죄 포함)

186조~189조
명예훼손(집단명예훼손 및 집단에 소속된 

개인상대 명예훼손 포함)

행정법(직접적 규

정)

공공회의법

(Public Meetings Law)

“자유민주질서를 저해하거나 철폐하는  

것 또는 독일공화국의 존립자체를 위태

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 위

헌적 정당으로 판명된 정당이 내세우는 

목표를 옹호하는 회합에 참여하는 자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기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단, 혐오표현

의 사용만으로는 그러한 목적의 정당이

라 보기에 불충분함. 
협회법

(Law on Associations)

형법을 위반하는 협회는 국가에 의해 해

산될 수 있음 
네트워크법집행에관한법률

(NetzDG)

온라인 혐오표현을 줄이기 위한 법률

(세부내용은 본문 설명 참조) 
행정법(간접적 규

정)
청소년보호법 제15조

청소년 유해물을 제한하는데, 폭력, 범죄, 

증오 선동, 프로파간다 등이 포함됨

<표 5-2> 독일의 혐오표현 규제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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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범죄, 즉 독일 형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혐오표현은 증오선동(제130조), 출판

(publication)을 통해 공공의 평화 파괴, 인종학살, 인류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를 야기하

려는 시도(제130a조), 위헌조직28)의 선전물 유포(제86조), 위헌조직의 상징물29) 사용(제

86a조)이 있다. 

형법 제130조(증오선동(incitement to hatred))는 총 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30) 제1항~4항에서는 처벌되는 표현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 2개의 항은 

해당 조항들의 적용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8) 현재까지 독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조직으로 선언한 정당은 2개가 있는데 나치정당

(NSDAP)과 독일공산당(KPD)이다. 
29) 여기서 상징물은 “깃발, 휘장, 유니폼 및 유니폼의 일부, 슬로건 및 인사의 형태

(forms of greetings)”을 의미한다.  
30) 형법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제공하는 독일 형법 조항 영

문 번역본을 참고했다. 

민사소송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죄를 구성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비도덕적이고 의도적인 피해’를 

근거로 배상청구 가능 
일반평등대우법(AGG) 차

별금지 조항들을 근거로 

중지명령요청 & 손해배상

청구 

AGG는 고용과 민법영역(특히 계약 및 민

법상 의무)에서 차별을 금지함

장애인 평등기회법(the 

2002 Act on Equal 

Opportunities of Disabled 

People)

특이점: 노동청이 인정한 비정부단체

(NGOs)가 집단소송 혹은 대리소송 진행 

가능

평등기관 관련

연방 차별금지기구(Federal 

An t i -D i s c r i m i n a t i o n 

Agency) 

차별문제 관련 여러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혐오표현 예방 역할도 수행

미디어 관련 법률

들 

- 주간 방송 조약(Interstate Broadcasting Treaty)에 혐오표현을 다루

는 조항 및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적극적 의무 관련 조항들이 있음

- 방송 및 텔레미디어에서 인간 존엄성 보호 및 미성년자 보호에 관

한 주간 조약(the Interstate Treaty on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and the Protection of Minors in Broadcasting and in 

Telemedia)은 형법 제130조를 언급하고 있음

- 온라인 험오표현 관련해서는 NetzDG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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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제1항은 “공공의 평화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1. 일부 집단에 대한 폭력 혹은 

자의적 조치(arbitrary measures)를 요구하면서 증오심을 고취하거나 2. 일부 집단을 모

욕·악의적으로 비방·명예훼손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공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공공의 평화를 깨뜨리는 방식(in a manner capable of disturbing the public peace)’

이라는 단서조항이 달려있고, 일부 집단(segments of the publica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뿐 보호되는 속성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

를 3개월~5년의 구속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50년대 과거 나치 관계자의 

유대인에 대한 공격, 신나치 운동 전개를 억제하기 위해 1960년 계급(투쟁) 선동죄를 개

정한 것이다(이승현, 2015). 이 조항의 보호법익은 크게 ‘공공의 평온’과 ‘명예나 인

간존엄 등 개인적 법익’으로 나뉘는데, 공공의 평온을 주요 보호법익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이승현, 2015). 

제2항은 “일부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문서나; 국적, 인종, 종교, 인종적 기원

을 근거로 특정 집단에 대해 폭력 또는 자의적 조치를 통한 공격을 불러일으키거나; 특

정 집단 또는 앞서 언급한 집단을 모욕·악의적으로 비방·명예훼손하여 인간의 존엄성

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a) 그러한 문서(written materials)를 유포

하거나, (b) 그러한 문서를 공적으로 내보이거나, 게시하거나, 제시하기나, 여타 방식으

로 접근가능토록 하거나, (c)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제공, 공급, 또는 접근가능토록 

하거나, (d) 앞선 (a)~(c)의 맥락에서 그러한 문서를 사용하거나 여러 장을 획득하기 위해

서, 생산, 획득, 공급, 보유, 제공, 공지, 칭찬, 수출 혹은 수입에 착수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그러한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제2항 제1호), 제2항에서 금하

고 있는 내용을 라디오, 미디어 서비스, 또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요컨대 제130조 제2항은 ‘공공의 평화를 깨뜨리는 방식’이라는 

단서조항이 빠진 대신, 혐오표현의 다양한 유포 방식에 초점을 두고 혐오표현이 대중적

으로 퍼져나가거나 미성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고 있다. 아울러, 제1항에서 규정했던 

‘일부 집단’이라는 규정과 함께, 국적, 인종, 종교, 인종적 기원을 근거로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것을 추가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범죄를 

3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제3항은 “공개적으로 혹은 회합(a meeting)에서, 공공의 평화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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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법규정 제6(1)조에 해당하는 국가사회주의사상에 따라 자행된 범죄에 대해 긍

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해당 범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5년 미만의 징역형이

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즉, 나치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학살을 공개적으로 혹

은 회합에서 공공의 질서를 교란하는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해당 범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동조 제4항은 공개적으로 혹은 공공

의 평화를 방해하는 회의에서, 피해자의 존엄성을 위반하는 하는 방식으로, 나치의 폭력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거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130조 제5항은 제3항과 제4항에

서 금지하고 있는 표현물이 제2항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유포되는 것 역시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조 제6항은 위의 조항들을 적용함에 있어 시민교육용이거나, 

혐오표현에 대한 명시적 반대를 목적으로 하거나, 예술과 과학의 진흥, 연구와 교육, 현

재 혹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보도를 목적으로 이 법에서 금하는 표현행위를 하는 경우

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제130조를 통해 광범위한 범위의 증오선동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함과 동시

에 출판(publication)을 통해 공공의 평화 파괴, 인종학살, 인류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를 

야기하려는 시도(제130a조), 위헌조직의 선전물 유포(제86조), 위헌조직의 상징물 사용을 

함께 형법으로 금하고 있다. 아울러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통해 

간접적으로 혐오표현을 처벌하고 있는데 집단모욕죄 및 집단명예훼손죄도 허용한다는 

것이 다른 여러 나라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해당 죄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고소를 하게 된다(박미숙·추지현, 2017). 

3.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종주의, 증오선동 표현이 증가하자 2015년 대책위원회(Task 

Force)가 설치되었고, 대책위원회의 일원이었던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독일 법률상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했다(박희영, 2018). 하지만 2017년 초 정

부조사에 따르면 불법 콘텐츠 신고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된 비율은 유튜브 90%,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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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북 39%, 트위터 1%로 나타났다(이주영, 2019). 이 조사결과가 알려지자 업체자율만으

로는 온라인 혐오표현을 규율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이권일, 2019)되었

고, 독일 정부는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이하, ‘네트워크법

집행법(NetzDG)’)31)을 도입하게 된다. 

네트워크법집행법은 2017년 6월 30일 독일 연방의회를 통과하여 2017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러나 법안 발효 후 3개월의 유예기간32) 동안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들로 

하여금 불법콘텐츠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므로, 본격적인 시행은 2018년 1월 1

일부터 이루어졌다. 네트워크법집행법의 골자는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이용자의 신

고가 있을 경우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백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네트워크법집행법은 독일 형법이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21가지 유형의 불법정보

를, 이용자 신고에 기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소셜네트워크운영자가 신속하게 삭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아래 <표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1

가지 유형의 불법정보 중 여섯 가지 유형은33) 혐오표현 규제 관련 규정이면서 네트워크

법집행법 적용대상이다. 제86조, 제86a조, 제130조는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들이고,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는 혐오표현 처벌에 사용될 수 있는, 즉 간접적 

규정들이다.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네트워크법집행법은 페이스북 · 유튜브 · 트위터와 같은 소

셜 네트워크상에서 이뤄지는 혐오표현, 특히 인식 공격적 토론을 막는 동시에 형사처벌

의 대상인 허위정보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고(박신욱, 2018), 특히 인종 또는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다는 평가(이권일, 

2019)이다. 

31) 법률의 원-명칭은 다음과 같다: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BGBl, I S. 3352).
32) 네트워크법집행법 제6조 제2항: 불법 콘텐츠에 대한 이의제기의 취급과 관련한 

절차는 이 법률의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도입되어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

가 제1조의 요건을 이후의 시점에서 충족한 경우에는 제3조의 절차는 이 시점부터 

3개월 후 도입되어야 한다.
33)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직접적인 규정인 및 혐오표현을 처벌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 

이렇게 총 6개 조항들을 혐오표현 규제 관련 조항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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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제86조 위헌조직의 선전물 유포

제86a조 위헌조직의 상징물 사용

제89a조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폭력의 예비

제91조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폭력 행사의 지도

제100a조 간첩목적의 위조

제111조 공연한 범죄선동

제126조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

제129조 범죄단체조직

제129a조 테러단체조직

제129b조 외국에서의 범죄단체와 테러단체

제130조 증오선동

제131조 폭력물 반포 등

제140조 범죄의 대가 지급 및 찬양

제166조 신앙, 종교단체, 세계관단체 등 모욕

(184d와 결

합된) 제

184b조

방송, 미디어, 또는 통신 서비스를 통한 아동포르노물의 전파, 취득 및 

소유

제185조 모욕

제186조 비방(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제187조 중상(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제201a조 사진촬영을 통한 고도의 인격적 사생활 침해

제241조 협박

제269조 증거로 중요한 데이터의 위작

<표 5-3> 네트워크법집행법상의 불법정보 21개

(굵은 기울임꼴로 표시된 조항은 혐오표현 관련 조항임) 

네트워크법집행법은 온라인 상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

어진 법안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프랑스 역시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

을 모델로 하여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법안을 논의 중에 있다는 점에서, 그 세부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네트워크법집행법의 적용대상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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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콘텐츠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는 텔레미디어 서비스 제

공자, 즉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로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 편집한 콘텐츠를 다루는 

플랫폼과 개인통신 또는 특정 내용의 배포를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은 제외된다(제1항)). 

또한, 중소규모 소셜 네트워크는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내사업자에 의해 운영

되든 해외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든, 독일 국내에 등록된 사용자가 200만 명이 넘는 소셜 

네트워크가 적용대상이다(제2항). 

네트워크법집행법은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 해 100건 이상 불법 게시물에 관한 이의제기를 받은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는 이의제기 처리 실태를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1항). 해당 

보고는 독일어로 6개월마다 해야 하고, 연방 관보와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야 하고, 이용자들이 공지 내용을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아보고 직접적이고 

계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1항). 조치현황 보고에 담겨야 할 내용은 네

트워크법집행법 제2조 제2항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34) 

네트워크법집행법 제3조는 불법 게시물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제기를 실효적이고 투

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는데, 소셜 

34) 다음의 9가지 사항이다: ①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가 플랫폼 내 처벌될 수 있는 행위

를 방지하기 위해 한 노력에 대한 일반적 설명 ② 불법 게시물에 대한 이의제기를 전

달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불법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

명 ③ 보고 기간 내 제기된 불법 게시물에 대한 이의제기 수. 이는 이의제기 신고기

관∙이용자∙원인별로 분류하도록 한다 ④ 이의제기를 담당하는 부서의 조직, 인적 구

성, 직원의 전문지식, 언어 능력 및 담당직언에 대한 교육 및 관리 ⑤ 특정 분야의 단

체 회원인지 여부와 함께 회원인 경우 해당 단체에 이의제기 처리부서가 존재하는지 

여부 ⑥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자문을 한 이의제기의 건수 ⑦ 보고기간 

중에 이의제기를 받아 삭제 또는 차단된 게시물의 수. 이는 이의제기 신고기관·이용

자별·원인별로 분류해야 하며, 법 제3조 제2항 제3호 a)에 해당하는 사례가 존재하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이용자에게 전달되었는지 및 제3조 제2항 제3호 b)에서 정한 

인정된 자율규제기관에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분류한다. ⑧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실제 불법 게시물이 삭제 또는 차단되기까지의 시간을 

이의제기 신고기관별, 이용자별, 원인별, 그리고 그 소요시간(24시간 이내, 48시간 이

내, 1주일 이내, 1주일 초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⑨ 이의 제기된 게시물의 처리에 

관하여 결정한 내용을 이의제기자 및 이의 제기된 게시물을 저장하고 있는 이용자에

게 통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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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운영자는 불법 게시물에 관한 이용자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이의제기를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는 이용자들

이 쉽게,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제1항). 이하 조항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의제기 처리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이

용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는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는 이의 제기된 게시물에 대한 심

사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제2항 제1호). 명백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후 24

시간 내에 삭제35) 또는 접근차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항 제2호). 단, 형사소추기관과 

합의한 경우에는 24시간 규정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제2항 제2호). 증거확보를 

위해서나 진행 중인 수사절차를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 개별적인 경우에는 대기시간

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희영, 2018). 

그 외의 모든 불법 게시물은 이의제기 후 7일 이내에 삭제하거나 접근 차단해야 한다

(제2항 제3호). 일주일 정도를 적정 심사기간으로 본 것이다. 7일이라는 기간을 넘길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게시물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이 사실 주장의 진실성 또는 실제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제2항 제3호). 이런 예외적 경우, 소셜 네트워

크 운영자는 신고된 내용의 작성자에게 입장표명의 기회를 줄 수 있고,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결정을 외부 자율규제기관에 넘길 수 있다(제2항 제3호). 이 경우 외부 자율규제기

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제2항 제3호). 한편, 자율규제기관은 행정당국인 독일 연방법

무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제7항), 자율규제기관으로 승인받기 위한 조건 5가지(제6

항)도 명시되어 있다. 

한편,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이용자(해당 게시물을 저장한 이

용자)에게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알리고(제2항 제5호), 해당 결정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제2항 제5호). 이와 같은 고지의무 명시를 통해, 게시물의 삭제나 차단에 

반대하는 이용자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시에 적합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박희영, 2018)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네트워크법집행법은 소셜 

네트워크 경영진에게 매달 감사를 통해 이의제기 처리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이의제기 처리과정에서 조직상의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 시정되어야 하고, 이

의제기 처리 담당자는 최소 6개월에 한번 씩 독일어로 교육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제4

35) 모든 게시물 삭제 전, 증거물로서, 불법 게시물은 10주간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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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또한, 행정당국의 담당자가 이의제기 처리 절차를 감시한다(제5항). 

네트워크법집행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역외적용을 명확히 밝히

고 있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 국내에 등록된 사용자가 200만 명이 넘는 소

셜 네트워크는 그 네트워크가 독일 국내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든 해외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든 네트워크법집행법의 적용을 받는다. 과태료 규정에서 “독일 국내에서 행해지

지 않은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제4조 제3항)고 명시하고 있고, 독

일에 송달 대리인을 지명하고 해당 대리인이 누구인지 이용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

록 자사 서비스 플랫폼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내 송달 대리인 임명 의무(제5조 제

1항)를 규정하고 있다.

송달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송달대리인이 국내 형사소추기관의 정보요청에 응하

지 않은 경우에는 5십만 유료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네트워크법집행법의 다

른 조항들을 위반한 경우에는 5백만 유로(약 65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제4조 제2항). 또한,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데(제4조 제2

항 제2문), 이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배까지 증액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법집행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최고 5천만 유로(약 650억)가 될 수 있다(박신욱, 2018). 

과태료 관할은 법무부 산하 법무청이 맡고 있다(박희영, 2018).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

해서는, 즉 삭제되거나 차단되지 않는 내용이 네트워크법집행법상의 불법 게시물이라는 

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무청은 게시물의 불법성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제기해야 한

다(제4조 제5항).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 이전에 선결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

러한 법원의 선결 판결 요청은 일반적인 질서위반행위절차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특별한 

조치로 네트워크법집행법에 새로 도입한 것이다(박희영, 2018). 선결 판결 요청에는 소

셜 네트워크 운영자의 견해도 함께 첨부되어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선결판결이 나오

면 불복할 수 없다(박희영, 2018).

네트워크법집행법은 입법과정에서 격렬한 비판을 받았고, 시행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

고 있다. 비판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네트워크법집행법이 공공질서 보장책임을 민간사

업자인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박희영, 2018)에 있는데, 특히 이

용자가 가지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주체로 사인(private)인 소셜네트워크 

운영자를 상정하고 있어(박신욱, 2018) 사적 검열의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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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려고 해도 침해 주체가 국가가 아닌 사인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업자를 상대로 한 민사법적 방법을 통한 간접적인 구제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이권일, 2019). 

2017년 6월 1일에 발표된,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에 대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

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의 의견서는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해당 법률을 평가하

고 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우선 해당 법률이 “모욕”, “명예훼손”과 같은 

모호한 기준에 기반하여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이 목록

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등등한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지 않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Kaye, 2017). 게다가 어떤 콘텐츠가 법을 위반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상당부분 그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highly dependent on context) 

플랫폼은 이러한 맥락을 평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Kaye, 2017). 또

한 “소셜 네트워크”의 정의 역시 모호해서 법안 적용대상의 범위가 확정되기 어렵다

고 보았다(Kaye, 2017). 

특별보고관은 또한 네트워크법집행법이 고액의 벌금(high fines)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성 원칙에 맞지 않으며 소셜 네트워크들이 합법 표현물을 삭제하도록 추동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Kaye, 2017). 특히 24시간 이내 처리 혹은 7일내 처리라는 엄격한 시

간적 제약을 고려하면 합법 표현물이 삭제될 위험은 더 큰데, 결국 엄중한 벌금과 짧은 

데드라인이 합쳐서 과도한 표현제한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러한 

예방적 검열(pre-cautionary censorship)은 모든 종류의 정보를 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

를 해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Kaye, 2017). 아울러 케이 특별보고관은 사기업인 소셜 

네트워크가 표현물을 없애거나 삭제하는 책임을 맡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사법적 감독

(judicial oversight)이 부족하다는 점도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라고 했다(Kaye, 

2017). 

마지막으로 특별보고관은 법을 위반한 내용물 및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

고 문서화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도 우려된다면서, 특히 사법부가 그 데이터 공개를 명

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했다(Kaye, 2017). 이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불법정보에 접근하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불법정보를 유포하는 이가 누구

인지를 밝혀내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감시를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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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Kaye, 2017). 또한 법 위반 신고를 하는 이용자들이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이

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Kaye, 2017). 

네트워크법집행법에 대한 기타 비판으로는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

한한다는 비판(박희영, 2018; 이권일, 2019), ‘불법 게시물의 지체 없는 인식과 심사’

를 요구하고 있는 조항은 EU전자상거래지침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박희영, 2018) 

등이 있다. 2018년 6월 자유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2명은 네트워크법집행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했는데, 위헌으로 판명 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

망이 나오고 있고, 또한 법 시행 3년이 되는 해인 2020년에 네트워크법집행법에 대한 첫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재로서는 네트워크법집행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기는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정은령·고예나, 2018). 

네트워크법집행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2019년 1월 독일 기자인 리

차드 굿야는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법집행법 시행을 통해 커뮤니티가이드가 더 제한적으

로 해석되고, 이전에는 그대로 남아있었던 혐오표현 삭제가 용이해졌다고 평가하고, 네

트워크법집행법의 가장 큰 장점은 글로벌 SNS사업자들이 독일에 우편주소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 평가했다(심나리, 2019). 국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소셜 미

디어 기업의 책임을 제도화했고, 소셜 미디어 기업이 시행하는 처리절차에 대한 투명성

이 증진되었다는 점도 네트워크법집행법의 의의로 꼽힌다(이주영, 2019). 한편, 네트워크

법집행법 위반으로 처벌된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7월에 보도된 페이스북 사건이다

(Escritt, 2019.7.2). 독일은 페이스북에 2백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이유는 불

법게시물 신고 메뉴를 찾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페이스북 자체 커뮤니티가이드 

위반 신고 메뉴를 찾는 것 보다 네트워크법집행법 위반 신고 메뉴를 찾는 것이 어려웠

고, 이로 인해 페이스북은 6개월마다 발간하는 보고서에서 이의제기된 게시물 건수를 

매우 낮게 보고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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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프랑스 

1. 서론 

프랑스는 ‘1789년 인권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과 ‘1881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이하, ’언론자유법‘)’을 통해 오랜 기간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인 권리로 

인정해 온 국가적 전통이 있다(European Parliament, 2015). 하지만, 프랑스는 혐오표현

에 관하여 언론자유법과 형법 등에 혐오표현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해당 규정에는 홀로

코스트 부인죄 처벌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특히 인종에 근거한 혐오표현

에 대해 국가적 관심이 높다(이승현, 2017). 또한 유럽연합에서 채택한 차별에 관한 지침

을 국내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형법상 특정 사유에 근거한 개인이나 집단의 모욕 및 

명예훼손에 관한 죄의 사유를 확대하거나 차별금지에 관한 법제를 확대하는 입법 과정

을 통해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법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혐오표현

은 국제인권기준에서 정한 증오선동행위보다는 범위가 넓다. 또한, 프랑스는 현재 독일

의 네트워크법집행법을 모델로 하여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 중에 있다. 

한편, 프랑스는 차별금지에 관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규정한 것은 아니나, 대륙

법계인 독일이 EU 지침(Directive)을 채택하여 일반대우평등법을 제정하였듯이 프랑스

에서도 2004년 ‘차별방지 및 평등촉진을 위한 고등기관(HALDE)의 설립에 관한 2004년 

12월 30일 법률’을 제정하여 차별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형법상 ‘인간에 

대한 침해’에 대한 규정에서 사람의 신체 또는 육체적 완전성에 대한 ‘정신적 괴롭

힘’을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 노동법에 규정된 차별에는 신체적, 도덕적 괴롭힘이 포함

되고 도덕적 괴롭힘에 혐오표현이 포함될 수 있다. 

2. 혐오표현 규제 법률

프랑스의 혐오표현 규제 법률은 크게 언론자유법36)의 규정들과 형법37) 상의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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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눌 수 있다. 형법에서는 비공연한 상황에서의 혐오표현을, 언론자유법을 통해서는 

공연성을 충족하는 방식에서의 혐오표현을 규제한다(정다영, 2018). 언론자유법에서 처

벌하는 공연성을 충족하는 방식은 언론자유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공장소나 

집회에서 행해진 연설, 고소 또는 협박에 의해서, 또는 공공장소나 집회에서 판매 또는 

진열된 판매 내지 배포의 저작물, 인쇄물, 도화, 판화, 회화, 휘장, 영상, 기타 저작, 언어

나 영상매체가 되는 모든 것에 의해서, 또는 대중 앞에 붙여진 종이나 삐라, 기타 게시

물에 의해서, 또는 대중에 의한 전자기술에 의한 모든 전달수단에 의해서”(조규범, 

2017) 이루어지는 표현방식을 뜻한다. 

언론자유법 제24조는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민족, 국가, 인종, 종교 또는 성별, 성적지

향 및 성 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차별, 적대감,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 경우에 45,000유로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동법 제32조 및 제33조는 

표적 집단(target group) 및 해당 집단에 속하는 자에 대한 공개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4조에 명시된 집단에 소속된 자나 그 집단의 명예를 훼손

할 때는 제24조와 같은 처벌을, 모욕의 경우에는 징역 6월과 22,500유로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90년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또는 기타 외국인혐오혐위를 억제하기 위한 1990년 7

월 13일 법률(이른바 ’게소법(Gayssot Act)’)이 제정되면서 언론자유법이 개정되었고, 

이때 추가된 언론자유법 제24a조는 홀로코스트 부인죄를 처벌한다. 해당 조항은 출판물

이나 신문에서 “1945년 8월 9일 런던협약에 부속하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의해 동 

규정 제9조에 따라 위헌으로 선언된 조직의 구성원 또는 프랑스재판소 또는 국제재판소

에 의해 범죄로서 유죄판결 받은 자에 의해 수행된, 인류에 대한 범죄의 존재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승현, 2017). 나치 독일이 행한 인도에 반

한 죄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4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홀로코스트 부인죄는 특히 194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 홀로코스트 

36) 프랑스 언론자유법의 불어 전문은 프랑스 정부가 운용하는 사이트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70722)에 

제시된 것을 참고하였다. 
37) 프랑스 형법은 세계법제정보센터 웹사이트(http://world.moleg.go.kr/)에서 원문본

과 영문요약본을 찾을 수 있다.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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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설이 점차 여론의 힘을 얻어가고, 국민전선당(Front 

National) 등 극우 정당이 이러한 당론을 공식화하는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

된 것이다(이승현, 2017).

형법에서도 언론자유법과 같이 표적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공연 상황에서의 발화에 대해 처벌한다는 점이 다르다. 해당 조항을 살

펴보면, 프랑스 형법 제624-3조와 제624-4조는 공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출신을 이

유로 또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민족, 국가, 인종, 종교 또는 성별,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해당 집단이나 해당 집단에 속하는 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일반 명예훼손(제621-1조)과 모욕(제621-2조)에 비해 벌금을 

가중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625-7조는 앞서 규정된 표적 집단 또는 해당 집단의 구성원

에 대해 차별, 적대감 또는 폭행을 비공연하게 도발(provocation)하는 행위에 벌금을 부

과하고 있다. 2017년 개정으로 도발(provocation)의 행위도 처벌된다.38)

지금까지 살펴본 언론자유법과 형법을 통해 규제되는 혐오표현에서 상정하는 공격대

상 집단(target group)의 속성은 크게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형태로 해당 법

률들에 포함되게 되었다. 첫째, 인종적 사유(특정 민족, 국가, 인종, 종교)에 기인한 혐오

표현 규제 조항들은 1972년 ‘인종차별 방지에 관한 1972년 7월 1일 법률(이하, 인종차

별 방지법) 제정과 함께 언론자유법 및 형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왔다(이승현, 2017; 조규

범, 2017). 1990년 게소법이 제정되면서 홀로코스트 부정죄가 도입된 것도 공격대상 집

단으로 보면 인종적 사유에 포함된다. 둘째, 기존 인종적 사유에 ‘성,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 장애’가 추가된 것은 2004년 ‘차별방지 및 평등촉진을 위한 고등기관의 설립

에 관한 2004년 12월 30일 법률’ 제정으로 인한 개정 때였다(조규범, 2017). 

한편, 이러한 법률에 저촉되어 처벌되는 표현과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 사

이의 경계는 불분명하고 개별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평가(European 

38) 2017년 개정 전에 이 규정들은 Section 3 De la diffamation et de l'injure non 

publiques présentant un caractère raciste ou discriminatoire라는 제하 하에 있었고, 

2017년에는 Décret n° 2017-1230 du 3 août 2017 relatif aux provocations, 

diffamations et injures non publiques présentant un caractère raciste ou 

discriminatoire라고 하여, 단순한 인종주의나 차별 뿐만 아니라, 도발(provocation)이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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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liament, 2015)도 존재한다. 파리 소재 풍자신문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39)를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 소송이 1992년에서 2014년 사이에 50건 제기되었는데 그 중 75%

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왔던 반면, 코미디언 디네도외(Dieudonné)는 2006년에서 2014년 

기간 동안 혐오표현 및 테러리즘 선동죄로 9번의 선고를 받았고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도 있었다(European Parliament, 2015). 

  
3.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출현한 이래 온라인 혐오표현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5년 1월에 발생한 <샤를

리 에브도> 테러 공격 이후로 온라인 혐오표현 사례가 급증했고 프랑스 정부는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을 우선과제로 설정했다(European Parliament, 2015). 혐오표현에 대응하

기 위하여 에두아르 필립 총리가 인종주의 및 반유대주의 퇴치를 위한 정부계획을 발표

하면서 온라인 혐오 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도록 하였고, 이 추진단에는 레티시아 아비아(Laetitia Avia) 의원, 작가 카림 아멜

랄, 유태인 단체 대표회의(CRIF)의 질 타이앱 부회장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는 2018년 

“온라인 상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에 관한 임무 보고서”로 발표되었다(Avia Mission 

Report, 2018).

2019년 3월 20일, 현 집권당 소속 레티시아 아비아 의원은 ‘온라인상 혐오 대응에 관

한 법률(loi visant à lutter contre la haine sur Internet)’을 국회에 제출했다.40) 규제의 

대상이 되는 표현의 범위와 내용은 프랑스 언론자유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혐오표현이

며, 네트워크의 책임과 권리 구제에 관한 절차와 규제에 관한 내용은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ARTICLE 19, 2019.7.3). 이 법안은 2019년 7월 프랑스 국회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한 논의 후 통과되었고,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아비아 의원은 법안의 전문(preamble)에서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16년 5

39) 2015년 1월에는 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의 두 테러리스트가 <샤를리 에브도> 본사를 

급습하여 총기를 난사한 사건으로 1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었다. 
40) 해당 법률은 다음의 URL에서 가져왔다: 

http://www.assemblee-nationale.fr/15/propositions/pion1785.asp

http://www.assemblee-nationale.fr/15/propositions/pion178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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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설문조사 결과 프랑스 시민의 58%가 인터넷이 혐오표현의 주요 발생지라고 응답하

였고, 70% 이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젋은 층에서는 사이버 괴롭힘(cyber harassment)가 치명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

고,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드물고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도 드물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법안 제안

은 자신이 소속되어 활동했던 온라인 혐오 관련 범죄 근절 방안 마련 추진단의 권고를 

법제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비아 의원이 제안한 총8조로 구성된 법안 

초안의 전문 번역은 <별첨1>에 제시하고, 여기서는 아비아 의원이 제안한 법안 초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제1조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적용될 새로운 행정법 상의 책임규정이다. 프랑스 내 

월간 접속량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 속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언론자유법 제24조

(차별, 적대감, 폭력 선동) 및 제33조(집단모욕죄)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표현에 대한 신

고를 받은 후 24시간 내에 해당 내용을 삭제, 또는 접근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CSA)41)는 플랫폼 사업자의 세계 

41) 시청각 최고위원회는 1986년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89년 설립

된 독립규제기구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위원회는 대통

령이 3인, 국민의회 의장이 3인, 상원의장이 지명한 3인의 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며 재임이 금지된다. 

시청각 최고위원회는 전자커뮤니케이션의 모든 방식에 의한 라디오와 텔레비전서비

스 및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구로서, 커뮤니케이션의 평등

원칙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공공 부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이다. 

시청각 최고위원회는 자유로운 경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분배자와 

편성자 간에 등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국내 시청각물의 제작과 생산 

부분의 발전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 및 불어와 프랑스 문화의 고양을 담

당한다.

시청각 최고위원회는 내용 규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후 심의를 하고 협

약 내용에 대하여 준수여부를 감시하며, 주파수 사용권 및 방송서비스 사업을 허가하

며, 방송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결하며, 공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사 사장을 임명

한다. 또한 AM, FM 라디오, 지역 및 전국 텔레비전 방송 및 위성 텔레비전 방송의 허

가권을 가지고 있고 케이블 방송을 신고 접수한다. 또한 시청각 서비스에 관한 지침

과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주파수 관라와 배

분을 한다. 청취자와 시청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민원을 관리하며 정치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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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매출의 4%내의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게

시물의 삭제 또는 미삭제 결정에 대해 이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각 플

랫폼 사업자가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관한 법률’ 제6-I-5조42)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조항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불법 콘텐츠에 대해 신고를 할 때 까다로운 조

건 및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는 이를 간소화하여 신고가 보다 쉽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잡한 절차적 형식을 간소화하는 것과 더불

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신고전용버튼을 설치하도록 하여 신고절차 간

소화가 최적화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접수된 신고를 처

리하고 담당할 인적, 기술적 수단을 자신들의 사업 규모에 비례하는 정도로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3조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법적 수단을 포함한 구제 방책 및 지원 등에 대해 명확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에 감독

임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콘텐츠를 식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 사업자들이 불

법 게시물 차단을 위해 취한 조치를 시청각최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제5조는 불법게시물 생산자를 찾아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사법당국 간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는 규정이다. 특히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프랑스에 법적 

대리인을 두어 효율적으로 사법 심리청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속한 협조를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벌금액의 3배를 과중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

조에 대한 방송의 다원주의 존중 여부를 감시한다. 이 외에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공

식 선거 캠페인을 관리하며 사업자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라디오

와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를 징계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프랑스 통신‧방송‧전파 

관련 법제검토」, 한국전파진흥원, 2007년, 37쪽 참조)
42) 현행 규정은 위법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플랫폼이 이행하지 않아 이를 행정

기관에 신고할 때 자연인의 경우 성, 이름, 직업, 주소, 국적, 출생일 및 출생지, 수신

인의 성명 및 주소,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 사건 발생위치, 게시물 

삭제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제시해야 하고,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 또는 편집자에게 이

미 해당 내용의 삭제나 제한조치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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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6조는 혐오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웹사이트를 접속차단 조치하거나 검색결과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혐오 이데올로기 선전 

웹사이트들은 해외에서 호스팅 되어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한 해당 웹사

이트들이 차단된다고 해도 중복 사이트, 일명 ‘미러(mirror) 사이트’를 통해 동일한 내

용이 제공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6조는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및 검

색결과 누락에 대한 일차적 결정을 얻어내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러사이트 차단 

지시 권한을 행정당국에 일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조는 이 법률 시행에 관한 보고

서를 정부가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피해자를 위한 교육, 

예방, 지원책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단체인 아티클나인틴은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법원이 아니라 사기업이 광범위한 검열을 할 우려가 있고, 법안에서 정한 24시간이 너

무 짧은 기간이라 플랫폼 사업자가 광범위한 범위의 표현물을 삭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였다(ARTICLE 19, 2019.7.3). 그러나 아비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

로 상정되어 법제위원회의 1회 검토 후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프랑스 국사

원(Conseil d’Etat)의 권고 의견에 따라 법안의 수정이 이루어졌다.43) 

법안의 1회독 이후 상원에 제출된 법안에는 제1조의 24시간 삭제 기한에 대해 그러한 

신고를 사업자가 접수한 때로부터 24시간이라는 시간제한을 명확히 하였고, 인터넷 검

색엔진 등 단순한 정보 교환, 그리고 부수적 서비스로 공개된 포럼 페이지를 두고 있는 

사이트 등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고, 제2조의 간이절차에서 신고하는 사람의 성명 등 

기본적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내용물 삭제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

여 내용물 삭제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불법이라고 신고한 사람에 대한 처벌 

43) 프랑스 국사원은 정부의 입법 및 행정에 관한 최고 자문기관이자 행정소송의 최고

법원이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업무와 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Conseil d’Etat, AVIS SUR LA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a haine sur Internet, 

https://www.conseil-etat.fr/ressources/avis-aux-pouvoirs-publics/derniers-avis-pub

lies/avis-sur-la-proposition-de-loi-visant-a-lutter-contre-la-haine-sur-internet, 

2019. 8. 12. retrieved.

https://www.conseil-etat.fr/ressources/avis-aux-pouvoirs-publics/derniers-avis-publies/avis-sur-la-proposition-de-loi-visant-a-lutter-contre-la-haine-sur-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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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법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따라야 할 투명성에 관련

된 내용을 보완하고 강화하여 규제기구의 자의적 결정을 방지하였다. 그러한 조치 중에

는 사업자가 삭제 대상이 된 불법 내용물을 게시한 사람에게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한 것, 사업자가 내용물 삭제 운용 기준에 대해 명확히 하도록 

한 것, 만15세 미만 아동에게는 불법 내용물을 게시 또는 공유할 때 받게 될 처벌에 대

한 고지를 하도록 한 것 등이 포함된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규제기구인 시청각최고위원

회의 권고를 따라야 하며, 사업자가 내용물 삭제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할 때 권고 이행의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러(mirror) 내용물에 대한 삭

제 명령을 부과할 때는 시청각최고위원회의 신청 시 법원의 결정으로 삭제 또는 접근제

한 조치를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사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상원에서 동

법이 통과될 시 제4장 규정을 제외하고는 2020년 1월부터, 제4장은 2021년 1월부터 발

효된다.44)  

프랑스의 아비아 법안은 이미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혐오표현에 대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관련 컨텐츠에 대한 규제를 규정한 법안으로서, 혐오표현의 범위와 규

제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의 유형에 대해서는 큰 논의가 없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미 

프랑스 국내법과 유럽연합의 법률이 상호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인터넷 플랫폼 

중 규제에서 벗어나는 플랫폼을 막고 기업들간에 불평등한 의무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 사업자에게 내용물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

절한 것인가, 남용의 우려는 없는가 등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법안 수정

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수정된 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제인권단체는 이와 같은 접근법을 폐기하

고, 보다 통합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ARTICLE 19, 2019.7.3). 그 내

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짧고, 법원의 충분한 심사가 보장되지 않

고, 기업의 불이행에 대한 벌금이 과중하다는 것이므로 향후 한국에서 유사한 입법을 

추진할 때에는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여 법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4) Avia법의 국회 논의 및 법안의 수정 과정에 대한 정보는 프랑스 국회 사이트 참조

(http://www.assemblee-nationale.fr/dyn/15/dossiers/alt/lutte_contre_haine_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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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일본

1. 서론

일본에서는 일본인 외의 민족이나 국적의 사람, 특히 재일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45)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왔고,46)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이 2016년부터 시

행되어 오고 있다. 재일한국인에 대한 혐오는 독일 나치와 같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주축국이면서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를 하였던 역사와도 맞물려 있어, 일본 내 혐오표현 

문제에 대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강력한 경고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사

회의 관심과 더불어 교토 조선학교 사건에서의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은 혐오표현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고, 그 결과 2016년 1월 오사카시의 헤이트

스피치 대처 조례 제정, 같은 해 6월 헤이트스피치해소법 시행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헤

이트스피치해소법 시행 이후, 재일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헤이트스피

치 대응 조례를 제정했거나 마련 중이다. 이러한 주요 흐름을 아래 절에서 짚어본다. 현

행 혐오표현 규제 조례 및 법률은 온라인 혐오표현에도 적용된다.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개별 입법은 추진되고 있지 않다.

2. 혐오표현 규제틀

일본은 2016년부터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지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통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단체를 공격하는 혐

오표현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피

45) hate speech를 한국에서는 ‘혐오표현’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헤이트스피치(ヘイトスピーチ)’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본에서 ‘헤이트스피

치’는 재일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혐한시위, 혐한발언의 다른 말로 쓰인다(문연주, 

2014). 
46) 류지성(2019)은 일본에서의 차별 문제는 소수민족인 아이누족, 과거 류큐왕국이었던 

오키나와 지역출신자, 부락민, 재인조선인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중심이 되어 다

루어져 왔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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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의 혐오표현(예를 들어, ‘조선인’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

으로 한 혐오표현)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통해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 형법상의 규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배상균(2017)은 일본 형법상의 명예

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상해죄가 어떻게 혐오표현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다음

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교토 조선학교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에서 엿볼 수 있듯 명예훼손죄(형법 제230조 제1항)와 모욕죄(형법 제231조)를 통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단체(학교)를 공격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

만, 불특정 다수집단(예: 도쿄시민, 규슈인, 조선인)에 대한 표현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로 처벌하기 어렵다. 협박죄(형법 제2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혐오표현은 협

박죄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해악의 고지가 특정인이 아닌 소수자 집단 전체에 대해 이

루어진 경우에도 당시 주변상황 등을 통해 해당 혐오표현이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는 것

이 인정될 수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상해죄(형법 제204조)는 단순한 정신

적 스트레스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지만 PTSD, 만성투통, 이명증 등의 피해를 입은 경

우에는 상해죄가 성립된 사례가 있으므로, 상해죄가 혐오표현에 적용될 여지도 있다. 다

만, 미필적일지라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해행위와 정신기능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해야만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다. 

종합하면, 일본 형법을 통해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해당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불특정 다수로 구성된 인종적 집

단 전체를 향한 표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송지은·백원우 공역, 고타니준

코, 2015). 이러한 상황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2016

년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이다. 아래에서는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해

당 법률 제정의 배경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교토 조선학교 사건과 오사카시의 헤이트스

피치 대처 조례를 먼저 짚어본다. 

(1) 재특회 가두시위와 교토 조선학교 사건 

일본에서 혐오표현 규제 필요성이 공공의 관심사로 대두된 것은 ‘재특회(재일 특권

을 불허하는 시민회)’의 활동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2007년 설립된 재특회는, 재

일한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도쿄 중심부, 가와사키, 교토, 오사카에서 재일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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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을 주요 공격대상으로 하여 가두시위를 벌여왔는데 2012~13년에 이르러서는 재특

회의 가두시위가 매우 도발적이고 극악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2013년 3월 아사히신문

의 관련 보도 이후 더욱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Higashikawa, 2017). 또한 2013년 10

월 교토지방법원은 재특회의 가두시위 관련 판결인 교토 조선학교 사건 1심 판결을 내

렸다. ‘혐오표현’이라는 용어는 2013년 10대 유행어 중 하나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Higashikawa, 2017). 

교토 조선학교 사건은 조선학교 앞에서 벌어진 재특회 회원들의 가두시위와 관련된 

것인데, 민·형사 판결이 모두 진행되었다. 우선 사실 관계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특회 회원 4명(이하 피고인 4명)은 자신들이 교토에 있는 조선학교에 항의 방문

할 것임을 예고하는 동영상을 2009년 11월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그 해 12월에 교토조

선학원의 초등학교 남쪽 도모 및 인접공원에 11명이 모여 일본 국기, “재특회” 및 

“주권회복을 지향하는 모임”이라고 쓴 깃발을 들고 수업 중인 학교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일본인을 납치한 조총련 산하의 조선학교, 이런 것은 학교가 아니다” “북

한의 스파이 양성기관,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쫓아내자” “약속이라는 것은 인간들끼리 

하는 것이다. 인간과 조선인은 약속이 성립하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성난 목소리로 

고함치면서, 공원 내에 설치된 단상을 옮겨 교문을 막고 공원 내에 설치된 출구 골대를 

파손하였다. 같은 날 오후 피고인 중 1명은 공원 내에 설치된 학교 소유 스피커 배선코

드를 절단하여 파손하였다(배상균, 2017). 당일은 평일 오후여서 학생들은 수업을 받고 

있었고,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소리에 공포를 느낀 아이들이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다(문

연주, 2014). 재특회의 시위는 이후 2차례 더 있었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시위활동을 

촬영한 영상을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이 영상은 1주일 만에 10만 건을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문연주, 2014). 2010년 6월, 학교법인 교토조선학원은 시위참가자들을 피

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형사 판결에 대해 살펴본다. 1심인 교토지방법원은 피고인 4명에 대해 모욕죄, 

업무방해죄, 기물파손죄 성립을 인정하여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하였다(배상균, 

2017). 유죄 판결에 대해 피고인 4명 중 1명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오사카 고등법원

은 항소취지에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다(배상균, 2017). 해당 피고인은 상고하였으나, 

최고재판소는 상고기각결정을 선고하여 2011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배상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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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은·백원우 공역, 고타니준코, 2015). 

다음으로 민사재판에 대해 알아본다. 교토 조선학교 사건은 혐오표현에 대한 첫 번째 

민사판결로 재특회의 활동이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임을 명확하고 인정하고(문

연주, 2017) 재특회의 가두시위가 초래한 피해에 대해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Higashikawa, 2017). 1심 법원인 교토지방법원은 2013년 10월, 학교

주변 반경 200미터 이내 가두시위 금지와 1,225만엔(약 1억 3천만원) 배상금 지불을 명

령했다(문연주, 2017). 법원은 교토 조선학교 판결을 통해 ‘공격적이지만 허용되는 정

치적 표현’과 ‘금지되는 차별적 행위’를 구분하고, 재특회의 가두시위는 후자에 해

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Higashikawa, 2017). 판결의 근거는 조금 달랐지만47)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시에 동의했고, 재특회에게 책임을 물은 결정은 최고법원에 의

해 최종 확정되었다(Higashikawa, 2017). 

교토 조선학교 판결 이후, 정치 지도자들은 혐오표현을 억제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

작했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오사카시 조례가 제정되었다(Higashikawa, 2017). 오사카

시 조례와 헤이트스피치해소법 제정이라는 2016년도의 성과 이면에는 교토 조선학교 판

결, 언론보도 등을 통한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등과 더불어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의 수차례 권고가 있었다(문연주, 2017).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1년, 

2010년 및 2014년 3회에 걸쳐 일본 정부에게 철폐조약 제4조48)의 유보를 철회하고 혐오

표현을 형사처벌하도록 권고했다(배상균, 2017). 아울러 2014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게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동시에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할 

것을 권고하였다(문연주, 2017). 또한, 2016년 1월 24일 일본을 방문한 리타 이자크(Rita 

Izsak) 유엔 소수자문제 특별보고관은, 일본이 헌법상의 평등 조항을 토대로 혐오표현에 

대처하도록 차별 금지 법률을 마련하고 인권문제를 다루는 독립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정치인들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문연주, 2017). 

47) 히가시카와(Higashikawa)의 설명(2017)에 따르면, 교토지법은 국제인권기준인 인종

차별철폐규약의 조항들을 근거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반면, 오사카 고등법원은 당

해 표현의 성격이 “저속(indecent and vulgar)”하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는 차이가 있다. 
48) 제4조는 조약 당사국에게 인종혐오발언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4조를 유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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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사카시의 헤이트스피치 대처 조례 (2016년 1월)

2016년 1월, 오사카시49)는 「오사카시의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大阪

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이하 ‘오사카시의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혐오표현의 법적 정의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Higashikawa, 2017). 오사카시의 조례는 혐오표현을 ‘인종적 혹은 민족적 소수자에 대

해 차별적 표현(discrininatory speech directed at an ethinic or racial minority)’으로 정

의하고 있을 뿐, 종교적 혹은 성적 소수자 등 다른 유형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지

는 않다(Higashikawa, 2017). 또한 해당 조례는 혐오표현 발화자의 이름을 공표함으로써 

부끄러움(shame)을 느끼게 만들 뿐, 혐오표현을 금지하거나 혐오표현 발화자를 처벌하

는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Higashikawa, 2017). 오사카시의 조례에 벌칙 규정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일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표현)의 자유와 기타의 권리

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배상균, 2017). 한편, 혐오표현 발화자의 

실명 공개는 일본의 ‘와(和)’문화를 고려할 때 처벌의 성격을 지닌다는 해석이다. 타

인과 척을 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여 자신의 감정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을 자제하고 

모나지 않게 행동하고 면전에서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일본 특유의 문화 때문에 익명

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내뱉은 헤이트스피츠의 발화자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처벌의 효

과가 있다는 것이다(2019.10.17. 전문가 자문 내용). 

오사카시의 조례50)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면, 우선 해당 조례는 혐오표현(hate 

speech)을 다음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표현활동(an act of expression)으로 정의

하고 있다(Higashikawa, 2017). 첫째,  해당 표현활동은 다음 3가지 중의 하나를 목적으

로 하여 행해진다: ① 인종 또는 민족적 기원과 관련하여 특정 속성을 가지는 개인 또는 

해당 개인에 의해 구성된 집단(이하, ‘특정인 등’)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 ② 특정

49) 오사카시는 재일한국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일본 법무성은 2012년 4월

부터 2015년 9월까지 혐오표현 관련 가두시위 건수 및 추이를 수집하여 공개했는데, 

일본 전국에서 발생했던 혐오표현 관련 시위 1,152건 중 오사카부에서 발생한 시위 

건수는 164건으로 도쿄도의 44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었다(문연주, 2017). 
50) 연구자가 일본어에 능통하지 못한 관계로, 히가시카와(Higashikawa)의 해당 조례 영

문 번역(2017)과 배상균(2017)의 해당 조례 한글 번역을 함께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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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의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 ③ 특정인 등에 대한 증오(hatred), 차별의식 또

는 폭력을 선동하는(incite) 것(제2조 제1항 제1호). 둘째, 표현의 내용(content)이나 방법

(method)에 있어 ① 특정인 등을 상당히(substantially)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는 것 또는 

② 특정인 등 (집단인 경우, 해당 집단에 속하는 개인의 상당수)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

는 것을 말한다(동항 제2호). 셋째, ‘불특정 다수가 표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장소나 

방식을 통해 행해지는 것’이다(동항 제3호). 아울러, 제2조 제2항에서는 혐오표현 활동

을 표현 그 자체뿐 아니라 혐오표현 내용을 담은 인쇄물, DVD, 인터넷 동영상 및 게시

물을 확산하는 행위(즉, 판매, 배포, 상영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사카시의 조례는 시장(市長)에게 혐오표현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

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혐오표현으로 판단된 표현이 건물 등의 시설물에 게시된 경우

에는 시설관리자에게 간판이나 게시물 철거를 요청하는 것, 혐오표현이 인터넷 게시글

인 경우에는 ISP에게 삭제요청을 하는 것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포함된다

(배상균, 2017). 시장은 이러한 조치를 직권에 의해 취하거나 혐오표현의 피해자에 의한 

신고에 따라 할 수 있는데, 피해자 신고에 의한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가 해당 표현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배상균, 2017). 

한편, 오사카시의 조례에 대해 주민소송(Jūmin Soshō, or Local Citizen’s Suit)이 2017

년 9월 17일 제기되었다(Higashikawa, 2017). 주민소송을 제기한 측은 조례의 혐오표현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위헌이며, 북한 정부를 비판하는 정당한 정치적 표현

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Higashikawa, 2017). 또한, 혐오표현 발화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조항은 실질적으로 처벌의 성격을 띠고 있어 발화자에게 위축효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조항은 처벌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헤이트스피치해

소법에 의해 선점(pre-empted)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Higashikawa, 2017). 해

당 헌법소원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2019.10.17. 전문가 자문 내용). 

(3) 헤이트스피치해소법 (2016년 6월) 

오사카시의 조례가 마련되고 반 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 2016년 6월 3일, 일본 국회는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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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공표·시행하였다.51) 이 법 역시 오사카 조례와 마찬가

지로, 처벌규정 등 제재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입법 검토 시 벌칙규정에 대한 논

의가 있었으나 언론(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우려 때문에 벌칙 규정은 제외하고, 일종의 

훈시적·선언적 규정만을 담은 법으로 제정되었다(배상균, 2017).  

첫 전국단위 혐오표현 규제법인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은, 인종적 혹은 민족적 소수자 

이외에 보호되는 소수자 유형을 추가하지 않았고 혐오표현을 금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단지 일본은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성명서에 가깝다는 평가

(Higashikawa, 2017)를 받는다.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해소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밝힘으로써 혐오표현에 대

한 국가적 대응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는 평가(배상균, 2017)도 있지만, 정

부의 책임과 관련하여 정부가 혐오표현을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

적인 세부사항을 제시하지는 않고 단순히 일반 원칙을 밝혔다는 비판(Higashikawa, 

2017)이 함께 제기된다. 다만, 전국단위의 법인만큼 일본 전체에 관할권을 가지며 일본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다(Higashikawa, 

2017).

헤이트스피치해소법52) 자체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본다. 이 법률은 전문(preamble), 

제1장(제1조~제4조), 제2장(제5조~제7조), 부칙(supplementary provisions)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words and deeds)’(이

하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인해 초래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한 후 현 상황

을 개선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은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을 다음의 2가

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선언하기 위함

51) 해당 법안 공표 이전의 맥락을 문연주(2017)의 논의를 빌려 간략히 짚어본다: 민주

당, 사민당 및 무소속 의원은 인종차별철폐시책추진법안을 2015년 5월 참의원에 제

출하였다. 야당이 제출한 이 법안이 체결 보류 중인 상태에서 2016년 3월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은 혐오표현 규제 법안 작성을 위한 공동팀을 설치하여 4월 헤이트스피

치해소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였으나, 법안 

성립 자체를 우선한다는 야당의 양보로 2016년 5월 13일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이 참의

원 본회의에서 다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52) 히가시카와(Higashikawa)의 해당 법률 영문 번역(2017)과 배상균(2017)의 해당 법률

에 대한 한글 소개를 함께 참조하여, 내용을 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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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둘째,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인데, 이는 인권교

육 강화 및 계몽활동을 통해 해당 정책에 대해 알려나감과 동시에 국민들의 이해와 협

조를 구함으로써 달성가능하다. 

헤이트스피치해소법 제1조는 입법 목적을 다시 밝히고 있는데, 이 법은 부당한 차별

적 언동을 없애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 원칙을 

세우며, 국가의 책무를 정함과 동시에 기본 시책을 세우고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 적고 있다. 동법 제2조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정의하고 있는데, 부당한 차별적 언

동이란 “일본 외 국가나 지역 출신인 자 또는 그 후손으로서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

는 사람에 대해” 행해지는 것으로, “이들의 출신을 근거로 하여 이들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할 것을 선동하는 언동”이며, 이러한 언동은  “(1) 공공연하게 그들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나 재산을 위협(threat)함으로써 협박(intimidating)하거나 (2) 그들에 대한 차별

의식을 증대시키거나 유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그들을 심각하게 모욕(severely 

insulting)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은 국민은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하고(동법 제3조), 국가(중앙정부)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 시책을 실행함과 동

시에 지방정부의 혐오표현 해소 시책 마련에 대해 조언해야 하며(동법 제4조 제1항), 지

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혐오표현 해소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동조 제2항)고 규정하

고 있다.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의 제2장(제5조~제7조)은 3가지 유형의 기본 시책을 제시하고 있

다. 첫째, 헤이트스피치 피해상담 시스템의 개발(제5조), 둘째, 교육 강화(제6조), 셋째, 

계몽활동(제7조)이다. 법률 자체에는 중앙정부는 각 기본시책을 시행하고 지방정부는 각 

기본시책 시행을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시책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법무부의 추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혐오표현 대응시책에는 경찰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법무부 인권옹호국 내 헤이트스피치 피해상담팀 설치 및 공공기관의 인권상담 담당자들

에 대한 연수, 민간 비영리단체와 연계한 홍보 및 계몽활동, 온라인 상에서의 차별적 언

동을 선동하거나 유발하는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강구 등이 포함된다(배상균, 

2017). 한편,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동이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교육현장에서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확대해석할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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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배상균, 2017). 또한, 기본 시책에 제시된 상담, 교육, 계몽활동이 

이미 법무성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책이고, 기본 시책 수행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도 부

여되어 있지 않으며, 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조치도 부재해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모로오카, 2016; 문연주, 2017에서 

재인용). 

(4) 헤이트스피치해소법 시행 이후의 현황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은 헤이트스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여

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에서의 각종 대책 입안 

및 시행이 다양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지만, 

유엔 인종차별위원회가 권고한 형벌규정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배상균, 2017). 일본은 법률 시행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법률의 효과에 대해 점검

을 실시하고 개선을 도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시행

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인 2021년에 법무성에 의한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9.10.17. 전문가 자문 내용). 

헤이트스피치해소법 시행 이후, 가와사키시는 혐오표현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과감한 

대응책을 마련했다(Higashikawa, 2017). 혐오표현을 유포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단체가 가와사키시 소재의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 것이다(Higashikawa, 2017). 이 가이드라인은 헤이트스피치해소법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혐오표현 정의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Higashikawa, 2017), 가와

사키시의 시장은 그동안 가와사키시에서 헤이트스피치 시위를 반복해온 주최자의 공원

이용신청에 대해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시설 사용 불허가처분을 내렸다(문연주, 

2017). 이 가이드라인에 벌칙(즉, 시장의 헤이트스피치 중지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에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벌칙 규정)을 추가한 조례안이 2019

년 12월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류지성, 2019). 가와사키시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가이드라인이 교토(2018.4.1.)와 도쿄도(2019.4.1.)에서도 

발표되었다(김창호, 2019). 

다른 지방정부도 조례를 마련했거나 추진 중이다. 나고야시와 고베시는 혐오표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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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조례 마련을 준비 중이었다(Higashikawa, 2017). 2018년 3월, 도쿄 세타가야구는 차별

금지조례를 만들어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 장애, 국적, 인종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구민이 차별을 신고하면 구장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김창호, 2019). 2018

년 10월에 만들어진 도교도 조례인 “올림픽헌장에 따른 인권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

로 하는 조례”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으로 성 소수자 보호를 주

된 내용으로 하면서 모든 유형의 차별을 금지한다(류지성, 2019). 이 조례는 광역지자체 

조례로서는 최초의 것으로 도내에 속한 기초지자체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

에서 영향력이 크며, 성적소수자를 중심으로 헤이트스피치 대상을 넓혔다는 의의가 있

다(류지성, 2019). 

김창호(2019)에 따르면,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시위 활동이 감소

했고,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헤이트스피치를 언급하는 사례 및 개인에 대한 차별적 헤이

트스피치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인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헤이트스피

치해소법의 교육강화 조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에서 재일한국인 역사를 교육하거나 

일본사회의 가해자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헤이트스

피치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행해지기는 어렵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김창호, 2019). 

종합컨대,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은 일본 최초의 반인종차별법으로 인종차별적 혐오표

현에 대한 사회적 규율과 규범이 명확해 지고, 혐오표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시도와 

방안이 공공연하게 모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혐오표현 해

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문연주, 2017). 

3.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일본의 현행 혐오표현 규제 조례 및 법률은 온라인 혐오표현에도 적용되며, 온라인 혐

오표현에 대한 개별 입법은 추진되고 있지 않다. 인터넷상 불법정보인 모욕·명예훼손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를 만족하지 않는 이상 규제되지 않으므로(박미숙·

추지현, 2017)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처벌이 어렵다. 

미디어 내용규제에 있어 자율규제를 기조로 하고 있는 일본사회53)에서 법무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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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동영상을 삭제한 첫 사례가 있었다(문연주, 20117). 일본 법무성은 2015년 12월 일

본의 대표적 동영상 사이트인 니코니코동영상 등에 혐오표현 관련 동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6년 2월 복수의 사이트 운영자가 법무성의 요청에 응하여 해당 동

영상을 삭제하였다(문연주, 2017). 삭제된 동영상은 재특회 멤버가 2009년 11월 도쿄 코

다이라시에 소재하는 조선대학교 앞에서 혐오시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었다(문

연주, 2017). 문연주(2017)는 법무성이 직접 밝힌 것은 아니지만, 법무성의 동영상 삭제 

요청은 도쿄 조선학교 사건 판결에서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보고 있다. 

전술한 오사카시 조례는 온라인 혐오표현에도 적용된다. 헤이트스피치를 발화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의 게재, 배포 등 일련의 유포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례 시행 첫날, 재일한국인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헤이트스피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오사카모임>은 혐오표현이 담겨있는 인터넷 동영상, 

블로그 기사, 게시판 등에 대해 조례에 근거해 피해를 제기했다(문연주, 2017). 

김창호(2019)는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의 영향으로 법무성이 온라인 상의 인권침해에 대

해 IT 사업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17년 3월에는 통신업계가 불법 · 유해정보에 

대응 등에 관한 계약 약관 모델 조항의 해설을 개정하여, 이용자들이 헤이트스피치해소

법 상의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통신기업이 온라인 혐오표현

을 자발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한다. 또한 시민들의 요구 및 항의시위

로 기업들의 대응에도 변화가 왔는데, 일례로 트위터는 2017년 12월 대량의 계정을 헤

이트스피치를 이유로 폐쇄하였고, 유튜브는 2018년 5월~7월의 기간 동안 30만개 이상의 

혐한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김창호, 2019). 하지만 온라인 혐오표현

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김창호, 2019)이다. 

53) 매체 특성에 따른 추가 규제가 있는지 살펴보자면, 일본 방송법에는 혐오표현 관련 

규제는 없다(송지은·백원우 공역, 고타니준코, 2015). 하지만, 일본민간방송연맹의 

방송기준에서는 ‘인종 민족 국민에 관한 것을 다룰 때에는, 그 감정을 존중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더불어 종교에 관하여 ‘타 종교 타 종파를 중상, 비방하는 언

동은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송지은·백원우 공역, 고타니준코, 2015). 또한, 

일본방송협회 방송기준에서는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갖게 하는 방송은 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TV방송에 있어서는 혐오표현 관련 항목을 통해 자율규제

를 행하고 있다(송지은·백원우 공역, 고타니준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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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19년 3월 8일 법무성 인권옹호국은 각 지방 법무성에 통보를 보내, 온라인 

사업자들이 헤이트스피치 삭제 요청에 대응할 때, 기존보다 규제 적용 범위를 넓혀 피

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의 헤이트스피치(예: OO에 사는 재일한국인, OO조선학교의 

학생)에도 대응하도록 했다.54) 이 방침에 대해 법무성 인권옹호국장은 “지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수자의 속성을 가지는 개개인에게 (헤이트스피치가) 구체적인 실해를 가져

온다는 실태에 주목해, 피해 구제의 관점에서 ‘특정’의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BuzzFeed News, 2019.4.18).

제 6절  미국

1. 서론

미국은 전 세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국가로 평가되는데, 표현

의 자유를 우선시 하는 미국의 태도로 인해 혐오표현 규제에서 국제적 접근법과 미국의 

접근법 사이에는 큰 간격이 존재한다. 미국에는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

은 존재하지 않지만, 혐오범죄(hate crime) 관련 법을 통해 표적(target)집단 구성원에 대

한 범죄행위의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다.55) 

54)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관련 최신 현황에 대한 질문에 일본법 전문가가 공유한 최신 

동향이다.
55) 1968년 통과된 연방 혐오범죄(hate crime)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위협 또는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연방 기소를 허용하고 

있다. 1994년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은 성별에 근거한 혐오범죄에 적용된다. 1996년

에는 교회방화방지법이 통과되어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성을 이유로 종교단체의 물

적 재산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한다. 2009년 제정된 혐오범죄방지

법(Hate Crime Prevention Act)은 기존 혐오범죄법의 적용대상을 성별, 성적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를 이유로 범해진 범죄에 까지 확대하였다. 한편, 주 차원에서는 모

든 주 법이 인종, 종교, 그리고 민족성에 기반한 편견을, 32개 주 법이 장애를, 31개 

주 법이 성적지향을, 28개 주법이 성별을, 17개 주 법이 트랜스젠더/성적-주체성을, 

13개 주 법이 연령을, 5개 주법이 정치성향을, 그리고 3개 주법과 워싱턴 D.C.법이 노

숙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혐오범죄를 다룬다(박미숙·추지현, 2017, 5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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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규제에 있어서 미국의 접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 연방대법원이 내린 

관련 판결들을 살펴봐야 한다. 미 연방대법원은 연방 혹은 주의 법률(federal or state 

statute)·행정법(administrative law)·조례(ordinance) 등의 정부행위(state action)가 수

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관

련 판단기준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미국 전역에 구속력(binding)을 가지기 때문

이다.

혐오표현 관련 미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언급할 점은 

미국이 가지는 글로벌 영향력 때문에, 미국의 기준은 한 국가의 기준 이상으로서의 의

미를 지닌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적 가치로 두는 미국의 영향으로 

인해, 1966년에 채택된 유엔의 자유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0조에서 각 국가가 법을 통해 금지해야 할 혐오표현의 유형과 범위는 상당히 

좁게 규정56)되어 있다(Cleveland, 2018). 게다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 

세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상당부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강

조하는 미국의 접근법은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다. 이 절에서는 미국의 혐오표현 규제 

관련 원칙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본 후,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있어서 미국 기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어떤 정책을 펼쳐오고 있는지를 함께 짚어본다.

2. 혐오표현 규제틀

미국의 혐오표현 규제 관련 원칙을 보여주는 미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들은, 2018년 

12월에 발간된 <표현의 자유 100년(The Free Speech Century)>이라는 제목의 책(16인 

공저)의 한 챕터(chapter)인 “국내 및 해외 혐오표현(Hate Speech at Home and 

Abroad)”에 일목요연하게 잘 소개되어 있다. 해당 챕터의 집필자는 콜롬비아 법대의 

사라 클레베란드(Sarah H. Celeveland) 교수로 국제법, 인권법 전문가이자 UN 인권위원

회에 소속되어 있다. 아래 내용은 클레베란드의 정리를 번역하여 요약한 것이며, 이해를 

56) 제20조는 조약 당사국이 “전쟁을 주창하는 프로파간다(any propaganda for war)”

와 “차별(discrimination), 적대(hostility), 혹은 폭력(violence)의 선동/유도(incitement)

에 해당하는 국가적(national), 인종적(racial), 또는 종교적(religious) 증오심(hatred)의 

옹호 (advocacy)”만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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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기 위해 필요할 때는 연구자의 해설을 추가하였다. 

기초적인 인권 보장틀이 갖춰지던 시기인 1946년부터 1960년대 중반 동안, 극단

적인 표현을 규제하는 것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유동적(in flux)이었다. 명백하고 현

존하는 위협(clear and present danger)이 있을 때만 표현을 규제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아무리 싫은(loathe) 표현도 국가의 존립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보호된다는 입장이 견지되었던 반면, 1950년대 매카시 열풍 속에서는 명백하고 현

존하는 위협을 폭넓게 해석하여 공산당원의 표현을 규제하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시기 동안, 수정헌법 제1조는 보통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다른 

형태의 “저가치(low value)” 표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맥

락에서 연방대법원은 1942년 채플란스키 대 뉴 햄프셔 (Chaplinsky v. New 

Hampshire) 판결을 통해 면대면 상황에서 즉각적인 평화위반(breach of the peace)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발적 언사(fighting words)’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 못한

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표현은 경찰관을 “망할 파시스트

(damn fascist)”라고 부른 것이었다. 하지만 1949년 테르미니엘로 대 시카고 

(Terminiello v. Chicago) 판결에서는 파시시트의 연설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

면서 연방대법원은 ‘사람들을 분노에 차게 만들어 분쟁(dispute)과 불안(unrest)을 야

기하는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며, 표현의 자유 기능 자체가 분쟁과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 선언했다. 한편, 1952년 보하르나이 대 일리노이(Beauharnais v. 

Illinois) 판결에서는 백인우월주의자단체의 회장이 인종분리를 주장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했던 일리노이주 법률을 합헌이라 판단했다. 이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특정 인종집단을 공격하는 표현은 보호받지 못하는 명예훼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았고, 해당 법률은 인종적 폭력에 대응한다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

았다. 요컨대, 1946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에는 혐오표현 규제를 합헌이

라 본 판결(대표적으로 채플란스키 판결과 보하르나이 판결)도 나왔고 그렇지 않은 

판결(테르미니엘로 판결)도 나왔던 것이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1964년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에서 12년 전에 내려졌던 보하르나이 판결, 즉 특정 인종집단을 공격하는 표현

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한 판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설리반 판결

을 기점으로 하여 각 주의 명예훼손 법률은 수정헌법 제1조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

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토론이 “억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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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강건하며, 개방적(uninhibited, robust, and wide-open)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미국의 국가적 대원칙의 확립이었다. 

마침내 1969년 연방대법원은 ‘단순한 폭력의 주창(mere advocacy of violence)’과 

‘즉각적인 위법 행위의 선동(incitement to imminent lawless action)’을 구분하면서 전

자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고 후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제1조 해석

에 대한 현대적(modern) 기준을 내놓았다. 이 역사적인(landmark) 판결이 1969년에 

내려진 브렌드버그 대 오하이오(Brandenburg v. Ohio)이다. 브렌드버그 재판의 쟁점

은 백인우월주의자 집단인 KKK(Ku Klux Klan)의 지도자가 KKK 회원들에게 전달

되는 원격(televised)연설을 통해 “유대인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Send the Jews 

back to Israel)”, “깜둥이새끼들을 묻어라(Bury the niggers)”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향후에 있을 “복수(revengeance)”를 조심하라고 말한 것을 오하이 주법 위반으로 처

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발언을 듣고 있던 KKK회원들 중 일부는 무기를 소지

하고 있었고, 십자가를 태운 회원들도 있었다. 연방대법원은 오하이 주법이 수정헌

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내리면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천명

했고, 이 판결로 인해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을 처벌했던 기존 

판례들은 모두 뒤집히게 되었다. 브렌드버그 판결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발화

자가 폭력을 주창한다거나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발화자의 표현이 즉각적인 불법 행동을 선동하거나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그러한 행동이 선동 혹은 유발될 가능성이 다분할 경우에

만 표현을 규제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77년 일리노이 스코키(Skokie) 마을에서의 나치복장 행진이 

허용되었던 것이고, 증오에 가득 찬 인종 공세(hateful and racially offensive)라 해도 

즉각적인 폭력을 선동하지 않는 한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는 판결이 나왔다.57) 다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스코키 마을에서 

나치복장 행진을 금지했던 해당 조례(ordinance)는 앞서 언급한 1952년 보하르나이 

판결에서 합헌 결정이 났던 일리노이 주법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던 것이었고, 그 내

57) 이 판결은 연방항소법원의 판결까지만 나왔고, 연방대법원이 판단을 거부함으로써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Collin v. Smith, 578 F.2d 1197 (7th Cir.), cert. 

denied, 439 U.S. 915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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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국제 인권법 조항들과 유사했다. 스코키 조례는 “폭력, 

증오, 학대 또는 적대감(violence, hatred, abuse or hostility)”을 선동하거나, 종교, 인

종, 또는 국적을 근거로 하여 “집단에 대한 증오를 고취하거나 선동하는(promoting 

or inciting group hatred)” 자료를 “배포(dissemination)”하는 행진을 금지했었다. 

1992년에 이르러서 알.에이.브이 대 세인트 폴 시 (R.A.V. v. City of Saint Paul) 판

결이 나오게 되는데, 공공장소에서 십자가를 불태운 행위에서 시작된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인종, 피부색, 교리(creed), 종교 또는 젠더(gender)“에 기반하여 다른 

이들에게 분노(anger), 놀람(alarm), 혹은 분개(resentment)를 유발하는(arouse)” 상징

물을 공공장소 혹은 사유지에 내보이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보았다. 

이 법률이 금지하는 상징물에는 “불타는 십자가 혹은 나찌 만자(swastika)”가 포함

되어 있었다. 연방대법원은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city)정부의 입법목적은 매

우 중요하지만(compelling) 해당 법률은 “인종, 피부색, 교리(creed), 종교 또는 젠더

(gender)“에 기반한 경우만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표현기반 규제’에 해당하며 그 광

범위한 성격으로 인해 위헌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추후에 연방대법원은 2003년 버

지니아 대 블랙(Virginia v. Black) 판결을 통해 ”위협하려는 의도(intent to 

intimidate)“를 가지고 십자가를 불태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 법률이 합헌이라는 결

정을 내렸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특정 개인들을 향해 위법한 폭력을 행사할 의도

가 있음을 진지하게(seriously) 표현하는 것, 즉 ”진정한 위협(true threats)“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십자가를 불태우는 행위는 오랜 역사 동안, 

임박한 폭력(impending violence)을 상징해 왔기 때문에 법으로 그러한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당 판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위한 십자가 불태우

기와 KKK의 인종차별 이데올로기를 표현하기 위한 십자가 불태우기는 구별되어야 

하며 후자는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요컨대, 극단적이고 증오에 찬 표현을 규제하는 문제에 관한 미국의 논쟁은 시간

적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고, 이 논쟁은 수정헌법 제1조에 비춰볼 때 과연 어떤 경

우에 정부가 증오에 찬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근래에 들

어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즉각적인 불법행위나 폭력을 선동하는 경

우에만 적용되도록 아주 좁게 규정된 법률만이 헌법상 허용된다. 지금까지의 내용

은 클레베란드(Celeveland)의 정리를 번역하여 요약한 것임을 다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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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는 미국의 전통 때문에, 혐오표현으로 발생한 개인의 

정신적 피해를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것도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다. 미국 주

(states) 중에는 ‘정서적 고통의 의도적인 유발(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이하, IIED)’을 불법행위(torts)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주가 있다. 이

라크 전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미 해군 매튜 스나이더(Matthew Snyder)의 장례식에 웨스

트보로침례교회(Westboro Baptist Church) 교인들이 동성애를 비난하는 팻말들을 들고 

나타난 사건이 있었는데, 팻말에는 차마 글로 옮기기 어려운 동성애 혐오표현이 적혀 

있었다. 해당 교회는 매튜의 부모가 자식을 잘못 길렀다고 비난하는 글을 자신들의 교

회 웹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매튜의 아버지는 해당 교인들을 IIED를 근거로 고소했고 

1심 법원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해당 표현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

호된다고 판결했고, 2011년에 내려진 스나이더 대 펠프스 (Snyder v. Phelps, 562 U.S. 

443 (2011))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IIED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표현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3.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없을 뿐만 아니라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도출

된 법리를 통해 금지되는 유형의 혐오표현을 아주 좁게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온

라인 혐오표현을 걸러내는 주요 기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이다. 아울러 

미국 학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소셜미디어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정보 수탁자

(information fiduciaries)’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Balkin, 2018)처럼 온라인 내용

물 규제에 있어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혐오표현

이 온라인 내용물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온라인 혐오표현을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

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 온라인 괴롭힘(bullying)이

나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관련해서는 통신품위유지법 제230조58)를 개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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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한적으로 적용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Klonick, 2017). 따라서 이 절에서는 사기업인 온라인 플랫

폼들이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목적과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자사 플랫폼

에서 논쟁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통신품위유지

법 제230조가 있다고 해도 면책 조항에 근거한 보호를 받기 위해 법률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종종 높은 비용부담을 초래하기 때문(Sellars, 2016)이라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플

랫폼들은 이용자 수를 늘이고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에 머무르는 시간을 증대시키

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정 소셜 미디어 공간

이 인종차별적인 표현과 개인을 공격하는 학대 표현들로 가득 차 있을 경우, 그 서비스

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게 되고 이는 기업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Balkin, 2018). 실제로 트위터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콘텐츠 필터링을 거부하다가 

트위터 공간이 각종 혐오표현과 온라인 괴롭힘으로 오염되면서 이용자 수가 급격히 줄

어들자, 기존 방침을 바꾸고 적극적인 콘텐츠 필터링을 시작하기도 했다(Klonick, 2017).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경제적 동기에서 자발적 자율규제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하지

만,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자율규제를 실시한다

(Klonick, 2017). 때로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혐오표현 규제 요구(Balkin, 2018)에 반응하여 

자율규제가 이루어진다. 언론이 이용자들의 집단행동이나 공적 인물의 입장에 대해 보

도를 하면 플랫폼들이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왔다(Klonick, 2017). 외부기관 및 단체의 영

향과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 규제를 개발해 나가기도 한다(Klonick, 2017).59) 다만, 기업

에 의한 자율규제는 이용자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검열을 최소화하여 최대 

분량의 표현물을 자사 플랫폼에 남기는 노력을 함께 반영하여 이루어진다는 점(Klonick, 

58) 이용자들이 게시한 명예훼손 게시물 등 위법 표현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온라

인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담고 있다.
59) 일례로 사이버혐오에 관한 작업반(Working Group on Cyberhate)이 몇 달간의 회의 

및 활동을 통해 작업한 내용을 모아 “사이버혐오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Best 

Practices for Responding to Cyberhate)”이라는 제목의 웹페이지를 2014년 9월에 만

들어 ADL 웹사이트에 게시해 오고 있다. 해당 웹페이지 주소: 

https://www.adl.org/best-practices-for-responding-to-cyberhate

https://www.adl.org/best-practices-for-responding-to-cyber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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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각자 자사 서비스에서 혐오

표현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커뮤니티 규정

(Community Standards)’을 통해, 트위터는 ‘트위터 운영원칙(Twitter Rules)’을 통해, 

유튜브는 ‘커뮤니티가이드(Community Guidelines)’을 통해 혐오표현의 정의를 제시하

고 있다(아래 표 참조). 그러한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표현의 유형을 비교적 자세히 나열

하고 있는 사업자도 있고, 혐오표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

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 및 예시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혐오표현으로 간주되

는지 알기 어렵다. 페이스북의 글로벌 정책 관리자(Global Policy Manager)는 회사 내의 

콘텐츠 중재자(content moderators)들에게 콘텐츠 삭제 기준을 제시할 때의 어려움을 이

렇게 요약했다: “못생긴 옷(ugly clothes) 사진을 지우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어요. ‘오

렌지색 모자 사진을 지워라’라고 해야만 해요.”(Klonick, 2017). 이런 맥락에서 혐오표

현과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

이다(Klonick, 2017). 대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에 게시된 표현물을 전적으

로 자사의 자체 판단(a platform’s sole discretion)에 근거해서 삭제하거나 수정할 권리

를 가지기를 원하고,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 표현물의 정확한 범위를 자세히 설명하기를 

꺼려한다(Sellars, 2016). 

플랫폼 혐오표현의 정의 및 방침

페이스북

혐오발언: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성적 취향, 성별 또는 성적 정체성, 심각

한 신체적 장애 또는 질병과 같이 보호받는 특성을 이유로 타인을 직접적으

로 공격하는 것. 

- 이민자 신분에 대한 보호 제공

- 폭력적이거나 비인격적인 발언, 열등함에 대한 언급, 배제 또는 분리 유도

를 공격으로 정의. 

- 공격은 정도에 따라 세 가지 등급으로 구별됨. 

혐오표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특정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거나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타

인의 혐오 발언이 포함된 콘텐츠를 공유하는 경우

<표 5-4>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혐오표현 관련 정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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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발언이 자신을 지칭하거나 힘을 실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연인과 결별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수사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여성 전용 모유 수유 모임과 같이 건강 모임이나 서로를 지지하는 모임에서 

멤버 관리를 위해 특정 성별에 한정된 표현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트위터

- 혐오행위: 인종, 민족, 국적, 성적 성향, 성별, 성 정체성, 종교, 나이, 장애, 

심각한 질병 등을 이유로 타인에게 폭력을 조장하거나, 직접적인 공격을 가

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됨. 또한 이러한 범주의 특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용

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인 계정은 허용되지 않음.

- 혐오 이미지 및 표시 이름: 프로필 이미지 또는 프로필 헤더에 혐오 이미

지나 상징을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사용자 아이디, 표시 이름 또는 프로필 

자기소개를 사용하여 특정 대상을 괴롭히거나 사람, 단체 또는 보호 대상 

범주에 속하는 이들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하는 등의 가학적인 행위에 참여

해서도 안 됨. 
(사이버 폭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협박,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

각한 상해를 바라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포괄하고 있음) 

- 주된 대상 또는 희생자가 보호 대상 집단인 대량 학살, 폭력 사건 또는 

구체적인 폭력 가해 방법을 언급하는 행위(예: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묘사하

는 미디어, 폭행을 묘사하는 미디어) 금지 

- 보호 대상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공포 유발 금지: 보호 대상 범주에 속하

는 구성원이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주장

을 포함하여 개인을 보호 대상 범주에 대한 두려움을 선동하거나 무서운 고

정 관념을 퍼뜨릴 목적의 콘텐츠의 표적으로 삼는 행위 (예: "모든 [종교 단

체]는 테러리스트다.") 금지

- 반복적이거나 일방적인 비방, 욕설, 인종 및 성 차별적 발언 또는 다른 사

람을 비하하는 콘텐츠 금지 

혐오 이미지(예: 나치 만자, 동물 특징을 넣어 변경한 개인의 이미지, 홀로코

로스트를 언급하는 노란색 다윗의 별 배지를 넣어 조작한 이미지) 금지 

생방송 동영상, 계정 자기소개, 프로필 또는 헤더 이미지에는 혐오 이미지를 

묘사하는 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음

유튜브

증오심 표현 금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

력 또는 혐오감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삭제됨: 연령, 카스트, 장애, 민족, 성 

정체성, 국적, 인종, 이민 신분, 종교, 성별, 성적 취향, 큰 폭력 사건의 피해

자와 그 친인척, 군필 여부

증오심 표현 금지 정책 위반 콘텐츠 유형: 

- 개인이나 집단을 인간 이하로 묘사하거나 동물, 곤충, 해충, 질병 또는 기

타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에 비유하여 존엄성을 침해

- 앞서 언급된 특성을 문제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을 찬양 또는 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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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의한 혐오표현 분류가 실제로 어떻게 행해지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

는데, 바로 2012년에 유출된 페이스북 내부 가이드라인 문서를 통해서다. ‘2012년 학대 

기준(Abuse Standards) 시행 매뉴얼’은 9가지 유형의 혐오표현을 나열하고 있다(아래 

그림 참조)60) 해당 기준들은 “① 비방표현(slurs)나 모든 종류의 인종관련 코멘트; ②보

호되는 유형(protected category)에 근거한 공격; ③ 증오 상징물(hate symbols); ④ 폭력

을 조장하는 것으로 주로 알려진 단체나 사람들에 대한 지지를 보이는 것; ⑤ 증오와 폭

력을 뜻하는 것으로 주로 알려져 있는 상징물을 묘사하는 것(단, 그러한 상징물에 반대

한다는 명확한 언급이 해당 상징물과 함께 제시된 경우는 제외함); ⑥ ”사진 대 사진

(versus photos)“, 즉 두 명의 (또는 동물과 그 동물을 닮은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 ⑦ 포토샵을 통해 이미지를 조작하여 이미지 속의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

이게 하는 것 등이다. 또한, 이 매뉴얼은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맥락 요소들을 제시하

고 있다(아래 그림 참조). 맥락요소들은 명백히 유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게시물은 

혐오표현으로 보지 않고(즉 허용되고); 정치적인 표현은 허용되며; 증오 상징물을 공적

인물이나 국가원수를 상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는 반면 일반인이나 법집행관을 상대

60) 해당 매뉴얼에 대해서는 Gawker의 2012.2.16.일자 보도에 의해 알려졌고, Abuse 

Standards 집행 매뉴얼의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scribd.com/doc/81877124/Abuse-Standards-6-2-Operation-Manual  

- 증오심 조장을 주목적으로 특정 인종, 민족, 종교 등을 비방하는 내용

- 앞서 언급된 특성을 문제 삼아 증오심을 일으키거나 조장하는 고정관념을 

표현하는 것 (말, 텍스트 또는 이미지의 형태로 고정관념을 조장하거나 사실

처럼 전달하는 행위 포함)

- 증오심을 조장하기 위해 앞서 언급된 특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열등하거나 결함이 있거나 병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지능 또는 능력이 모자라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묘사하여 한 집단을 

다른 집단에 비해 열등하다고 표현하는 행위.

- 폭력, 차별, 분리 또는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특정 집단이 앞서 언급된 

특성을 지닌 집단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

- 앞서 언급된 특성을 문제 삼아 사악하거나 부정직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개인이나 집단의 탓으로 돌리는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

- 앞서 언급된 특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예속 또는 지배를 

주장하는 것

- 여러 근거를 통해 이미 입증된 폭력적 사건의 발생을 부인하는 것

https://www.scribd.com/doc/81877124/Abuse-Standards-6-2-Operation-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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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ellars, 2016). 

내부 가이드라인 문서가 유출된 것이 2012년이니 그 이후 페이스북의 내부 가이드라

인은 변화를 거듭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기와 비교할 때,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콘

텐츠 중재 방식은 한층 복잡한 규칙들의 체계로 변화했는데, 이는 ① 급증한 이용자 숫

자와 콘텐츠의 양 ②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로벌화와 다양화 ③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

간 중재자 팀(teams of human moderators)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기인

한다(Klonick, 2017). 

[그림 5-1]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을 집행하는 콘텐츠 중재자(content 

moderators)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2012년 내부시행 매뉴얼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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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cribd.com/doc/81877124/Abuse-Standards-6-2-Operation-Manual

제 7절  소결 및 국내 시사점

혐오표현이 초래하는 해악의 심각성에 대한 높은 우려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낳는다. 이 질문에 국제기구는 그리고 각 국가는 어떤 답변을 제

시해 왔는지를 짚어보기 위해, 국제인권조약 기준,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

판소)의 기준과 더불어 4개 국가(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의 혐오표현 규제 법률 및 온

라인 혐오표현 규제 관련 움직임을 짚어보았다. 각 절별로 개요와 배경을 도입부에 서

술한 후, 본문의 내용은 크게 기존의 혐오표현 규제틀에 대한 논의와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노력에 대한 논의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절에서는 국내 시사점을 

중심으로 소결을 제시한다. 

https://www.scribd.com/doc/81877124/Abuse-Standards-6-2-Operation-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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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규범 검토가 시사하는 바

국제인권조약 기준 검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제인권조약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국제인권조약 중 혐

오표현 관련 논의에서 항상 핵심적 내용으로 인용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3개의 조

약—집단살해방지협약, 자유권 규약, 인종차별금지협약—의 체약국이다.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은 체약국으로서 이행에 관한 법적 의무를 지며, 우리 헌법에 따라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얻은 국제규범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

으나, 실제 국제규범에서 요구하는 입법적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혐오선동의 가장 극심한 형태인 집단살해죄(genocide)는 국제형사재판

소 설립에 관한 로마규정의 비준에 따른 이행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규

정되어 있지만, 집단살해의 선동, 인종적 우월성이나 인종적 증오에 관한 사상을 유포하

는 행위,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행위, 차별·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에 대한 입법이 미비하다. 성적 괴롭힘(성희롱)과 장애인차별금

지법 상의 언어적 괴롭힘을 제외하고는 괴롭힘에 대해서도 입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

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오프라인 및 온라인 혐오표현 관련 규제 논의에 있어 법으로 규

제되어야 할 차별/적대/폭력 선동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러한 표현이 초

래하는 위험을 억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구체적인 규제방안은 무엇인지에 대

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라바트 행동강령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형사처벌해야 하는 혐오표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민사적‧행정적 제재의 대상

이 되는 혐오표현, 사회적 관용(tolerance)과 예양(civility)이나 타인의 권리 존중 차원에

서 우려를 일으킬 수 있으나 법적 제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혐오표현을 구별하여 

혐오표현 대응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구별의 틀 안에서 혐오표현 관련 현행 

국내 주요 법령61)을 재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법적 규제대상인 차별/적의/폭력 선동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입법을 통해,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할 심각한 유형의 혐오표

61) 혐오표현 관련 국내 주요 법령은 지난 10월말에 발간된 이승현·이준일·정강자·

조혜인·한상희·홍성수, <혐오표현 리포트>, 62~66쪽에 요약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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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국제규범은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노력이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고려해야 기준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하는 

형태로 법적 규제대상인 차별/적의/폭력 선동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을 진행할 필요가 있

다. 해당 기준들을 살펴보면, 우선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이 정당화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적법성(legality), 비례성(proportionality), 필요성

(necessity)--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표현을 규제하려고 할 때는 법을 통해 규제

해야 하고, 그 법은 타인의 권리와 명성에 대한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라는 정당한(legitimate)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목적을 보호하

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캄덴 원칙은 이

러한 요건들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국가에 의한 법적 규제는 

1) 긴급한 사회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명확하고 협소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2) 이용가능한 

수단들 중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이어야 하며 (즉, (지금 제안하는 수단보다) 표현의 자

유를 덜 침해하면서도 (해당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다른 수단은 없으며) 3) 광범위하지 

않아야 하고 (즉, 넓은 혹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을 규제하거나 유

해 표현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표현까지 규제하지 않아야 하고) 4) 비례적, 즉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표현의 자유 침해 보다 커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형법으로 금지되는 혐오표현을 규정할 때는, 라바트 행동강령이 제시하고 있는 

형사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혐오표현을 판별하는 6가지 판단기준—맥락, 화자, 의도, 내

용과 형태, 발언행위의 범위, 임박성을 포함한 가능성—을 적용하여 형법상의 규정이 규

율하고자 하는 목표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2019년 10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듯이, 혐오표현이 온라인에서 행해졌다고 해서 가중처벌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온

라인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역시 적법성(legality), 필요성 및 비례성(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정당성(legitimacy) 기준을 충족하는 형태여야만 한다. 또한, 특별보

고관은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있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게시물 중재(content 

moderation) 원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관심과 바이러스성을 중

시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에 혐오표현물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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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기 위해, 인터넷 기업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특히 오프라인에서의 폭력과 차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온라인 상의 혐

오표현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도 적극적인 혐오표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대응 검토가 시사하는 바

유럽연합의 기본결정 및 지침, 그리고 유럽평의회의 권고 및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은 우리나라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혐오표현 규제의 대표 지역

인 유럽의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인종, 피부색, 종교, 출

신이나 민족적‧인종적 기원을 근거로 한 혐오표현을 규율하는데 주요 방점이 찍혀있고, 

차별금지 관련 지침을 통한 차별행위 규율과 혐오표현 규제가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다

는 점, 온라인 혐오표현 규율에 있어서는 자율규제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 등이 주요 

특징이다. 또한, 2018년 10월에 개정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 제28조b는 특정 집단

에 속한 사람에 대한 폭력 혹은 증오를 선동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동영상 공유 플

랫폼을 통해 제공되지 않도록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들(video-sharing platform services)

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회원국이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유튜브 등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 서비

스 기업들과의 논의를 통해 2016년에 채택, 시행 중인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

하기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은 특

히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인 인터넷의 특성 상, 역외사업자

의 협조 없이는 국내 법률의 실효적 집행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행동강

령은 총 12개의 실천사항을 담고 있는데, 미국 기반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이 

유럽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는 온라인 혐오표현물에 대해 신고를 기반으로 하여 삭제 또

는 접속 차단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행동강령은 인터

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혐오표현에 대한 자체 규율과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

으며, 신고절차와 금지되는 표현의 형태를 교육하고 인식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관련 문제에 대해 정부와 협력할 담당 부서(focal point)를 지정할 것, 플랫폼 사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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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담당 직원을 교육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혐

오 수사(rhetoric)와 편견에 대응하기 위한 모범사례를 훈련하는 등의 협력활동을 할 것 

등을 장려하고 있다. 즉, 게시물 삭제나 접속차단을 통한 네거티브 규제뿐만 아니라 혐

오표현 대응을 위해 사업자가 방침을 명확히 하고, 문제가 되는 표현을 판별함에 있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며, 시민단체와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 및 대항 표현 장려 등의 

포지티브 규제를 병행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러한 행동강령이 그

저 선언적인 문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행동강령에서 정

한 바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응결과 보고서를 EU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율규제 상황을 점검하고, 자율규제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법적 규제가 필요한 지 여부도 가늠하겠다는 것인데, 국내에서도 자

율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지점이라 하겠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온라인 혐오표현 판결 6개는, 사법적 판단을 통해 ‘불쾌한

(offensive)표현’과 ‘불법적인 혐오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더불어 

실제 사례를 보여준다. 또한, 제3자에 의해 게시된 혐오표현에 대해 포털 혹은 블로그 

운영자와 같은 인터넷 중개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역시 

제공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온라인 혐오표현 판결 중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정당한 것으로 

결정된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표현은 1) 페리 운영업자를 위협하는 성격의 극단적 내

용의 뉴스 댓글 (델피 판결), 2) 인종갈등이 심각한 보스니아에서 세르비아인에 대한 욕

설 및 그들을 군사행동으로 제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다수의 게시글 (스마지치 

판결), 그리고 3) 시선을 끌기 위해 나치 지도자 및 나치 만장이 찍힌 사진을 올린 블로

그 게시글 (닉스 판결)이었다. 반면,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 판결에

서 문제가 되었던 표현은 1)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욕설 댓글 (헝가리 콘

텐츠 제공자 협회 판결), 2) 명예훼손성 댓글 (피홀 판결), 3) 경찰관을 모욕한 댓글 (사바 

테렌티예프 판결)이었다. 즉, 구체적인 폭력이나 위협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은 경우와 

해당 개인에게 모욕적이고 불쾌할 수는 있지만 혐오표현에는 해당하지 않는 표현간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들은 인터넷 중개자의 매개책임에 대한 결정에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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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밝히고 있다. 우선, 문제가 된 댓글이 1) 상업적으로 제공되고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뉴스 포털에 게시된 뉴스 기사에 대한 반응으로 게시되었는지(델

피 판결), 아니면 비영리 자율 규제 협회 혹은 소규모의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뉴스 

게시판 혹은 블로그에 달린 댓글이었는지 (헝가리 콘텐츠 제공자 협회 판결 및 피홀 판

결)에 따라 매개책임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전자의 경우에는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책임을 질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

는 2)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문제가 된 댓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댓글을 삭제하려는 조치 및 해당 댓글 게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

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는지 여부(델피 판결 및 피홀 판결), 3) 온라인 서

비스 사업자에게 매겨진 벌금이 적정했는지의 여부(델피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중개자의 매개책임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을 내렸다. 우리 대법원은 2009년에 내린 

판결에서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포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주의 의무를 지는 경우에 대해 명시한 바가 있었는데, 그 구체적 요건은 다음

과 같다: 1)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2) 사업자가 피해자에게서 구체적 

개별적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3) 피해자에게서 직접적 요구를 

받지 않았더라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4)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반복 게시를 차단할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2008다53812). 국내에서는 아직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

율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3자의 혐오표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매개자의 

책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에 있어서의 온라인 서비스 매개자의 책임을 판별하는 기준을 향후 불법 혐오표현에 대

한 온라인 서비스 매개자의 책임 판별 기준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할 것이라 유추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유럽인권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사

업 규모에 따라 법적 책임의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국내에서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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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대응 검토가 시사하는 바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는 개별 국가가 자국의 역사적 사회

적 맥락을 반영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혐오표현 규제틀을 정립해 왔고 그에 따라 온

라인 혐오표현에도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대응 방식이 

훌륭하다는 평가나, 혹은 특정 국가의 대응 방식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

는 식의 논의는 부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각 국가별 대응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한 후, 

역사적 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취할 것’이 있는지를 논해보고자 한

다. 

우선 독일은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장 강력하게 마련되어있는 국가로 평가

할 수 있다. 독일은 EU의 평등대우 관련 4개 지침(Directive) 모두를 수용하여, 일반평등

대우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은 “인종 혹은 민족적 기원, 젠더, 종교 혹

은 신념, 장애, 연령, 성적지향”을 사유로 하는 차별행위를 억제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괴롭힘, 차별적 성적 괴롭힘, 차별 지시를 금지하는 

조항들이 혐오표현 금지와 관련된다. 무엇보다도 독일은 형법에 직접적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증오선동을 규제하는 제130조(특정집단에 대한 증오선동

죄 및 홀로코스트(Holocaust) 역사 부정죄), 위헌조직의 선전물 유포를 금지하는 제86조, 

위헌조직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제86a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집단모욕죄 및 집

단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있어 인격권 침해를 막는 조항들이 혐오표현 침해를 막는 조

항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공회의법, 협회법, 네트워크법집행법, 청소년보호법, 

민사소송, 연방 차별금지 기구의 역할, 미디어 관련 법률 등을 통해 혐오표현을 직·간

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의 혐오표현 규제에 적용되는 네트워크법

집행법(NetzDG)이 201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독일 형법상 21가

지 유형의 불법정보를 이용자 신고에 기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국 내·외 소셜네트워

크운영자가 신속하게 삭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독일의 강력한 대응은 제2차 세계대전 종주국으로 나치의 유대인 학

살이라는 역사적 경험과 맞물려 있고, EU의 평등대우 관련 4개 지침(Directive) 모두를 

수용하여 ‘일반평등대우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는 사회적 배경 맥락에서 이해되

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형법 조항을 통해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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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네트워크법집행법이 온라인 혐오표현의 유통을 막는 효율적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이 형법으로 규제되거나 정보통

신망법상 불법정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형사처벌해야 하는 혐오표현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민

사적‧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입법화하는 작업이 선

행된 이후에는 그러한 법적 규제틀에 기반하여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과 유사한 장치

를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이 규

정하고 있는 이용자 이의제기 처리 방식 및 절차, 소셜네트워크 사업자의 조치 현황 공

개 의무,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역외규제 등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제

도 운용 및 향후 국내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향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62) 

둘째, 프랑스는 독일과 유사한 점이 많다. 차별을 규제하는 법률이 따로 존재하고, 형

법상 규정을 통해 혐오표현을 처벌하고 있으며, 홀로코스트 부인죄 역시 처벌한다. 아울

러 프랑스에서는,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을 모델로 한 ‘온라인상 혐오 대응에 관한 

법률’(아비아 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프랑스 내 월간 접속량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 속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언론자유

법 제24조(차별, 적대감, 폭력 선동) 및 제33조(집단모욕죄)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표현에 

대한 신고를 받은 후 24시간 내에 해당 내용을 삭제, 또는 접근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고 

62) 이런 점에서 최근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3828)은 전술한 망법 개정방향의 상당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국외에서 이

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는 역외규정 조항을 신설하고 있고, 아울러 불법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권을 신

설하고. 임시조치 대상 정보게재자에게는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삭제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불법정보 유통방지 담당자 지정 및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분

기별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망법 개선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추가 의무규정이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과도한 부담

이 되지 않도록 해외사업자들에 대한 집행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

며, 특히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도움이 되려면 특정 유형

의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개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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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형법과 언론자유법을 통해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국내와는 상황이 다르다 하겠다. 한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단체인 

아티클나인틴은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 및 프랑스의 아비아 법안이 사업자에게 의한 사

적 검열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이다. 

프랑스 혐오표현 규제 법률의 특징은 비공연적 상황에서의 혐오표현은 형법으로 처벌

하고 공연성을 충족하는 상황에서의 혐오표현은 언론자유법을 통해 규제한다는 점이다. 

홀로코스트 부인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언론자유법에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인

종에 근거한(“민족, 국가, 인종, 종교”에 근거한)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국가

적 관심이 높지만, 2004년 차별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인종에 근거한 혐오표현 

이외에, “성별,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 장애”를 근거로 한 혐오표현 역시 처벌하는 것

으로 형법과 언론자유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혐오표현 대상 집단(target group)의 속성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또한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혐오표현 대상 집단의 속성에 대한 국제 및 해외 기준을 간략히 짚어보면, 자유

권 규약은 “출신국가/민족, 인종, 종교”만을 명시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일반평등대

우법에서는 “인종 혹은 민족적 기원, 젠더, 종교 혹은 신념, 장애, 연령, 성적지향”을 

사유로 하는 차별행위를 금하고 있고 형법 제130조 제2항에서는 “국적, 인종, 종교, 인

종적 기원을 근거”로 하는 혐오표현을 금하고 있다. 프랑스는 인종적 사유(“민족, 국

가, 인종, 종교”) 및 “성별,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 장애”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고 일

본은 “일본 외 출신자” 즉 인종적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2019년 6월에 발표된 UN의 

혐오표현 대응 전략 및 행동강령은 “종교, 민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젠더 또는 

다른 정체성 요소”라고 서술하고 있다. 종합컨대,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의 원류는 인종

적 사유에 기반한 혐오표현 금지에서 출발했고, 이후 “성별/젠더, 장애,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 연령”으로 확대되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국제 및 해외 기준

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추가되어야 할 혐오표현 공격 

대상 집단의 속성이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일본은 매우 좁은 범위에서 혐오표현 규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에서 금하고 있는 혐오표현은 ‘적법하게 거주하는 일본 외 출신자’를 공격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이고, 인종차별철폐협약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민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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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적 차별 문제가 심각한 일본에 대해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여러 차례 관련 

규제법 제정을 권고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16년 혐오표현 대응을 위해 마련된 오

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 조례 및 전국단위의 법률인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은 처벌조항

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라는 상징적 의

미가 더 크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후 만들어진 조례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도쿄도 조례)도 포함되어 있고, 처벌조항을 담은 조례안(가와사

키시 조례안)도 제출되고 있으므로, 향후 점차 헤이트스피치 규제 범위가 넓어지고 규제 

방법이 강제성을 띨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일본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재특회 가두시위에 대한 교토 조선학교 판결이 보여주듯

이 ‘공격적이지만 허용되는 정치적 표현’과 ‘금지되는 차별적 행위를 구분’하고 후

자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혐오표현 입법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 2016년 제정된 헤이

트스피치해소법처럼 처벌 조항이 없는 법률이라 할지라도 혐오표현 해소를 기본 목표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밝힘으로써, 즉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적 대

응을 선언하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혐오표현 피해상담 시스템 개발, 교육 강화, 계몽활

동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넷째, 미국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국가적 전통에 기반하여 국가

에 의한 표현물 규제에 매우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정

부가 혐오표현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도발적 언사

(fighting words), 불법행위나 폭력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선동하는 경우, ‘위협하려

는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를 불태우는 상징적 표현이 진정한 위협으로 작동하는 경우’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다. 온라인 상황에서의 표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희

박하다.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에서 온라인 상의 혐오

표현이 규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 기반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혐오표현 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앞서 <표4>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이들 기업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각자의 정의 및 처리 방침을 가지고 있

고, 이를 자사 ‘커뮤니티가이드’를 통해 공지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집행 현황을 밝히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자율규제에 대한 여러 비판(대표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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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검열의 문제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지만,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혐오

표현 관련 개별 규정을 매우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63)에 견주어 볼 때, 미국 플랫

폼 사업자들의 혐오표현 자율규제 방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터

넷 기업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사 플랫

폼 상의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에 의해 마련되

어 집행되고 있는 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한 논의는 정책 부재(및 부재에 대한 비

판) 보다 훨씬 생산적이다. 

63) 네이버의 게시물 운영정책(https://policy.naver.com/rules/service_group.html)은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규정과 동일하게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

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의 게시물”게재가 제한된다고 밝히고 있다. 카카오의 운영정책

(https://www.kakao.com/policy/oppolicy)은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활동 총 19가지 

중 하나로 “(12)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종교 등을 차별

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즉, 각 

사업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혐오표현 관련 기준은 매우 간략한 한 줄 제시일 뿐인 상

황이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기준 및 운용의 문제점은 이 보고서 제3장의 논의로 

대신한다. 

https://policy.naver.com/rules/service_grou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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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제언

제 1절 주요 연구 결과   

1. 혐오표현 개념과 정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혐오표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었고, 혐오표현의 해악

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학술적, 법규제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최근의 

온라인 미디어 공간이 혐오표현의 확산과 증식의 중요한 온상이 되고 오프라인의 폭

력과 적대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혐오표현에 관한 보다 명료한 이해와 

법규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학술 및 법규제 담론에서 논의된 혐

오표현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면, 혐오표현에 관한 보편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는 혐오표현 개념이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 다양

한 혐오 관련 현상을 포괄하여 지칭한다는 점,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과 미디어 

형식의 특유성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 등을 꼽아볼 수 있다. 특히 혐오표현의 생산, 재

생산, 확산 등을 도우며 심각한 해악 효과를 낳는 온라인 공간에는 다양한 성격의 발

화자와 표적 집단 혹은 집단 구성원, 그리고 다양한 담론 참여자가 네트워크로 연결

되어 있어 혐오표현 현상을 더욱 복잡하게 구성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주로 언급된 혐오표현 개념의 요소에는 혐오표현이 역사적으로 차별

받아온 특정 집단 정체성 혹은 사회적 소수자를 겨냥한 적대적 표현이라는 점, 표적

집단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표현에서부터 멸시, 모욕, 위협, 차별, 폭력

의 선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의 표현행위와 적대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표현행위가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해악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 포함된다. 

법규제 차원에서 국제법적으로는 앞에서 정리한 개념적 요소를 중심으로 혐오표현

이 정의되고 있으나 각 국가의 법규제에서는 그 나라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국내 언론 관련 법규제의 혐오표현 관련 조항에 나타

난 혐오표현 개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혐오표현 개념이 모호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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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개념을 이해하는 총체적 시각과 체계적 접근이 부재하다 둘째, 혐오표현 규제 

범위가 포괄적이다.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을 확인할 수 있는 특성이 

성별, 지역, 세대, 계층, 인종, 민족, 국가,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직업 등으

로, 사회적 소수자에서부터 인구학적 일반 범주에 이르기까지 표적 대상이 폭넓고 중

립적 혹은 비역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 혐오표현의 적대성 및 해악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이것에 따른 정교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의를 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 정의

를 따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혐오표현 개념을 정립할 필

요가 있다. 둘째, 혐오 표현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정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적 규제체계에서 혐오표현을 총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며 규제 목적과 

혐오표현 개념의 구성 요소를 재고하고, 대항표현에 관한 전향적 개념체계를 함께 구

축할 필요가 있다. 

2. 혐오연구의 메타분석: 2010년대 국내 신문방송학 등재지를 중심으로

언론학에서 혐오는 전통적으로 광고나 정치 캠페인의 설득 효과와 관련되어 개별 

사례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며 혐오표현이 전 세계적인 사

회문제로 대두되고 한국사회 또한 혐오표현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이 커감에 따라 

언론학의 혐오표현에 대한 접근, 문제제기, 연구방식, 해결책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되고 정교화되었다. 특히 혐오표현을 한국사회의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측면과 연

결하는 논의들이 2010년대에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지난 10년의 언론학의 혐오표현

과 관련된 연구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언론학이 우선 주목했던 것은 혐오의 대상은 누구이며 혐오 표현의 내용은 무엇인

지에 대한 것이었다. 혐오표현의 극단적 발흥에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이 자리

했다. 분단국가로서의 한국의 특수성은 레드컴플렉스를 양산하였고 사회의 일체성과 

단일성을 강조하는 담론 지형을 구조화하였다. 레드콤플렉스가 조장하거나 용인한 극

단적 혐오표현은 냉전 종식 후 사회적 약자에게로 향하였다. 지역혐오, 여성혐오, 외

국인과 이주민 혐오가 대표적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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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첨예화는 사회적 약자를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들에 

대한 조롱과 혐오의 정서를 은밀하게 증폭시켰다.

둘째, 언론학은 2010년대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혐오 표현이 쉽사리 유통

되고 확산되는 기술적 조건으로 지목하였다.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환경은 

오프라인에서 규제되어 활로가 막힌 혐오표현의 새로운 출구였다. 소셜 미디어는 화

제성과 조회수 자체가 상품이 되는 주목 경제를 창출하였는데, 혐오표현은 온라인 주

목 경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다. 이념적이거나 정서적으로 유사한 집단을 

묶는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적 속성은 혐오표현에도 적용되어 혐오표현의 극단화와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이들의 집단화에도 일조하였다. 스프레더블 미디어 환경은 혐오

표현을 온라인 전체로 횡단시키며 불특정 다수에게도 혐오표현이 확산되는 부정적 결

과를 가져왔다. 

셋째, 혐오표현이 야기하는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지자 2010년대 언론학은 온라인 

혐오표현규제의 문제를 표현의 자유 문제와 결부하여 세밀하게 사고하기 시작하였다. 

오랜 기간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은 혐오표현 규제 논의를 

상당기간 지체시켰다. 그러나 점증하는 혐오표현의 해악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로 온

라인 혐오표현 문제를 방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가 발화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소수자

의 핍박과 차별,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더 큰 바, 언

론학은 2010년대 후반에 이르면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최소한의 신중한 규제에 대

해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넷째, 언론학은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국가 및 공적기구, 인터넷 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였다. 혐오표현의 확산경로를 추적한 결과 공적인

물의 혐오 발화를 언론이 받아쓰고 온라인이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 막기 위해 받아쓰기 언론의 뉴스제작 관행 개선이 필요하며 인터넷 

사업자의 혐오 표현 추방 의지 또한 더욱 선명하게 공표될 필요가 제기되었다. 언론

과 인터넷 상의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 또한 새로이 재조

명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가 모든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로 이해되는 것을 

경계한다. 자칫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 또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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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기 때문이다. 언론학은 규제의 자의성과 무차별성을 경계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신중한 혐오표현 규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더 많은 학계와 

시민사회의 고민이 모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3. 온라인 혐오표현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면접·자문 결과

이 장은 온라인 혐오표현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

를 다루는 다양한 주체들을 면접 혹은 자문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온라인 혐오표

현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온라인 혐오표현의 유통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쟁점을 살

펴보았다. 이들의 면접 및 자문 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표현의 정의가 현재 모욕이나 비하하는 표현으로 축소되어 이해되고, 그 문

제 역시 집단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는 문제들을 전문가들이 지적하였다. 규제 실

무자들의 경우는 현재 혐오표현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나, 사회적 차별의 문제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법적 테두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 적용이 실무 차원에

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차별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선언적 법체계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혐오표현의 문제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며, 사회적 인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공적 영역에서 정치인이나 언론의 혐오

발화, 혐오표현의 무차별적 유통 등에 대한 규제 및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

었다. 사인을 일일이 규제하는 것이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면, 공적 영역

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혐오 발화의 사회적 유통 

통로를 차단하는 시도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셋째, 플랫폼 자율규제가 이용자의 인식을 바꾸고 문화를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는 점이 지적되었다. 기술적 단순 신고-민원 처리 등의 방식보다는 차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만약 욕설 중심으로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소수자의 목소리가 공론장에서 사라지

는 악영향마저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넷째, 온라인의 익명성 문제와 관련하여, 익명성을 섣불리 제거하려는 시도보다는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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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적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차별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익명성을 제거함으로써 혐오가 

줄어든다는 생각은 포퓰리즘적인 시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다섯째, 포털 서비스에서의 댓글 문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뉴스 댓

글은 포털 서비스 환경에서 포털의 트래픽을 증가시키기 위해 동원되면서 보다 자극적

이고 혐오적인 내용이 인기를 끌기도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댓글을 공적 영역으로 사

고하는 것, 현재 자율규제 영역 내에 사회적 차별과 혐오 문제를 명시하는 것 등이 논의

되었다.

4. 해외 대응 검토

혐오표현이 초래하는 해악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는 국제적으로도 높고 인종 및 종

교 갈등, 반이민정서, 소수자에 대한 탄압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국제

적 논의와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조약 기준, 유럽연합과 유럽평

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기준과 더불어 4개 국가(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의 혐오표현 

규제 법률 및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관련 움직임을 짚어보았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비준·가입

한 국제인권조약에서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각 

국가의 의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국내 혐오표현 규제 논의에

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혐오표현 관련 국제인권조약의 검토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 

절의 ‘국가에 대한 제언’ 부분에서 자세히 논의하였다. 

유럽연합의 기본결정 및 지침, 그리고 유럽평의회의 권고 및 유럽인권재판소의 판

결은 우리나라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내용은 아니지만, 혐오표현 규제의 대표 지역인 

유럽의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이

나 민족적‧인종적 기원을 근거로 한 혐오표현을 규율하는데 주요 방점이 찍혀있고, 차

별금지 관련 지침을 통한 차별행위 규율과 혐오표현 규제가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다

는 점, 온라인 혐오표현 규율에 있어서는 자율규제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 등이 주

요 특징이다. 또한, 2018년 10월에 개정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 제28조b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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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속한 사람에 대한 폭력 혹은 증오를 선동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동영상 

공유플랫폼을 통해 제공되지 않도록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들(video-sharing platform 

services)이 적절히 조치할 것을 회원국이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유튜브 등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 기업

들과의 논의를 통해 2016년에 채택, 시행 중인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은 특히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인 인터넷의 특성상, 역외사업자의 

협조 없이는 국내 법률의 실효적 집행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럽인권재판

소의 온라인 혐오표현 판결 6개는, 사법적 판단을 통해 ‘불쾌한(offensive)표현’과 

‘불법적인 혐오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실제 사례

를 제시한다. 또한, 제3자에 의해 게시된 혐오표현에 대해 포털 혹은 블로그 운영자와 

같은 인터넷 중개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역시 제공하

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는 개별 국가가 자국의 역사적 사

회적 맥락을 반영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혐오표현 규제틀을 정립해 왔고 그에 따라 

온라인 혐오표현에도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대응 방식

이 훌륭하다는 평가나, 혹은 특정 국가의 대응 방식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식의 논의는 부적절하다. 이에, 제5장(해외대응) 제7절(소결 및 국내 시사점)에

서는 각 국가별 대응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한 후, 역사적 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취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절의 논의로 대신한

다. 

제 2절 제언   

우리사회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2007년에 진행되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논의에서 혐오표현 규

제가 언급되었고, 2009년에는 인종차별적 발언이 모욕죄로 처벌된 ‘보노짓 후세인 사

건’이 있었으며, 2012년 이후 학자들 사이의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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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이후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는 점차 확장되어 혐오의 구체적 내용, 혐오의 확산을 

가능케 한 매체에 대한 주목, 혐오를 규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까지 상당한 양의 

학술적 개입이 시도되었고 일정한 성과를 축적하였다. 혐오표현이 언론을 통해 일종의 

버즈 워드가 되면서, 혐오표현은 온라인 문화에 상존하는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혐오표

현이라고 언론에 소개되는 표현들이 오히려 학습 효과를 갖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할 정도로 언론의 혐오표현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갔는데, 이러한 관심의 상승에는 일

베나 워마드로 상징되는 ‘나쁜 사이트’들의 존재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배경 속에 2019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를 공식 출범시키고 혐오차별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혐오차별 해결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

위원회’ 출범 선언문에서 밝힌 것처럼 현재 우리 사회는 혐오차별로 인해 사회적 갈등

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 침해, 구조적 차별의 재생산과 

공고화, 민주주의 위협 및 사회통합 저해를 초래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부재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혐오표현 일반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지만 크게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혐오표현을 규율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조혜인, 2019). 첫째는 차별금지영역(고용, 

교육, 재화·용역·시설 이용 등)에서 일어나는 ‘괴롭힘(harassment)’과 ‘성적 괴롭

힘(sexual harassment, 성희롱)’을 차별의 정의에 포섭하고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통한 괴롭힘을 포함시켜 혐오표현을 직접 규율하는 역할이다. 둘째는 차별이란 무엇인

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혐오표현 정의의 핵심요소를 설명하여 혐오표현 규제

의 근거를 마련하는 간접적인 규율 역할이다. 셋째, 차별행위와 제도를 시정·예방함으

로써, 혐오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구조와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나가는 역할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의 부재는 혐오표현 규제 관련 논의가 차별금지원칙에 

토대를 두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비하·모욕적인 욕설에 대한 규제로 치환되는 문제

까지 낳고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혐오표현 대응의 핵심임

을 우선 강조한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혐오표현 확산의 중심

에 있는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 국가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시민사회가, 개개인

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 때라는 문제의식하에 결론에서는 온라인 혐오표현 유통



- 202 -

방지를 위해 각 주체가 기울여야 할 노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1. 국가에 대한 제언 

우리나라는 혐오표현 관련 논의에서 항상 핵심으로 인용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 3개의 

국제인권조약—집단살해방지협약, 자유권 규약, 인종차별금지협약—의 체약국임에도 불

구하고 해당 조약들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다. 따라서, 국가는 우선적으로 자유권 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지하는 법률을 조속히 입법

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 노력은 자유권 규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

한이 정당화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인 적법성(legality), 비례성(proportionality), 필요성

(necessity)을 충족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형법으로 금지되는 혐오표현을 규

정할 때는, 라바트 행동강령이 제시하고 있는 형사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혐오표현을 판

별하는 6가지 판단기준—맥락, 화자, 의도, 내용과 형태, 발언행위의 범위, 임박성을 포

함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법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목표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

요하다. 

한편, 혐오표현 대상 집단의 속성에 대한 국제 및 해외 기준을 간략히 짚어보면, 자유

권 규약은 “출신국가/민족, 인종, 종교”만을 명시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일반평등대

우법에서는 “인종 혹은 민족적 기원, 젠더, 종교 혹은 신념, 장애, 연령, 성적지향”을 

사유로 하는 차별행위를 금하고 있고 형법 제130조 제2항에서는 “국적, 인종, 종교, 인

종적 기원”을 근거로 하는 혐오표현을 금하고 있다. 프랑스는 인종적 사유(“민족, 국

가, 인종, 종교”) 및 “성별,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 장애”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고 일

본은 “일본 외 출신자” 즉 인종적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2019년 6월에 발표된 UN의 

혐오표현 대응 전략 및 행동강령은 “종교, 민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젠더 또는 

다른 정체성 요소”라고 서술하고 있다. 종합건대,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의 원류는 인종

적 사유에 기반한 혐오표현 금지에서 출발했고, 이후 “성별/젠더, 장애,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 연령”으로 확대되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국제 및 해외 기준

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역사적 맥락에 따라 추가되어야 할 혐오표현 대상 집



- 203 -

단의 속성이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혐오표현 집단의 속성이 차별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

요하다. 예를 들어 성별의 경우, 남성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집단 속성을 구조와 맥락을 고민하지 않은 채 단순 적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종

교의 경우에도 한국 맥락에서 기독교가 혐오차별표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는 논쟁적

일 수 있다. 해당 속성을 가진 집단에 대한 모욕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

지만, 혐오표현의 차별 효과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면 혐오표현의 이름으로 규제하는 영

역이 지나치게 넓어지거나 차별 효과의 시정이라는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차별/적의/폭력의 선동이라는 좁은 범위의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법률을 입법

하는 것과 더불어,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의 험오표현에 반대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기본

방침을 밝히는 형태의 법률을 입법해야 할 것이다. 관련 사례로 일본이 2016년 제정, 시

행 중인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떠올려 볼 수 있다. 해당 법률은 벌칙 규정을 포함

하고 있지는 않아 그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혐오표현 해소를 기본 목표

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밝힘으로써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혐오표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을 

통해 선언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혐오표현 해소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1) 혐오표현 피해상담 시스템 개발, 2) 인권 교육 등 교육 강화, 3) 계

몽 활동의 세 가지 영역에서 기본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2019년 6월 유엔이 발표한 ‘UN 혐오표현 대응 전략 및 행동강령’

의 제언 역시 검토될 수 있다. UN 혐오표현 대응 전략 및 행동강령은 혐오표현 대응 관

련 기본원칙 4가지를 밝혔는데, 그중에는 1) 혐오표현 대응을 위해 더 많은 표현 장려가 

주요 수단이 되어야 한다;  2) 새로운 세대의 디지털 시민들이 혐오표현에 대해 인식하

고, 반대하며, 맞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혐오표현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 동

력, 조건에 대한 조사 연구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데이터수집과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혐오표현 대응 관련 국가 기본시책을 밝히는 법률을 통해 이러

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령, 혐

오표현에 대한 조사연구와 종합적인 데이터수집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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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당 기구가 대항 표현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역시 담당하도록 할 수 있

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에 반대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기본방침을 밝히는 형태의 법률

이 특히 필요한 이유는, 차별 및 혐오에 맞서고 있는 활동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정부, 국회, 정당 등이 한국 사회의 주요한 차별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바트 행동강령이 

제시한 형사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혐오표현 판별기준은 ‘화자(사회 내에서 화자가 차

지하는 지위나 위치)’에 대한 고려와 ‘발언행위의 범위(해당 발언이 도달하는 범위, 

공개적 성격, 또한 청중의 규모 등)’에 대한 고려를 명시하고 있다. 즉, 우리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혐오표현은 온라인 게시판에 사적 개인에 의해 게시된 글이 아

니라, 공적 주체(국회의원, 공무원 등)에 의해 공개 석상에서 혹은 대규모 청중에게 도달

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적 형태의 발언이다. 일본 가와사키시가 혐오표현을 유포

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단체가 가와사키시 소재의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헤이트스피치 시위를 반복해서 주최해 온 자의 

공원이용 신청을 불허한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혐오를 자양분으로 하여 활동하는 세

력에 대해 공적 주체가 단호하게 응대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다. 한편, 최근 발

의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821)은 공무원 

복무 관련 규정64)에 ‘차별·혐오표현 금지’조항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긍정적인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있어서는, 국가는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추동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혐오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독일에서 시행 중인 ‘네트워크법집행법’이나 

프랑스에서 입법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상 혐오 대응에 관한 법률’과 같은 모델을 취

64)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관련 규정들에는 성실 의무(제56조), 복종 의무(제57조), 친

절· 공정 의무(제59조), 청렴 의무(제61조), 품위유지 의무(제63조), 정치운동 금지(제

65조), 집단행위 금지(제66조)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제64조

의2를 신설하여 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를 포함한 

여타 사유를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차별하거나, 공개적으로 혐오·모욕·위

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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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어렵다. 독일은 형법에서, 프랑스는 형법과 언론자유법에서 각각 혐오표현을 불

법으로 처벌하고 있고, 해당 규정을 통해 처벌되는 혐오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처벌 기제를 온라인으로 그대로 가져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 혐오

표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주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는 우리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

다.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혐오표현을 오프라인상의 혐오표현과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2019년 10월 의견서를 감안하더라도, 혐오표현

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온라인 혐오표현만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과 프랑스의 온라인상 혐오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국

제인권단체로부터 그리고 해당 국가 내에서도 여러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점과 전 지구

적 매체라는 인터넷의 성격을 감안할 때, 온라인 표현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를 우선

적으로 실시한 후 자율규제가 적정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

의 타율규제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율규제가 우선시 된다는 것이 사업자에 의한 완전 자율규제만이 허용된다

거나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서 자율규제의 의미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며 차별금지를 위한 시민적 역량 강화를 위해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일

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단독 결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는 자율규제를 이끌어내는데 있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근래에 들어서는 

국가가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추동해 내는 것이 더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럽연합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 사업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해당 사업자 스스로 ‘불법 온

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을 채택, 시행토록 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해당 행동강령은 유럽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는 온라인 혐오표현물에 대해 신고를 기반

으로 하여 사업자들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혐오표현이 불법정보로 규정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겠

지만, 대신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혐오표현에 대한 자체 규율과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장려하는 형태의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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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강령’의 세부 실천 강령은 신고절차와 금지되는 

표현의 형태를 교육하고 인식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관련 문제에 대해 정부와 

협력할 담당 부서(focal point)를 지정할 것, 플랫폼 사업자들 간에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담당 직원을 교육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혐오 수사(rhetoric)와 편견에 

대응하기 위한 모범사례를 훈련하는 등의 협력 활동을 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게시물 삭제나 접속차단을 통한 네거티브 규제뿐만 아니라 혐오표현 대응을 위해 사업

자가 방침을 명확히 하고, 문제가 되는 표현을 판별함에 있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

며, 시민단체와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 및 대항 표현 장려 등의 포지티브 규제를 병행토

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사

업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논의한 후 자율규제 행동강령에 담아낼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목할 점은 이러한 행동강령이 그저 선언적인 문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행동강령에서 정한 바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응결과 보고서를 EU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율규제 상황을 

점검하고, 자율규제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법적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도 가늠하겠다는 것인데, 국내에서도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가 이러한 형태로 운

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언 

미국 기반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적인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자사 플랫

폼에서의 혐오표현 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각자의 

정의 및 처리 방침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자사 ‘커뮤니티 가이드’를 통해 공지하여 집

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집행 현황을 밝히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자율규제에 대한 여러 비판(대표적으로 사적 검열의 문제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지만,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혐오표현 관련 개별 규정을 매우 간

략하게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 인터넷 기업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사 플랫폼상의 온라인 혐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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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에 대응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자체 대응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원칙을 제

시한 문서로는 2019년 10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국제인권법

(human rights law)을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 해당 보고서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게시물 중재(content moderation)에 대한 원

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별보고관은 혐오표현에 대한 기업들의 정책적 대응기준도 국

제인권기준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 제한 시 필요한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

장하면서, 우선 적법성 기준에 따라 기업들은 자신들이 정한 혐오표현의 구체적 행위와 

기업의 정책에 대해 명확히 정해야 하며, 자신들의 기준을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점

검할 것을 제안하였다: ① 보호받는 사람/집단은 누구인가 ② 어떠한 종류의 혐오표현이 

회사 기준의 위반에 해당되는가, ③ 회사가 제한하는 특정한 혐오표현의 내용이 있는가 

④ 혐오표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용자의 범주(기자나 혐오표현에 대해 보도하는 

사람)가 존재하는가. 또한, 회사 기준이 국제 기준과 다를 때는 정책적 차이에 대한 설명

을 미리 제시해야 하고, 회사의 혐오표현 규칙을 어기는 이용자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

해 설명해야 하며, 집행의 불투명성 및 비일관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세부맥락에 대한 판단은 인공지능이나 자동화기술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인간이 

해야 하고, 이러한 인간 판단(human evaluation)은 혐오표현이 발생하는 공동체의 경험

으로부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때로는 폭력을 선동하는 언

어가 다른 비밀용어로 변환되어 사용될 수도 있고, 화자의 의도파악이나, 청중의 성격, 

선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기

업들은 이러한 일에 자원을 투여할 의무가 있고,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오픈소스로 

널리 공유함으로써 작은 기업들이나 작은 시장에서 그러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보고관은 두 번째로, 기업들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기준에 따라 혐오표현에 대응

하는 다양한 방식을 게시물의 심각성과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 즉 

내용물 삭제, 널리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게시물 원-출처 표시, 게시물

에 대한 단체의 자금 지원 중단, 게시물 사용을 특정인에 대해 제한하는 분류(rating)체

계 개발, 게시물 검토기간 동안 임시적인 제한조치, 경제적 이윤추구 제한, 경고,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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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접속차단(blocking), 게시물 증폭을 최소화하는 조치, 봇의 사용이나 조직화된 군중 

행동을 방해하는 조치, 지역별 제한조치, 대항 표현 장려를 통해 대처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청할 때는 공개적으로 필요성과 비례성에 대해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업은 혐오표현 관련 정책의 위반을 보고한 사람과, 

정책 남용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투명하고 접근가능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혐오표현에 관한 정책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구

제조치를 제공하는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U의 요청으로 2016년 마련된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강령’

의 실천사항 중 전술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제언과 겹치지 않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IT 기업은 각 기업의 규정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함께 보고 및 신고 프로세

스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히 CSO(‘시민사회단체

(civil society organizations)’를 지칭)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전문가들이 폭력 및 증

오 행위 선동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고지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 

IT 기업은 이와 같은 협력관계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CSO들과의 협력관계

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CSO 파트너들이 “신뢰기반 신고자

(trusted reporter)” 내지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파트너들의 독

립성 및 신뢰성 유지의 요건에 맞추어 그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IT기업은 회원국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원을 받아 

모든 회원국의 CSO 파트너 및 “신뢰받는 신고자”들의 대표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고품질의 고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IT 기업은 자사의 웹사이트에 “신뢰받

는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IT기업은 다른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모범 사례(best 

practice) 공유 방안을 더욱 향상시켜나가야 한다.

IT기업과 유럽 위원회는 증오에 찬 언사 및 편견에 맞서는 독자적 대항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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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인식하고, 그러한 독자적 대항표현의 개진, 새로운 아이디어 및 이니셔티브 

등을 확인 및 홍보하며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노

력을 계속할 것을 목표로 한다.

IT기업은 CSO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증오에 찬 언사 및 편견에 대응하는 모범 

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CSO에 대한 자사의 주도적 지원의 규모를 확대하여 CSO들

이 대항 표현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

원회는 회원국과 협력하여 CSO의 구체적인 필요 및 요구 사항을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와 같은 노력에 이바지해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의 조율을 통해 다른 유관 플랫폼 및 소셜미디

어 기업들도 이 행동강령에 명시된 약속 사항을 준수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현재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모법이 부재한다는 이유

로 차별 혐오를 규제 영역 내에 넣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해외 플랫폼이 

증오적 표현(유튜브), 혐오적 행위(hateful conduct) 등의 신고 범주를 두고 있는 것과 달

리, 국내 플랫폼 특히 포털의 경우 혐오나 차별 관련한 범주가 아니라 모두 특정인 대상

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주만을 두고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율규제 영역이 앞서 과도한 규제를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금지에 대

한 선언적 행위를 하지 않은 결과가 현재 포털의 댓글 문화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면, 이 

절에서 논의된 다양한 국제규약과 강령들을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혐오차별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낼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다.

3. 범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시민단체, 시민 개인, 언론 등)에 대한 제언  

20세기의 표현규제가 한쪽에 국가가 있고 다른 한쪽에 발화자가 있는 이원론 혹은 이

분법(dualist or dyadic) 방식의 규제였다면, 21세기의 표현 규제는 여러 관계자들이 작동

하는 다원론(pluralist) 모델이다(Balkin, 2018). 이는 온라인 이용자들, 시민들,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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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언론 등은 정부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혐오표현 규제를 요구함과 동시에 그

들과 협력해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온라인 이용자들, 시민들, 시민단체들, 

언론 등이 혐오표현의 발화자들과 대항하여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이 혐오표현의 유포, 재생산을 담당한다는 비판은 전문가 인터뷰와 자문 결과에

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이다. 특히 포털 서비스 시대의 언론이 클릭을 통한 조회수 획득

에 열을 올리는 현실에서 자극적인 기사로 혐오표현을 유도하는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되

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퀴어 퍼레이드와 축제들을 기사화하는 언론이 자극적 제목과 사

진을 통해 시선을 끌면 성소수자 혐오 세력이 일시에 몰려와 댓글을 달고 논쟁이 벌어

지는 사례들이다. 이주민, 난민과 관련된 논쟁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극화하여 보

도하는 기사 아래에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비하와 모욕, 차별적 표현들이 난무하는 댓

글들이 달리게 된다. 

굳이 댓글을 보지 않는 경우에도 기사 자체가 혐오차별을 재생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다. 장애인 시설을 혐오시설로 분류하면서 이와 관련된 주민 반대를 

부각하여 보도하는 행태 등이 그 사례이다. 정치인의 혐오 발언을 인용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비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 맥락에서 보수 기독교 

세력의 표를 얻기 위해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정치 공약으로 내세울 때가 많았다는 지

적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젠더 전쟁이라면서 남성과 여성의 대립을 

극화하여 보도하고 워마드 등 일부 사이트의 발언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주목을 키워준 

것 역시 잘못된 언론 보도의 중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이 혐오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언론인에 대한 리터러

시 교육이 필요하다. 성차별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이 젠더 에디터를 두고 있는 것과 같

이, 사회적 혐오와 차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재교육 과정이 요구된다. 현재 인권보도 가이드라인 등에서 부분적으로 차별 문제를 다

루고 있으나, 추상적인 수준으로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적 소수자 인권 항목에는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

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를 적용하려

는 기자도, 대중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혐오 표현이 아닌 “혐오에 가까운 표현”

이라는 금지 항목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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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표현 규제의 다원론 모델

 

출처: Balkin, 2018, p. 2014

한편, 시민단체의 대항표현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 사회적 주목도가 높지 않다는 한

계를 보여왔다.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의 경우나 여성운동 단체들은 각종 미디어를 협

업하여 대항표현물을 제작, 유통하고 있다. 성소수자 혐오표현이 다수의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기에 이를 확인하고 오류를 정정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거나 

블로그 게시글을 만드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러한 영상물이나 자료는 원래의 혐

오표현이 유통되는 속도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의 존

재는 중요한 이유는 현재 유튜브 알고리즘 등이 일정 방향의 인지 편향을 강조하는 형

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색하는 사람들의 자율성이 있는 한 이견을 검색하고 

찾아볼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혐오와 관련된 오정보를 정정하는 활동을 

뒷받침하는 노력이 국가적으로 지원된다면, 이러한 대항표현 노력의 효율성이 좀 더 확

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책으로 공익 광고 등을 통해 혐오와 관련된 잘

못된 정보를 정정하거나 이견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등의 제도적 지원을 고려해볼 수 



- 212 -

있다.  

또한,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정치인 발화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할 수 있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이 정치인의 혐오 발화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주

로 정치인 혐오 발화는 선거 시 표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며 이것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면서 혐오표현의 증폭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시민단체가 정치인 혐오표현 문

제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이 적극적으로 제안되고 지원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 모니터

링이 선거기간은 물론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이를 비판적 시각 없이 전재하여 혐오를 

사회적으로 유통하는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

다.

4. 정부, 플랫폼, 시민사회 간 공론장 형성을 위한 노력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 정부, 인터넷 플랫폼 사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민

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며 혐오표현의 유통방지와 대항표현의 역량 함양에 힘을 모으는 

‘다원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 규제의 궁극적 목적이 인권존중

과 ‘포용의 공공성’ 추구에 있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은 또 다른 사회문

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정부나 플랫폼 사업자 주도 하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규제 정책

을 지양하며, 온라인 이용자들, 시민들, 시민단체들, 언론 등 시민사회의 혐오표현 대항 

역량을 적극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온라인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노력이 진행되어왔

으나 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해당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있어도 이를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함께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혐오표현과 관련된 사회적 사안을 대할 때, 정

부, 규제 실무기구,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이용자들, 시민들, 시민단체들, 언론 등의 혐

오표현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서로 다른 측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혐오표현의 규제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각 주체간 논의가 모이고 함

께 논의되는 공론장의 형성이 필요하다.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들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어떤 논리 구조가 개입되었는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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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갖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말에서 그 단초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 혹은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노력은 종종 이용자의 저항을 만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규제가 필요한가, 그리고 이 규제의 목적, 규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

해 논의하는 것이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밈으로 ‘고소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처럼 인터넷 이용자들은 사회적 규제의 의미와 효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법적 처벌 

가능성에만 초점을 두기도 한다. 무엇이 왜 규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온라인 문화 속에서는 혐오

차별 규제의 의미 즉 사회적 차별의 중지, 소수자에 대한 인정, 공동체의 재구성과 같은 

의미를 살리기 어렵다. 공청회 등의 전통적인 의견수렴 절차 외에 다층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요구된다. 이는 정부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노력에서도 마찬가지

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사업자의 가이

드라인 구성과 조정에 시민단체 및 인터넷 이용자, 연구자 등의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맥락의 고려, 대항표현의 필요성 이해 등을 위해서는 주체 각각

의 활동이 아닌 이 각각의 활동이 연결되는 지점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

시 교육을 통해 혐오표현 문제에 대응하고 대항표현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 역시, 실제 

이용자와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디어 교육 영역의 연구와 제안들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식을 담아내는 동시에 인식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제안이 될 수 있

도록 이용자와의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은 규모와 범위에서 

일반 이용자들과 연결되기에는 상대적으로 산재된 편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을 통한 

개별적 교육 등으로 유튜브 리터러시 등이 언급되지만 이러한 개념과 아이디어들이 하

나로 모이기보다는 개별적이거나 특정 연구자의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편이다. 

규제기구 입장에서 규제 기준을 설명하는 교육을 강조한 바 있는데, 형성적 규제의 관

점에서는 규제 기준 외에도 무엇이 인터넷 개인 방송의 콘텐츠에서 요구되는가, 사회적

인 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소수자의 인정은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해 보인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틀과 목표는 정부, 자율규제 담당자 및 시민단

체와 이용자가 이해하고 합의하여야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때, 리터러시 교육의 영역은 공교육 내에 포함되어 청소년기에서부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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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의 효과와 혐오표현, 차별의 문제를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플랫폼 사업, 시민사회 등이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공론장을 형

성해나가는 과정에 있어 언론의 매개 역할이 일정 정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언론은 오

히려 혐오를 유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따라서 언론이 이러한 합

의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포털 서비스로 제

공되는 뉴스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언론의 적절한 매개 역할이 요청된다. 

사실상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이 일차적으로 공적 정보 유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언론사에 요청되는 것은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 및 관련 규제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해, 선정적인 정쟁 구도 하에 혐오표현 관련 논의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 

시민단체 및 당사자 단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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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별첨1. 프랑스의 ‘온라인상 혐오 대응에 관한 법률안(loi visant à lutter contre la haine 
sur Internet)’ (2019년 3월 20일 제안본)  

전문(Exposé des motifs)

 

존경하는 여러분,

 

본 법률안의 목적은 인터넷상에서의 혐오발언 확산을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

회에서 혐오 발언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회응집력

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신, 종교, 성, 성적지향성을 이유로 타인을 배척하거나 

공격하는 정도가 우리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 연상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최근 이슈가 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입법부가인터넷상에서의 혐오, 인종차별주의, 

반유대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률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상공간이라는 이유로 혐오발언이 지나치게 쉽게 용인되기 때문에 이러한 혐오현

상은 웹상에서 현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면 뒤에 숨은 익명의 ‘혐오자’또는 희롱자들의 표적이 되는 이

들에게는 정보, 문화 및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세상을 향해 열린 문인 인터넷이 진정

한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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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에 있었던 설문조사에서 우리 시민의 58%가 인터넷이 혐오발언의 주요 

발생지라고 응답했으며 70% 이상이 이미 SNS상 혐오발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

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사이버괴롭힘(Cyber harassment)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

다. 그러나 뉴스나 LOL(Laugh Out Loud) 리그와 같은 집단 사람들의 태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버혐오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혐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경우도 드물고 조사가 이루

어지거나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사이버혐오가 대부분 처벌 없이 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SNS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묵인하는 것을 정당화 하기 위해 SNS 플랫

폼 의 호스트로서의 법적 지위의 양면성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플랫폼에 속해 있는 콘텐츠의 파급력과 이로 인

해 혐오발언의 희생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디

지털 사용에 작용하는 플랫폼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

자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합니다. 즉, 인터넷 상의 

법치주의를 되살리고 법적조항이 각 사용자들의 일반사용조건에 우선한다는 점을 상

기시키는 일입니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일이 인터넷상이라고 용인되어서는 안됩니

다. 이에 따라 입법부에서는 다른 장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상에서도 개개인을 보호

하고 시민의식이 존중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수의 이익과 법치

주의의 복원 또한 인터넷 상 개개인의 보화와 안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기에 본 법

률안을 제안합니다.

독일에서는2017년 10월 1일 네트워크운용개선 (NetzDG)법이 시행되면서 플랫폼 사

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신고 처리 절차를 구축하고 24시간 안에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 231 -

유럽에서는 최근 유럽위원회 권고안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인터넷 상에

서의 혐오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안을 제시하

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직 오늘날의 SNS 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15년 전에 공포된 2004년 

6월 21일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관한 법률(LCEN)을 보완한 법 조항이 적용됩니

다.

이에 따라 에두아르 필립 총리는 인종차별주의및 반유대주의 퇴치를 위한 정부 계

획을 발표하면서 인터넷상의 혐오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추진단을 라에티시아 아비아 의원과작가 카림 아멜랄, 유대인 단체 대표 회의(CRIF)의 

질 타이엡 부회장에게 일임한 바 있습니다.

본 법률안은 앞서 언급한 추진단에서 나온 주요권고사항을 법제화하는 데 그 목적

이 있습니다. 

본 법률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네티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 각 이해관

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인터넷상 혐오 근절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

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 18일 가결된 사법개혁을 통해 온라인 소송제기 및 형벌명령을 이

용하여 더 신속하게 차별적 모독이나 혐오선동자들을 가려낼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절차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처벌 없이 지나갔던 인터넷상 혐

오범죄자들에 대해 공판 없는 벌금형 또는 교육이수명령 등이 선고될 것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최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의무 및 책임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합니다. 이런한 신규규정은 플랫폼이 설치된 국가와 관계 없이 프랑스로 서비스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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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는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제 1조는 트래픽이 활발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신규 행정책임규정

을 명시하며 해당플랫폼은 프랑스령 지역 월간접속량을 기준으로 법으로 정해질 예정

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고지를 받은 뒤 24시간 이내에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선동, 차별적 모욕을 담고 있는 컨텐츠를 삭

제 또는 접근제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프랑스 시청

각최고위원회(CSA)에서 발표한 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벌금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세계 연간 매출의 4%에 도달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본 조항은 이와 같이 불법콘텐츠 처리에 관한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관한 법률 

제 6-I-2 조에서 해당 불법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들의 카테고리에 대해 적용된 조

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권리 존중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요소이기 때문에 제 1조에는 사업

자의 해당 콘텐츠 삭제 또는 미삭제 결정에 대해 이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한불법콘텐츠 고지 절차의 표준화는 

불법콘텐츠 희생자는 물론 목격자가 엄두를 내기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고 역효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 2항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

는 콘텐츠 고지 절차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위해 간소화하고 플랫폼 이용자들

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 2조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관한 법률 제 6-I-5 조 조항의 개정안입니다. 

현행 법률은 자연인의 경우 성, 이름, 직업, 주소, 국적, 출생일 및 출생지, 수신인의 

성명 및 주소, 쟁점이 되는 사건에 대한 설명, 구체적인 사건 발생위치, 콘텐츠 삭제

가 필요한 이유와 함께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언급과 사건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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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내용이나 활동의 게시자 또는 편집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해당 내용 기재의 정지나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서신, 또는 게

시자나 편집자에게 연락이 불가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서신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

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적 형식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사용자들이 불법콘텐츠를 신고

하지 않게 되며 확인된 불법콘텐츠에 대한 법적 결정 또한 사용자들의 책임으로 돌아

갑니다. 

제 2조는 신고 체계를 여러 온라인 플랫폼 메커니즘 현실에 적합하게 조정하도록 

제안합니다. 아울러 접수된 신고 처리와 신고 서비스 사용 언어 등에 관련하여 온라

인 플랫폼의 의무사항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밖에도 신고전용버튼이 거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사업자에 공통적으로 설치됨으

로써 신고절차 간소화가 최적화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인적 수단으로든 기술적 수단으로

든 접수된 신고를 처리하고 정해진 의무를 담당할 수 있는 수단을 활동량에 비례하여 

갖출 필요성을 명시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체계 운영의 효율성에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

므로 제 3조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법적 절차 등소송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제시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제 4조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인종 및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 장애 등을 이유로 한 혐오선동, 차별적 모독의 내용을 담은 콘텐츠 근절에 있어서 

투명성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정합니다. 즉, 접수된 신고의 수, 해당 혐오범죄의 분포, 

허위신고수, 인터넷 상 혐오근절에 투입된 인적 물적 수단 등이 대상에 해당하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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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당국을 통해 공개 대상 정보 및 공개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 4조는 CSA에 앞서 언급한 감독 임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년 9월 30일 법 제 86-1067에 신규조항 제 17-3을 추가합니다. 특히 CSA가 온라

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콘텐츠 식별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기 위한 추천사항을 발

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 5조는 불법콘텐츠 제작자의 식별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사법당국 

간의 협력공조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자를 식별하고 그 정보를 관련당국에 전달하는 데 필요

한 요소들을 갖출 의무를 제시하고 있지만 익명의 사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사법절차의 복잡성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에 

주재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제 5조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프랑스에 법적 대리

인을 두어 더 효율적으로 사법 심리청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5조에서는 신속한 협조를 거부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벌금액을 상당히 과중하게 세 배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강화합니다. 

사이버 혐오는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반이슬람주의, 동성애혐오자, 성차별주의 등 

혐오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기 위한 웹 사이트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들은 

해외에 주재하여 법을 위반하여도 비교적 처벌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상 현 법률 본문상에서는 앞서 언급한 혐오 이데올로기 선전 웹사이트의 차단 또는 

검색결과누락(déréférencement)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와 검색엔진에 검색

결과누락을 요청하기 이전에 웹 호스트가 일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러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경우 사법결정을 교묘히 피해가는 중복 사이트, 일명 ‘미

러사이트’를 생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6조는 불법사이트의 차단이나 검색

결과누락에 대한 일차적 결정을 얻어 내기 위한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초기 법적결

정을 근거로 확인된 미러사이트의 차단을 지시할 권한을 행정당국에 일임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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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제 7조는 이 법률 시행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디지털 행위 주체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혐오 근절을 위해 적용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법률안

 

제 1조

①  I.-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대한 법률 (2004년 6월 21일자) 제 2004-575호 

제 6조 I-3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랑스 영토 내에서의 접속자 수가 법에 

명시된 일정 수위를 넘어선 대중 콘텐츠 공유를 위한 다자간의 관계를 다루는 온라인 

대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시하는 소비법 제 L.111-7에서 언급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 (1881년 7월29일자) 제 24조 5행과 6행 및 제33조의 

3행 및 4행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콘텐츠를 고지를 받은 뒤 24시간 이내에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한다. 인터넷 상에 게재되는 인종, 종교,민족, 성, 성적 지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혐오선동 및 비방을 담은 콘텐츠 근절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다. 

② II.- I. 항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CSA)는 사업자

를 최고(催告)한 이후,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관련한 법 (1986년 9월 30일) 제 

86-1067에 명시된 조건 내에서 벌금형을 내릴 수 있되 금액은 위반의 정도와 반복 되

는 정도를 고려하여 책정되며 전년 회계년도 연간 총매출의 4%를 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한다.

③ III.-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관한 법률 (2004년 6월 21일) 제 2004-575의 제 

6-I-2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항에 명시된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한다.

④ –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된 콘텐츠의 게재한 사람이 해당 삭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⑤ –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가 콘텐츠 유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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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한다.

 

제 2조

①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관한 법률 (2004년 6월 21일자) 제 2004-575호의 제 

6-I-5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② ‘5. 쟁점이 되는 사실에 대한재판권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 전송되

었을 때 제 2항에 명시된 이들에 의해 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 신고자가 자연인일 경우는성, 이름, 이메일 주소를,신고자가 법인일 경우에

는 회사의 종류, 업체 명칭, 이메일 주소를, 신고자가 행정 당국일 경우는 명칭과 이

메일 주소를 포함하거나 본 항의 II.에 언급된 신분요소들

④ ‘- 법령에 나열된 목록에서 선택한 쟁점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가 속할 수 있는 

카테고리 및해당 콘텐츠로의 접근이 가능한 전자주소(들)

⑤ II.- 제 1조에서 언급된 사업자들은 모든 신고에 대하여 즉시 수령 사실을 알리

고 신고자의 삭제요청에 대해 동일 조항에 언급된 콘텐츠의 경우 최대 24시간 이내에 

응답하고 그렇지 않은 콘텐츠의 경우 최대 7일 이내에 응답한다.

⑥ 사업자들은 프랑스 영토에 위치한 사용자들을 위하여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대한 법 (2004년 6월 21일자) 제 2004-575호 제 6조 I-7항에 명시된 대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획일화된 신고 장치를 마련하고 누구나 서비스 사용 언어로 불법콘텐츠 신

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⑦ III.- 제 1조에서 언급된 사업자들은 신고 접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

는데 적합하고 필수적인 인적수단 또는 기술적 수단을 마련한다.

 

제 3조

제 1조에서 언급된 사업자들은 제 1조에서 언급된 콘텐츠의 피해자를 위한 사법적 

수단을 포함한 방책 및 지원 가능한 주체들에 관한 공적이며 명확하고 세부적인 정보

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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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① I. - 의사소통의 자유에 관한 법 (1986년 9월 30일) 제 86-1067 제 17-2조항 뒤

에 17-3조항이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②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CSA)는 인종, 종교, 민족, 성, 성적 지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혐오선동 및 모욕의 내용을 담아 인터넷 상에 게재되는 콘텐츠 확산 근절에 

기여한다.

③ ‘필요 시,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CSA)는 사이버혐오 근절을 위한 법 제 1조

에 명시된 사업자들이 불법콘텐츠 근절 상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④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CSA)는 사이버혐오 근절을 위한 법 제 1조에 명시된 

사업자들의 의무 수행을 모니터링한다.

⑤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CSA)는 사업자들의 법 적용과 그 효율성에 대한 정기 

종합평가를 발표한다. 이를 위해 CSA는 해당 법률 제 19조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사

업자들로부터 종합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⑥ II. - 제 1조에 명시된 사업자들은 인종, 종교, 민족,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장애

를 이유로 한 혐오선동 및 중상모독 콘텐츠 근절을 위해 수행한 활동 및 수단을 보고

한다. CSA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발표할 정보의 목록을 정한다.

 

제 5조

① I.-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대한 법률 (2004년 6월 21일자) 제 2004-575호 제 

6조VI-1항에 명시된 금액 ‘7만5천 유로’는 ‘25만 유로’로 대체한다.

② 제 1조에서 언급된 사업자들은 해당 법의 적용을 위해 프랑스 영토에서 대화자

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대리인을 의미한다.

 

제 6조

①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대한 법 (2004년 6월 21일자) 제 2004-575호 제 6조 

I-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1. ‘제 2항 또는 제 1항에서 언급된 모든 사람’이라는 조문은 ‘또는 2항’으

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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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 여섯 개의 항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④ ‘행정 당국은 본 법률 I-1항에 언급된 모든 이 및 모든 도메인 명 제공자에게 

다음과 같은 웹 사이트, 서버 또는 다른 형태의 전자 매체로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지

시할 수 있다.

⑤ ‘-기결사항 결정 중인 콘텐츠로의 접근이 가능

⑥ ‘-또는 기결사항 결정을 통해 불법으로 판단된 콘텐츠로의 접근이 가능

⑦ ‘행정 당국은 또한 모든 검색엔진이나 인명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자주소의 

검색제공을 중단하도록지시한다.

⑧ ‘기결사항 결정 중인 콘텐츠로의 접근이 가능

⑨ ‘기결사항 결정을 통해 불법으로 판단된 콘텐츠로의 접근이 가능’

 

제 7조

정부는 매년 이 법률의 이행 및 불법콘텐츠 근절을 위한 수단에 대한 보고서를 의

회에 제출한다. 피해자를 위한 교육, 예방,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 8조

국가의 세수손실은 일반조세법 제 575조와 575A조에 따른 가산세 신설을 통해 해

당금액만큼 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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